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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 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어업용면세유 공 시설 개선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사무 변혜

주무 김수진

단체 수 앙회 일선수

사업개요

목

ㅇ 노후한 유시설의 교체 개보수를 통해 화재와 유류 출 사고로 인한 연안 어장

오염 등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방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 공 을 통해 어업인 외경쟁력 강화 수산업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국가 공공단체의 력 등

성과목표

등급 하시 수개

시 개 수누적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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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어업용 면세유를 공 하는 수 앙회 일선수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수 앙회 일선수

지원 상

년 년 수 유시설 안 진단 결과 개 보수가 시 하여 개선 상으로

지정된 시설 신규 이 설치가 필요한 시설

지원자 의 사용용도

일선수 유류공 시설 개 보수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지원조건 재원 국고 자담

사업추진을 해 필요한 경우 자담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 가능

지원기 한도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

년도 사업계획

조 합 명 사업규모 드럼
시설
수

구분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계 개조합

고흥군 교체

목포시 송유 주유기 교체 개보수

제주시 교체

서천군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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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수 앙회

사업 리주체 수 앙회

공고시기 연 회 월

신청 차 년 년 유시설안 검 결과 유류공 시설 개선 소요조사를

통한 우선순 사업자 신청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사업 리 주체

지원 액의 정성 단

유시설 안 검 결과 사업의 시 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사업자 변경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 리 주체에 통지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리 주체는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월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 일선수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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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개산

교부결정 송

사업비 정산 교부 확정

보조사업의 실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보조 의 교부신청 내용에 합

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확정

일선수 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개산 지 요청서 계좌입 지정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개산 지 신청

세부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요청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요청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정산 요청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정성에 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보조 리

에 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선정된 사업자는 추진일정 추진내용 소요 사업비 등에 한 세부사업 계획

서를 작성하여 수 앙회에 제출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요청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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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 앙회에 제출

정산 요청 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련

증빙서류 보조 입 통장사본 등을 첨부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자체 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수 에 하여 년 회 이상 장 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분기별 사업추진실 보고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 을 익월 일까지 보고

제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련

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련법령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따라 보조 회수 등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

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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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자기자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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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고보조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수

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ㅇ

사업규모ㅇ

단 천원

보조비율ㅇ

사업내용 체 사업목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ㅇ

교 부 목□

산 과 목 일반회계□

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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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사업별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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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교부확정서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주요내용

가 목

나 주요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보조 교부확정액

단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증 감 액 기교부액 회교부액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와 같이 보조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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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검증보고 양식4【 】

보 사업 산보고 에 한 검 보고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 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 습니다 이 정산보고서

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 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

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 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는 간 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

침하는 정산보고서 련 증빙서류를 검증하 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

증기 에서 규정한 차를 실시하 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

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와 같이 보조사업비 는 간 보조사업비 집행

액은 원이고 집행잔액은 원이며 불인정 액은 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 상액은 원이고 보조 반환액은 원입니다

회계법인

표이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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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사업 산보고 검증결과 작 식4-2【 】

보조사업 산보고 검증결과

일 황1.

앙 명 보조사업명칭

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 사업명 보조사업 책임자

부사업명 사업 간

검증 당해연도 사업 간

보조사업자 시 당해연도 약 보조사업2.

단 원( : )

보조 ( )ⓐ 지자체부담 ( )ⓑ 자 부담 ( )ⓒ 합 계( = +ⓓ ⓐ +ⓑ )ⓒ
보조

( = ÷ )ⓔ ⓐ ⓓ

보조사업자 시 보조사업 사용실 보조 환액3.

단 원( : )

당 분집행액

( )ⓕ

이월분
집행액계

( = + )ⓘ ⓕ ⓗ

익

이월액( )ⓖ

집행액

( )ⓗ

생액

( )ⓙ

환액

( )ⓚ

미 환액

( = - )ⓛ ⓙ ⓚ

당 분집행잔액

( = - )ⓜ ⓓ ⓕ

이월

잔액

( = - )ⓝ ⓖ ⓗ

집행잔액

( = + )ⓞ ⓜ ⓝ

생

이자

( )ⓟ

차

이월액

( )ⓠ

환

상액

( = +ⓡ ⓞ ⓟ

- )ⓚ ⓠ

보조

환액

( =ⓢ

× )ⓡ ⓔ

자 부담

환액

( = - )ⓣ ⓡ ⓢ

검증결과4.

단 원( : )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생이자

검증후

차 이월액

검증후

익

불인

액

후

환 상액

후

보조 환액

후자

부담 환액

검증의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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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목별 불인 금액 내역 작 식4-3【 】

보조 목 보조 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 액 불인 사

인건 (110)

보 (01) 20x1.2.1 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

보 (01) 20x1.3.1 500,000 이 지 인건

...... ...... ...... ......

소계 x,xxx,xxx

여 (220)

국내여 (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인원출장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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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사업 산보고 양식5【 】

보조사업 산보고

일 황1.

앙 명

로그램명

단 사업명

부사업명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책임자

사업 간

당해연도 사업 간

당해연도 약 보조사업2.

단 원( : )

보조 ( )ⓐ 지자체부담 ( )ⓑ 자 부담 ( )ⓒ 합 계( = +ⓓ ⓐ +ⓑ )ⓒ
보조

( = ÷ )ⓔ ⓐ ⓓ

보조사업 사용실 보조 환액 산출3.

단 원( : )

당 분집행액

( )ⓕ

이월분
집행액계

( = + )ⓘ ⓕ ⓗ

익

이월액( )ⓖ

집행액

( )ⓗ

생액

( )ⓙ

환액

( )ⓚ

미 환액

( = - )ⓛ ⓙ ⓚ

당 분집행잔액

( = - )ⓜ ⓓ ⓕ

이월잔액

(ⓝ= - )ⓖⓗ

집행잔액

( = + )ⓞⓜⓝ

생이자

( )ⓟ

차

이월액( )ⓠ

환상액

( = + +ⓡ ⓞ ⓟ

- )ⓚ ⓠ

보조

환액

( = × )ⓢⓡ ⓔ

자 부담

환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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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목별 명 작 식5-2【 】

보조 목 보조 목 산 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 (110)
보 (01) xxx,xxx xxx,xxx xxx,xxx . %△△△

타직보 (02) xxx,xxx xxx,xxx xxx,xxx . %△△△

운 (210) 일 용 (01) xxx,xxx xxx,xxx xxx,xxx . %△△△

여 (220) 국내여 (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별지 보조 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작 식5-3【 】

보조 목 보조 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 액 사용목

인건 (110)

보 (01) 20x1.2.1 동 1,000,000 월분 여20x1.1

보 (01) 20x1.3.1 동 1,000,000 월분 여20x1.2

...... ...... ...... ......

소계 x,xxx,xxx

여 (220)

국내여 (01) 20x1.1.x ...... xxx,xxx 부산 출장xxx 1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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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정산서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시 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 사업 량 산액
보

결 액

보

액
월액 집행 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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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방송운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서기 구도형

단체 수 앙회

사업개요

목

국 공 장 여객선터미 등에 방송 수신

장비를 설치하여 해양 수산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해양

수산산업 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해양수산산업의 가치 홍보

근거법령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국가 공공단체의 력 등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보조사업자 수 앙회

사업내용

방송수신장비 설치를 통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한 국민 홍보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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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산지 장 내륙지 공 장 여객선터미털 등에 방송수신장비 확 설치

기존시설 보수 방송 로그램 제작 운

지원형태 기

지원조건 재원 국고

사업수행을 해 자담분은 수 앙회에서 보조

지원기 한도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

년도 사업계획

구 분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 계

방송수신장비 설치 개소․

방송 로그램 제작운․
로그램 편․

운 비 등 회․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방송 운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수 앙회

사업 리주체 수 앙회

공고시기 연 회 방송수신장비설치 방송 로그램제작 사업자 선정 등

수행 차 수 앙회는 방송수신장비 설치 방송 로그램 제작 운 등에

한 사업계획 수립 공고 후 사업자 선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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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수 앙회

지원 액의 정성

방송수신장비 확 설치 기존시설 보수 방송 로그램 제작 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수 앙회 월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결정 송

수 앙회

수 앙회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첨부하여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요청

사업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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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사업비 집행 정산

수 앙회

수산방송 운 지원 사업 집행에 한 자체 검계획 연 회 이상 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상 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규정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 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 앙회가 세부 계

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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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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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고보조 교부결 통지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용※

수신 보조사업자ㅇㅇㅇ

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ㅇㅇㅇ」

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보조비율 체 사업비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체 사업목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산 과 목 회계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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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

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년 월 일ㅇㅇㅇㅇ ㅇㅇ ㅇㅇ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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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확정서 제 조 제 항 련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주요내용

가 목

나 주요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보조 교부확정액
단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이자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와 같이 보조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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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민간 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보조 정산서

제 조제 항 련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민간 는 시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산액
보조

교부결정액

보조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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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 통계조사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서기 구도형

단체 수 앙회

사업개요

목

주요어업의 경 실태를 조사하여 수산정책 수립 어업경 합리화를 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수 통계조사 지원

근거법령

수산청훈령 제 호 년 어업경 조사업무 수 앙회 임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국가 공공단체의 력 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보조사업자 수 앙회

사업내용

어업경 통계조사 조사원 조사수당 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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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국가 승인통계인 어업경 통계조사 근해 정치망어업 를 한 탁사업비

조사원 수당 여비 지원

지원형태 기

지원조건 재원 국고

사업수행을 해 자담분 있는 경우 수 앙회에서 보조

지원기 한도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

년도 사업계획

구 분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 계

조사수당 일비 원 명 일․

여비 여비 원 명 일․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업경 통계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수 앙회

사업 리주체 수 앙회

수행 차 수 앙회는 년 어업경 통계조사 사업 수행을 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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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수 앙회

지원 액의 정성

어업경 통계조사를 한 조사원 수당 여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 이

필요한 경우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수 앙회 월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결정 송

수 앙회

수 앙회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첨부하여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요청

사업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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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사업비 집행 정산

수 앙회

수산방송 운 지원 사업 집행에 한 자체 검계획 연 회 이상 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상 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

정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 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 앙회가 세부 계

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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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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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고보조 교부결 통지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용※

수신 보조사업자ㅇㅇㅇ

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ㅇㅇㅇ」

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보조비율 체 사업비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체 사업목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산 과 목 회계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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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

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년 월 일ㅇㅇㅇㅇ ㅇㅇ ㅇㅇ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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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확정서 제 조 제 항 련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주요내용

가 목

나 주요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보조 교부확정액
단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이자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와 같이 보조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 35 -

별지

민간 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보조 정산서

제 조제 항 련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민간 는 시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산액
보조

교부결정액

보조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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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시스템 운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서기 구도형

단체 수 앙회

사업개요

목

정부에서 직 리 운 한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수 앙회로 이 함

으로써 계속 운 을 한 리비 지원

근거법령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국가 공공단체의 력 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년 신규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보조사업자 수 앙회

사업내용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 비 기술자 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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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수산정책의 기 이 되는 국가통계를 운 하는 시스템

으로 년부터 수 앙회 이 에 따른 운 비 지원

지원형태 기

지원조건 재원 국고

사업수행을 해 자담분이 있을 경우 수 앙회에서 보조

지원기 한도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

년도 사업계획

구 분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 계

기술자
인건비

직 인건비 기술자․

제경비 직 인건비의․

기술료 합산액 직 인건비 제경비 의․

부가세 합산액 직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 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수 앙회

사업 리주체 수 앙회

수행 차 수 앙회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 을 한 세부

계획 수립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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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수 앙회

지원 액의 정성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 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 이 필요한 경우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수 앙회 월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결정 송

수 앙회

수 앙회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첨부하여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요청

사업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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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사업비 집행 정산

수 앙회

수산방송 운 지원 사업 집행에 한 자체 검계획 연 회 이상 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상 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

정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 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 앙회가 세부 계

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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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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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고보조 교부결 통지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용※

수신 보조사업자ㅇㅇㅇ

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ㅇㅇㅇ」

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보조비율 체 사업비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체 사업목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산 과 목 회계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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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

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년 월 일ㅇㅇㅇㅇ ㅇㅇ ㅇㅇ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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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확정서 제 조 제 항 련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주요내용

가 목

나 주요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보조 교부확정액
단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이자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와 같이 보조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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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민간 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보조 정산서

제 조제 항 련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민간 는 시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산액
보조

교부결정액

보조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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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감사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서기 구도형

단체 수 앙회

사업개요

목

정부에서 수산업 동조합법 에 따라 탁한 회원조합에 한 감사권 강화로

동조합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회원조합의 경 지도 감사 경 상태로 평가를 통하여 경 개선과 사

부실 방을 유도하고 부실조합의 경우 조속한 경 정상화에 기여

근거법령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감독권의 임 탁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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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회원조합을 감독하는 수 앙회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수 앙회

지원 상

회원조합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반에 한 경 지도감사 상

개조합 상호 융 포 개 장 개 가공시설 개 수산물직거래사업장 개

지원자 의 사용용도

수 앙회 조합감사 원회 경상보조 종합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집행

지원형태 기

지원조건 재원 국고

사업수행을 해 자담분은 수 앙회에서 보조

지원기 한도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

년도 사업계획

구 분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 계

인건비 정규직 계약직․

운 비

세부내역

여비 정기 개 수시감사․

수수료
조합감사 원 활동비․
감사처분 소송비 등

행사비
원회 운 비․

감사인역량강화 등

포상
사고 방 우수직원․
감사제도 개선 등

산운 비 산운 비․

기타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인쇄비 수선비 통신비 등․

종합감사시스템재구축 감사시스템 재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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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 앙회 조합감사 원회의 감사업무수행 사업비와 종합감사

정보시스템 재구축 지원 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수 앙회

사업 리주체 수 앙회

공고시기 연 회

수행 차 수 앙회는 종합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계획 수립 공고

후 사업자 선정 실시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수 앙회

지원 액의 정성

종합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이 필요한

경우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수 앙회 월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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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수 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결정 송

수 앙회

수 앙회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첨부하여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요청

보조사업 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사업비 집행 정산

수 앙회

경상보조비와 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집행에 한 자체 검계획 연 회 이상 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상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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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양수산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

정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 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 앙회가 세부 계

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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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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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고보조 교부결 통지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용※

수신 보조사업자ㅇㅇㅇ

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ㅇㅇㅇ」

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보조비율 체 사업비 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체 사업목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산 과 목 회계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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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

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년 월 일ㅇㅇㅇㅇ ㅇㅇ ㅇㅇ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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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조 융자 교부확정서 제 조 제 항 련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주요내용

가 목

나 주요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보조 교부확정액
단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이자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와 같이 보조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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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민간 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보조 정산서

제 조제 항 련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민간 는 시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 사업 량 산액
보

결 액

보

액
월액 집행 액 비고

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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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 용 석

사무 박 천 일

사업개요

목

○ 수산 연 산업의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해 지역별로 거 센터를 선

정 운 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수산에 특화된 창업 기업 교육 마 등 맞춤형으로 지원

근거법령

수산업어 발 기본법 제 조어업경 체의 경 안정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 조 어업경 체의 경 안정 구조개선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어업경 체가 지속 인 경 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 의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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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 지역 략산업 집 화단지 는 신거 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등을 종

합 지원하는 기 으로서 지역거 기 의 소속기 는 독립법인으로 설치된 기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지역특화센터 지역테크노 크 지역특화센터

사업자 선정 제외 상 지자체와 사업비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 수산기업 발굴 육성 마 지원 등○

기업발굴 창업기업 맞춤형 사업화 창업 소기업 컨설 수산창업 성

장을 한 산 학 연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육성 제품개발 과제발굴 활성화 기업 신역량 강화 단기 실용화제

품 기술개발 지원

마 지원 랜드 개발 국내 해외 마 지원

지원 상

수산분야 우수기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비창업자 수산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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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창업 소기업 컨설 비용 제품개발 랜드 개발 등 사업수○

행기 사업 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정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지원조건 재원 제한없음○

지원기 한도 각 지역특화센터별 사업계획서에 따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보조 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고보조 통합 리지침 제 조를 반하는 경우 보조 교부조건을

반한 경우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한도액 최 억원○

기 범 각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름○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 사업 리주체 해양수산부

○ 공고시기 월

신청 차○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구비서류 공지○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를 참조하거나 수

산정책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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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수 신청서 부 사업계획서 부 방문 제출○

제출장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 정부세종청사 동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수산부 지자체○

지원 액의 정성 단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자 변경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해양수산부 지자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수행기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 조정 지도감독

등 사업총

․사업수행기 과의 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등의 지도 감독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혜기업 선정기업․ 지원

로그램 구성

사업비 리․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산 배정○

시도 시 군 구․

사업비 사용내역 리 장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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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지 기 정산시 등○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리지침 약체결 내용에 따라 실시

정산 보조 지 차 지자체 산 매칭 후 사업비 교부○

이행 검단계

사후 리《 》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리지침에 따라 매년 월 사업수행기 사업결과에ㅇ

한 평가 원회를 개최하여 성과 문제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

시도 시 군 구․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리지침에 따라 매년 월 이후 년도 사업의 정산보ㅇ

고서를 사업수행기 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의 타당성 부정수 여부

등을 조사

제재《 》

ㅇ 보조 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 통합 리지침「 」 제 조

를 반하는 경우 보조 교부조건을 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

반환조치 보조사업 취소 단 조치

사업수행

○ 지 보조 의 환수 등 기업 간의 약을 체결하여 약 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환수조치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리지침 사

업수행기 약서 내용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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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해보 직불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사무 신동호

주무 백승록

사업개요

목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

근거법령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과목표 지표

가격지지율 기 가격 비 사업년도 실 을 백분율화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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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 가능 품목 시행령 제 조

정에 따라 세가 감축 는 철폐되거나 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정의 범 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 정 포 경제

동반자 정

수산물의 범 법 제 조제 호 농수산물 품질 리법 제 조제 항제 호｢ ｣

나목의 수산물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 수산가공품

지원 상품목 시행령 제 조

지원 가능 품목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의 조사 분석과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 이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지원 상품목의 조사 분석

가 조사 분석 기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 분석 상 품목

① 어업인등 생산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해 것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 이

조사 분석을 지시한 품목 시행령 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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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 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②

다 조사 분석 내용

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 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①

법 제 조제 항제 호

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 총수입량을 과했는지 단 정②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 법 제 조제 항제 호

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정상 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 수입량을③

과했는지 단 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

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 법 제 조제 항제 호

시장 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내생산량 수 량 수 량

협정상 수 량
미만

미만

이상

④ 피해보 직 지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차와 련하여

계학계 문가로 구성된 검증 원회를 구성하여 정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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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 분석 결과의 보고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월 일까지 조사

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지원 상 품목별 수입기여도 안 공고 어업인 이의신청 수 검토･

◦ 어업인등 지원 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행정 고를 통해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에서 조사 분석 검증한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 ･

품목과 해당 품목별 수입기여도 안 을 공고하고 이의제기 차를 안내

이의제기 신청 기간 행정 고 공고일로부터 일간◦

이의신청 방법 행정 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검토 해양수산부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내용 재검증

심의 의결

가 심의 의결 기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원회 이하

어업인등 지원 원회 라 함

나 심의 의결 내용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 분석 이의신청 재검증 포함 결과의

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에 기 한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품목별 수입기여도

지원 상품목의 선정 수입기여도 확정

가 선정 기 해양수산부장

나 상 품목 어업인등 지원 원회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심의 의결한 품목 수입기여도 포함

다 선정 방법 해양수산부 고시

지 상자 법 제 조

지원 상품목을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서 피해보 직 지불

지 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 에게 피해보 직 지불 지 상자로 선정된 자



- 64 -

신청 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어업자｢ ｣

나 어업법인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

어업법인 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 칠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싱가포르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아세안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인도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페루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미국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터키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호주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캐나다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국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베트남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뉴질랜드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한 콜롬비아 지원 상품목인 경우 이 부터 생산한 자

생산한 자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지원 상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

하 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 채취 양식하여 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 직 지불 지 상자가 신청 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어선･

사업장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배우자 는 직계존비속

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 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어업인도 신청 가능

다만 신청 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피해보 직 지불 지 상자가 신청 에 어업 경 을 그만둔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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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상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 등을 직 수행 일

부만 탁하는 경우 포함 한 자

◦ 일부 탁의 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상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에

필요한 작업 일부를 직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년 지원 상품목을 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년 수산업법 수산자원 리법 어장 리법 내수면어업법｢ ｣ ｢ ｣ ｢ ｣ ｢ ｣ ｢

원양산업발 법 에 의한 어업정지 업정지 는 그에 하는 행정처분｣ ･ 이

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형태 기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수산발 기

지원 기

산출기 지 단가 조정계수 수입기여도

가 산출기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① 신청인이 소유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선의 톤수

② 양식어업 단 면 당 평균생산량 신청인이 면허 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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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어업인이 매 수증을 통해 증빙하는③ ① ②

경우의 해당 생산량

는 의 기 으로 산출한 결과④ ① ②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는 단 면 당

평균생산량이 인 경우 어업인이 의 방법으로③ 본인의 평균생산량 해당 연도

직 년간의 생산량의 최고 최 치를 제외한 년간의 평균 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

나 지 단가 기 가격 지원 상품목의 년도 평균가격

다 조정계수 어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는 값

지원 한도액

가 어업인 개인당 만원까지

나 어업법인 법인당 만원까지

지 시기 년 월부터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시 군 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할 하에 있는 읍 면 동의 조를※

받아 피해보 직 지불 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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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 은 재정투입 계획 지 요건 사업추진 차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

해양수산부장 은 년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선정 시책을◦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 도 시 군 구

시 도 시 군 구는 년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선정과◦

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어업인등 생산자단체에 홍보

시 도 시 군 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반상회 는 어 계 어업인 표 지역 수 생산자단체 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생산자단체 지원 상품목 선정 신청

신청 내용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해 것

신청 방법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선정 신청서 별지 제 호 서

식 를 작성하여 시 군 구 담당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신청 기간 ～

시 도 시 군 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인등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수하여 시 도지사

에게 수 결과 별지 제 호 서식 를 보고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시 군 구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일 이내 시 도 시 군 구 결과 보고 완료 후→

일 이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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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어업인등 생산자단체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해 것을

신청한 품목에 하여 해당 품목에 응하는 수입 품목의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 분석을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 분석

조사 분석 상 품목 해양수산부장 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해양수산부

장 이 어업인등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 분석을 지시한 품목

조사 분석 내용

가 정에 따라 세가 감축 는 철폐되거나 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 총수입량을 과한 품목인지

라 정 이행에 따라 정상 국 수입량이 기 수입량을 과한 품목인지

마 기타 해양수산부장 이 조사 분석을 지시한 내용

조사 분석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지원 상품목 수입기여도 이의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토 로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수입기여도에 해 행정 고 방식으로 이의신청

차 진행

어업인등 생산자단체 지원 상품목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신청 방법 행정 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신청 기간 행정 고 공고일로부터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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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등 지원센터․ 이의신청 건 재검증

◦ 행정 고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재검증 실시

지원 상품목 선정 조정계수 수입기여도 심의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 원회에 아래 사항을 요청◦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 분석 결과를 심의하여 년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의결

지원 상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상품목별 조정계수 수입기여도 심의 의결･

어업인등 지원 원회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 분석한 내용의 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년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의결하고 품목별 조정계수를 결정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년도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을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 지원 상품목◦

별 조정계수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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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 는 련 기 수 등 과 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

보계획을 수립 실시

시 도 시 군 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반상회 는 어 계 어업인 표 지역 수 생산자단체 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

지 신청 피해보 직 지불 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는

날까지 지 신청

◦ 지 신청 기간 고시일로부터 개월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첨부 서류를 갖

추어 지원 상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상품목이 같은 시 도 내의 개 이상의 시 군 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

모가 가장 큰 어선 어구 시설 등을 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 신청서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

등으로 하여 수 여부 확인을 해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서 수 장

별지 제 호 서식 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수 여부를 리하여야 함

지 신청서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 해당 서류 첨부

◦ 개 이상의 지원 상품목에 하여 피해보 직 지불 지 을 신청하는 자는 각

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 자료 는･

어업경 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한편 어업인의 제출 서류로는 지원 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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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상품목을 실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내생산확인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는 외생산확

인서 별지 제 호의 서식

◦ 어 계장 수산업 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내생산 외 개 이상의 시 도에 외생산이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 도별로

외생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외생산지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 면 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외생산지

소재지 어 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명의 확인을 갈음

나 년 매기록 다음 서류 어느 하나의 서류

년도의 지원 상품목 매를 증명하는 서류①

년도 이 의 지원 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②

년도의 지원 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③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그 밖에 년도의 지원 상품목 생산 매를 증명하

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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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일 이 부 해당 품목을 생산하 음을 입증하는 류

가 다음 서류 어느 하나의 서류

해당 정 발효일 이 의 지원 상품목 매를 증명하는 서류①

해당 정 발효일 이 의 지원 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②

③ 해당 정 발효일 이 의 지원 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그 밖에 해당 정 발효일 이 부터 지원 상품목④

생산 매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앙 정부 지자체가 발 한 증명서 등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⑤

지원 상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 발효일 이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⑥ 별지 제 호의 서식

신청서 수 산입력 단계

시 군 구 지자체

지 신청서 수 산 입력 시장 군수 구청장

가 지 신청서 수 기간 고시일로부터 개월 이내

나 지 신청서 산 입력 기간 신청서 수 기간 종료 후 일 이내

◦ 지 신청서 입력 생산지 소재지 할 시 군 구 담당자

다 지 신청서 수 시 확인 사항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지원 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지 상자 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매 기록 년 매 기록을 입증하기 한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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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지원 상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지 상자 선정 단계

시 군 구 지자체

지 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신청서 수 기간 종료 후 개월 이내

나 조사 내용

① 피해보 직 지불 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지원 상

품목을 생산하 는지 여부

피해보 직 지불 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 상품목 생산②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어업권 면허 허가 신고 의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표 지분권자의 피해보③ ･ ･

직불 신청 사실을 다른 지분권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직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지분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

다 조사 방법

◦ 신청서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지 조사 확인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

◦ 다만 외생산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할하는 시 군 구에 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 군 구에 신청서 등을 산 등으로 송

◦ 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 군 구는 지 조사 후 확인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하여 우편 등으로 지 조사를 의뢰한 시 군 구에 송

◦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생산과 외생산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 직 지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함



- 74 -

확인 결과에 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이의 신청 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피해보 직 지불 확인 결과에 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라 이의 신청 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일 이내

심사 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지조사 종료 후 일 이내

나 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원 심사 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해당 시 군 구를 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 동조합 등①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 군 구를 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사무소 등 어업

련 기 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 문가 련 분야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원장은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 할 수 있다

피해보 직 지불 신청자의 지원 상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련하여 부정한①

행 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심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는 설 할 때②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③

그 밖에 원의 품 를 손상하는 행 를 한 경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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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기 년

바 원회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

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 심사한다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①

외생산지에 한 신청 내용과 지 조사 결과②

동일 허가 는 면허에 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③

그 밖에 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④

조사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인의 신청서 첨부 서류에 한 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 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검한 후 확인 심사 결과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확인 심사 결과서를 종합하여 결과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다

자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 지 신청 총액 산출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 결과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산출된 지원 상품목별 지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시 도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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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청 까지

요청 내용 시 도지사는 지원 상품목별로 해양수산부장 이 통보한 조정

계수를 용하여 피해보 직 지불 신청인 개인별 지 액을 산정하고

개인별 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 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에게 피해보 직 지불 자 을 요청 별지 제 호 서식

피해보 직 지불 지 결정서 통보 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보 직 지불 자 요청 후 지체 없이 피해보 직

지불 지 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 직 지불 지 결정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통보

자 배정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자 배정

◦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에서 보고한 피해보 직 지불 자 요청서를 검토

후 시 도에 배정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직불 지

지 시기 월부터

지 요건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지원 상품목을 생산하 으며

년 지원 상품목의 생산 매 실 이 있는 어업인등 피해보 직

지불 지 을 신청한 자

액 산정 법 제 조에 따른 피해보 직 지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

인이 신청한 내용 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 산출 기 에 지

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지 상한 지원 상품목별로 어업인은 만원 어업법인은 만원

직불 지 시 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자 을 해당 시 군 구에 송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송 된 자 을 지 상자의 계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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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입 시 어업인등이 피해보 직 지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

람 이름으로 피해직불 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보고 시 도지사는 피해보 직 지불 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불 수령자 리 장을

작성 리 별지 제 호 서식

보고 기한◦ 까지

이행 검 단계

부당 지 된 피해보 직 지불 의 환수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된 액을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을 받은 경우①

과오 지 된 경우②

사업 추진 상황 검

◦ 각 시 도 시 군 구 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회 이상 장 지도 검 필요한 경우

에는 시 도와 시 군 구가 합동으로 세부 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회 이상 장 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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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 직 지불 추진 차- -

업 차 시 주 요 내 용

①조사 분석․ 월～

피해보 직 지불제 시행계획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설명 홍보 시 도 시 군 구․

지원 상품목 선정 신청 어업인등 생산자단체․

별지 별지

조사 분석 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지원 상품목 선정

조정계수 심의
월∼

지원 상품목 수입기여도 공고 이의신청 수․ ･

지․ 원 상품목 선정 조정계수 심의 어업인등 지원 원회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고시 해양수산부․

⇓

③사업신청 월∼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서 제출 어업인등․

별지 별지 의 별지 의

신청서 수 산 입력 시 군 구 별지․

⇓

④신청내용 조사 확･

인 심사 월～

어․ 업인등 여부 면 생산 사실 등을 지 서면을 통

해 조사 확인 시 군 구 별지 의 별지 의

확인결과 통보 이의 신청 어업인등 별지 의․

심사 원회 심사 사업 상자 확정 시 군 구․

․사업 상자 확정 결과 보고 시 군 구→시 도→해수부

별지

⇓

⑤자 요청 배정
월～

조정계수를 반 하여 지 신청액 산출 시 군 구․

자 배정 요청 시 도․ →해수부 별지

피해보 직 지불 지 결정서 통보 시 군 구 별지․

자 배정 해수부․ →시 도 →시 군 구

⇓

⑥직불 지 월～

지 상자 통장 계좌 입 시 군 구․

지 결과 보고 시 군 구․ →시 도 →해수부

별지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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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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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모니터링 품목 선정 기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가 국내 유통량 생산 수입 생산량과 총수입량이 각각 이상이면서 개별

정상 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이상인 품목

나 그간 어업인등 지원 원회가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으로 심의･

의결한 품목

모니터링 상 품목 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 응품목 수

율

평균가격

조사기품목명

가리비

가리비과의조개 산것 신선 냉장

어업생산

동향조사

가리비과의조개 냉동

가리비과의조개 건조

가리비과의조개 염장 염수장

가오리 가오리 냉동

가자미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신선 냉장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냉동

기타넙치류 냉동

가자미의 것 피 트 신선냉장

가자미의 것 연육 신선냉장

가자미의 것 기타 신선냉장

가자미의 것 피 트 냉동

갑오징어
갑오징어 산것 신선 냉장

갑오징어 냉동

개량조개

개량조개 냉동

개량조개 건조

개량조개 염장 염수장

고등어

고등어 신선 냉장

고등어 냉동

고등어 염장 염수장 건조훈제제외

고등어 폐용기에넣은것

고등어 통조림외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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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나리
까나리 냉동

까나리 건조 염장포함 훈제제외

꽃게
꽃게 냉동

꽃게 산것 신선 냉장

낙지
낙지 산것 신선 냉장

낙지 냉동

날개다랑어
날개다랑어 는긴지느러미다랑어 신선 냉장

날개다랑어 긴지느러미다랑어 터 스 알라룽가 냉동

노래미 노래미 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활어

다랑어
다랑어 터 스오베서스 신선 냉장

다랑어 터 스오베서스 냉동

구

구 신선 냉장

구 냉동

구의 것 피 트 냉동

구 건조 염장포함 훈제제외

구 염장 염수장 건조훈제제외

말
말 냉동

기타 말 냉동 이외 기타

멍게

우 쉥이 기타 산것신선냉장 종묘 제외

우 쉥이 냉동

우 쉥이 건조

명태

명태 신선 냉장

명태 냉동

명태의 것 피 트 냉동

명태 냉동연육

명태 기타 연육 신선냉장냉동 냉동피 트 제외

명태 훈제 피 트포함

명태 북어 건조 염장포함 훈제제외

문어

문어기타 산것 신선 냉장 낙지 주꾸미 제외

문어 냉동

기타 문어류 냉동 문어 낙지 주꾸미 제외

문어 건조 문어 낙지 주꾸미 포함

기타문어류 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이외 기타

미꾸라지 미꾸라지 활어

미역

미역 건조

미역 염장

미역 냉장

미역 냉동

기타 미역 건조 염장 냉장 냉동한것 이외 기타

민 구 민 구 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냉동

바지락

바지락 산것 신선 냉장

바지락 냉동

바지락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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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염장 염수장

바지락 폐용기에넣은것

백합 기타백합 산것 신선 냉장 치패 제외

뱀장어

뱀장어기타 앵귈라종 활어

뱀장어 앵귈라종 신선 냉장

뱀장어 앵귈라종 냉동

뱀장어 폐용기에넣은것

복어

복어 활어

복어 신선 냉장

복어 냉동

복어 건조 염장포함 훈제제외

볼락
볼락 어포함 활어

볼락 어포함 냉동

붕어 붕어 활어

붕장어

붕장어 활어

붕장어 신선 냉장

붕장어 냉동

붕장어의 것 피 트 신선냉장

붕장어의 것 연육 신선냉장

붕장어의 것 기타 신선냉장

붕장어의 것 피 트 냉동

상어

곱상어와기타상어 신선 냉장

곱상어와기타상어 냉동

상어지느러미 건조 염장포함 훈제제외

새우

새우살 새우와보리새우 냉동

기타새우와보리새우 냉동

새우와보리새우 산것 신선 냉장

새우와보리새우 건조

새우와보리새우 폐용기에넣은것

새우와보리새우 훈제

새우와보리새우 드

새우와보리새우 기타 폐용기 훈제 드 제외

새조개

새조개 산것 신선 냉장

새조개 냉동

새조개 폐용기에넣은것

새조개 훈제

새치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신선 냉장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간장과 어란 제외 냉동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피 트 신선냉장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연육 신선냉장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기타 신선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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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피 트 냉동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냉동연육

황새치 자이피어스 래디어스 기타 연육 신선냉장냉동

소라고둥

소라 산것 신선 냉장

소라 냉동

소라 염장 염수장

골뱅이 폐용기에넣은것

소라 폐용기에 넣은 것

골뱅이 훈제

골뱅이 기타조제

송어

송어 활어

송어 활어

송어 신선 냉장

송어 신선 냉장

송어 냉동

송어 염장 염수장 건조훈제제외

아귀
아귀 신선 냉장

아귀 냉동

오징어

오징어 산것 신선 냉장

오징어 냉동

오징어 염장 염수장

오징어 건조

오징어 폐용기에넣은것

오징어 훈제

조미오징어

이빨고기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신선 냉장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간장과 어란 제외 냉동

이빨고기 냉동 디소스티처스종 제외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피 트 신선냉장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연육 신선냉장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기타 신선냉장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피 트 냉동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 의 것 피 트 냉동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냉동연육

이빨고기 디소스티처스종 기타 연육 신선냉장냉동

임연수어 임연수어 냉동

잉어 잉어 활어

자라 자라

재첩 재첩 산것 신선 냉장

젓새우 새우와보리새우 염장 염수장

정어리

정어리 신선 냉장

정어리 냉동

정어리 염장 염수장 건조훈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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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리 폐용기에넣은것

정어리 통조림외조제품

주꾸미
주꾸미 산것 신선 냉장

주꾸미 냉동

참다랑어

참다랑어 터 스 티 스 활어

남방참다랑어 터 스 맥코이 활어

참다랑어 터 스티 스 신선 냉장

남방참다랑어 터 스맥코이 신선 냉장

참다랑어 터 스티 스 냉동

남방참다랑어 터 스맥코이 냉동

참다랑어의 것 피 트 신선냉장

참다랑어의 것 연육 신선냉장

참다랑어의 것 기타 신선냉장

참다랑어의 것 피 트 냉동

키조개

개아지살 산것 신선 냉장

개아지살 냉동

개아지살 건조

피조개
피조개 기타 산것신선냉장 종패 제외

피조개 냉동

해삼

해삼 산것 신선 냉장

해삼 냉동

해삼 건조

해삼 염장 염수장

해삼 기타조제

홍어 홍어 냉동

홍합

홍합 산것 신선 냉장

홍합 냉동

홍합 건조

홍합 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이외 기타

홍합 폐용기에넣은것

홍합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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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86 -

별지 식[ 1 ]

신청인

성명 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소재( ) 전화 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

어업인

[ ]

어업 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간 년 생산 모 어선톤수 또는2016 ( ha)

면허등 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생 내용[ ]

피해를 유 한 수입 품목명 수입 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원에 한 특 시행령 제 조제 항 년4 1 2017「 」
도 피해 전 접 불 사업시행 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전 접 불 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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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2 ]

시 도 는 시 군 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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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3 ]

뒤쪽의 작성 을 읽고 작성하시 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앞 쪽( )

접수 호 접수일자 처리 간 30일

신청인

성명 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소재( ) 전화 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 시( ,ㆍ 읍 면,ㆍ
리 동)ㆍ

생산 간 생산 모어선톤수톤 또( ( )
는 시설면적(ha))

면허등 호

입 계좌

예 주 예

계좌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원에 한 특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5 1「 」
시행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전 접 불 의 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2 1 ,
한 행정정 를 이용 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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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비 서 류

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명하는 서류※

생산 사실 확인서 내생산확인서 외생산확인서1. ( )

2. 년2016 판매 록을 명하는 다음 서류 어느 하나의 서류

년2016① 도의 원대상품목 판매를 명하는 서류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 ,⇒
입 내역 택 영수 등, 간이영수 등은제외되며 원대상품목의품목명이명확히 재된영수 만을인정( , , )

년도의 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매를 명하는 서류2016②
종묘 입식 이후 출하 의 간을 고려하여 년도 출하가 입 되어야 함* 2016

년도의 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업체와 어업인간2016③ ⇒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수산물이력제 빙서류 에 년도의 원대상품목 생산 판매를 명하는 서류2016 ·④

협정의 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 하는 서류※

다음 서류 어느 하나의 서류1.

① 해당 연도의 원대상품목 판매를 명하는 서류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 ,⇒
입 내역 택 영수 등, 간이영수 등은제외되며 원대상품목의품목명이명확히 재된영수 만을인정( , , )

해당 연도의 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매를 명하는 서류②
종묘 입식 이후 출하 의 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 되어야 함*

해당 연도의 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업체와 어업인간③ ⇒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수산물이력제 빙서류 에 해당 연도의 원대상품목 생산 판매를 명하는 서류·④

타 앙 정부 자체가 한 명서 등 해당 협정의 효일 이전부터 원대상품목을⑤
포획 채취 양식하였음을 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를 은 시 담당자가 률 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 등을· · ‘ ’ ‘ ’･
통해 확인 가능하면 도의 서류를 제출하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완을 요 하거나 도의 확인서를 할 수 있음≫

작 성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인의 등록 호, 소재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 전 접 불 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 생산 간 생산 모를 적습니다, , .

생산 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간 년 월 일 을 적습니다- ( ) .ㆍ ㆍ

- 생산 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 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을, )
적습니다.

면허 등의 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호를 적습니다3. .ㆍ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조사 확인ㆍ è 검 토 è 결정 è 통

신청인 처리 시: ㆍ ㆍ 피해 전 접( 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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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4 ]

수

번호

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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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5 1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내용

업종( )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원대상품목 원대상품목 외 비고

년도 피해 전 접 불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 전 접 불 원대상품목의2017

을 신청하는 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분 성명 생년월일 날 서명

신청 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역 거주자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

신청 역 거주자

신청 역 거주자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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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5 2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내용

업종( )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원대상품목 원대상품목 외 비고

년도 피해 전 접 불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 전 접 불 원대상품목의2017

을 신청하는 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분 성명 생년월일 날 서명

해당 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해당 역 거주자

해당 역 거주자

해당 역 거주자

※ 해당 역 어촌계장과 생산 소재 거주자 명의 확인을 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못하는3 , 경우에는

해당 역 거주자 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는 경우는 제외2 .( , )

해당 역 거주자

해당 역 거주자

사 사시설 호 제 조제 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역의 경우에는 신청2 7※ ｢ ｣

역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역 이 통장과 신청 역 거주자 명의 확인을 갈· · · 3

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역 읍 면 동의· ·

담당 공무원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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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5 3 ]

효일 이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내용

업종( )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 월( )○○ ○○
비고

년도 피해 전 접 불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 전 접 불 원대상품목의2017

협정 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분 성명 생년월일 날 서명

생산 소재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역 거주자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

생산 소재 거주자

생산 소재 거주자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년 월 일

생산품목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 )

확 인 자

소속 위 성명 서명( )

소속 위 성명 서명( )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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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6 1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내용

업종( )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원대상품목 원대상품목 외 비고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원대상품목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위 성명 서명( )

소속 위 성명 서명( )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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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6 2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내용

업종( )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원대상품목 원대상품목 외 비고

확인 간
내 생산

확인
내 생산

외 생산 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또는

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년도 피해 전 접 불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2017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년도 피해 전 접 불 사업시행 침. 2017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결과서를 으신 날 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6 3 10

시 에 제출하여 주시 랍니다· · .

년 월 일

시장 수 청장ㆍ ㆍ 인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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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6 3 ]

신청인

성 명 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 소소재( ) 전화 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년도 피해 전 접 불 사업시행 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2017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수 청장· · 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서 부1. 1

이의신청 근거를 명하는 서류 부2. 1

수수료

없음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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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7 ]

시 도 는 시 군 구명

총 계

단 명 톤 천원

지원 상품목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① ② ③

시 군 구별

시 군 구

단 명 톤 천원

지원 상품목 업종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시 군 구

단 명 톤 천원

지원 상품목 업종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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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자 명단

지원 상품목 ①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지원 상품목 ②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지원 상품목 ③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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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8 ]

시 도◯◯

단 명 톤 천원

구 분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자 소요액

합 계 ①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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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9 ]

성명1. :

생년월일2. :

주소3. :

피해 전 접 불 결정액 원 원4. : ( )

내용5.

6 신청인이 정한 예 계좌에 입. :

입 계좌7. 예 명 계좌 호 예 주( , , ) :

입 예정일자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원에 한 특 시행령 제 조제 항5 3「 」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전 접 불 을 하 로2 3

결정하였음을 통 합니다.

년 월 일

품 목
톤수톤 또는( )
면적(ha)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 생산량

단가 원( ) 조정계수 액 원( )

시장 수 청장ㆍ ㆍ 인

상210mm×297mm[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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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0 ]

시 도◯◯

단 명 톤 천원

구 분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자 배정액 지 액

합 계 ①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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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1 ]

작성일자

피해 전 접 불 수령자 리대장 읍면동( )○ ○ ․ ․
리
호

피해 전 접
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호

신청
내역

신청일
신청
품목

어업 등록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영어( )營漁 간
생산 모
톤수 톤 또는( ( )
면적(ha))

내역

품목 일자
톤수 톤 또는( )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 생산량

단가 원( )
조정
계수

액
원( )

입 계좌

수협 은행( )○ ○

- -○○○ ○ ○

과거

내역

품목 일자
톤수 톤 또는( )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 생산량

단가 원( )
조정
계수

액
원( )

입 계좌

수협 은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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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2 ]

시 도 지원 상품목◯◯ ◯◯

부당수령자 황 회수 황

회수 사유
성명 지 기

지 액
천원

지 일 회수기 회수액 회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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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폐업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최용석

사무 신동호

주무 백승록

사업개요

목

○ 자유무역 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

원하여 폐업어가의 경 안정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근거법령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성과목표 지표

폐업지원율 폐업신청 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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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 상품목 시행령 제 조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해 투자한 비용 유 무형의 비용을 포함

한다 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년 이상의 생육 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양식한 품목을 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 을 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원회 이하 어업인등 지원

원회 라 함 의 심의 의결로 인정된 품목

지 상품목의 선정 시행령 제 조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의 조사 분석과 어업인등 지원 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 이 선정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 분석

가 조사 분석 기 자유무역 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조사 분석 상 품목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다 조사 분석 내용

해당 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을 한 평균 투자 비용 유 무형 비용을 포함①

해당 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②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포획 채취 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③

라 조사 분석 결과의 보고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월 일까지 조사

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 106 -

심의 의결

가 심의 의결 기 어업인등 지원 원회

나 심의 의결 내용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 분석 결과의 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에 기 한 년도 폐업지원 지 상품목 발생 여부

지 상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 해양수산부장

나 상품목 어업인등 지원 원회가 년도 폐업지원 지 상품목으로

심의 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해양수산부 고시

지 상자 시행령 제 조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철거 폐기 하는 경우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해당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으로 해양수산부장 에게 폐업지원

지 을 신청하고 지 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으로 선정된 품

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고 있는 자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선 어구 시설 등에

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체 어업 생산량에서

이상을 차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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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 지 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고시일 직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 지

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 어구 시설 등 수산업법 등 계 법령에 따라｢ ｣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건축 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어업 외의 목 으로 사용하기 하여②

사업장 는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③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 일부만 폐업④

부분 폐업 하는 경우

⑤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정의 발효일 이 부터 지 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 지 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 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⑦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 액이 폐업지원 신청 년도를 기 으로 직 년간

국 가구 소득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년 기 직 년 간 국 가구 소득 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년간 평균치는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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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 계 소유이거나 어업 면허 허가 는 어선 어구 시설⑧ ･ ･ ･

등이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는 압류권 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 형태 기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수산발 기

산출방법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어업권 는 허가어업 신고｢ ｣

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산출기 에 따른 액

가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면허어업｢ ｣

평년수익액 연리 퍼센트 어선 어구 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 원양산업발 법 제 조에 따른 허가「 」｢ ｣

어업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신고어업

평년수익액 년 어선 어구 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평년수익액의 의미 기타 산출 방법 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참고｢ ｣

지 한도액 해당 없음

지 시기 월부터

◦ 해양수산부장 이 해당 연도 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별로 우선순 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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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시 군 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할 하에 있는 읍 면 동의 조를※

받아 피해보 직 지불 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조사 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 은 재정투입 계획 지 요건 사업추진 차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

◦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피해보 직 지불 지원 상품목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

지원 지 상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하도록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 분석 상 품목 해양수산부장 이 폐업지원 지 상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 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조사 분석 내용 조사 분석 상 품목이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

보고 시기 매년 월 일까지

지 상품목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 분석 결과를 심의 의결해◦

것을 어업인등 지원 원회에 요청

어업인등 지원 원회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 분석한 내용의 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년도 폐업지원 지 상품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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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 은 어업인등 지원 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년도

폐업지원 지 상품목을 시 도지사 련 기 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 도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 는 련 기 수 등 과 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

보계획을 수립 실시

시 도 시 군 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반상회 는 어 계 어업인 표 지역 수 생산자단체 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폐업지원 지 신청

지 신청 폐업지원 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는 날까지

지 신청

◦ 지 신청 기간 고시일로부터 개월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폐업지원 지 신청서 별지 제 호의 서식 사후 리 이행사항 확인서 별

지 제 호의 서식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 폐기하려는 어선 어구 시설 등을

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폐업지원 지 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에는 사업신청 포기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제출

◦ 철거 폐기하려는 어선 어구 시설 등이 같은 시 도 내 개 이상 시 군 구의 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 어구 시설 등을 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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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 신청서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

등으로 하여 수 여부 확인을 해 폐업지원 지 신청서 수 장 별지 제 호

서식 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수 여부를 리하여야 함

지 신청서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 해당 서류 첨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경 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 폐 하 는 어 어구 시 등의 소 자임을 증명하는 류· · ·

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 허가 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는 어업신고필증 사본 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어업면허증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 증서 선박증서 는 등록필증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 선박국 증서 선박증서 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ㆍ

경우만 제출한다

▶ 폐업지원 지 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류

가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고시일 직 년간 폐업지원 지 상품목을

정상 으로 생산하 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어느 하나

해당 기간의 지 상품목 매를 증명하는 서류①

해당 기간의 지 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②

해당 기간의 지 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③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그 밖에 지원 상품목 생산 매를 증명하는 서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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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 자료⑤

⑥ 기타 앙 정부 지자체가 발 한 증명서 등 해당 기간에 지 상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업 외의 종합소득 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소득 액｢ ｣

증명원 등 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 액 련 자료

확인에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 어 계 구성원 는 어업 면허 허가 어선 어구 시설의 지분권자 공유자･ ･ ･ ･

압류권자 당권자 등 이해 계인의 동의서 는 해당 이해 계인에게･

항할 수 있는 결문의 등본 이해 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서 수 산입력 단계

시 군 구 지자체

지 신청서 수 산 입력 시장 군수 구청장

가 지 신청서 수 기간 고시일로부터 개월

나 지 신청서 산 입력 기간 신청서 수 기간 종료 후 일 이내

◦ 지 신청서 입력 생산지 소재지 할 시 군 구 담당자

다 지 신청서 수 시 확인 사항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폐업지원 지 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폐업지원 지 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해당 정의 발효일 이 부터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선 어구 시설 등에

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 선｢ ｣

박국 증서 선박증서 는 등록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

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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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체 어업 생산량에서

이상을 차지하는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 지 신청서 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 직 지불 신청 황 조회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다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고시일 직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

지 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 어구 시설 등 수산업법 등 계｢ ｣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철거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마 에 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한 련 사업 지원 황 확인

바 기타 어업 외 종합소득 액 등 확인

지 상자 선정 단계

시 군 구 지자체

지 서면 조사 폐업 신청 어선 어구 시설 등에 한 사진 촬･ ･

가 조사 기간 신청서 수 기간 종료 후 개월 이내

나 조사 내용 폐업지원 지 신청서 첨부 서류 등에 한 진 여부

다 결과 통보 폐업지원 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면 조사

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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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에 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이의 신청 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폐업지원 신청 확인 결과에 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

호의 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라 이의 신청 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일 이내

심사 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지조사 종료 후 일 이내

나 원장 원 구성 등 피해보 직 지불 심사 원회 활용

다 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 직 지불 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 심사한다

폐업지원 지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①

자기 소유 어선 어구 시설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 신청②

그 밖에 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③

조사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 지 신청인의 신청서 첨부 서류에 한 지 조사 이의신

청서 확인 심사 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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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지 신청 총액 산출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

원 지 상품목별 지 신청 총액을 산출

◦ 해양수산부장 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 지 상품목의 일시

폐업이 어업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폐업지원 일시 지 이 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자 요청을 지시◦

시 도 시 군 구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 선정 시 도지사는 폐업지원 지 신청서 등의 조사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경쟁력이 낮은 어업인등에게 우선 으로 폐업을 지원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 군 구별로 폐업지원 지 신청인에 한 지원

우선순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보고 시 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 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 별지 제 호 서식 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다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산 범 를 고려하여

시 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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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사업량 우선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산의 범 내에서 우선 폐업한 어가 순으로

지원 을 지 할 수 있다

마 사업 정년도 고 폐업 우선순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 군 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 지 상자결정서를 받기 에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제거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폐업지원 산정

가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 어구 시설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해 감정평가업자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감정평가기 의 추천을 요청

하여 해당 기 을 감정평가 주 기 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시 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 에 하여

추후 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 사업 상자가 선지 한 후 시 도지사가 폐업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청 시 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폐업지원 산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 지원 산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요청 별지 제 호 서식

자 배정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자 배정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 산을 배정◦

시장 군수 구청장 지원 지

최종 장 확인

◦ 시 군 구청장은 폐업지원 지 상자결정서 통보 신청인의 폐업 정 어선 어･

구･시설 등을 방문하여 폐업 정 생산자와 폐업지원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

지원 지 상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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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 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폐업 정 어선 어구 시설 등이 원양산업발 법｢ ｣

제 조제 호에 따른 해외수역에 있어 지 방문확인이 곤란할 경우 폐업 정

생산자와 폐업지원 신청인 동일 여부 폐업지원 지 상품목 생산여부 확인을

해 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련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정 어선 어구 시설 등은 해양수산부장 이 지정한 선박검사기 이

발 한 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 상자 결정 통지 시 군 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

당해 연도 배정 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 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 지 상자결정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통보

폐업 통보 폐업지원 지 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사업집행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 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다만

원양산업발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 정인 어선 어구「 」

시설 등은 선박검사기 의 선박검사 이 신청 상 어선 어구 시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증명서 감정평가기 의 폐업 정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확인서 국 말소 증서 지정된 폐선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폐업을 통보해야 한다

폐업 확인 폐업지원 지 상자로부터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인도받은 시

장 군수 구청장은 폐업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 인도받은 어선 어구

시설 등의 처리를 사진 촬 다만 원양산업발 법 제 조제 호에 따「 」

른 해외수역에서 폐업 정인 어선 어구 시설 등은 상기 최종 장 확인

폐업통보에서 규정한 폐선계약 련서류 신청 상 어선 어구 시설의

일치여부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폐업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해야 한다

폐업 어선 어구의 처리

행정기 에 인도된 어선 어구 등의 처리에 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를 용한다｣

폐업 어선 어구별 폐선계약 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에 세입조치◦ 하

고 폐업 어선 어구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 처리비 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업 어선 어구 최종계약 확정일 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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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요되는 경비 항만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업지원 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 을 지 상자의 계좌에 입

◦ 계좌 입 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

으로 폐업지원 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폐업지원 지 결과보고 시 도지사는 폐업지원 지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이행 검 단계

사후 리

가 사후 리 기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사후 리 내용 폐업지원 을 지 받은 자가 지원 수령 이후 포획 채취

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 리 기간 지원 수령일로부터 년간

라 사후 리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업지원 리카드 별지 제 호 서식 를

비치하고 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장 후 사진을 폐업지원 리카드에

부착하여 리하고

◦ 폐업한 어가에 해서는 폐업지원 지 일을 기 으로 매년 회 이상 지 확

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리카드에 기재하여 년간 기록 리

◦ 폐업지원 수령인이 다른 시 군 구로 이사하여 포획 채취 양식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지원 리카드를 이 하고 리

카드를 이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기록 리

지원 의 환수

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폐업지원 지 인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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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 된 액을 환수하여야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을 받은 경우①

과오 지 된 경우②

③ 폐업을 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 을 받은 후 년 이내에 폐업 지 상품목을

다시 포획 채취 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업지원 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는 지방

세 징수의 를 따름

다 시 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황 부당 수령 환수 실 을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성과 측정 사업 평가

지 상품목의 지 신청 비 지원율을 평가◦

평가 기 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 지원 상자 신청자 폐업지원 지 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폐업지원 의 지 단가 자격 요건 지 차 등에 하여 수혜 어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사업시행지침에 반

조사 시기 지원 지 직후

조사 상 폐업지원 수혜 어업인등

조사 방법 화 면 설문조사

조사 기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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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 추진 차- -

업 차 시 주 요 내 용

①조사 분석․ 월～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설명 홍보 시 도 시 군 구․

폐업지원 요건 조사 분석 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지 상품목 선정 월∼
지 상품목 선정 어업인등 지원 원회 해수부․

폐업지원 지 상품목 고시 해양수산부․

⇓

③사업신청 월∼

폐업지원 지 신청서 제출 어업인등․

별지 의 별지 의

신청서 수 산 입력 시 군 구 별지․

⇓

④신청내용 서면

조사 심사 월～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지 서면을 통

해 조사 확인 시 군 구 별지 의

확인 결과 통보 이의 신청 어업인등 별지 의․

심사 원회 심사 사업 상자 확정 시 군 구․

사업 상자 확정 결과 보고 시 군 구 시 도 해수부→ →․

별지

⇓

⑤연차별계획 수립 월

재정여건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 해수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 시 도 별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확정 해수부․

⇓

⑥자 요청 배정 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년도 자 배정 요청 시 도

별지

자 배정 해수부 시 도 시 군 구→ →․

⇓

⑦지원 지 월～

폐업 정 어선 어구 시설 등 최종 확인 시 군 구․ ･ ･

지 상자결정서 통보 시 군 구 어업인등 별지→․

폐업 폐업 사실 통보 어업인등 시 군 구 별지→․

폐업확인 폐업지원 지 시 군 구․

폐업지원 지 결과 보고 시 군 구 시 도 해수부→ →․

별지 별지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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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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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폐업지원 지 이 한 는 경쟁 고 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소 사후 리기간

한 미 보완 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 화

기 등 주요선박시설 년

기타 기구 장비 년

원양산업

활어운반선건조 활어수출용컨테이 제작 수출가공진흥

수산 융자 이차보 양식시설 화 년 신규

건축물 년 장비 년
양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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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폐업지원 우 평가 항목 시( )

기본 원칙 경쟁력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 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배 은 본 평가표 시 를 참고하여 시 도 는 시 군 구 단 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원양 근해 연안 어선 연안 맨손 등① ② ③ ④

해면양식 내수면어로 내수면양식⑤ ⑥ ⑦

지역 조건

육지에서 이상 육지에서① ㎞ ② ㎞

육지에서 육지에서③ ㎞ ④ ㎞

육지부⑤

폐업 규모

어선 톤 미만 톤 톤① ② ③

톤 톤 톤 이상④ ⑤ ⑥

어장 미만① ② ③

이상④ ⑤ ⑥

품목의

생산 비
이상① ② ③ ④

조직화
일반어가 어 계 개별출하① ②

어 계 공동출하③

연령
이하 세 세① ② ③

이상④

소득 수

연소득

만원 미만 만원① ②

만원 만원③ ④

만원 만원 이상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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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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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1 1 ]

뒤쪽의 작성 을 읽고 작성하시 랍니다.※

접수 호 접수일자 처리 간 30일

신청인

성명 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소재( ) 전화 호

신청내용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kg) 전체 연간 생산량(kg)

업종 면허등 호

어선어 시설물· · ① ② ③ ④ ⑤

종류

모 톤등( )

제작연월일

생산 역 생산 간

입 계좌

예 주 예

계좌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원에 한 특 시행령 제 조 같은 시행9「 」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원 의 을 신청합니다5 2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역시장 도 사 특 자치도 사ㆍ ㆍ

시장 수 청장ㆍ ㆍ

하

신청 신고 인( )
제출서류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필 사 어업허가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1. ( )

선 등 부 등 사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 적 서2. ( ,

선 서 또는 등록필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ㆍ

연간 생산량을 명할 수 있는 서류3.

어촌계 성원 동의서 등 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분으로 분할된 경4. (

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업면허1.

선 적 서 선 서 또는 등록필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은 경우만 해당한다2. , ( )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제 조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36」｢

사항을 확인하고 세청에 어업 외의 종합소득 액 련 자료를 확인하 위해 인의 정 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접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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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비 서 류

철거폐 하려는 어선어 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명하는 서류· · ·※ 어업허가 면허 어업신고필: , ,･

선 서 또는 등록필 등

폐업 원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명하는 서류※

1. 폐업 원 대상품목의 고시일 전 년간 폐업 원 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1

였음을 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어느 하나

① 해당 간의 원대상품목 판매를 명하는 서류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 ,⇒

입 내역 택 영수 등, 간이영수 등은제외되며 원대상품목의품목명이명확히 재된영수 만을인정( , , )

해당 간의 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매를 명하는 서류②

종묘 입식 이후 출하 의 간을 고려하여 해당 간의 출하가 입 되어야 함*

③ 해당 간의 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수산물이력제 빙서류 에 해당 간의 대상품목 품목 생산 판매를 명하는 서류 등·④

2. 어업 외의 종합소득 액을 명하는 소득세 제 조에 따른 소득 액 명원 등 련 서류 다만4 . ,｢ ｣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 소득 액 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 아니한다.

작 성

1. 신청인란은 어선시설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 ,

인의 등록 호 소재 를 각각 적습니다.

2. 대상 품목란은 폐업 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3. .

전체 연간 생산량 란은 폐업품목을 포함한 신청인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적습니다4. .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5. .

면허 등의 호란은 어업의 면허 허가 인가 등의 호를 적습니다6. .ㆍ ㆍ

어선 어 시설물란은 어선명 어선 톤수 어 의 종류 모 시설물의 종류 모7. , , ,ㆍ ㆍ

제작연원일을 각각 적습니다.

생산 역란은 주 조업 역 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 을 적습니다8. ( ) .

생산 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 간을 적습니다9.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조사 확인ㆍ è 검 토 è 결정 è 통

신청인 처리 해양수산부: , 역시 도ㆍ ㆍ특 자치도, 시ㆍ ㆍ 폐업 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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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1 2 ]

신청인

성 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 소 전화 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생산 간

○ 폐업지원 수령인은 향후 년 동안 본인 는 타인 소유의 어선 시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 는 탁받아 포획 채취 양식할 수 없음

※ 상기 조항을 반할 경우 지원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 원 수령 후 사후 리 이행사항을 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소속 위 성명 서명( )

소속 위 성명 서명( )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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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1 3 ] 사업신청을 포 하는 신청인에 한함( )

신청인

성 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 소 전화 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생산 간

인이 상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소속 위 성명 서명( )

소속 위 성명 서명( )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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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2 ]

폐업지원 지 신청서 수 장

수

번호

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 130 -

별지 의 식[ 3 1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폐업

신청

내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어선 어장 이용 모 톤· ( , ha)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비고

확인 간
내 생산

확인
내 생산

외 생산 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있음 없음( , )

년 폐업 원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2017

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년 폐업 원제도 사업시행 침 제 호의 서. 2017 3 2

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결과서를 으신 날 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시 에 제10 · ·

출하여 주시 랍니다.

년 월 일

시장 수 청장ㆍ ㆍ 인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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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3 2 ]

신청인

성 명 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 소소재( ) 전화 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년 폐업 원제도 사업시행 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2017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수 청장· · 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서 부1. 1

이의신청 근거를 명하는 서류 부2. 1

수수료

없음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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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4 ]

시 도 는 시 군 구명

총 계

단 명 톤 천원

지 상품목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① ② ③

대상품목

시 군 구별

시 군 구

단 명 톤 천원

지 상품목 업종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시 군 구

단 명 톤 천원

지 상품목 업종 총 지 상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지 신청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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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자 명단

지원 상품목 ①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지원 상품목 ②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지원 상품목 ③

단 톤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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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5 ]

시 도명

구 분 년 년 년 합 계

지 상

품목명

총 계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지 상

품목명

총 계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지 상

품목명

총 계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지 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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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6 ]

시 도◯◯

단 명 톤 천원

구 분 지 인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자 소요액

합 계 ①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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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7 ]

성명1. :

생년월일2. :

주소3. :

폐업 원 결정내용4.

수사항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 폐 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5. : ㆍ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또는 역시장 도 사 특 자치도 사 또는 시장ㆍ ㆍ

수 청장에게 통 하여야ㆍ ㆍ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원에 한 특 시행령 제 조9「 」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원 을 하 로 결정하였6 4

음을 통 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

역시장 도 사 특 자치도 사ㆍ ㆍ

시장 수 청장ㆍ ㆍ

인

폐 업 종 류 품 목
신청

톤수톤 또는( )
면적(ha)

대상
톤수톤 또는( )
면적(ha)

경 사 유

상210mm×297mm[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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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8 ]

신청인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생산 간

조사

결과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생산 간

신청내용

동내역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소속 위 성명 서명( )

소속 위 성명 서명( )

지 재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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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9 ]

시 도◯◯

단 명 톤 천원

구 분 지 인원
지 상 규모
톤수 는 면

자 배정액 지 액

합 계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시 군 구◯◯

품목

품목

품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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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0 ]

대상자

성명

인명( )

생년월일

인등록 호( )

주소 전화 호

원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 면허 허가 신고( · · )

어선톤수 톤( ) 또는

시설면적(ha)

원

일 액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원

전

폐업

후

폐업

년차1

폐업

년차2

폐업

년차3

폐업

년차4

폐업

년차5

붙임으로 검 장 사진 자료 첨부※

리카드는 지역 실정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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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1 ]

시 도 지 상품목◯◯ ◯◯

부당수령자 황 회수 황
회수 사유

성명 지 기
지 액
천원

지 일 회수기 회수액 회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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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2 ]

시 도 년 분기◯◯ ◯◯◯◯ ◯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

년◦◦
◦

년◦◦
◦

합 계

지 상

품목명

총 계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등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등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등

지 액 백만원

시 군 구

명

지 인원 명

사업량 톤 등

지 액 백만원

년 분기 사업 추진 결과◯◯◯◯ ◯

구 분
지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 실 률 계획 실 실 률 계획 실 실 률

지

상

품목명

총 계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년도

사업 추진 상 문제 부진내역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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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천일염산업육성

천일염산업육성 지자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권미연
주무 정창균

사업개요

목

염 생산 시설의 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 화 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 으로 수행해온 수집 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화하여 처리비용을 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 소 산업진흥법 제 조 제 조

성과목표 지표



- 143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합 계

천일염포장재 지원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염 바닥재 개선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장기 장시설설치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염 취수용배 설치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보 조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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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일염 포장재 지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 군수가 시 군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동

조합 수산업 동조합 천일염 련 동조합 개인 법인 천일염 생산자

농 어 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 실 이 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 상

지원 상

천일염 포장재 지원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지원규모

형 포장재 이하 규격 일반 포 형포장재 는 코 포 형

포장재 이하 규격으로 재 틀에 의한 인 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 으로 제작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 일반 포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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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별 지원 액

형 포장재 개당 국고 원이하 개당 사업비 원의

코 포 형 포장재 개당 국고 원이하 개당 사업비 원의

일반 포 형 포장재 개당 국고 원이하 개당 사업비 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 통보

시장 군수는 월 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 로 시 도별 사업배정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시장 군수는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 도지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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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장 군수는 소규모 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지역

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행 규정을 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부실사업 방지를 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시장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에 따른 완료

여부를 장에서 확인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사업자선정 합여부 련 규정 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시 도지사는 상 시 군에 보조 교부 시 사업 상자별로 지원자격

요건 사업지침 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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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

시장 군수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 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수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리

시 도지사는 해당 시 군 사업에 해 반기별 회 이상 사업장 지 검

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사업에 해 분기별 실 을 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해 분기별 회 이상 지 검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 에 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년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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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정산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정산에 해 책임을 짐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시 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음연도 월말까지

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 나는 근로강요행 가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성과측정단계

과거 개년 소 수출수량 비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주요 평가 상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 등

평가 차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 요청하고 시 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환 류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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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과다 이월 반납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 군수는 내 사업자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도시자

에게 제출 월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 로

해양수산부에 년도 산 신청 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산신청서를 반 하여

년도 산요구안 작성

해양수산부는 정부 안 에 해 시 도에 통보 월

시 도는 정부 안 에 따라 산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년도 산 안 을 기 으로 시 도별 사업량 배정 월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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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 닥재 개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 군수가 시 군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동

조합 수산업 동조합 천일염 련 동조합 개인 법인 천일염 생산자

농 어 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 실 이 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 상

지원 상

염 결정지 바닥재 교체 측변 정비

시설기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 생법 에 따른 식품공 에서 정하는 기구

용기 포장의 기 규격에 합한 것이어야 함 재질의 경우에는

탈 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제조 공정상의 비의도

인 혼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탈 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어린이

제품 안 특별법 제 조에 따른 공 자 합성 확인 상 어린이제품에

한 안 기 의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에 따라 시험하 을 때 재질

의 다이에틸헥실 탈 이트 다이부틸 탈 이트 부틸

벤질 탈 이트 의 총 함유량이 이하로 허용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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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별 지원 액

타일옹기 소재 당 국고 원이하 당 사업비 원의

친환경 장 소재 당 국고 원이하 당 사업비 원의

기존의 친환경 장 소재를 다시 친환경장 소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

비친환경 장 을 친환경장 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 국고 원

당 사업비 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 통보

시장 군수는 월 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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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 로 시 도별 사업배정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시장 군수는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설계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표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행 규정을 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지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 추진 가능

다 매년 월말까지 라남도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염 바닥재 생산

업체로부터 단가 제품규격 규정 제품 시험성 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 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공 제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신안군수는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는 보고된 내용을 염 바닥재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에 알려주어야 함

라 부실공사 방지를 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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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장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설계서

로 공되었는지 장 확인 이행

바닥재 제품 검사

가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시공할 바닥재 제품을 계약한 경우 제품명 단가

등 계약조건과 제조사의 시험성 서가 동 지침의 기 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바닥재 교체 시공을 하기 에 내 시공 건수의

를 무작 추출하여 공인된 검사기 에 동 지침에 따른 기 에 합한

지를 검사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국비에서 지원

다 시장 군수는 나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에 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시험 결과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즉시 사업자에게

기 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재시공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시 도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함

마 기 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 해서는 시장 군수는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발 시에는 동 제조사의 모든 염 바닥재

제품에 해서 염 바닥재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

하여야 하고 재발 시 지원하지 않아야 함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사업자선정 합여부 련 규정 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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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시 도지사는 상 시 군에 보조 교부 시 사업 상자별로 지원자격

요건 사업지침 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 교부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

시장 군수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 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수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리

시 도지사는 해당 시 군 사업에 해 반기별 회 이상 사업장 지 검

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사업에 해 분기별 실 을 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해 분기별 회 이상 지 검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바닥재의 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년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설물 정설치여부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155 -

사업비정산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정산에 해 책임을 짐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시 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음연도 월말까지

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 나는 근로강요행 가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성과측정단계

과거 개년 소 수출수량 비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주요 평가 상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 등

평가 차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 요청하고 시 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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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류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 시 반

사업량 과다 이월 반납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 군수는 내 사업자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도시자

에게 제출 월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 로

해양수산부에 년도 산 신청 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산신청서를 반 하여

년도 산요구안 작성

해양수산부는 정부 안 에 해 시 도에 통보 월

시 도는 정부 안 에 따라 산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년도 산 안 을 기 으로 시 도별 사업량 배정 월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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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장시 치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 군수가 시 군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동조합 수산업 동조합 천일염 련 동조합 한염업조합 개인

법인 천일염 생산자

농 어 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 실 이 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 상

지원 상

천일염 장창고 부 시설 부지 매입비 제외

설치규모

천일염의 장기 장 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 형 천톤

형 천톤 이상으로 시설하되 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이 경우 기 면 의 이상을 감할 수는 없음

년 천일염품질 리사업에 의한 장창고 표 설계 극 활용 권고 

시설기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 과 인 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시설 내부는 식용에 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장 이송 작업을 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출 것

장공간은 품질별로 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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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할 것을 권장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별 지원 액

형 개소당 국고 천원 이하 총사업비 천원의

형 개소당 국고 천원 이하 총사업비 천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 통보

시장 군수는 월 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시장 군수는 격한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추천 월말까지

장시설 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 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기타 련 법령 여부를 사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 규모화 가능성 운 자 확보 능력 지역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 를 정하고 격자를 선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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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업 상자에 해 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월말까지

장기 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매년 월말까지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 로 시 도별 사업배정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시장 군수는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 장시설 설치 운 계획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해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장기 장시설 설치 운 계획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해 검토하여 정 여부를 시장 군수에 통보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호 서식

세부 사업시행계획 월별 공정계획서 포함 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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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사업 시행

사업계획 변경 사업 상자는 사업 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사업자선정 합여부 련 규정 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시 도지사는 상 시 군에 보조 교부 시 사업 상자별로 지원자격

요건 사업지침 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 교부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

시장 군수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 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수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리

시 도지사는 해당 시 군 사업에 해 반기별 회 이상 사업장 지 검

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사업에 해 분기별 실 을 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161 -

시장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해 분기별 회 이상 지 검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년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설물 정설치여부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정산에 해 책임을 짐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시 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음연도 월말까지

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 나는 근로강요행 가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 리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천일염 장기 장시설 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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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인 실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천일염 품질 리 상품화 수 조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보조시설물에 해 보조 범 내 부기등기 는 근 당권 설정

보고사항

사업계획서

사업 상자 선정결과

시장 군수는 완료사업장에 해 반기에 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호 서식의 리 장을 작성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과거 개년 소 수출수량 비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매년 운 실 평가

평가원칙 외부 문컨설 등 측정의 객 성 확보가 가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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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평가 상 매출액 업이익 취 물량 규모 경 성과 등

평가 차 운 주체가 사업 리 주체 시장 군수 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환 류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

사업량 과다 이월 반납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 군수는 내 사업자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도시자

에게 제출 월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 로

해양수산부에 년도 산 신청 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산신청서를 반 하여

년도 산요구안 작성

해양수산부는 정부 안 에 해 시 도에 통보 월

시 도는 정부 안 에 따라 산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년도 산 안 을 기 으로 시 도별 사업량 배정 월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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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 취 용 치․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 군수가 시 군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동

조합 수산업 동조합 천일염 련 동조합 개인 법인 천일염 생산자

농 어 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 실 이 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 상

지원시설

취 배수 설치 인 배수로 수지 정비 는 취 배수문 등

설치규모

깨끗한 바닷물의 원수 사용 배수로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안 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시설기

식품안 에 합한 친환경 자재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한 안 리 기 에 합한 바닷물을 염

수지에 공 하거나 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안 하고 깨끗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한 취 배수용 배 인 배수로 설치

취 배수용 배 인 배수로 정비를 통한 주변으로부터 오염 물질 혼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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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별 지원 액

개소당 국고 백만원 이하 백만원이상총사업비 백만원 백만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 통보

시장 군수는 월 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는 격한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추천 월말까지

염 취 배수용배 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 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기타 련 법령 여부를 사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취 배수용배 인 배수로 시설 정부지가 공유수면 리 매립에

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 내의 사업인지를 사 검토 법령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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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정성 사업의 시 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 를 정하고

격자를 선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추천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업 상자에 해 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월말까지

염 취 배수용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매년 월말까지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 로 시 도별 사업배정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시장 군수는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염 취 배수용배 설치계획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해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염 취 배수용배 설치계획 세부사업시행계획에

해 검토하여 정 여부를 시장 군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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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 취 배수용배 설치계획서

세부사업시행계획 월별 공정계획서 포함 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

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계획 변경 사업 상자는 사업 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설계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사업 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 군수에게 설계서의 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포함

시장 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야 다 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해당분야 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 일반 는 문건설 로서 시공

능력 시공실 기술자 확보 경 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시장 군수는 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행 규정을

용하여 경쟁 입찰 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

시장 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 시 설계서 로 공되었는지

장 확인 이행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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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합여부 련 규정 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시 도지사는 상 시 군에 보조 교부 시 사업 상자별로 지원자격

요건 사업지침 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 교부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

시장 군수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 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수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리

시 도지사는 해당 시 군 사업에 해 반기별 회 이상 사업장 지 검

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사업에 해 분기별 실 을 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해 분기별 회 이상 지 검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년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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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설물 정설치여부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정산에 해 책임을 짐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시 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음연도 월말까지

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 나는 근로강요행 가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 리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사업 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인 실태

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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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시설물에 해 보조 범 내 부기등기 는 근 당권 설정

보고사항

사업계획서

사업 상자 선정결과

시장 군수는 완료사업장에 해 반기에 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호 서식의 리 장을 작성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과거 개년 소 수출수량 비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주요 평가 상 오염물질 차단효과 소 품질 개선도 등 성과

평가 차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 요청하고 시 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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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

사업량 과다 이월 반납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 군수는 내 사업자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도시자

에게 제출 월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 로

해양수산부에 년도 산 신청 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산신청서를 반 하여

년도 산요구안 작성

해양수산부는 정부 안 에 해 시 도에 통보 월

시 도는 정부 안 에 따라 산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년도 산 안 을 기 으로 시 도별 사업량 배정 월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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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일염생산시 자동화 지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시장 군수가 시 군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 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요건

지원 상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는 년 내에 생산 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공기업 천일염 농 어 조합법인 농 어 업회사법인 농업 동조합 수산

업 동조합 천일염 련 동조합 개인 법인 천일염 생산자

스마트염 지원사업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는 년 내에 생산 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지원 상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 을 이동수 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 173 -

지원자 의 사용용도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지원 상 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지방비 자기부담

시설기

식품안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 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장비공 업체는 재무건 성 지속 인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구체 인 시설기 은 목포 학교 천일염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지침에 따른 장비선정 원회의 결정에 따름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지원 상

소 창고 등에서 천일염 출하 시 인력을 보조하여 포장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

시설기

식품안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 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장비공 업체는 재무건 성 지속 인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스마트염 지원사업

지원 상

천일염 생산 공정을 무인화 자동화하기 한 수문원격제어 배수 자

동화시스템 함수자동정화처리시스템 등 스마트 염 체계

시설기

식품안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디지털염도계 원격제어 수문장치 배수 자동화 솔루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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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사업별 지원 액

당 국고 백만원 이하 총사업비 백만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사업별 지원 액

당 국고 백만원 이하 총사업비 백만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스마트염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 액

개소당 국고 백만원 이하 총사업비 백만원의

사업시행 주 기 시장 군수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 통보

시장 군수는 월 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75 -

사업자 선정단계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 로 시 도별 사업배정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시장 군수는 자체 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하고

시 도지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공 장비 선정

가 라남도지사는 천일염 생산자 련 문가 공무원 등 인 명

으로 구성된 장비선정 원회를 구성하고 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

방법 회의 운 등에 한 세부 운 규정을 마련

나 라남도지사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한 견 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기 등을 결정

다 라남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시장 군수를 통해 사업자에게 알리고

한 동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보 해양수산부에 보고

라 사업자는 선정 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 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 계약 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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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공 장비 선정

가 시장 군수는 아래 기 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본 구비시설 처리능력

원료 탱크 톤 이상 호퍼형 하부 배출 장치 포함

이송시설 벨트 스크류컨베이어 등

포장 계량기 포 이상 롤러 이송시설 포함

포장 포장기 포 이상 포 기

련 기

소 과 하는 시설 기계 이송시설 의 표면은 식품 생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의 기 규격과 식품 생법

제 조에 따른 시설기 에 합 할 것

각종 설비는 한국산업표 규격의 제품 는 동 이상의 제품을 사용

나 사업자는 기 에 합한 장비 에서 구입

다 시장 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 계약 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스마트염 지원사업

설계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표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 설

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행 규정을 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

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지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 시공

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설계서

로 공되었는지 장 확인 이행



- 177 -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사업자선정 합여부 련 규정 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해

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시 도지사는 상 시 군에 보조 교부 시 사업 상자별로 지원자격

요건 사업지침 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 교부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

시장 군수는 사업실 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 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 을 집행

시장 군수는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수 이미

지 한 보조 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 이 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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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리

사업비정산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시 도지사는 해당 시 군 사업에 해 반기별 회 이상 사업장 지

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 도지사는 시 군 사업에 해 월별 실 을 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일까지 별지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해 분기별 회 이상 지 검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년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설물 정설치여부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정산에 해 책임을 짐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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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

시 도지사는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음연도 월말까지

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 나는 근로강요행 가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사업 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인 실태

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보고사항

사업 상자 선정결과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해 반기에 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

사하여 별지 호 서식의 리 장을 작성하여야 함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사업 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인 실

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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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사업 상자 선정결과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해 반기에 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호 서식의 리 장을 작성하여야 함

스마트염 지원사업

사업 리 기 시장 군수 은 사업 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인 실

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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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 상자 선정결과

시장 군수는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해 반기에 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

사하여 별지 호 서식의 리 장을 작성하여야 함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과거 개년 소 수출수량 비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사업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주요 평가 상 사업시행성과 시행상 문제 등

평가 차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 요청하고 시 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환 류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

사업량 과다 이월 반납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감배정

사업배정량을 미이월하고 연내 추진한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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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스마트염 지원사업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장 군수는 내 사업자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도시자

에게 제출 월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제출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 로

해양수산부에 년도 산 신청 월말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산신청서를 반 하여

년도 산요구안 작성

해양수산부는 정부 안 에 해 시 도에 통보 월

시 도는 정부 안 에 따라 산 확보 추진

해양수산부는 년도 산 안 을 기 으로 시 도별 사업량 배정 월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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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천일염장기 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목

사업자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치

치도 축 지형도

사업부지

면

소유자

지번 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 용가능지역 여부

개발제한지역 여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농발법 등의 여부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 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 산 자 조달계획

라 사업운 방안 연도별 매출계획 등

사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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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염 취 배수용배 설치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목

사업자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치

사업부지

수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합 법률 방조제 리법 등의 여부

공유수면 용 허가계획

지 치도 축 지형도

계획평면도 축 지형도

나 사업규모 용면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 산 자 조달계획

라 사업운 방안 연간 취수계획 천일염 생산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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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사업 지원 상자 선정결과ㅇㅇㅇㅇㅇ

시도명․

시군

명

사업자

명
소재지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사업규모

지원계획 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면 장능력 등



- 186 -

별지 호 서식

사업 검정 정산서

사업주 기

작성년 월일

작성자 직 성명

지원 상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비 집행명세

총 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 명
규격 단 수량

단가

천원

액

천원
기타

거래처 화
번 호 기 타
필요한 사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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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보조사업 검 결과 보고서

시군명

작성년 월일

작성자 직 성명

사업비 집행명세

단 원

시･

사업계 고보

액

(A)

보 집행액
집행

액(A-B)계 고 지 비 계 고(B) 지 비

기타 검시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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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시설 장비 리 장

시군명

작성년 월일

작성자 직 성명

사업비 검명세

사업
시 비( )

재지
보 사업규

지원액
공

( )

비

지원
검

비

상태

등

계 비 지 비 담

수량 비 등, ,

기타 검시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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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 보고서

시 도명

작성년 월일

작성자 직 성명

사업추진실

단 개소 는

1 2 3 4 비

고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계 누계( )
시·
…
…
…
…
‥

기타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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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소비 진홍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권미연
주무 정창균

사업개요.Ⅰ

목1.

천일염 소비 진을 통해 천일염에 한 일부 부정 인 인식을 해소하고ㅇ

소비 증진을 통한 가격 지지로 소 산업의 발 생산자의 복리 증진

근거법령2.

근거 :ㅇ 「소 산업진흥법 제 조 연구 기술개발10 ( )」

사업개요3.

사 업 명 년 천일염 소비 진사업 민간경상보조: 2017 ( )ㅇ

사업기간 사업자 선정: 12. 31ㅇ ∼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224 ( 100%)ㅇ

사업내용 천일염 소비 진을 한 홍보:ㅇ

사업자 선정 방식 공모:ㅇ

사업시행 주요내용.Ⅱ

소비 진을 한 홍보 시행ㅇ

신문 잡지 등 지면 고- ,

온라인 고 홍보-

소비자 교육-

천일염 인식 제고 등을 한 이벤트-

홍보팜 렛 등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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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 수사항.Ⅴ

사업자 선정 통보1. ·

해양수산

ㅇ 보조 리에 한 법률 과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 「

규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ㅇ 동일인에게 회 이상 지원 시 수행실 평가 보조사업 실 보고서 등을2

사 에 검토하고 원칙 으로 최 회까지만 지원, 3

ㅇ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 상자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 , , 반 한 사업

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자 배정 집행2. ·

해양수산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기 으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ㅇ

결정 통지

천일염 품질 리사업 사업계획의 합여부 등을 확인-

ㅇ 해양수산부장 은 보조 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추진

실 에 따라 집행

사 업

ㅇ 사업기 은 지원자 을 천일염 품질 리 사업 시행내용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사업기 은 사업기 으로 선정 통보되면ㅇ 보조 리에 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ㅇ 총 사업비의 이내에서 보조 선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선 을85% ,

회 이상 나 어 교부 신청 잔액에 해서는 사업완료 이후 개월 이내에2 , 2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ㅇ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 은 동 지침의 산집행계획에 따르며 비목별,

당 사업계획의 이상 변경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20%

ㅇ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 별도의 계정 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리

ㅇ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운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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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검 보고3.

해양수산

ㅇ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성과 목표 리를 해 사업별 반기별 회 이상 검1

하고 사업계획 실 에 해 간평가 최종평가 실시, ·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행상 문제 개선사항 보조 집행: , ,ㅇ

상황 증빙자료 첨부 등( )

ㅇ 사업 리 기 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개월 이내 정산하여야 함2

정산서는 사업비 집행계획서 비 집행액을 사업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 리 기 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련기 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 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사 업

ㅇ 체 사업기간의 가 경과한 시 에 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완료 후50%

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개최 평가실시1

ㅇ 사업완료 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를 각 부를 인쇄 포함 하여 제출하고2 50 (CD ) ,

사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별도 자료집 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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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산물 물류표 화 지원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수산 통 책과 니다.

해양수산 통 책과
과 우
주 행숙

044-200-5440
044-200-5442

수 앙 통지원
지동훈

차 연
02-2240-2442
02-2240-2464

표 화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수산물 유통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진

동차 지게차 렛트 어상자 등 지원을 통한 산지 소비지의 수산물

물류효율화 도모

농수산물품질 리법 제 조 자 지원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규격화된 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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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자부담

어업인 생산자단체 장 공 장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수산물 유통

련 사업자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진을 해 지원이 필요한 수 등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 자담 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어상자 지게차 동차 렛트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지원 상 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해 사용하여야 함

형 태 민간경상보조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조건 보조 자부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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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 앙

어상자 지게차 동차 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 월

수 앙

수 앙



- 196 -

수 앙

해양수산

행 검단계5.

사업 진상 검《 》

해양수산 수 앙

사업비 산《 》

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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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 》

해양수산

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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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산업가치 소비 진 제고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수산 통 책과 니다.

해양수산 통 책과
과 우
사 미
주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사업개요

목

어업 어 의 공익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 어 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 진의 기반 조성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리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수산물 수요개발 소비 진

성과목표 지표

평균값 정책이해도 신뢰도
국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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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에서 공모 수 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 을 거둔 단체

지원자격 요건

최근 년간 년 수산물 소비 진 사업에 참여한 실 이 있는 기 단체

수산업 수산물에 한 이해도가 높은 문성 있는 단체로 제한

지원기 별로 개 공모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사업별로 개 기 단체를

선정 함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 상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수산물 시회 개최

우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을 효율 으로 홍보하고 수산업

수산물과 련된 교육 행사 시회를 통합 리 운

수산물 로확

수산물 량 소비를 하여 수산업체의 공 홈쇼핑 입 지원 학교 군 식의

수산물 사용 확 를 한 쿠킹클래스 운 등 소비 홍보 방안 마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기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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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추진방향 사업 상자 선정기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을 반 한 사업시행

지침서를 수립 통보

사업시행 계획 공모 일간 홈페이지 등를 통해 사업자 선정 월까지 공모 상 선정

사 업 자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 원회 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 해당 사업 문가 보조 문가 각 인 이상 포함를 거쳐 사업 상자를 확정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통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사 업 자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따라 주어진 기한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하여 해양수산부와 의를 통해 최종 계획 확정

부실사업 방지를 해 반드시 책임 리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달에 회 이상 간 보고

간보고서 제출

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단 긴 한 사유 발생 시 구두보고 승인 후 집행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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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합여부 보조 지원자격 요건 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사업자는 보조 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 을 사용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

해양수산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단계

사업 진상 리

사 업 자

사업자는 월 회 이상 간보고서 제출

기타 보고사항이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 에 합한 사용 여부 등을 검하여 사업

부진 부실화 방

검시기 연 회 이상

검방법 해양수산부 주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보조 집행상황 등

사업 지도 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 산

사 업 자

사업자 책임 리자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정산서는 국고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체 보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 시각에서 검정

정산을 실시하고 계증빙서류를 할 세무서에 통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 승인없는 변경 수행 등이 발된 경우 지원된

자 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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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동 사업의 목 비 정한 집행 여부 확인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 평가

주요 평가 상 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 등

평가기간 년도 월 일 월 일 년간 해당 사업 수행 기간

측정기간 매 익년 월 월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공모 시 반

사업비용 과다 이월 반납 사업자에 해서는 익년도 공모시 불이익

사업평가 시 성과결과가 탁월한 경우 익년도 공모시 추가 가 가능

기타 사항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국고보조 운 리지침 해양수산 보조

융자에 한 리규정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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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1>

수산 비 진 사업공 참가신청

2017. . .

신청 성 : ( )(또는 서 )

해양수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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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2>

단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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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강태구

지자체 시 도 시 군 라남도 목포시

수 목포수

사업개요

목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수산물 가공 유통기능의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서남권의 수산경제 심지로 육성 지원

근거법령

국가균형발 법 제 조 역발 계정의 세입과 세출

수산업법 제 조제 항 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 조제 호 보조 상 사업

수산물 처리 가공 유통 시장개척 사업

성과목표 지표

목포 북항으로 어항기능이 이 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물류

기능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기간 년

이므로 사업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산출

성과목표 년도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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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까지 년 년 년

합 계

서남권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조성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지자체 라남도 목포시

수 목포수

해당사항 없음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을 해 라남도 목포시 에 연차 지원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형 태 자치단체자본보조

재 원 지역발 특별회계 경제발 계정

지원조건 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기간 년 년 년

련법령 등에 의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조정범 내에서 사업시행

사업완료시 재정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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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군에 제출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

지 자 체

시 군은 수 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정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정한 경우 시 도에 제출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

시 도는 시 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 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정성 국가계획에 부합여부 하여 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

해양수산부

시 도에서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지원여부 검토 결정

해양수산부

사업자에 한 산지원 계획을 시 도에 가내시 통보 년도 일 후

사업자에 한 확정 산을 시 도에 통보 국회 산 확정시

지 자 체

시 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 도에 제출 시 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 월말

시 도는 세부사업계획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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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은 사업 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 도에 즉시 보고

시 도는 주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 에 해양수산부장 과 의하여야 함

수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등 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차 보조 집행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등 계규정에 의함

보조 교부신청 시 도 시 군 는 사업계획서와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조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보조 교부결정 해양수산부장 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보조 교부결정 통지

보조 국고송 요청 시 군 시 도 해양수산부

자 배정 해양수산부 시 도 시 군

지 자 체

보조 교부신청 보조 국고송 요청 시 군 시 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시 도에서 제출한 보조 교부신청 내용 확인 지방비 확보 등이 정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 송 시 도에서 신청한 보조 국고 송 요청서를 확인하고

정할 경우 자 송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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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수산부 지자체는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정여부 지방비

자담 확보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을 사 방지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 을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 자 체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정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하여 지연기간

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 지 보조 을 삭감할 수 있음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 삭감 비율 개월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실 보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 이 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검증기 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후 리

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사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 군의 승인없이 목 외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이

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211 -

사후 리기간 해제 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부를 신규로 발 하여 시 군에 제출

지 자 체

시 도 시 군은 사후 리 기간 동안 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 회수조치

보조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시 도 시 군은 보조 교부시 보조 의 범 내에서 해당 지자체

시 군 가 부기등기 설정 는 근 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근 당 설정 등을 확인

수 은 시설물을 이 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 군의 승인을 받고

시 군은 승인결과를 시 도에 보고 시 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 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측정은 조성기간 년

이므로 사업공정률로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지자체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 에

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지자체장은 자체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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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신청

사업주 기 시장 군수 은 국가계획 사업추진 결과를 토 로 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년 산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 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시 군 시 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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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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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화 사업

조

사업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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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공두표

사무 김병훈

주무 이 옥

사업개요

목

소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산물 정보수집, , ,ㅇ

우수 수산물 홍보활동 등을 개하여 수산물 수출시장 확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통한 수출업체의 외경쟁력 제고 수출증 도모ㅇ ․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45 (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어업

경 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과목표 지표

ㅇ 수산물 수출을 확 하기 해 상품개발 물류인 라구축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

등 방 지원을 확 하여 증가한 수산물 수출 액을 성과지표로 구성

성과목표 년도 수산물 수출 액 억불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수산물 수출 액
세청 무역통계에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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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 원

구 분 실 계획 계획 계획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ㅇ 수산물 수산식품 생산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어조합법인 수 앙회 한국수산

무역 회 한국무역 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물

수산식품의 수출과 직 간 으로 련이 있는 자 는 단체

지원자격 요건

ㅇ 수산물 수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어조합법인 수출업체 지자체 등

ㅇ 수산물 수출지원에 문성이 있는 업 단체

ㅇ 내역사업별 참여 업 단체 선정시 가 부여

수산물품질 리사 인력 보유 업 단체

랜드 제품 보유 업체

사업시행 국가로의 수출 비를 완료한 업 단체 홍보언어 공장등록 등

기타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 으로서 사업계획 제출시 승인 된 기

지원 상

수출기업 육성

ㅇ 선도조직 수출마 수출용 상품 포장 개선 물류개선 안 성검사 문인력

양성 리 운 비용 등

ㅇ 수출 의회 수출마 의회 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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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상품화

ㅇ 수출유망상품 개발 마 에 필요한 비용 등

수출 지화 사업

ㅇ 수출지원센터 수출기업 인큐베이 홍보 시장개척단 운 경비 등

ㅇ 수산식품앵커 임차비 장치비 홍보 비 시식행사비 등

수출 물류인 라< >

ㅇ 활어패류물류센터 항공 해운 물류센터 임 료 건물 수족 작업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냉장 냉동 보 료 입 출고료 등을 해 소요되는 경비

ㅇ 활어수출용컨테이 제작 활어수출용컨테이 제작비용

ㅇ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수출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

수출수산물 품질 리< >

ㅇ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수출에 필요한 품질 리 생산성 제고를 해 필요

한 기기 구입비용

ㅇ 물김세척수정수시설 물김세척수정수시설에 필요한 비용

ㅇ 수출통 지원 상품 라벨링 등록공장 가공용수 검사 통 후 수출국 내륙운송

수출국 사 등록 통 비 자문 등 수출통 과 련 되는 비용

ㅇ 국제인증 할랄 코셔 등 수산식품 수출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비용

ㅇ 수산식품 국가표 운 수산물 가공식품 개정 안 도출 시 품 조사 품질

시험 분석 인증심사 비용 등

ㅇ 국가통합 랜드 주요 수출 상 국 일본 국미국홍콩 등 상표 등록비( EU )․ ․ ․ ․

운 비 홈페이지 구축 랜드 확산 등 통합 랜드 운 에 련 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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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거래선 발굴

ㅇ 국제박람회 부스임차료 기본비품 진열 상담테이블 등 시품 운송 통 비

통역비 등

ㅇ 방한 객 홍보 홍보 설치비 이 비 상담요원 통역비 운 비 등

ㅇ 온라인수출활성화 수출국의 온라인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

행사비 운 비 입 비 홍보 마 비 등, , ,

ㅇ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 개최 경비 바이어 장시찰 경비 등

수출통합마

해외 주요 홍보매체 등 고를 한 컨텐츠 제작 배포 해외 미디어(TV, SNS ) ,

청 팸투어 지원 로그램 사업비 김맥 로젝트 로모션 지 홍보, , B2B , ․

행사 지자체 연계 수산식품 로모션 등,

수출기업 경 개선

ㅇ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조사 등 수출보험 소요 경비

ㅇ 해외시장분석센터 국가별 품목별 시장조사비 수출통계 해외시장 동향 조사비

수출인력교육 수출지원사업 운 경비 등

ㅇ 수출 진상생 력추진단 기업과의 추진경비 상생 력 자문단 운 비 등

지원제한 기 등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해양

수산부 훈령 제 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지원자 의 사용용도

ㅇ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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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ㅇ 형 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ㅇ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ㅇ 지원조건

구분 집행단 사업명 지원조건

수출기업 육성
수산물선도조직

수산물 수출 의회

국고 자부담

국고 자부담

수출유망상품화 수출유망상품화 국고 자부담

수출 지화사업
수출지원센터

수산식품 앵커

국고

국고 자부담

수출 물류인 라

활어패류물류센터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어수출용컨테이 제작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국고

국고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수출수산물품질 리

가공설비 지원

물김세척수정수시설

수출통 지원

국가통합 랜드 운

국제인증

수산식품 국가표 운

국고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자부담

국고

국고 자부담

국고

해외수출거래선 발굴

국제박람회

방한 객 홍보

온라인수출활성화

수출상담회

국고 자부담

국고 자부담

국고

국고

수출통합마 수산물 수출통합마 국고

수출기업경 개선

수출보험

해외시장 분석센터

수출 진상생 력추진단

국고 자부담

국고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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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규모

단 백만원

집행단 사업명
총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수산물선도조직

수산물 수출 의회

수출유망상품화

수출지원센터

수산식품 앵커

활어패류항공물류센터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어수출용컨테이 제작

가공설비 지원

물김세척수정수시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수출통 지원

국가통합 랜드 운

국제인증

수산식품 국가표 운

국제박람회

방한 객 홍보

온라인수출활성화

수산물수출 통합마

수출상담회

수출보험

해외시장 분석센터

수출 진상생 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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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 성 사업능력 사업 리체계의 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ㅇ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연속성 기 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자 배정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보조 교부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자 송 요청

해양수산부

ㅇ 보조 교부 액의 정성을 확인하고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국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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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 검은 연 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실시방법 당 계획 비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에 장 실태조사

검항목 사업 추진상 문제 산 사용의 정성 등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 별지 제 호 서식 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

분기 익월 일까지

ㅇ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사후 리《 》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개월 이내에

보조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

ㅇ 억원 이상 보조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시 회계

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ㅇ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 「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름」

ㅇ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장 비

건축물

년 구입일로부터

년 공일로부터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 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는 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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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 지 보조 삭감

보조사업체

ㅇ 보조 이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회수는 물론

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성과측정단계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의하여 보조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성과달성 여부 보고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 보조사업자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

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을 추진

ㅇ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토록하고

산당국과 의하여 다음 연도 산편성에 반



- 232 -

별지 제 호 서식[ 1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주 기○

사업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방비 자부담 확보 내역

구분 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목 액 비고 항목 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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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민간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장주소

세부추진계획○

일정 내용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내용 액 백만원

사업성과 리

가 사업성과 목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나 사업정기 검 추진

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 효과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일자리창출효과

명
비 고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 산 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액 산출근거 항 목 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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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

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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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3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연간 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산집행은 원인행 액을 기 으로 하되 자기자 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사업추진내용은 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부진사업에 하여는 근본 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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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4 ]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

보조사업자명

단 천원

단

사

업

세부사업

사 업 비

집행계획 집행실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는

집행

잔액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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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공두표

사무 도경식

주무 유종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소속기 단체/ 지자체 수산 련부서

사업개요

목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생 안 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확 어업인 소득증 도모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의

수산업법 제 조

성과목표 지표

마른김 제조공장 생가공시설 정수시설 확충 도모

과지
2017 근 개 실3 지 산

시
식

‘14 ‘15 ‘16

▪ 마 가공업체 수시

(%)
15 - - - 월‘18.2

지 수시(‘17

업체수 마 가공업/

체수)×10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지2014 2015 2016 2017 후2018

ㅇ마 가공 수 수시 - - 11,880 5,940 36,180

비- (30%) - - 3,564 1,782 10,962

지 비- (30%) - - 3,564 1,782 10,962

담- (40%) - - 4,752 2,376 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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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1.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어업인2 12○ 「 」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2 17○ 「 」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2」 제 호에 따른 농어업경 체7

○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4「 」․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식품사업자2 3○ 「 」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어 계15○ 「 」

동조합 기본법 제 조에 따른 동조합 동조합연합회2○ 「 」

지원자격 요건2.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는 사후 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법인인 경우○

총 출자 이 억원 이상- 1

자본 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설립 후 마른김 제조분야 운 실 이 년 이상- 1

법인이 아닌 경우○

마른김 제조분야 총 운 실 이 년 이상- 1

기타사항○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 장 지 도 기타 토지사용권 계서류 구비- , ,

지원 제한 기○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단 수 은 제외5 . ,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하여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3 제한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재산처분의 제한 를 반한 경우에는 지방35 ( )

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3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 산안에 한12 1「 」

지방 시군구 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 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 ‧ ․ ․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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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3.

○ 마른김 제조에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 ,

시설 부 시설, 부지구입비( 제외)

정수시설을 거친 용수의 수질기 은※ 먹는 물 수질기 검사 등에 한 규칙

제 조제 항제 호 가의 검사항목 이 먹는 물의 수질 기 에 합해야 함

검사항목 종 수질검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연번 항목 기 치 비고
1 일반세균 이하100CFU/mL
2 총 장균 불검출/100mL
3 불원성 장균 불검출/100mL
4 색도 도 이하5
5 탁도 이하1.0 NTU 재이용수 이하(2.0 NTU )
6 냄새 무취
7 맛 무미 재이용수 외
8 암모니아질소 이하0.5mg/L 재이용수 이하(1.0 mg/L )
9 불소 이하1.5mg/L
10 망간 이하0.3mg/L
11 알류미늄 이하0.2mg/L
12 질산성질소 이하10mg/L
13 잔류염소 이하4mg/L

지원자 의 사용용도4.

지원 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3.○ 「 」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5.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 의 재원 농어 발 특별회계:

○ 지원기

구 분 지원조건

○ 마른김 가공용수 물김 세척수( )

정수시설

국고 지방비 자담30%, 30%, 40%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의 조정 가능

지원한도액 기 범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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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SP)Ⅲ

사업신청단계1.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 지역간 과잉 복 투자를 방지하고 마른김산업을( ,․ ․ ․

략 으로 육성하기 한 시도의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 ․ ․

의 사업수요 조사 자료 확보

○ 시 군 구는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을 토 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한･ ･ ․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신청 수 합한 사업자를 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수)

시- 군 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와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정성 등을( 1 )

검토하여 합한 사업에 하여 시도에 제출․

○ 시 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 ․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에 제출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3.31 >

해양수산부

○ 시 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 하여 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

에게 제출<사업시행 년도 5.31일까지>

다음년도 산 안 조정 확정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 ) < 12.31 >○

사업자 선정단계2.

지자체

○ 시 도 시군 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산안을 토 로 지방비 확보·･ ․

○ 시 군 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 월2

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15 <․ 시행 해당

연도 월 일까지2 28 >

사업자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교부 신청 사업시행<○ ․ ․

해당연도 일까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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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 ․ ․

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체 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 해당연도 월 일까지< 3 31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월 일까지 보조2 28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3.

지자체

○ 시 도 시군 구는 사업 상자의 보조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 ․ 토지

등기부등본 는 소유권확보증명서 지상권 포함 자부담( ),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시군구는 사업 상자의 도포기 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단되어․ ․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가 승인하․ 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자 배정단계4.

시 도

시도는 보조 리에 한 법률○ ․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보조 교부신청서7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자 송 요청

보조 교부 자 송 요청시에는 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국고 송

이행 검단계5.

사업추진상황 검《 》

해양수산부 지자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정여부 지방비 자담, ,

확보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을 사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 을 별지 제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2 <․ 익월

일까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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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사후 리《 》

사업비 정산 지자체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정산방법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리에- 「 」 「

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 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

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함

○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 리 책임자 지자체

시○ 도 시군구는 사후 리기간 동안 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 ․ ․ 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 회수 조치해야 함 보조(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1 ,․ 등기사

항 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근 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보조 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35 된

시설 등의 근 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 사후 리 간 처 한

수시◦

시 포함( )
공 5

보 리에 한 에 라 보35

에 는 도에 사 양도 여, , , ,

담보 공 한

※ 내구연한이 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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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6.

마른김 제조업체 정수시설 가동률 마른김 제품의 생 안 성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7.

○ 지자체의 집행실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

다음년도 산 반

사업부진 지자체에 하여 산 삭감-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해서는 다음연도 산 편성시 우선 고려-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하여는 다음-

연도 산 편성시 우선 고려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시도 시군구는․ ․ ․ 사업 공 후 동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에

해 합 정을 받은 업체정보를 지지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수 있음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2018Ⅳ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1. 2018

년도와 동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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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1≪ ≫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계획서

사업1. 마 가공 수 척수 수시( )

사업2.

사업규3.

지 연o : ,㎡ ㎡

수능o : Ton/

주 시o :

사업내4. o

사 업 비5. 만원 비 지 비 담( )

지원 건6. 고 지 비 담%, %, %

사업 진7.
월o . :

월o . :

월o . :

시행주체8. 시 수 사업 수산, ( : )○○ ○○ ○○○

지 보여9. 보여o :

매출규모

단 백만원

이후는 계획

역시도11. ․

검 견

우 순 포함( )

o

담당12.
시도o :○○ ․

시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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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2≪ ≫

사업 진상 보고(2017 00 )

사업1.

내역사업( )
마 가공 수 척수 수시( )

사업2.

업체

주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지 수능00 , (Ton/ )㎡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품목 수시 등

추진상황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실시설계

보조 교부 결정

보조 교부확정 정

보조 지 완료 정

추진 황

단 백만원

계 집행실 누계( )

비 지 비 담 계 비 지 비 담 계

액

사업공

(%)

간진도(%)
진원 또는

착공 공 계 실

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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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공두표

사무 도경식

주무 유종민

소속기 단체 지자체 수산 련부서

사업개요

목

근거법령

성과목표 지표

수산물처리 장시설 지원 수산물가공시설의 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월

년도 수산가공품 생

산량 년도 수산가공

품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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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까지 년 년 년 년 이후

합 계 계속

국 비 계속

지방비 계속

자부담 계속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계속

국비 계속

지방비 계속

자부담 계속

수산물처리 장시설 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수산물처리 장시설 년 계속

국비 계속

지방비 계속

자부담 계속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화

국비

지방비

굴박신장공장 시설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젓갈타운조성

국비

지방비

복진주산업센터

국비

지방비

김가공공장 화사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은 시 도 자율편성 포 보조 사업으로 시 도 산한도 내에서

자율 으로 편성하므로 년 이후 재정투입계획은 측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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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어업인○ 「 」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

○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농어업경 체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어 계○ 「 」

동조합 기본법 제 조에 따른 동조합 동조합연합회○ 「 」

나 수산물처리 장시설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조합 앙회○ 「 」

○ 수산업 동조합법 제 조에 따른 어 계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 ｢

법률 제 조에 따른 어업법인 어업경 체 인천 역시 서해 도 지역에 한함｣

지원자격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는 사후 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공장입지기 확인서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 제 조 다만 건축

연면 미만 사업장은 제외㎡

법인인 경우○

총 출자 이 억원 이상

자본 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설립 후 식품산업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 실 이 년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식품산업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 실 이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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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 법인 어 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 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 장 지 도 기타 토지사용권 계서류 구비

지원 제한 기○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단 수 은 제외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하여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재산처분의 제한 를 반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 산안에 한「 」

지방 시군구 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 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 ․ ․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나 수산물처리 장시설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는 사후 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공장입지기 확인서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 제 조 다만 건축

연면 미만 사업장은 제외㎡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총회 는 이사회 의결서 의사록 사본 포함

공장 정지 토지 장 지 도 기타 토지사용권 계서류 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지원 제한 기○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하여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재산처분의 제한 를 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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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 산안에 한「 」

지방 시군구 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 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 ‧ ․ ․ 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 제한

지원 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지원내용○

건물 시설 가공공장 원료 제품보 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부지구입비 제외

원료 제품보 등 장시설 면 은 사업 실시면 의 를 과하지 못함

기존 시설에 도입 등을 한 시설 화 가공기계류 구입

지원 우선순○

기 조성 조성 정인 수산식품산업거 단지내에 산지가공시설 건립 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

나 수산물처리 장시설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제빙 빙 시설 신축 개 보수

냉동 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 냉동 냉장 의

냉동 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 의 재원 지역발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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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지방비 자담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내에서 상호 의 조정 가능

수산물처리 장시설○ ․
국고 지방비 자담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내에서 상호 의 조정 가능

지원한도액 기 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한도액 개소당 기 국비 억원○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 기 소방 등 공사비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백만원 건축공사 사업비가 단 면 당 지원 상한을 과㎡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실제 공사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공

단가를 용 을 원칙으로 하되 해안 매립지역 건물구조 등 지 여건상 지원상

한액 과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 시 군 구 이 해당 시 도지사로부

터 지원상한액 승인을 받은 범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함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 지역간 과잉 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 ․ ․

산업을 략 으로 육성하기 한 시도의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자료 확보․ ․

○ 시 군 구는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을 토 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한･ ･ ․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신청 수 합한 사업자를 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수

시 군 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와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정성 등을

검토하여 합한 사업에 하여 시도에 제출․

○ 시 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 ․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에 제출 사업시행 년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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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은 산안을 토 로 지방비 확보･ ･ ･

○ 시 군 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 월

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 시행 해당

연도 월 일까지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교부 신청 사업시행․ ․ 해당

연도 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

간주 하는 경우에 체 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 해당연도 월 일까지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는 사업 상자의 보조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 공장･ ･ ･ 설립

승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는 소유권확보증명서 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보조사업자 사업비 변경은 시 도○ ․ ․

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 시 도 시 군 구는･ ･ ･ 보조 부정수 방지 등을 면 책임감리제 실시 등 부정

수 방지 책을 사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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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시 도

시도는 보조 리에 한 법률○ ․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보조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자 송 요청

보조 교부 자 송 요청시에는 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국고 송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수산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정여부 지방비 자담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을 사 방지

시 도는 사업추진 실 을 별지 제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일까지

사업비 정산 사후 리《 》

사업비 정산 지자체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정산방법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리에「 」 「

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 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함

○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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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 책임자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는○ ･ ･ ･ 사후 리기간 동안 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 회수 조치해야 함 보조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시설․

물에 한 등기사항 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보조 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기계장비◦ ․

건축물◦

구입일부터 년

공일부터 년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보조 의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

지자체는 사업 공 후 사후 리기간 동안 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익년 월 일까지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가공시설의 개보수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안 한 수산식품 공 을 한 시설등록 황 악○

사업평가 환류단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집행실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 사업평가 등을

평가하고 재정당국과 의하여 다음연도 시 도별 산 지출한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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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지자체에 하여 산 삭감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해서는 다음연도 산 편성시 우선 고려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하여는 다음

연도 산 편성시 우선 고려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시군 구는․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 장시설 등 사업 수요

조사 실시 필요사항 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 으로 조사」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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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1《 》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내역사업명

사업 치

사업규모

면 부지 연면㎡ ㎡

냉동능력 냉장능력

주요시설

사업내용

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담

세부 사업추진

일정

년 월

년 월

년 월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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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기 효과

부지확보 여부 확보여부

매출규모

단 백만원

이후는 계획

수출규모

단 백만원

이후는 계획

종업원 수

단 명

이후는 계획

자산 자본

규모

단 백만원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특허 실용신안 등록 여부

기존 수산물 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입지여건

산집행실

년도

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 포함

첨부자료

시도 황․

시군구 황․ ․

신규사업 세부사업 설명자료 도면 등

기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표시 요망

담당자
시도○○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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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년 분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 장시설․

사업자

업체명

표자

화번호

주소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건물 연면 동 층㎡ ㎡ ㎡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품목 냉동실 온창고 설비 등

추진상황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실시설계

보조 교부 결정

보조 교부확정 정

보조 지 완료 정

추진 황

단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액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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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

사업성과 보고

사업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 장시설․

사업자

업체명

표자

화번호

주소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 수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생산실

사업 공 후 년간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지정업체 등

록 여부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특허 등록 여부
특허 실용신안 등록일 표기

특허 내용 표기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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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 3 수산식품산업거 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 산 출가공진 과 니다.▶

해양 산 출가공진 과

과 장 공

사 도경식

주 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단체/ 지 체 산

사업개요

목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화 수산

식품산업의 략 육성

거 단지를 통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상품화 유통 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 단지 인 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진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의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 조제 항

수산업법 제 조

성과목표 지표

수산식품산업거 단지 생산 매 제품의 안정 로기반 확보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 을 도모

과지
2017

목

근 개 실3 지 산출

시
식

‘14 ‘15 ‘16

거 단지 조성율▪ (%) 100 45.5 63.6 81.8 월‘18.2
(완료단지개소수계획단지/

*
개소수)*100

년까지추진거 단지개소수기 개*‘17 (11 )

▪거 단지입주업체

매출액억원( )
2,130 1,574 1,740 2,028 월‘18.2

완공 거 단지 입주기업 등의 매출액

년 매출액(‘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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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지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후2018

합 계 68,750 33,500 30,800 28,470 30,992 25,096 27,500 52,420

34,375 16,750 15,400 14,235 15,496 12,548 13,750 26,210

지 33,178 15,750 14,697 14,235 15,496 12,548 13,750 26,210

담 1,197 1,000 703 - - - - -

ㅇ 산 3,300 - - - - - - -

- (50%) 1,650 - - - - - - -

지- (50%) 1,650 - - - - - - -

ㅇ목포 22,244 - - - - - - -

- (50%) 11,122 - - - - - - -

지- (50%) 11,122 - - - - - - -

여ㅇ 11,968 10,000 7,032 - - - - -

- (50%) 5,984 5,000 3,516 - - - - -

지- (40%) 4,787 4,000 2,813 - - - - -

담- (10%) 1,197 1,000 703 - - - - -

ㅇ 5,000 3,000 2,000 - - - - -

- (50%) 2,500 1,500 1,000 - - - - -

지- (50%) 2,500 1,500 1,000 - - - - -

안ㅇ 5,000 4,900 - - - - - -

- (50%) 2,500 2,450 - - - - - -

지- (50%) 2,500 2,450 - - - - - -

ㅇ고창 4,020 2,000 2,200 200 6,580 - - -

- (50%) 2,010 1,000 1,100 100 3,290 - - -

지- (50%) 2,010 1,000 1,100 100 3,290 - - -

산ㅇ - 600 8,968 9,932 - - - -

- (50%) - 300 4,484 4.966 - - - -

지- (50%) - 300 4,484 4,966 - - - -

ㅇ 500 9,000 5,000 10,500 - - - -

- (50%) 250 4,500 2,500 5,250 - - - -

지- (50%) 250 4,500 2,500 5,250 - - - -

ㅇ포항 16,718 4,000 4,200 4,288 8,600 - - -

- (50%) 8,359 2,000 2,100 2,144 4,300 - - -

지- (50%) 8,359 2,000 2,100 2,144 4,300 - - -

울진ㅇ - - 600 1,400 6,812 6,546 -

- (50%) - - 300 700 3,406 3,273 -

지- (50%) - - 300 700 3,406 3,273 -

충ㅇ - - 800 1,400 6,100 8,120 -

- (50%) - - 400 700 3,050 4,060 -

지- (50%) - - 400 700 3,050 4,060 -

ㅇ - - 800 750 2,000 - 12,250 -

- (50%) - - 400 375 1,000 - 6,125 -

지- (50%) - - 400 375 1,000 - 6,125 -

보ㅇ - - - - 900 7,930 - 9,170

- (50%) - - - - 450 3,965 - 4,585

지- (50%) - - - - 450 3,965 - 4,585

남해ㅇ - - - - - 750 6,750 7,500

- (50%) - - - - - 375 3,375 3,750

지- (50%) - - - - - 375 3,375 3,750

ㅇ - - - - - 750 6,000 7,250

- (50%) - - - - - 375 3,000 3,625

지- (50%) - - - - - 375 3,000 3,625

포항ㅇ - - - - - 1,000 1,000 -

- (50%) - - - - - 500 500 -

지- (50%) - - - - - 500 500 -

신규ㅇ - - - - - - 1,500 28,500

- (50%) - - - - - - 750 14,250

지- (50%) - - - - - - 750 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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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사업 상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수

시행기 시 도 시 군 구

지원자격 요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가공 등을 한 인 라 조성 는 거 단지 인 라를

활용한 제품 개발 홍보 마 등이 필요한 지자체 등

지원 상

거 단지 조성 수산가공품 개발을 한 연구 가공시설 부 시설유통 매 홍보 등을

복합 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 단지시설 신축

- 단 연구 가공 심의 거 단지 조성 목 에 부합되도록 총 사업 산의 이상을, 60%ㆍ

연구 가공시설 조성에 사용하여야 함ㆍ

* 년 신규사업의 경우 종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상 기 용16 55%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거 단지 인 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등 지원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형 태

거 단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자치단체경상보조

재 원 지역발 특별회계

지원규모

거 단지 조성 총 사업비 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 으로 조정 년

신규사업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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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총 사업비 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

으로 조정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부담 포함

사업기간

거 단지 조성 년 년 신규사업부터 용 사업비는 년차 년차 년차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 으로 조정 가능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년사업평가를 통해 년 추가 지원 가능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과제신청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과제 공모

과제 공모 계획 수립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 평가 기 과제선정 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

하고 지자체 등에 알림

과제 공모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과제의 추진목 내용 신청자격 차 선정 차

기 제출처 제출기간 기타 과제공모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공모사업 선정 원회 개최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 원회를 개최하여 수된 사업의 순 결정

수된 사업을 기 공지한 선정기 에 따라 순 결정

지원 상 과제신청서의 검토 심사

공모사업 선정 원회의 심사 완료

지자체 과제신청서 자부담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 보완 요구

제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과제계획 검토 공모사업 선정 원회의 심사 완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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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선정과제의 검토 조정

선정된 지원 상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알림

지자체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 보완

보조 확정 내역 알림

○ 주무부처는 사업비와 국고보조 을 시 도 시 군 구 에 알림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 시 군 구 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시 도 시 군 구 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년 신규사업부터 용16 )

사업계획의 변경

지역주민 외부 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 도 시 군 구 수산조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시 군 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미리 의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와 의 차

시 군 구는 사 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 도에 제출

시 도는 사업 목 과 법령 배여부를 검토 후 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정할

경우에는 시 군 구 제출 자료와 시 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는 시 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정여부를 단

자 배정단계

시 도

시 도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보조 교부신청서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자 송 요청

보 송 요청시에는 산 보 내역 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

경우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국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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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 검《 》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수산부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정여부 지방비 자담 확보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방 부실화 사 방지

시 도는 사업추진 실 을 별지 제 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일까지

사업비 산 사후 리《 》

사업비 정산 지자체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

하고 보조 을 정산

- 정산방법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리에 한「 」 「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 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함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사후 리 책임자 지자체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 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보조 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

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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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후 리 간 처 한

계 장◦ ․

건축◦

5

공 10

보 리에 한 법 에 라 보35 목

에 는 용도에 사용 양도 여 담보 공, , , ,

한

※ 내 연한 미만 계장 에 해 는 내 연한 사후 리 간 함5 ․

지자체는 사업 공 후 사후 리기간 동안 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익년 월 일까지

성과측정단계

수산식품산업거 단지의 조성률 측정

수산식품산업거 단지에서 개발된 수산식품의 생산량과 매출액 변화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 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산 반

사업부진 지자체에 하여 사업계획 수정 보완 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 상 선정

평가시 감 등 패 티 부여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하여는 다음연도 산

편성시 우선 고려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지자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수산식품산업거 단지 조성사업과 고부가

가치 식품개발 상품화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사항 등을 악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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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1《 》

수산식품산업 거 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사 업 명1. 수산식품산업 거 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사업( )

사업 치2. o

시설 규모3.
부지 연면 지하 층 지상 층o , ( , )㎡ ㎡

사업부지 확보여부 확보면: ( : )※ ㎡

시행주체4. o

총사업비5. 원 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o ( , , )

재정 투입계획6.

재원별 사업 ‘00 ‘00 ‘00 후‘00

계

고

지

담

7. 사업비 세부내용

실시설계 백만원o 00 , 가공시설 백만원o 00

연구시설 백만원o 00 , 오폐수처리시설 백만원o 00

교육홍보시설 백만원o 00 ,․ 기타 부 시설 백만원 등o 00

경제 타당성8.

분석결과
o

사업완료후9.

기 효과
o

리운 방안10. ․ o

기타11. o

첨부12.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결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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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2≪ ≫

사업추진상 보고(2017 00 )

사업명1. 수산식품산업 거 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사업( )

2. 사업시행주체

사업비3.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건물 연면 동 층00 , 000 ( 00 , 00 00 )㎡ ㎡ ㎡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00 ( 00, 00, 00)

사업내용 가공시설 냉동실 온창고 설비 등, , ,

추진상황4.

날짜를 기재※

기본계획수립

투융자심사

기본 실시설계

보조 교부 결정

보조 교부확정 정( )

보조 지 완료 정( )

제품개발 상품화 황 계획,

추진 황5.

단 백만원( : )

계 집행실 계( )

지 담 계 지 담 계

액

사업공

(%)

간진도(%)
진원 는

착공 공 계 실

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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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3≪ ≫

사업 과 보고

사업명1. 수산식품산업 거 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사업( )

사업시행주체2.

사업비3.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000 ( 000, 000, 000)

주요 생산품목4.

종사자5.

고용인원 명( )

(사업 공 후 년간10 )

구분 00 ‘00 ‘00 ․․․․․․․

계

정규직

일용직

생산실6.

사업 공 후 년간( 10 )

‘00 ‘00 ‘00 ‘00 ‘00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물량 액

지정7. HACCP 업

체 등록 여부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HACCP

입주업체별로 표기*

특허 등 등록 여부8.
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o ( )

특허 등 내용 표기o

제품개발9.

상품화 황

기타 특이사항1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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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교육훈련 기술지원

다목 어선실습선 건조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사업개요

목

수산계고교학생의 원양 연근해 항해 기 어로실습 등 교육훈련을

한 다목 어선 실습선을 건조하여 수산 문인력을 양성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농어 지역개발 진에 한특별법 제 조

농업 수산업 기 인력 양성

추진방향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에 지효율성 안정성 실습

효율성이 높은 복합어로실습선으로 체 건조 추진

성과목표 지표

년은 다목 어선실습선 건조 실시설계 건조착수

성과지표
년

목표치

최근 개년실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합 계

월말 실 보고서다목 어선실습선 건조

실시설계 착수

건조

식

기본

설계

실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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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형태 민간자본 보조 국비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내용 년 년

차년도 기본설계 차년도 실시설계 건조

다목 어선실습선 리 운 계획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교육훈련 기술지원

사업규모 목표 실습선 제원

총톤수 최 속력 장 수선간장 형폭 형깊이 만재흘수

톤 약 약 약 약 약

승선인원 총 명 승무원 명 교원 명 실습생 명

선망 오징어채낚기 연승어법 복합실습선

국내에 처음 시도되는 복합어로 실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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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계획수립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보조 교부결정 자 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다목 어선실습선 건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목차 시

사업개요

가 사업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산 세부내역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보완 작성한 후 사업을 추진

사업시행자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사안에 하여 해양

수산부와 의 는 사 보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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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보조 교부결정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이행 검단계

실 보고 정산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 확정 신청 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실 보고서 목차 시

사업개요

사업목

추진방향

근거법령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사업 내용 실 성과

성과 향후계획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등을 정량 정성 으로 기술

문제

향후 계획

정산 내역서

사후 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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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획득한 재산을 사업목 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 의 장은 선량한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 으로 활용되도록 사후 리를 철 히 하여야 함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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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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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학 과정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부산 수산유통가공과

수산계 학과정

담당자

강원 어업지원과

충남 수산 리과

북 해양수산과

남 해양항만과

경북 수산진흥과

경남 해양수산과

제주 수산정책과

사업개요

목

지역 수산 학의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산업발 을 선도할 수산

문인력 양성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업수산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 수산업기술 경 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 에

추 이고 선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성과목표 지표

매년 수산분야 학과정 지원으로 명 이상 수산 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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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지원 상선정 평가

지원규모 개 과정 내 외 년 최소기 학생 수 명

지원기간 년

지원 상선정

년 주기로 지자체 학 계속사업 평가 후 상 선정

지원기간 년 년

지원 상 년

성과 평가 년 단

기존에 지원 인 학은 지원 년차에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사업 성과평가는 과거 개년 사업을 상으로 함

정산 결과보고서를 기 로 행정평가 장평가 만족도조사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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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자체 시 도

지원자격 요건

수산계 학과정을 운 할 담 인력 는 조직을 확보할 것

교육과정 운 에 필요한 강사 교육장 등 시설을 확보할 것

지원 상

어업인 등

지원자 의 사용용도

동 과정 강사료 장방문 워크 등 교육목 에 소요되는 비용

과정 홈페이지 운 교육자재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등 교육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사업량 개 과정 내 외 교육인원 명

지원 조건 국고 지방비 자담

교육시간 시간 이상

지원한도액 기 범

시 도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시 도별 배정량에 따라 국고 자 지원

과정별 교육생 입학생 기 은 지원기 학생 수 이상 이어야 하며 교육생이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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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학과정 운 에 필요한 교육비

강사료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장방문 국외

연수 워크 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산정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운

교육생 선발

해당지역 내 외 수산업 종사자 는 경 자를 상으로 선발

교육생 선발 시 교육생의 해당 경 체 발 구상을 명시한 입학동기 참여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반

교육생 모집을 하여 신문 홈페이지 수산 련 단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극 홍보 실시

교육내용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벤처정신을 수산업에 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문수산경 인 육성

지역 어 발 을 선도할 수산 문인력 육성을 해 최신 수산기술 습득과

경 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지역 수산 학의 인력 지역 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수산 문인력 정 화 유도

교육운 평가

교과 편성 운 등 과정 반에 한 평가를 하여 외부 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 원회 인 이내 등을 운 하여야 함

교육결과 활용

수료생의 사업발 계획 는 경 신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련 기 자

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생 사후 리

수료생간의 온 오 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목도모 정보교환 활성화

수료생들을 련분야 문 강사로 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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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차

개요

해양수산부 시 도 수산계 학

사업지침 시달

교육과정 운 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 신청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교육과정개설 탁계약 체결

교육실 황 보고

사업완료 보조 검정 정산보고

사업 신청 승인

해양수산부는 수산계 학과정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시 도에 시달

수산계 학은 교육과정운 계획서를 시 도에 제출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 사업량을 기 으로 해당 수산계 학의

교과운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 신청

해양수산부에서 시 도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교부결정 통보

부 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수산계 학에 통보

해당 시 도와 수산계 학은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탁계약 체결 산 교부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사업계획서 사업비 국비 변경시 항목과 항목이 를 과할 경우

시 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내일 경우 시 도 자체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자 배정

수산계 학에서는 자 수요를 악하여 시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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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도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액을 교부

결정하고 자 을 배정함

보조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 교부 결정액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시 도는 해양수산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 액 범 내에서 해당 수산계 학의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하고 자 을 배정

이행 검

사후 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도를 통해 교육과정 운 황 교육과정 교육생 황

교육비지원사항 등 에 하여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함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

사업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

도록 조치하여야 함

지자체 학 는 과정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를 사업 다음연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학 가 제출한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 도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수산계

학교에 하여는 당 계획 로 보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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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산계 학과 교 운 계획 학교 과( )○○○ ○○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사업개요

목

교육과정명 분야

교육기간 일간 시간

교육 상

상 조건

수강생 수 명

목표 입학자 수를 말함 반드시 명기

교육장소

교육방법

단 시간

일은 시간으로 환산

교육생 선발 차 일정

교육과정 홍보 신입생 모집

신입생 합격 통보 등록기간

입학식

교육과정 추진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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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교육계획 일정

강사진 구성

교육내용 계획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보유 황

교육이수기

교육이수자 사후 리

소요 산

단 천원

지방비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순수지방비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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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향후계획

참고자료 학별 운 규정 교육생 신청서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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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산계 학과 교 결과보고 학교 과( )○○○ ○○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사업개요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일간 시간

교육 상

모집계획 인원

모집 수료 황

연령별 성별

단 명

신청자수 입학신청원서 제출자수

지역별

단 명

수강생 수가 모집계획 인원 미달 원인 책

원인

책 향후계획

미수료 발생 원인 책

원인

책 향후계획

교육결과 내용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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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교육생 사후 리

교육성과 분석

성과분석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작성요령 교육생의 이상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표 안에는 인원수만 명기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원

원

만 도 ( )

계 여 매우만 만 보통 미 매우미

합계

내

강사수

진행

교육계획 달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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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결과

집행내역

단 천원

지방비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순수지방비

총사업비에 순수지방비가 포함된 경우 집행은 보조율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담을 선 집행하고 추가

집행된 경우 순수 지방비를 집행액에 포함할 것 정산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작성

미집행내역

미 집행액 천원 국비 지방비 자담

미집행사유

문제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참고자료 과정별

교육 상자 이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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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년 당 년 변경사유

사업

시행 주요

내용

지원자격 요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지원

학교자체 로그램 개교

지원자격 요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지원

학교자체 로그램 개교

제주성산고를

지원 상에

포함

수산고 교육실습장비 지원

수산고 개교

수산마이스터고 교육실습

장비 지원

수산고 교육실습장비 지원

수산고 개교

삭제

사업을 통합

하여 공모사

업으로 운

지원 상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운 에 필요한 경

상 교육비

학교자체 로그램 정규교

육 이외의 자체 특성화 교

육 추진

학교자체 로그램은 수산계

고교 학년을 심으로 운

하되 학년은 필요한 경

우 참여 가능 강사 빙 특

강은 학년 참여 가능

지원 상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운 에 필요한 경

상 교육비

학교자체 로그램 정규교

육 이외의 자체 특성화 교

육 추진

학교자체 로그램은 수산계

고교 학년을 심으로 운

필요시 학년 상으

로 교육운

교육수요

로그램 성

격을 고려한

교육운 융

통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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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사업개요

목

수산계 고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 창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로그램

교육실습장비를 지원 마이스터고 포함 하여 수산분야 신규인력을 육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하여 농업 수산업 계열학교

는 문교육기 이 실시하는 농어업 련 실습교육 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성과목표 지표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개발 운 교육 기반 교육실습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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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수산계 고등학교 개교 교육 탁기 개소

지원자격 요건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정규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 로그램을 운 하여 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담 인력과 조직 교육과정 운 에 필요한 교육실습장 등을 확보할 것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수산계 고교 개교 를 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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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운 에 필요한 경상 교육비

학교자체 로그램 정규교육 이외의 자체 특성화 교육 추진

공통 로그램 학교자체 로그램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교육 탁기 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 훈련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에 필요한 자본 사업비

지원자 의 사용용도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 로그램 운 련 자격 취득 장교육 강사료 등

교육목 에 맞게 소요되는 비용

수산계고교의 지리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화된 장 실습

교육 로그램 개발

학교 정규교육과 유사하거나 복되지 않는 교육 로그램 운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사업량 산

지자체 보조 수산계 고교 특성화 로그램 학교 자체 운 백만원
단 백만원 명

지자체 보조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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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상 보조 수산계고교 특성화 로그램 공통 로그램 운 백만원

지원 조건 국고

지원한도액 기 범

학교 자체 로그램 편성 기

취업 심의 산학 력 로그램 개 이상 편성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실습교재 소모품 한정 는 사업비의 이내로 편성

특성화 사업은 교육 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 학교 홍보 활동비로 사용불가

공통 로그램 편성 기

종합승선실습훈련 개월 항해실무 기 실무 어구 어법실습 등 승선

장실습훈련 개월 양식 냉동 냉장 가공 유통 등 산업체 장실습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주 산업잠수 등 장실습

국제교류학습 공통 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교를 심으로 해외선진지 연수

공통 로그램 미참여 학교 제외

교육과정 운

기 인 이론교육보다는 어업인 업체 계 연구원 등 외부 장 문가의

강의 실습 심으로 운

자격 취득 산업 장 방문 체험 강의 등 참여 학습 내용으로 구성

교육운 평가

교과 편성 운 등 과정 반에 한 평가를 하여 졸업생 외부 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 원회 등을 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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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차
개요

해양수산부
시 도

민간단체

사업지침 시달

교육과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 교부 신청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교육실 황 보고 분기별

사업완료 보조 검정 정산보고

보조 교부 확정 통보

사업 신청 승인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시 도 해양수산연수원에 시달

당년도 월

수산계 고교는 교육과정운 계획서를 시 도에 제출

시 도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 사업량을 기 으로 해당 수산계 고교 교육

운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요청

당년도 월

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계 고교 교육수요를 반 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요청

해양수산부는 시 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부 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시 도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수산계 고교에 통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시 도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비 이내는 시 도에서 자체 승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를 과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시 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자 배정

수산계 고교에서는 자 수요를 악하여 시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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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시 도는 해양수산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 액 범 내에서 해당 수산계 고교에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하고 자 을 배정함

보조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 교부 결정액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이행 검

사후 리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 도에서 교육과정 운 황 교육과정 교육생 황

교육비지원사항 등을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

시 도에서는 반기별 회 자체 으로 교육과정 운 황 교육추진 애로사항

교육생 만족도 개선방안 등 에 하여 검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교육과정 운 황 교육과정 교육생 황

교육비지원사항 등 을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 도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수산계

고교에 하여는 당 계획 로 추진토록 조치

보고

추진실 보고 매분기 종료 다음달 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시 서식 통보

장 검보고 매반기 종료 다음달 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시 서식 통보

정산 결과보고

지자체 보조사업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차년 월 후 개월 이내

민간경상보조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당년 월 후 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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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산계고교 특 화 추진계획 안20 ( )○○
해양과학고등학교

학교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시 도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학과 학생 황1. 산 과( )

학년별 학생 황 정자

단 명 기 당해연도 월

졸업자 황

졸업자 취업 황

졸업자 월 취업분야

단 명

자격증 취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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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자체 로그램 추진계획2.

교육목 방향

교육내용 특성화교육

로그램명

교육내용

소요 산

세부일정

로그램명

교육내용

소요 산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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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자체 로그램 추진실 검계획 시 도 작3. ( · )

검개요

일시 장소

검자

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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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산계고교 교 실습장비 치 운 계획·
해양과학고등학교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장비개요1.

설치장소 건물명 면 등

장 비 명

재원 황

종류 명칭( )
규모

규격( )
활용계획

예산

천원( )
비고

치계획2.

설치기간

사업일정

운 계획3.

장비 리 책임교사 과목 교사

장비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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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 훈 참여 업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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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사업개요

목

수산후계인력에게 장학 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수산

후계인력을 육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 조제 항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성과목표 지표

수산후계인력에게 장학 을 지원한 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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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해양수산계열 고교 학생

지원자격 요건

학장학

해양수산계열 학과에 재학 인 학생휴학생 제외 어업인 본인 졸업 후

어업활동 의지가 강한 학생

고교장학

수산계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후 해양수산계열 진출의지가 강한 학생

지원 상자 선정

학장학

선정 차 장학 신청 학생 심사 추천 학 농어 희망

재단 선발 농어 희망재단

평가 항목 거주지역 해양수산 련 학과 련성 학과장 추천서 어업활동

계획서 진로계획서 성 등

고교장학

선정 차 심사 추천 고교 농어 희망재단 자격심의 선발

농어 희망재단

평가 항목 거주지역 해양수산 련 학과 련성 학교장 추천서 어업활동

계획서 진로계획서 성 등

지원 상 액

학장학 만원 학기 고교장학 만원 연

지원조건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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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량

사업량 산 명 장학 지원 백만원

학 고교 지원학생 수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조건 국고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 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농어 희망재단의 세부시행계획 승인

농어 희망재단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고 수산후계인력 장학 신청요강 공고

지원 상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장학 신청자격과 선정기 제시

농어 희망재단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선정기 에 따라 고교 학

에서 추천한 학생 심사

사업비 배정 집행

해양수산부 산 배정 집행

농어 희망재단 사업비 신청 집행 사업비 정산 련 실 보고

이행 검단계

해양수산부 농어 희망재단으로 하여 매년 회 탁 리비 집행상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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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희망재단 매 학기 장학 사업이 종료되는 로 당해학기 장학 신청

지원 상황을 해양수산부로 보고

장학생 지원학교를 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검

장학 부당수혜자는 장학 지원 세부신청요강에 따라 해당학기 장학 을

회수하고 향후 년간 지원 제한

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장학 을 받은 학생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연말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농어 희망재단이 제출한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반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년 장학 신청률 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하반기 년도 상반기에 학기별 세부신청 요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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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산후계인 장학 지원 결과보고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사업개요1.

사업명

사업기간

교 결과 내용2.

장학 지원 상

계획 인원

지원 황

연령별 성별

가 고등학생

단 명

나 학생

단 명

지역별

가 고등학생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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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단 명

반납자 발생 사유

가 고등학생

나 학생

장학 지원 과 분3.

장학 지원계획 달성 황

장학 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원 만 도 ( )

계 여 매우만 만 보통 미 매우미

고등학생

학생

장학생의 이상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표 안에는 인원수만 명기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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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결과4.

집행내역

단 천원

미집행내역

미 집행액 천원

미집행사유

개 안5.

문제

개선방안

참고자료 첨부

장학생 황

고등학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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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교육훈련 수산어업인 기술보 등

년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년 당 년 변경 사유

년 사업시

행 주요내

용

가 어업인교육 훈련

시 도 수산사무소 어업인후계

자 산업기능요원 포함 등 교육

과정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정착기반 구축

교육 상자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 등

교육제외 상

교육일수 방법 회 일간

시간 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어업인후계자 수산시책 양

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

넷 교육 등

귀어 교육 수산 계주요법

령 귀어귀 정책 귀 정착 안

내 창업교육 지역특성

수요를 고려하여 수산분야 업

종정하여 교육과정 운 을 실

시하되 지역특성을 반 한 지

역형 과정으로 운

가 어업인교육 훈련

시 도 수산사무소 어업인후계

자 산업기능요원 포함 등 교육

과정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정착기반 구축

교육 상자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포함

교육제외 상

교육일수 방법 회 일

시간 등 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수산시책 양식 어

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 교육

등

삭제

교육목

에 부합되

게 교육

상 을 명확

히 함

어업인을

교 육 상 에

포 함 시 키 고

귀어귀 희망

자는 교육

상에서 제외

별도사업으

로 추진

교육 로

그램 운 융

통성 확보

귀어귀 희

망자는 교육

상에서 제

외 별도사업

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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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운 과 담당 김천동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력과 담당 이경희

시도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인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울산 항만

수산과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원어업지원과 수산자원연구원

충북 내수면연구소 충남 수산연구소 수산 리소 북 수산기술

연구소 남 해양수산과학원 경북 수산자원연구소 어업기술센터

경남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제주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사업개요

사업목

어 수산업 발 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어 의 지도자 양성 지원

어업인 수산업경 인 등 의 교육훈련 연구 교습어장 사업비를 시 도의

수산사무소 는 유사 업무 수행 서 이하 수산사무소 라 한다 등에 지원

하여 수산정책 사업의 효율 추진 도모

근거법령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 지원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한 시험연구 등에 한 법률 제 조기술보 사업에의 반 등

기본방향

어업인교육 훈련은 성인지 사업이므로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

교육 상자에게 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교육계획에 반 하여

교육 만족도 제고

수산연구의 장 실용화 지역 소득원 개발 육성을 한 사업 선정 운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다음연도 산배정에

반 하여 사업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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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지표

년도 산개요

회계구분 농특회계

과 목 어업인교육훈련 기술지원

단 천원

년도 산 배정

가 어업인 교육훈련 백만원

해수부 직 천원

귀어귀 교육 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천원

해양수산경 기술교육 천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디지털시스템 유지보수 천원 시설장비유지비

귀어귀 교육 천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립수산과학원 천원

수산기술보 지발간 천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수산기술동 상제작 천원 업무용역비

수산사무소 천원

수산업경 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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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지도자 교육 천원 어업인수 비율 등 반

어 지도자교육 백만원

다 연구교습어장 운 등 천원

연구교습 어장 천원

연구 지도 장비구입 천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시행요령

가 어업인교육 훈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업경 인 어 여성 장애로기술 교육과정

목 어업인의 소득증 를 도모하기 한 어업경 리 문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 여성어업인 지 향상 어 안문제 해소 도모

교육 상자 업경 인 선도우수경 인 여성어업인 등

교육일수 분야별 일간 여성어업인 일 소집 집체교육 지방문교육

교수요목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경 교육 어 안 문제

상어 문인력 양성 등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 귀 정착 교육

목 귀어가 정착자 지원 상자 귀어희망자의 안정 인 어정착을

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경 능력 배양

교육 상자 귀어정착자 귀어희망자

교육일수 방법 일간 집체교육 지견학 등

교수요목 수산 계주요법령 귀어가정책 어업허가취득 어선 양식어업 이해

귀어 성공 실패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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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어 개발 사업 운 자 교육

목 어 개발 어 리더 가이드과정 교육 등을 통해 어 개발

사업 운 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상자 어 개발 어 체험마을 운 자 계공무원

교육일수 방법 일 집체교육 지견학 등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어업기술지원 사업

목 연구 성과 기술이 어업 장 애로사항 해소

사업내용

추진내용

연구기 과 수산기술보 기 간 업무 공조 체제 구축

연구성과 기술이 과제 소개 장애로 과제 해소 방안 등

시 도 수산사무소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포함 등 교육과정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정착기반 구축

교육 상자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교육제외 상

교육일수 방법 회 일간 시간 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 교육 등

교과운 사무소별 세부 교과편성 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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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지도자 교육 시 도 수산사무소

시 도지사는 어 지도자를 상으로 정부 지자체의 수산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어 지도자 의회를 구성 운 하여야 하며 구체 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의회 구성 수산사무소장은 어 수산업 발 의 자문 가교역할을 담당할

시 군단 부산 인천 울산 역시는 역시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단

는 도단 지역별 어 지도자 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 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원 임기 의회 회장은 수산사무소장이 되며 회원은 수산업 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 계장 지역 우수지도자를 수산사무소장이 제 호서식 하여

구성하며 회장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주요 임무 어 수산업발 자문 어 지역간의 갈등해소 수산시책 홍보

모니터링 수산기술보 사업 평가 자문 기타 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회의 개최 수산사무소장은 분기부터 분기별 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매분기 회이상 정기 인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 방법 회의는 원칙 으로 회원 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낙도

오지 정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집교육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소집이 가능한 지에서 특정지역 회원들을 상으로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수당 등 경비지 수산사무소장은 회의 소집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소요

경비 수당 등 를 지 한다 이 경우 회 소집시 수당 등 지 기 액은 천원

회의참석 수당 천원 내여비 천원 임무수행 활동경비 천원

이내로 하고 일 지 한다

집행잔액 활용 범 수산사무소장은 회원의 불참 등으로 집행잔액 등 가용

재원 발생시 의회 회의개최 운 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증빙 서류 수산사무소장은 산 련 증빙서류와 의회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호 서식 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임무수행결과서로 체할 수 있다 제 호 서식

교육 지원 수산사무소장은 의회 우수 회원을 상으로 어 발 을 한

교육 장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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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수산과학원 시 도 연구교습어장 운 등

연구교습어장 운

상사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장 확산이 필요한 지정과제 와

지역 소득원 개발 장 애로 기술개발을 해 지방에서 신청한 자율과제

추진기 해양수산부 고시 호 에 따라 연구 교습어업의

승인 상기 시 도 수산연구 기술지도 추진기 에서 할 수 있다

사업기간 사업추진기간은 최소 년에서 년 이내로 하며 수산연구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년 이하 는 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선정 원회 구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 선정 원회를 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둔다

사업과제 선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연도 추진할 지정과제를 년도 월

말까지 공고 는 지방에 통보하여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지정

과제 는 자율과제의 사업계획서 별지 호 를 년도 월말까지 국립수산

과학원 외 력과 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장확보 사업추진을 한 어장확보는 수산업법 제 조제 항과 어업의 허가

신고 등에 한 규칙 제 조 규정에 따른 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어업인 소유한 개별어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과제에

합한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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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리 사업추진기 장은 어장 리를 해 필요 시 산의 범 내에서

리인을 지정하여 리하고 어업인 개발어장은 어업인이 소유한 개별어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객 성을 기하여야 한다

사후 리 사업추진기 장은 사업 결과 생산된 부산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등 련법에 따라 법하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로 할 수 있다

사업 종료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물은 조기에 철거하여 물품 리법 등에

따라 리한 후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어 계 등 사업 조자가

공익 목 을 해 필요로 하는 경우 장 의 승인을 받아 증여할 수 있다

계획변경 사업추진기 장은 천재지변 는 이상해황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단하거나 당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국립수산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상황 보고 사업추진기 장은 사업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업 종료보고서 별지 호 를 제출해야 한다

지도분석장비 구입

목 어장 환경 작황 질병 발생여부 품종별 어장 리를 한 어업

기술지도 조사 분석 등에 필요한 지도 분석 장비 구입

사업내용 지도 분석 장비 구입

행정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산회계법에 따른다

교육 상자 년도 교육이수자 의견 는 당년 교육 정자를 상으로 함 를

상으로 교육과정에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당년 교육계획에 반 하여

사업을 추진 교육만족도 제고 사업성과 제고하여야 한다

시 도에서는 본 사업지침상의 산편성기 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사업간

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부 소득복지과 와 사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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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해양수산부와 사 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별 교육훈련 총 부서에서는 어 지도자 의회 개최 후 매분기 익월 일까지

어 지도자 의회 개최결과 서식 제 호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는 사업연도 월 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 수산사무소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인원의 이상을

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조사 보고서 별첨 를 사업연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 수산사무소장 는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 호 서식 를 사업연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구 교습어장 사업 선정 운 평가 련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사후 리

이행 검

해양수산부에서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구교습어장 과제를 평가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다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 도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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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육 만족도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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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년 연구교습어장 신규 계속과2016

아래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로 구성됨

산총
단 개 천원

분 류 과 제 수
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신규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단 천원

시도 시도 기 과 제 명 사업기간

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개 기 개 과제

지정
과제

소계

충남
태 안
사무소

서해안 말백합 생산기술

개발

경남 고 성
사무소

해만가리비 안정 생산기술

개발

자율
과제

소계

충남
수 산
리소

동자개 조기 종묘생산

양식시험

북
수산기술
연구소

축제식 양식어장을 활용한

풀망둑 양성시험

남 진도지원
트랙수조 이용 축제식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

제주
해양수산
연구원

홍해삼 바다양식 어미

리어장 조성 시범사업



- 319 -

계속과제
단 천원

시도 시도 기 과 제 명 사업기간
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개 기 개 과제

지정
과제

소계

남 완도지원
배합사료 장 용시험
기술보

남 민물고기
연구소

큰징거미새우 장 용시험

자율
과제

소계

강원
심층수수
자원센터

문어 인공종묘생산 기술

개발

경기 수산기술
센 터

경기갯벌 가리맛조개 자원
회복 시험사업

북
수산기술연

구소

외국산 가무락 종패 이식

시험

남
목포
지원

를 이용한 새우류 양식
산업화 장시험

남
여수
지원

여수해역 해만가리비 양식
기술 개발

남 장흥
지원

낙지 축양기술 개발

남 강진
지원

가리맛조개 양식 산업화

장시험

남 지원 민어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남
갯 벌
연구소

무안 갯벌참굴 수평걸이식

양식기술 개발

남
해조류
연구소

다시마 양식시설 개량을
통한 량생산 기술개발

남 해남
지원

토종 잇바디돌김의 신품종
개발

남 복
연구소

복 종자생산 시 부착규조
배합사료 공 에 따른

성장 비교시험

경남
마 산
사무소

진해만 키조개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경남
사 천

사무소

삼천포 해역 개조개 양식

시범사업

경남
거 제

사무소

비단가리비 자연채묘

양성시험

경남
고 성

사무소
철갑상어 해수양식 시범사업

제주 해양수산
연구원

모자반류 양식기술 개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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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년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담당자 소속 도 과 소 직 성명

어업인교육

어업인후계자교육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어 지도자 의회□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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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어 지도자 교□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연구교습어장 운□

단 천원

사업기 과제명
사업기

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사업소 참문어 해상가두리 비시험

사업소 미더덕 장 용 기술개발

사업소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사업

사업소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 인

양성방법 시험

사업소
견내량 돌미역 자원 회복을

한 미역양식

사업소
고성해역 주름미더덕 인공채묘

양성시험

사업소
새꼬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

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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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분 장비 구입□

단 천원

구 분 장비명
구입

수

사업비

활용목
계 국비 지방비

계

사업소

양식어장의 해양환경 작황 병충

해발생여부 품종별 양식장 리를

한 어지도 정책수립 기 자료

조사 분석에 필요한지도 분석장비

구입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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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양식

년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담당자 소속 도 과 소 직 성명

교육훈련 의견수렴 조치사항

사 별
훈

견수 내

견수 결과

사항
비고

1.‘’‘’ ○

2. ‘’‘’ ○

3.‘’‘’ ○

교육실

어업인교육

어업인후계자교육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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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도자 의회□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어 지도자 교□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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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습어장 운□

단 천원

사업기 과제명
사업기

간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사업소 참문어 해상가두리 비시험

사업소 미더덕 장 용 기술개발

사업소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사업

사업소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 인

양성방법 시험

사업소
견내량 돌미역 자원 회복을

한 미역양식

사업소
고성해역 주름미더덕 인공채묘

양성시험

사업소
새꼬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

험양식

지도분 장비 구입□

단 천원

구 분 장비명
구입

수

집행액
활용목

계 국비 지방비

계

사업소

양식어장의 해양환경 작황 병충

해발생여부 품종별 양식장 리를

한 어지도 정책수립 기 자료

조사 분석에 필요한지도 분석장비

구입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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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선방향

문제

개선방향

향후계획

기타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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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제 호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수산사무소 지역 어 지도자 의회 회원으로

하오니 어 수산업발 을 한 자문 등 업무수행에 극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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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 지도자 의회 회의 개최결과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총 명

원장 직 성명 기타참여자 외 명

의 제 개최 목 을 개조식으로 열거

회의내용
주요내용 기재

시책홍보 교육훈련 내용 등

임무부여

정책

모니터링

임무 부여내용

우리부 정책에 한 원 어 계장 등 들의 반응과 의견을 기록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정책모니터링내용과 이에 한 조치사항을 기록

특이사항

붙 임
참석자명단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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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 지도자 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수신 수산사무소장 귀하

임무 수행사항

임무부여

일 자
주요내용

임무 수행 결과

일 시 장소 상

어 지도자 의회

개최 일자

어 지도자 의회

개최시 부여된

임무기재

년 월 일 회 직 방문 등
명

남 여

년 월 일 어 지도자 의회 개최시 부여된 임무를 와 같이 조치

홍보 배부 등 구체 사실 기재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도 구 군 동 읍 면 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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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연구교습어장 사업 운 계획서
과 제 명

사업기간 년차 신규 계속 종료

추진기 참여기 단체 사업형태 연구교습 어업인개발

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년도 계

연구책임자 이 름 직 직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 름 직 직 연락처

사업참여자 이 름 소 속 담당업무

〃
〃
〃

과제 개요.Ⅰ

최종목표

필요성 어업인 등 장의견 반

가 기술 측면

나 경제 산업 측면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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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사업 목표 내용

구분 세부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차년

차년

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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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단 천원

시험 항목
차년 차년 차년

가

나

다

재까지 시험결과 요약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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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효과 활용계획

가 기술 측면

나 경제 산업 실용화 측면

다 수산정책 개발 측면

당해연도 사업개요.Ⅱ

목표

시범사업 내용

사업 항목 사업 내용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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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치 방법

시설 치

시설방법 측면도 평면도 별도 첨부

사업 수행방법

가

나

월별 추진계획

세부 사업항목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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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소요명세

가 항목별 소요명세 단 천원

세부 사업항목 계
비 목 별

인건비 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여비

총 계

가

나

다

나 세부 소요명세 단 천원

연도 목별 소요 산

산 출 근 거

비고항목

품명
규격 단 수량 단가 액

계

기술이 생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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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연구교습어장 사업 종료 보고

과 제 명

사업기간 년차 신규 계속 종료

추진기 참여기 단체 사업형태 연구교습 어업인개발

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년도 계

연구책임자 이 름 직 직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 름 직 직 연락처

사업참여자 이 름 소 속 담당업무

〃
〃
〃

요 약

목 추진배경

사업개요

사업명 장 소 시설방법 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 산 담공무원

어장시설 도면 붙임

추진결과

가 주요사항

년 월 일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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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추진사항

어장환경

수온 비 등 비표 작성 해황 분석

지역
구분

월별

수온 비 강우량
비고

평년 년 비 평년 년 비 평년 년 비

작황분석

성장도 유생출 생존율 등 필요사항 고찰

품종별
성 장 도 량 피해 상황

비고
시설시 재 시설시 재 피해량 피해율 생존량

단계별 리상황

채묘 자어 패 성어 패 수획 출하 등 성장단계별 리상황

고찰

생산 소득

사업명
사업

규모

시설

방법

당

시설량

양성

기간
생산 소득 세입 비고

연구 교습어장

인근 민간어장

타 어장과 비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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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성과

총

구 분 항 목 사업 성과 기 효과 미비 사항

소득증

자원조성

기술

메스컴 홍보

세부내역

어업인 기술지도
회 명 분기 계

사 업 명 내방상담
장교육

실습
순회지도 기타 지도

기술지도 상황

효과

품종

사업

연구 교습어장 인근 어장

환경개선 자원조성
어장개발

기타
환경개선 자원조성

어장개발

기타

해당사항에 한하여 주요 항목별로 수치화 하여 작성

보도매체 활용 홍보
회 분기 계

사업명 라디오 신문게제 새어민투고 기타

지역별 품종별 특성에 따라 서식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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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고 찰

주요 항목별 종합의견 작성

기술 지도상 문제 책도 병행 서술

산 집행

가 산집행 내역

집행년도 사 업 명 목 별 세부항목 규 격 수 량 단 가 액

계

나 산 집행 의견

주요 항목별 산집행에 따른 건의 집행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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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석

시설방법 조사지역

사업규모 조사기간

항 목 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매 소 득

생

산

비

경

비

시 설 비

수 선 비

종 묘 비

유 류 비

사 료 비

약 품 비

기요

얼 음

주 부식비

조세공과

공제 보험료

기타 지출

감가상각비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인 건 비

자 가 노 력 비

자 본 용 역 비

총 계

총소득 조수입 경 비

소득율 총소득 조수입

순소득 조수입 생산비

이익률 순소득 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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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결과

일시 참석자 명단 명시

사업계획 추진결과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 보완책

경 분석 사업성과

수산기술지 발간여부 후 활용방안 등 구분 작성

지역별 품종별 특성에 따라 보고 서식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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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역량강화 교육 어업인 안 교육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정책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어선정책
장 고경만

사무 이성수

사업개요

목

어업인 단체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산업 발 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선도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

어업인 안 교육을 통한 사고 처능력 배양 안 사고 방

근거법령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후계농어업경 인의 선정 지원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후계수산업경 인의 육성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업수산인의 육성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여성수산인의 육성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수산업 련 단체의 육성

선박안 조업규칙 제 조 해상조업 질서유지 안 에 한 교육

성과목표 지표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인원수 여성 수료율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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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안 교육이 가능한 기 혹은 단체

지원자격 요건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안 교육 훈련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기

단체로서

어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안 교육을 한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어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안 교육을 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자

상자 선정

평가항목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교육 필요성 산집행

계획의 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 으로 평가

평가 차

신청 단체 기 등 자격심의 선발 해수부 통보 해수부

단체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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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경 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 방안 등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상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경 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 방안 어 정착 등 교육

어업인 수산업경 인 해양수산신지식인 상 역량강화 교육 경 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 방안 정보교류 등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를 한

국내외 우수 사업장 방문

어업인 선주 선장 외국인선원 등 상 안 교육

수산 련 학술 회 수산업 역량강화를 한 학술연구 발표회 등

사업량 지원조건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사 업 량 교육 로그램 개 내 외

사업규모 백만원 국비 백만원 자담 백만원

지원조건 국고 자담

어업인 안 교육

사 업 량 교육 로그램 개

사업규모 백만원 국비 벡만원 자담 백만원

지원조건 국고 자담

지원한도액 기 범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교육 인원 내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교육 로그램 수와 산 조정

어업인 안 교육

교육 로그램 개 당 백만원 국비 백만원 자담 벡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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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운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로그램 운

경 능력 향상 소득증 부가가치 창출 기술력 향상 등을 한 내용을

심으로 교육 로그램 운

교육 로그램은 기본 으로 년 단 로 지원하며 매년 교육 로그램

공모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어업인 안 교육

체험 참여형 실습교육 확 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교육 로그램은 기본 으로 년 단 로 지원하며 매년 교육 로그램

공모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사업추진 차

개요

해양수산부
교육 로그램

운 기

사업지침 마련

교육 로그램 공모계획 통보 홈페이지

교육 로그램 평가 통보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량 배정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교육 로그램 운 황 검 수시

교육 로그램 신청 수

사업계획 수립 승인 요청

보조 교부결정신청 교부요구

교육실 황 보고 반기별

사업완료 보조 검정 정산보고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 신청 승인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공모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

교육기 혹은 단체 은 교육 로그램 운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에서 교육 로그램 운 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부 합할 경우에는 지원 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량을 조정할 수 있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교육기 혹은 단체 은 승인 받은 운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당년도 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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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 혹은 단체 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수시

단 사업계획서 사업비 국비 변경 시 항목과 항목 간 변경이 를 과

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내일 경우 교육

기 혹은 단체 자체 변경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자 배정

교육기 혹은 단체 은 반기별 자 수요를 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해양수산부는 교육기 혹은 단체 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하고 자 을 배정함

보조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 교부 결정액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이행 검

사후 리

해양수산부는 교육 로그램의 운 황 교육 로그램 교육생 황 교육비지원사

항 등에 하여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교육기 혹은 단체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개월 이내에

교육 로그램 운 결과 보고서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교육기 혹은 단체 이 제출한 교육결과 보고서 서식 모니

터링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교육기 혹은 단체에 하

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혹은 교육 로그램 선정 시 불이익 조치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교육기 혹은 단체 에

하여는 당 계획 로 추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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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교 로그램 운 계획 명( : )○○○○ ○○○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사업명

사업개요

가 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히 연도별 실 성과를 추가기술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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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인원수 여성 수료율 만족도

상기와 같이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공통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지표 추가가능

사업단 로 작성 세부사업단 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주요과정별 세부내용 기 방법 상선정 등

가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기간 비고

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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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상

교육명 상조건 상자 수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교육 상자 수 목표 인원 수를 말함 반드시 명기

다 교육장소

교육명 교육장소 비고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라 교육방법

단 시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일은 시간으로 환산

마 교육생 선발 차 일정

교육명 교육 로그램 홍보

상자 모집
교육 로그램 추진 수료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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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내용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사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보유 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아 교육이수 기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자 교육이수자 사후 리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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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세부내역

단 천원

항목 산출내역은 구체 으로 작성

자부담 확보 황 는 확보계획

기 효과

행정사항 향후계획

붙임 교육 로그램 운 계획 자체평가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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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교육 로그램 운 계획 자체 평가서

참고 평가기 을 참고하여 자크기 간격 등 서식을 변경하지 말고

총 페이지 이내로 작성

연번 평가사항 자체평가 내용
자체

평

합계

사업 리체계

의 정성

사업능력

교육의 목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의

정성

교육 인원 수

교육 시간

일 시간

사업성과

기 효과

산집행

항목

내역의

정성

자부담 능력

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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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교 로그램 결과보고 명( : )○○○○ ○○○

작성자 직 성명 연락처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사업명

사업개요

가 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주요사업 내용 결과

가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기간 비고

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세부사업명 일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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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인원

연령별 성별

단 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역별

단 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목표 인원 비 수료 인원이 은 이유 책

이유

책

다 교육장소

교육명 교육장소 비고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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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방법 단 시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일은 시간으로 환산

사업성과

가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인원수 여성 수료율 만족도

교육 로그램 운 계획서에 명시한 성과지표별로 작성

사업단 로 작성 세부사업단 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나 교육성과 분석

교육비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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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작성요령 교육생의 이상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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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 결과

집행내역

단 천원

미집행 내역

미 집행액 천원 국비 자담

미집행사유

문제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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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평가 법 부내용

연번 평가항목 평가기 배 수

합계

사업 리체

계의 정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사업능력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교육의 목

필요성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교육내용

방법의

정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교육 인원 수

명 이상

명 이상 명 미만

명 이상 명 미만

명 이상 명 미만

명 미만

교육 시간

일 시간

시간 이상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사업성과

기 효과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산집행

항목

내역의

정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자부담 능력
매우높음 높음

보통 미흡

가 사항 여성 참여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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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일자리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부서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수 앙회
회원경 지원부

최용완 과장

사업개요

목

어업인에게 온 오 라인으로 다양한 정보 일자리 교육 복지정책 등 를

제공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 조

농어 의 정보화 진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의 운

성과목표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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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내용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 행복해 을 통해 각종

정보 일자리 교육 복지정책 등 제공

주요 지역에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 하여 구인구직 연계 등

수산분야 일자리 제공

사업 상자

어업인 수산분야 종사 희망자 수산업체 등

시행주체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 운 을 한 자체 산 확보와 기 집행이 가능

하고 련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담인력 는 조직을

확보한 기 수산업 동조합 앙회

지원자 의 사용용도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행복해 시스템 운 비

사용자 요구사항과 편의사항 추가반 시스템 유지보수 운 지원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 비

센터운 에 필요한 물품구입 화요 지 활동비 등

홍보 교육비

센터홍보 활동비 홍보물제작 이벤트 회의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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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량

지원 조건 국고 자부담

총 사업량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 천원

지원한도액 기 범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 인력은 앙센터 인 지역센터 인 이내로 구성

앙센터 개소 지역센터 개소 부산 주 강릉 보령 포항 운

일자리지원센터 운 인력의 인건비

앙센터 수 앙회 직원 과장 명 직원 명 용

지역센터 인당 연 만원 수

사업추진 차

해양수산부 지침시달

지침시달

세부사업계획 승인

정산 승인

세부사업별 계획서 제출

사업 정산 보고

수 앙회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행

정산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해양수산부 지원요건 자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수 앙회에 시달

수 앙회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 사업량을 기 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승인 요청

세부사업계획에는 추진계획 보조 집행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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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통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 합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 제외 가능

사업계획서 목차 시

사업개요

가 사업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산 세부내역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수 앙회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 사안에 하여 해양수산부와 의 는

사 보고 후 추진 수시

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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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

수 앙회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해양수산부 수 앙회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액을

교부 결정하고 자 을 배정함

보조 교부 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 교부 결정액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 지 정산

보조 교부신청 교부결정

수 앙회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라 보조

교부신청서 제출 별첨 제 호 서식

해양수산부 보조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 교부결정

국고보조 지 신청 지

수 앙회 보조 교부결정서를 수령한 후 국고보조 개산 신청서

제출 별첨 제 호 서식

사업비는 융기 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리

해양수산부 개산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산 지

보조사업 실 보고 확정

수 앙회 분기별 익월 일까지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별첨 제 호

서식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최종실 보고서 근거서류 첨부 제출

해양수산부 최종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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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보고서 목차 시

사업개요
사업목
추진방향
근거법령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사업 내용 실 성과

성과 향후계획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문제
향후 계획

정산 내역서

보조 정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세부내역별로 구분하고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

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기타

사업비의 집행은 산회계 계법령 련규정 정부 산편성기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보조 의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함

동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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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 호 서식

보조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자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내용

가 목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 신청액 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 원

액 고보 담 타

액

담 (%)

사업계획 별첨

와같이 사업의 보조 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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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 호 서식

국고보조 개산 신청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내용

가 목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 원

액 고보 담 타

액

담 (%)

개산 교부신청액

단 원

보 결 액
개 산

비 고
액 신청액 계

개산 이 필요한 사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 작성

첨부서류 자 집행계획서 보조사업의 계획 실 자부담 조달계획서

와 같이 사업 보조 개산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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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 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사업명

회계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산집행은 원인행 액을 기 으로 하되 자기자 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사업추진내용은 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부진사업에 하여는 근본 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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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 멘토링

년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년 당 년 변경 사유

년 사업시

행 주요내

용

지원자격 요건

후견인 지원 상자 이하 창업

어가 라 함

올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 을 지원

받은 정 자

신설

올해 귀어가로 선정되어 귀어

창업자 을 지원받은 정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

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는 제외

올해 해당 사업 상자가 없

을 경우 년도 사업 상자

출기한 연장한 자

선정 가능

지원업종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 유통업 등

지원자격 요건

후견인 지원 상자 이하 창업

어가 라 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년

이내인 자

귀어 후 개년 이내인 자

당년 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

업자 지원 정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

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는 제외

삭제

지원업종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 유통업 어

등

사 업 상

확

정책자 을

지 원 받 지

않은 사람도

사업 상에

포함

용어 정리

복내용

삭제

단락 정리

지원분야

확

표

로세스

에 따른 담

당기 역

할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 우선순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 에 불구하고 창업어

가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

각 범 내에서 여성어

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

다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 우선순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 에 불구하고 창업어

가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

각 범 내에서 여성어

업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

다

여성어업인

창 업 어 가

후견인

참 여 기 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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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 도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울산항만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원어업지원과 수산자원연구원 충북 내수면

연구소 충남 수산연구소 수산 리소 북 수산기술연구소 남해양

수산과학원 경북 수산자원연구소 어업기술센터 경남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제주 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사업개요

목

창업어가의 안정 인 어정착을 통해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지원

어업인후계자 귀어인 등 수산업 경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의 창업 시 기술

경 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해 선도어가 등이 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제 조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

성과목표 지표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육성 진을 하여 창업어가에 한 후견 활동 확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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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시 도

사업수혜자 어업인후계자 귀어가 창업어가

지원자격 요건

후견인 지원 상자 이하 창업어가 라 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년 이내인 자

귀어 후 개년 이내인자

당년 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 지원 정 자

지원업종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 유통업 어 등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 지도 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계 학교수 등 수산분야

문가 선도우수경 인 업경 인 등

지원 상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한 자 지원

지원자 의 사용용도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소요비용 서비스 가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사 업 량 창업어가 명 이상 국비 백만원

지원조건 국고보조 지방비

지원한도액 기 범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 지원

창업어가 인당 월 만원 한도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 측면 등에 한 교육 지도 등 제공

후견인은 매월 최소 회 회 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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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추진 차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창업어가 후견인

사업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사업홍보 희망자 신청 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 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약정 체결

지원 상 선정 통보 사업추진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 황 보고

약정이행여부 지도 감독

매분기 추진 황 결과 보고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 수산기술보 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정책과 이하 수산사무소 라 한다 에 시달 월 하고 수산사무소에 사업량 배정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지원 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지원 상 창업어가 후견인의 신청서 수

신청서 수기 해당지역 수산사무소

신청서 수기간 사업연도

신청서류 수산사무소에 비치

창업어가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 상 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후견인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

운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 수산사무소 산 사업량 배정

시 도 수산사무소 별 사업량이 과하거나 부족 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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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사업추진 비

선정 방법

상자 선정을 하여 수산사무소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산의 범 내에서 추진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상자 선정

수산사무소장은 표 약정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참고하여 약정 체결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 등의 사업 참여 확 를 하여 조공문 발송 매체

어 지도자회의 등을 통한 극 인 홍보 실시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의 운 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의 창업어가

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 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단기회 제공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의를 거쳐 가약정서 가계약서 를 부 작성하고 수산

사무소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약정기간은 최소 개월에서 최 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 로 약정

후견인 인은 창업어가 인 이내의 범 에서 후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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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 계를

확인하고 운 계획서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 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 제출하 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 계획서를

재작성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자 배정단계

사업시행년도 사업량 배정 보조 교부신청에 따라 시 도수산사무소에 보조 교부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주 이내

장 확인을 하고 허 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 이 없을 경우

월 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 호 서식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 지 을 신청하여야 함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창업어가후견인제 운 황 검을 반기별 회 이상 월 익년도 월 실시

검항목

상자 선정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 성 산집행 운 황 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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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약정 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 리하여야 함

창업어가 후견인 지정을 사업연도 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 창업어가 후견인 지정 황 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만족도조사 성과측정단계 참조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호서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으로 작성하여 사업연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분기별 실 보고매분기 익월 일 회계연도 종료시 실 보고다음년도 월 일를

별지 제 호 서식창업어가 후계인제 추진결과보고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제재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하고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을 감하여 배정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 보고가 미흡한 시 도 수산사무소 등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을 감하여 배정

약정의 무효 해지 변경 이에 따른 자 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부장 에게 즉시 보고하고 내 후순 자 등에 해 신규 약정체결 가능

한 허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액 체를 회수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 방의 합의에 따라 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지원 액 결정의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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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익년도 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주 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후견실 이 있는 창업어가수

산정방법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수산사무소는 연 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장애로사항 제도개선 문제 등 의견수렴 병행

조사 시기 사업연도 월

조사 방법 설문 조사 설문지 화 방문조사 등

조사규모 수조사

조사 상 정책수혜 상자 어업인 사업추진 련자 수산사무소 후견인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매년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 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운 실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 홍보노력 등

환 류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산편성에 반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는 배제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신청서 제출기 해양수산부

수기간 월까지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 수기간을 연장 는 단축 가능

신청자격 시 도 수산사무소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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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나 이 만
어업인후계자

육성자 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후견희망기간

자기소개 후

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특이사항

확인란

개인정보 제공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 상자

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우선순 선정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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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후견희망기간

자기소개

주업종의 어규모

체 경 규모

어경력 년

운 계획 요약

기타 특이사항

확인란

개인정보 제공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한 후견을 하고

자 하니 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창업어가후견인 운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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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활동계획1.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 381 -

후견활동확인2.

후견활동평가3. :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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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다 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

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 이라 하고 지원 상 창업어가 를 을 이라 하

며 창업어가 후견인 을 병 이라 하며 갑 을 과 병 은 다음과 같이 약

정한다

약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약정내용

제 조 후견 병 은 을 에 하여 운 계획서의 내용 로 수산업 련 기술 경 정서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 은 병 의 운 계획서에 따라 수산업 련 기술 경

정서 측면의 후견을 받기 하여 경 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후견인에 한 보조 지 갑 은 병 이 운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

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만원의 범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 을 지 한다

제 조 약정의 해약 갑 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는 무효

화할 수 있다

병 이 허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 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기타 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 은 병 에게 보조 을 지 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

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 은 병 에게 보조 을 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 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계 을 은 당 병 이 제시한 운 계획서상의 내용과

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차에 따라 갑 의 재

를 거쳐 약정해지 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병 은 을 이 당 병 이 제시한 운 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 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차에 따라 갑 의 재를 거쳐 약정해지 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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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과 을 간에 후견과정 에 발생하는 분쟁 이견 등에 해 갑 은 재를 제

공할 수 있으나 병 과 을 의 민사 인 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지침 약정의 수 병 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이를 반 시 보조 의 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을 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 시 지

원 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조 지침의 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갑 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특약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 조 내지

제 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 내에서 갑 을 과 병 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

하여 운 한다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하여 본 약정서 부를 작성하고 을 병 방이 서명 는

날인하고 갑 이 서명 는 날인하여 갑 을 병 이 각 부씩 보 한다

년 월 일

갑 수산사무소장 인 는 서명

을 성명 인 는 서명

병 성명 인 는 서명

붙임 창업어가멘토링 운 계획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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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창업어가 성명 생년월일

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체후견기간

보고후견기간

후견의 주요

내용 요약

월 일

월 일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 결과 를 보고하며 보조

지 을 요청합니다

붙임 창업어가멘토링 운 일지 부

년 월 일

보고자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멘토링 운 일지

일시 후견인 성명 창업어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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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창업어가 성명 생년월일

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체연수기간

보고후견기간

후견의 주요

내용

월 일

월 일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 결과 을 검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담당자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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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황□

사무소별 황

단 명 백만원

업종별 연령별 황

단 명

약 체결 황□

사무소명

사무소명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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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회계연도 종료시

산집행 황□

단 회 만원

□

개 안□

건의사항□

우 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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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결과□

회계연도 종료 시 실 보고 에만 작성 제출

단 명

만족 사유

불만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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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수산장비 임 활용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양정규
주무 김창묵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수산자원과
어업진흥과

시 도수산사무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사업개요

목

양식어업 장에서 필수 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양식장비를 임 어업인

부담경감

도서 벽지 취약 어 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해난사고 방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성과목표 지표

년 양식장비 임 사업소 개소 지원

년 이동수리소 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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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까지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국 고
지방비

양식장비임
국 고
지방비
이동수리소
국 고
지방비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양식장비임 사업집행주체 시 군 탁 리자 수 등 수혜자 양식어업인 등

개인 어 계 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탁 리자가 될 수 없음

이동수리소 사업집행주체 수산사무소 수혜자 어업인 어업법인 수 등

지원자격 요건

양식장비임

지자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능력이 있는 지자체 부담

탁 리자 양식장비를 임 리할 수 있는 지구업종별수 수산사무소 등

수혜자 양식어업 면허를 득하고 어업경 체 등록을 한 양식어업자

우선 선정 수 포함

어업경 체 등록을 한 양식어업자에게 우선하여 임 할 수 있도록

시 군 양식장비 임 사업 세부운 지침 조례 에 반

지원 상

가 양식장비임

양식장 리선 어선형 해상크 인 다목 해상작업 크 인 선별기 포함

등의 양식장비로서 어업 장에서 양식어업인이 직 사용으로 어가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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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수리소

도서 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검 수리 등이 어려운 어 지역 어업인 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

양식장비 임 사업에 따라 구입한 양식장비 수리업체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이동수리소 장에서 검이 가능한 장비에 한함 를 임차한 어업인 등

지원자 의 사용용도

가 양식장비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지원

자 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 장비 구입 보 창고 설치 는 리모델링

임 장비 리를 한 산시스템 구축비용 컴퓨터 구입 등

장비 구입을 한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시설부 경비

일반 리비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식장비의 특성 상 탁 리자가 양식장비를 구매

하여야 할 경우에는 탁 리자와 구매 행 약 등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탁 리자는 지원되는 자 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시하여야 하며 양식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

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자 회수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입한 양식장비에 해 부득이하게 탁 리자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해양

수산부 훈령 제 호 제 조 제 항에 의거 시설처분이 제한되고 소유권

등기 록 시 다음 사항을 부기등기 록 하여야 하며 사업 정산시 부기등기 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동 양식장비는 보조 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동 양식장비를 당 목 한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 사후 리기간 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후 리기간 이후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나 이동수리소

어선용 기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화 러그 연료배 빌지펌 등

어업용 장비 무 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이더 러그 등



- 393 -

양식용 장비 사료 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석유류에 한 부가가치세 세율 면세

용 등에 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정기 검 결과 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건비 리비용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양식장비임 개소

사업단가 백만원 개소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이동수리소 개소

사업단가 백만원 개소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지원한도액 기 범

가 양식장비임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 이동수리소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인 일 시간 이내 에 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조정가능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인당 회 만원 이하로 하되 이를 과한

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당해 연도에 인당 회 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를 과하여 지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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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에 따른 담당기 역할

양식장비 임 사업의 경우 항목은 년 비사업자 선정을 한 차임

사업신청단계

시 군 구 수산사무소

양식장비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 군 구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을 첨부하여 시 도에 제출

년도 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반드시 양식 어업인을 상으로 임 양식장비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양식장비 구입계획에 반 하고 양식 황

양식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특정인의 독 사용이 우려되는

장비는 최소화하고 어업 장에서 직 사용하지 않고 수 에서만 사용하

는 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한 향후 년간 장비별 임 계획 특정인

의 독 사용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 하여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별로 구성된 양식장비임 사업 심의

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

이동수리소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서별지 제 호 서식 에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을 첨부하여 시 도에 제출 년도 월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상 어 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어업인수 육지로부터의 거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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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공통 시 도지사는 시 군 구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신청서 계획서

에 해 지 확인

양식장비임 기 지원 실 어업인 직 수혜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

를 정한 후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년도 월

사업 신청 시 각 시 군 구별로 개소 이상 신청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정성 사업 선정기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산신청 편성 년도 월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양식장비 임 사업 시 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서의 정성 사 수요조사 여부 지방비 확보 심의 원회 구성

운 계획 그 동안 지원액 운 실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산의 범

내에서 익년도 시 도별 사업물량 사업 상자를 선정하고 시 도에 통보

년도 월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객 인 사업 상자 선정을 하여 양식장비임

사업 상자 선정 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이동수리소 운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정성

서비스 상 어 계 선정의 정성 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상 규모 등

검 수리 상 어업용 기자재 황 그동안의 지원액 운 실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시 도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시 도에 통보 년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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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해양수산부가 선정하여 통보한 사업 상자를 해당 시 군 구 수산사무

소에 통보 년도 월

시 도 수산사무소 와 시 군 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통보한 사업

물량 사업 상자를 감안하여 지방비를 본 산으로 확보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지원조건 지원자 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차 방법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 도에 시달 년도 월

양식장비 임 사업 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는 경우 장 검을 거쳐 사업자로 확정통보 월

시 도

사업시행지침을 시 군 구 수산사무소에 통보 년도 월

시 군 구 수산사무소

양식장비임

사업 상자로 확정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월

해양수산부장 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보완하여 시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년도에 사업 상자를 미리 선정한 취지와 연내 사업계획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내외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

한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

추진 양식장비 추가 구입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변경 승인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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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리소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 계획서 소요 산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산의 범 내에서 운 이 가능한 업체 개 이상 를 상

으로 설명회 평가회를 개최하여 격한 업체를 선정

수리업체는 서비스 상 어 계와 가약정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 부 하

고 운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을 요청하여야 함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와 어 계가 작성한 운 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 승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 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당년도 월 하고 양식장비 임 사업소를

운 하는 시 군 구에도 통보

임 사업소를 운 하는 시 군 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양식장비가

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동수리 장에서 수리 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수리업체는 약정서 운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개월 단 로 이동 검

수리를 하고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운 일지 별지 제

호 서식 와 함께 수리 검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익월 일

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보조 교부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시 도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시 도별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

당년도 월

시 도

시 군별 분기별 자 수요를 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 교부

요청 당년도 월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 액 범 내에서 시 군별 국고보조 액을

교부결정하고 자 배정 당년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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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수산사무소

분기별 자 수요를 악하여 시 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당년도 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식장비 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하여 임 양식

장비 구입 사후 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 수요를 악하여 시 도에 제출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보조 지 신

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보조 교부결정 지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 검 당일 담당공무원이 함께 수리 장에서 수리

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검 추진상황결과 검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 리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 이내에 사후 검

실시 사유서 첨부

도서 섬 가 많은 수산사무소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동수리소 수리

검 장 동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정산 가능

보조 교부목 보조사업 내용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목 보조사업 내용 조건

련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

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국가 반환 조치

비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장비 임 사업자가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분기 이 사업 착수토록 지 검 월 반기별 사업진행여부 지 검

시 도

사업시행 시 군 구 수산사무소를 상으로 사업 추진 황 등에 해

반기별로 회 이상 지 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실태 임 양식장비 구입 차 정 여부 등 사업

반에 하여 지 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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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수산사무소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 도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장비 임 사업으로 취득한 요한 재산은 그 증감과 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목 외 사용 양도 여 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 을 교부받은 후 보조 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 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의거하여 리해야 함

제재 처벌내용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시 군 구와

수산사무소는 당 계획 로 보완토록 하고 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 군 구와 수산사무소는 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양식장비임 이동수리 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시 군 구 수산사무소는 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하고 련

업체에 해서도 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임 사업소 운 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식장비를 구입한 후에 임 양식장비의 효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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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 과 양식어업인이 양식장비를 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부에서 통보 소득복지과 한 양식장비 임 사업 세부운 지침

조례 표 시 에 따라 임 사업소를 운 하여야 함

수 등 탁 리자는 임 양식장비 구입 이용에 따른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실 보고 성과측정단계

가 실 보고

양식장비 임 사업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분기별 추진실 은 익월 일까지 사업

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 이내에 실 보고서를 별지 제 호 서식 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장비 임 사업소를 운 인 시 도지사는 당해연도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을 회계연도 종료후 개월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 과 통장사본

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이동수리소

수산사무소장은 매 분기별 추진실 매분기 익월 일까지 과 사업이 완

료된 경우에는 일 이내에 실 보고서를 별지 제 호 서식 으로 해양

수산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나 성과측정

해양수산부는 시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 보고서 양식장비

임 사업 세부운 지침 조례 표 시 제 조제 항에 따른 양식장비

임 사업 운 실 보고서 표 시 별지 제 호서식 를 분석하여 사업성과

를 측정함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추진 실 을 분석하여 시 군별 성과를 평가

운 실 홍보노력 제도개선 실 등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산편성

사업시행지침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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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공통사항

별지 제 호 서식 수산장비임 사업 신청서

양식장비 임 사업

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 임 사업 사업계획서 시

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분기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 임 사업 검정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 호 서식 시 도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어업용기자재 이동 검사업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시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 약정서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일지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 결과 검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이동수리 검사업 추진실 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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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별지 제 호 서식

수산장비 임 사업 신청서

신청기

담 당 자
소속 부서 직 성명 화번호

사업물량

사업비

구 분
물량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양식장비임

이동수리 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양식장비임 구입장비 장비

이동수리 검 어 계수 개 검 수리 기자재명

임 장비 사후 리 방안

임 장비 지침제정 여부 제정 미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 군수 인

수산사무소장 인

해양수산부장 귀하

첨부서류 양식장비임 사업 는 어업용기자재 이동 검사업 계획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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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비 임 사업

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 임 사업 사업계획서 시

사업 추진기

사업 주 기

탁기

일반 황 시 군

양식어업 규모 면허건수 면 생산량 등 월 재

어 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양식면허 건수 양식면 생산량 톤

임 사업 개요

임 사업 추진방향

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임 사업 소요 액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지방비 확보방안

임 양식장비 구입 사후 리 지원 소요 액

구 분
총

사업비

임 양식장비 구입 보 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리비

수 량 소요 액 규 모 소요 액 인원 소요 액

합 계
천원 종 천원 평 천원 명 천원 천원

세부 추진계획

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조사자

조사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상 어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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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임 유형 임 양식장비 구입 기타

조사결과를 임 사업에 반 한 내용

심의 원회 구성 운 계획

심의 원회 구성 황

원장

원

심의 원회 운 계획

임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 액 공동사용 유무

천원 천원

임 유형

임 유형 상 양식장비 임 상자 비 고

장 기

기

단 기

임 양식장비 보 창고 확보내역 리모델링 여부

기 확보

리모델링 필요 여부

리모델링 내용 비용

임 양식장비 교육 사후 리 방안 구체 으로 작성

면 구 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재 사용용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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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조례 는 지침제정 추진계획

임 사업 홍보계획

사업 추진일정

임 사업 운 실 과거 지원받은 실 이 있는 경우

연도별 장비별
임 실 운 실 천원

임차인수 임 일수
수 입

지출 잔액
임 료 기타수입

구 분 물량 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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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분기 보고서

사업계 진실1.

시군명
계 획 추진 실

사업량 어가수
사업비

사업량 어가수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시
군

임 사업 운 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시

군

임 양식장비 구입

시군명 장비명 구입 계획
구입 실

수 량 소요 액
합 계 천원

시
군

임 양식장비 보 창고 리모델링

시 군명
계 획 실

비 고
면 구 조 면 구 조

시
군

사업 평가 기타의견

부진원인 문제 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사무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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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양식장비임 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정산결과보고

사업주 기

작성 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사업비 집행명세

총 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는

집행잔액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임 양식장비 구입

보 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리비

세부명세

임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 액 제조업체 비 고

천

원

천

원

조달구입

수의 계약 등

구입 방법을

표기

합 계 종

임 양식장비 보 창고 리모델링 등

구 조 면 동 수 소요 액 비 고

천원

운 인력 인건비

업무구분 인원 단가 소요 액 비 고
명 천원 천원

합 계

리비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 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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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시 도 양식장비 임 사업 추진실

월말 기

임 장비 보유 황

시군별 보유 장비명
보유

수

구입 실 내용

연수

소유권

구입일
구입단가

천원
구입 액

천원
소유권
등기

부기등
기 유무

합 계

임 사업 운 지침 는 조례 등

시 군 별 제정일 제정 형식 조례 지침 고시 명 비 고

시

군

임 사업소 운 실 통장사본 제출

운 실

시군별 연도별 장비명
임 실 운 실 천원

임차인 임 일수
수 입

지출 잔액
임 료 기타수입

임 료 수입 지출내역

시군별 연도별 장비명
지출내역 천원

계 인건비 유지보수 보험료 공과 장비구입 기타

사업평가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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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리 검사업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시

사업 주 기

일반 황

어 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사업량 사업비

이동수리소 운 수 개 총 사업비 천원

세부 운 내용 지원 소요 액

이동수리소
일련번호로기입

서비스 상
어 계명

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액 천원 검수리․

계획
소요 액

인건비

리비

부품교체비

사업 추진일정

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계획서

신청자
업체명 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상 어 계명
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기계 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검수리 계획․
어 계명 검수리장소․ 검수리일정․

일 월

무상부품 교체 범
소요 산 월 인건비 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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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 이하 지침 이라 한다 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 검수리를 시․

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 이라 하고 지원 상 어 계 를 을 이라 하며 이동 검수리업․

체 를 병 이라 하며 갑 을 과 병 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약정 액 원 월 원

약정내용

제 조 업체 병 은 을 에 하여 운 계획서의 내용 로 어업용기자재 이동 검수리를․ 실시하며 을 은

병 의 운 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업체에 한 보조 지 갑 은 병 이 운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한 검① ․

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 액에 따라 매월 보조 을 지 한다

제 조 약정의 해약 갑 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는 무효로 할 수 있다①

병 이 허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 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 은 병 에게 보조 을 지 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

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 은 병 에게 보조 을 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 어 계와 업체와의 계 을 은 당 병 이 제시한① 운 계획서상의 내용과 히 내용이 다르

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차에 따라 갑 의 재를 거쳐 약정 해지 는 약정 변경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병 은② 을 이 당 병 이 제시한 운 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 일

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차에 따라 갑 의 재를 거쳐 약

정해지 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병 과 을 간에 사업추진 과정 에 발생하는 분쟁 이견 등에 해 갑 은 재를 제공할 수③

있으나 병 과 을 의 민사 인 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지침 약정의 수 병 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① 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반 시 보조 의 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을 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 시 지원 상 어 계에

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조 지침의 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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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갑 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 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 조 내지 제․

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 내에서 갑 을 과 병 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 한다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하여 본 약정서 부를 작성하고 을 병 방과 갑 이 서명 는 날인

하여 갑 을 병 이 각 부씩 보 한다

년 월 일

갑 소장 인 는 서명

을 성명 인 는 서명

병 성명 인 는 서명

붙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계획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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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체명
상호 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 계명
어 계명 어 계장

다수의 경우 어 계별 별지로 작성
검수리 상․

기자재명

주요 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 지 을 요청합니다

붙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일지 부

년 월 일

보고자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식[ 2-5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 일지

일자 장소

상 어 계 명

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 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업체명 직 성명 인

확인자 어 계명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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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검 보고

업체명
상호 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 계명
어 계명 어 계장

다수의 경우 어 계별 별지로 작성

검 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검 수리 상 수량

검 수리 기간

검 수리 장소

주요 검 수리

내용
기자재별 검 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 결과 을 검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담당자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식[ 2-7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체결일자

약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체결내용

업체명 어 계명 상 기자재명 검 수리일 약정 액 월

일 월

이동 검 수리반 편성

약정 액 산출내역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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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2-8 ]

이동수리 검사업 추진실 분기 보고서

사업계획 추진실

시군명

년도

수리

건수

계 획 실

수리

건수

사업비 천원 수리

건수

사업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 박 외

건

선박 척

선 박 외

건

이동수리소 운 실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 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 계수 서비스 상 선박 척 선박외 건

검일수 무상 검 수리 선박 척 선박외 건

검회수 부품교체 개

소요 산 월 평균

합 계 건비 리비 체비 타

천원

기타 특이사항

부진원인 문제 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이동수리 검사업 추진실 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사무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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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담당 담당과 담당

해양수산 득복지과
과 양근

공
044-200-5460
044-200-5471

수 앙 책보험
고

과 동규
02-2240-2970
02-2240-2979

사업개요Ⅰ

목

근거법령

성과목표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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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자격 요건

가 가입자격

나 세부 사업내용

보험 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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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실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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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 재해 범

보험 매기간

보험가입 차

보험료납입

보험요율 용 할인 할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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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등 내수면품목의 경우 기존 개 권역의 행정시군과 내수면 품목의 양식

지역간 기상 험 상 도 자료를 비교하여 행 개 권역을 용하여 설정

기상상 도 행 권역별 행정시군과 내수면 련 행정시군의 기상청 기상 측

자료태풍강풍호우․ ․ 를 비교하여 보험개발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작성

다만 넙치 뱀장어 강도다리 송어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은 용하지 않음

보험기간

다만 해상가두리어류 어종 추가 시는 년 미만으로 가입 가능

먹이용다시마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익년 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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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액 산출

주계약은 보험기간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잔존율 등을 고려한 최

보유량 범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다만 김은 가입수확량에 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액 이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은 재조달 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임의 결정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이상조류 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이상

수온 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이상수질 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자연재해

원인 기 장치 험보장특약은 주계약과 동일

조수손해담보특약은 수산물 시설물에 하여 각각 주계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과 동일

손해평가

보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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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보험

국가재보험 책임범

해율 초과( 140% ) 가 재보험

보험금
해율 이하 민간( 140%

재보험과 수 비례 보상)

민간 재보험

수

지자체와의 의체 구성 운

기 타

지원 상 형태

지원자 의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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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액 기 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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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Ⅲ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해양수산

보험사업

보험의 가입 단계

보험가 어업( )

합 업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가입 이후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약 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 보험청약서 련서류를 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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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 지 단계

보험가 어업( )

합 업

보험사업

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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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악
신청

또는 필 시( ) ▶ ▶
집행

보험사업 해양수산 보험사업

이행 검단계

사후 리《 》

보험사업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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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보험사업

해양수산

성과측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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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환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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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지역 판매기간

구분 사업지역 가입단 매기간

본
사
업

넙치 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강도다리

국 양식장
～
～

굴 국 양식장 ～

시
범
사
업

김

남 해남신안고흥완도․ ․ ․

충남 서천 경기 안산화성․

북 군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양식장 ～

멍게

경남 통 남해고성거제․ ․ ․

강원 고성삼척강릉양양․ ․ ․

경북 경주포항 덕울진․ ․ ․

제주

양식장 ～

미역 남 고흥 부산 기장 양식장 ～

뱀장어
남 함평강진무안고흥보성장흥․ ․ ․ ․ ․ ․ ․

암나주․

북 고창

양식장
～
～

홍합
남 여수

경남 남해 창원 거제 통 고성
양식장 연

다시마
남 완도진도고흥신안․ ․ ․

부산 기장
양식장

～

송어
강원 월․정선․춘천․평창
경북 구미상주․
충북 보은충주․

양식장
～
～

가리비
강원 강릉속 삼척고성양양․ ․ ․ ․
경남 통 거제고성남해․ ․ ․

양식장
장기형

～
～

단기형 ～

톳 남 진도완도고흥신안․ ․ ․ 양식장

능성어
남 여수 경남 통 거제

제주
양식장

～
～

미더덕 경남 창원시 양식장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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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별 보험 상 재해 황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기 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넙치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동해 조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복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주계약 보상재해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해상가두리
어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주계약 보상재해
쥐치 제외

이상조류
이상수온
이상수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김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동해
이상조류

주계약 보장재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멍게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미역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조수

뱀장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강도다리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동해 조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홍합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다시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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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기 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설 조
이상조류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조수

송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육상수조식

돌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동해 조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가리비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톳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이상조류

육상수조식

복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동해 조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설

미더덕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오만둥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조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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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권역 구분 황

권 역 권역별 행정구역 추가 행정구역

권역
인천 역시 경기도 김포군안산시화․ ․
성시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당진군․ ․
과 그 연안어장

경기도 양평 여주 이천 주 평택 포
천 화성

권역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홍성군보령시․ ․ ․ ․
서천시와 그 연안어장

충청남도 논산 충청북도 홍성 괴
산 단양 보은 동 옥천 제천 청원
충주

권역
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 ․

과 그 연안어장 라북도 무주 완주 장수 진안

권역
라남도 군함평군무안군목포시․ ․ ․ ․
암군신안군과 그 연안어장․

권역
라남도 진도군해남군완도군강진군․ ․ ․

과 그 연안어장

권역 라남도 장흥군보성군고흥군순천시․ ․ ․ ․
여수시 양시와 그 연안어장․

권역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사천시고성군․ ․ ․ ․
통 시와 그 연안어장

경상남도 거창 양 함양 합천

권역 경상남도 거제시창원시 마산구진해․ ․
구 부산 역시와 그 연안어장․

권역 울산 역시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 ․
덕군과 그 연안어장

권역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와 그 연안어장

강원도 월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
성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구미 군
김천 문경 화 상주 안동 주 천
의성 청송

권역
강원도 강릉시양양군속 시고성군과․ ․ ․
그 연안어장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홍천 화천

권역 제주자치도와 그 연안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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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차

거절시

승 시

조사서 성·

양식 원 성·

주계약 특약 보험가 액 결정· /

보험료 산출·

보험가 신청

각종 서 제출※

어업( )

수심사

청약서 성

보험료 납
보험

거절 서

양식어업
계약( )

수 앙

원조합

조사※

원조합손해사정업체( / )

※

앙( )

가 신청 서
* 양식 허허가 서 식신고서( ) , ,
양식 치 등

조사시 병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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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수 앙

수 앙 보험계약에 해 다

과 같 보험사고가 생하 통 합

니다.

년 월

보험

양식 명 상 명( )

보험계약

주민등록

목
보험책 간 년 월 년 월~

양 식

보험사고
양식물 폐사 실 멸실□ □ □

시 물 상 실 멸실□ □ □

양식수산물생물( ) 시 물

사고 생 해수량 사고 생 해수량

년 월 미, kg 년 월 조칸( )

보험사고

개

시

원

결 과

타

조치사항( )

보험사고가 생한 에는 전 등에 해 보를 함과 동시에 양식에 한 사고 생통 를㈜ ①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 .

사고원 다른 경 에는 각각 로 하십시 .②

신고

름 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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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어선원 어선보험

어선원 어선재해보상 보험

담당 담당과 담당

해양수산 득복지과
과 양근

사 하 식

044-200-5460

044-200-5471

수 앙 책보험
재빈

차

02-2240-2980

02-2240-2945

사업개.Ⅰ

연도별 재 계4.

구 분 년 년 년 년

ㅇ어선원 어선보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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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톤 미만 톤 미만 톤 미만 톤 미만 톤미만 톤이상

어선원 보험

어 선 보험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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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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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 어업( )

수 앙 원 합 업( )

수 앙 공 보험지 지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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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 피보험 어업( )

수 앙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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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검 단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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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정 해양수산( )

수 앙
탁사업( )

원조합 : 85
업무 행 사업( )

어업 보험가( )

어선원 수( )

보험심사 원

해보상심사 원

어업 해보험심

어

선

보

험

어

선

원

보

험

업무 탁

감
보험료보조

보상결정
보험계약

사고보고

공제보험 ․
역본 개소: 9

가액 가

보험가
보험 청

보험

심사청

심사청

보험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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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재활 여 시범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공 석

수 앙회 정책보험
장 이재빈

차 장 이 용

사업개요

목

근거법령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국고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 조 장애발생 방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 조 합병증 등 방 리 제 조 직장복귀지원 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이후 년 이후

어선원ㅇ 보험 재활 여 계속

보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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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어선원보험 가입자 장해 여 지 결정을 받은 자○

지원자격

□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장해 여 에 따라 장해진단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 치유일 기 으로 장해등 제 제 진단을 받은 자∼

다만 년 이 지원자에 하여는 재활종결시까지 지원가능 재활기간 년한도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장해등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장해등 의 기 에 따라 조정 의 기 장해등

을 말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진료 지원과 복 지원 제외※

지원형태

○ 의료재활지원 상병치유 후 장해발생 등 합병증의 방 리를 하여 의료

기 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

조치 등을 지원

원직장복귀지원 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진 고용유지를○

해 원직장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을 개월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자 의 사용 용도

○ 재활 여비 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재활 여의 재원 탁사업자의

보험사업 운 에 필요한 비용

지원형태 지원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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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양수산부( )

↓ 보조 탁 감‧ ‧

피재어선원 수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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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보험의 설계 비 단계

재활사업 상 범 시행 차 등 사업시행 지침 통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산 교부

사업시행 계자 교육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상자 선정 상자 리 보상 차 등을 담당하

고 있는 지역 지부 지정병원 등 직원을 상으로 교육 실시

주요 변경사항에 한 사 의 등

상 보상 범 주요 차 등 세부시행지침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 는 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상 결정

수 앙회에서 어선원보험 재활 여 지침 에 따라 상자를 결정 후 결

정통지서 발 안내

사업신청 단계

사업 상자는 재활 여 신청서 청구서 를 작성하여 수 앙회에 제출

재활 여 신청서 수 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합병증 등의 리

를 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 으로 인정되는 자 등을 상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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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등 해당자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재활 여 신청서 를 제출시 을

후로 하여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사의 의학 소견서 의료기

양식 를 검토하여 상 여부 결정 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상자 결정시 최종 인 장해등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 를 참고

재활 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서를 의료기 상자에게 통지

재활 여 지 단계

지정병원은 수 앙회의 승인결정 내용에 따른 병명 기간 에 한

의료재활치료를 수 권자에게 제공 후 수 앙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결정 기간외의 진료비 이송비에 하여는 본인

부담토록 안내

지정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여산정

기 에 근거하여 산정

의료재활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 여산정기 요양 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용하여 지

상자가 지정 의료기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 의료기 변경신청서

주치의 소견 포함 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승인 결정 후 의료기 상자에게 통지

지정병원은 결정에 한 요양 실시 후 재활 여 비용 청구서 를 작성하여

수 앙회에 제출

수된 재활 여 비용 청구서 를 검토하여 지정병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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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 조 불가시 상자는 자부담후 재활 여 비용

청구서 를 작성하여 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함께 수 앙회로 청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앙회는 상자에게 직 지 가능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재활 여 비용 청구서 지원 상 확인서류를

수하여 지원 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 보험 가입자 에게 지

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수 앙회는 분기별 자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 배정을 신청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산범 내에서 자 배정

수 앙회로부터 보조 을 신청하게 하고 산의 범 내에서 정산 는

개산 으로 지

사업비 신청

분기별 자 배정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정산

재활 여 지 사유 발생시 해당 액을 집행하고 보조 수령 후 정산

이행 검 단계

《사후 리》

수 앙회는 재활 여 집행의 정성에 하여 정기 인 교육 검을

실시하고 운 실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는 수 앙회의 재무건 성 정부 지원자 의 운 실태 등을

검하여 재정 부실화 부당집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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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병원 조합 교육 실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하여 지부 지역본부 지정병원을

상으로 재활 여 상 내용 지 차 등을 교육

자체 검 실시

재활 여 상의 선정 리 지 등의 보험사무가 정하게 수행되고 있

는지를 정기 으로 확인

재활서비스 직업 사회복귀 사업 등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추진

재활 여를 비롯하여 통합재활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 계획 수

립 재해어선원의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 발굴 개척

수 앙회에서 제출한 재활 여 운 실 정기 검

주요 검사항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 의 정성 등

제재

수 앙회는 재활 여의 목 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 보

조 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 앙회는 수 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 여를 받은 경우 해당

액을 징수

재활 여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 된 보조 을 회수 조

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 을 목 외로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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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진단서 발행 등으로 부당 진료비 청구 수 을 받은 경우

계 법령을 반한 때

재활 여 집행에 있어서 수 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를

받은 경우 해당액 징수

재활 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기

의 징계 수 자 어업인 의 부당이득 징수 등 조치

성과 측정단계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시행 년도말 사업 종료 후 년도 비 실 근거

로 성과지표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사업지침 상 설정된 상 리 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 하여 사업성과 극 화

나 사업평가 요령

평가주 기 해양수산부

평가기간 월말 까지

평가 상 재해보험사업자 수 앙회

평가기 상 선정 리 지 실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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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익년 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 리

해양수산부는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성과 심사 분석 결과를 토 로 개선

사항을 차년도 시범사업계획에 반 하고 부진항목에 해서는 리

환 류

사업성과 심사 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 하여 사업효과 극 화 도모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수요조사

보험사업자는 년도 의료재활사업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년도 산

요구 추가계획 수립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붙 임 재활시범사업 시행 매뉴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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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원보험 재활사업 시범사업 매뉴얼 요약

목□

❍ 이 메뉴얼은 재활 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상선정 리 차 등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 성을 확보하기 한 업무처리 차 등을 구체 으로

정함

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여 지 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 치유일 기 으로 진단 받은 자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리범□

❍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방 리를 하여 의료기 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 조치 등

장해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진 고용유지를 해 사업주가 재해어선❍

원에게 지 한 임 의 일부 지원

리 차□

의료재활지원

상결정

❍ 장해 여 청구시 의학 소견 등에 따라 리 상자 결정 후 통지

의료재활

의료재활을 한 진료인정기 증상별 진료기 에 따라 의료재활 진❍

료서비스를 실시

진료비 등 청구 결정 지

❍ 의료재활의 비용 산정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여산정 기 을 따름



- 453 -

의료기 의 비 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청구 가능

원직장 복귀 지원

상안내

장해 여 지 시 원직장 복귀 지원 안내 실시❍

원직장 복귀 취업

원직장에 복귀하여 개월이상 취업 실시❍

재활 여 비용 청구서 제출

건강보험가입내역서 여 장 선원승선사실확인원 등을 통한 원직장 취❍

업여부 확인

재활 여 지

원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으로❍ 재활 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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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산재보험 비 어 원보험 재활 비스 비교 계획

어선원보험 재활 여 단계별 확 방안

종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탁기 근로복지공단 수 앙회

사업기간 년 년 시범사업
년 법정 여화 계속

년 월 년

개년

년

년차

년

년차
년

재활상담 맞춤형통합서비스
시범사업

법개정 추진

법개정

사업화

의료재활
합병증 등 방 리제

시범사업

기시행
법개정 사업화

재활보조기구

사회 심리

심리상담

시범사업

검토

법개정

사업화

희망찾기 로그램

사회 응 로그램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직업 사회
복귀

원직장복귀지원 시범사업

법개정

여화

사업화 포함

직업훈련재활지원

창업지원사업

재취업알선사업
시범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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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

2016. 12.



- 456 -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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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결1. ························································································ 6

진료비 등 청 결2. ············································································· 7

료3. ·································································································· 7

붙 임 어선원보험 재활 여 사업시행지침 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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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

Ⅱ 대상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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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의료재활 관리절차

리 지 업 합1. ( )

어 원보험 지 결 지 할 업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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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재 여 상 결2.

해 여 청 에 한 직 결1)

료재 여 상 재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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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사항 통지4.

료재 여 신청 징5.

재 보 신청6.

Ⅳ 의료재활사업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료 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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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 청 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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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 승3.

료4.

료재 여 지5.

지 료 리 담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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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귀지원 청 차7.

동 사업과 하여 뉴얼상 하지 아니한 사항 수 앙8.

책보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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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재활 여 사업시행지침 련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 여 신청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 여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 여 의료기 변경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 여 지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재활 여 비용 청구서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 여 결정통지서

별지 제 호 서식 재활 여 비용 지 결정통지서

별지 제 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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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재활 여 신청 확인

신청자보 용( )

같이 재활 여를 신청하고 었 확인하며, 2017 부 산 소진시 여지 이 한

있 양지하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여 하여 타 법 에 의한 지원 사실이 없 며 향후 지원이 있 경우 즉, ,

시 앙회에 통지 환 확약합니다.

신 청 자 인: ( )

확 인 자 인: ( )

재해어선원명 재 해 일 자

청구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취

재활 여 신청확인

보 용( )

같이 재활 여를 신청하고 었 확인하며, 2017 부 산 소진시 여지 이 한

있 양지하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여 하여 타 법 에 의한 지원 사실이 없 며 향후 지원이 있 경우 즉, ,

시 앙회에 통지 환 확약합니다.

신 청 자 인: ( )

확 인 자 인: ( )

성 명 재 해 일 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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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란은 모두 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재하시 랍니다, [ ] .※ √

번 일 처리 간 일: 10

공

통

재
어 원

명 생 월일

주 소

재해 생일 월 일: 치 일 월 일:
의료 명 소재지

상

자

결

신청

구분

최 결[ ]

재결[ ] 연장 재요양 시작[ ] [ ] 재요양 종결[ ]
증상 추가[ ] 증상[ ] [ ] 타

신청

간

입원 월 일 월 일[ ] ∼

통원 월 일 월 일[ ] ∼

증상명
.□□□□ .□□□□

.□□□□ .□□□□

주치의

소견

재 상태증상 의료재활 한 진료 내용진료검사 록부 등 첨부 가능( ) ( )① ․

신청 간 에 한 의학 소견 효과②

향후 의료재활 등 리를 한 진료지원 로 의학 효과③

어 원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원법 또는, ,

다른법 에의한지원 또는장 여부
장 지원 명칭/

지원

월청구 간 내 모( )
지원 액월( )

없 있 우 사항 재[ ] [ ] ( )
원

원

에 재한 내용이 사실임 확인합니다.
작 일자 월 일

의료 주소
의료 명 인( )

의사면허번 :
과목 의: :

명 명 또는 날인( )

공

통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명 또는 날인( )

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결
사 항

입 원 월 일 ~ 월 일 일간( )

통 원 월 일 ~ 월 일 일간( )

불인 또는 요양 간 변경이
같이 결 합니다.

월 일

일자 결

재

담 당
번

처리 한 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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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란은 모두 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재하시 랍니다, [ ] .※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일: 7

공

통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 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존 의료 명 소재

의

료

경

신청
분

상 종합 원 료 상위등 의료 료 개의 의료 정[ ] [ ] [ ] 2

생활근거 경 의료 개폐업[ ] [ ] ․ 타[ ] ( )

경
의료 명

소재

주치의
소견

의료재활 등 리 의료 경사유▶ 생활근거 경 의료 개폐업 사유인 경우( ,※ ․
제외)

위에 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 주소
의료 명 인( )

의사면허 호 호:
전문 과목 전문의 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수협 앙회 역 부 부장 하( )

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리 상은 재된 정 의료 에서 유효 간 동안 리내용 위 내에서 으실 수 있습니다1. .

2. 공단으로부터 경결정통 서를 으신후에 경된의료 에서 료가가능합니다 경전의료 료불가( )

수

수
결

재

담 당

수

처리 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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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란은 모두 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재하시 랍니다, [ ] .※ √

번 일 처리 간 일: 10

공

통

산 재

근로자

명 생 월일

주 소

재해 생일

월 일

치 일

월 일

의료 명 소재지

지

사

항

단

범

의료재활 여 상 리 증상 부[ ]

의료재활 여 상 리 증상 일부[ ]

일부시 단 상( : )

단

사

의료재활 여 리 단 재요양 시작[ ] [ ]

타[ ] ( )

약

여부
약종결 일 월 일

주치의

소견

의료재활 여 상 등 리 진료지원 단 사▶ 단사 가 상 리 단에( ‘ ’※

한함)

에 재한 내용이 사실임 확인합니다.
작 일자 월 일

의료 주소
의 료 명
인( )

의사면허번 :
과목 의: :

명 명 또는 날인( )

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드시 알아 셔야 할 사항※
약 인 의료재활 여 리 상자가 지신청할 경우 약처 확인할 있는 진료 록부 사본1.

등 출
의료재활 여 리 증상과 동일한 상병 로 재요양 신청하는 경우 지신청 출 생략가능2.

일자
결

재

담 당

번

처리 한 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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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란은 모두 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재하시 랍니다, [ ] .※ √

번 일 처리 간 일: 10

공

통

재어

원

명 생 월일

주 소

재해 생일

월 일

치 일

월 일

의료 명 소재지

청

구

사

항

의료재활 여

리

증 상 명

1.

2.

3.

4.

청구사

의료재활[ ]

재활보조 구[ ] ( )

이송[ ]

원직장복귀지원[ ]

타[ ] ( )

재활보조 구

요 소견

내역(청구사 )

의료

약국명( )

청구 간
월 일 월 일 일간~ ( )

월 일 월 일 일간~ ( )

입원 일 통원 일( ), ( )

입원 일 통원 일( ), ( )

청구 액 자명
거래 행 계좌번

에 재한 내용이 사실임 확인합니다.
작 일자 월 일

의료 주소
의 료 명
인( )

의사면허번 :
과목 의: :

명 명 또는 날인( )
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공

통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명 또는 날인( )

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 구 류 진료 약 내역 증 진단 소견 타 지 에 요한 류: , ( ),․

일자 결

재

담 당

번

처리 한 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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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 여 도□
직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 어 원 에 합병증 등 재요양 사 가 생할 우 가 있는 어 원에게
지 의료 에 그 의료재활 여 상 리에 요한 조치를 도록 하 습니다.

부 명 담당자: : - -

어 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 여 결 통지

상자

근로자( )

명 주민등록번
재 해 일 치 일

번 장 해 등

리 증 상

승 인 간
입 원

통 원
결 사항

구분 의료 코드 의료 명 소재지 화번
최 결□
재결□

□

변경 후

통지사항
같이 결 하여 통지합니다.

월 일

앙회 지역본부 지부 장( )  
드시 알아 셔야 할 사항※

의료재활 여 증상 재 지 의료 에 승인 간 동안 리내용 범 내에1.

실 있습니다.

의료재활 여는 해당 도 부 산 소진시 여지 이 한 있습니다2. .

로부 결 통지 를 신 후에 변경 의료 에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3. (

의료 진료 불가).

약국에 약 를 해 는 결 통지 를 시하여야 합니다4. .

상자에게 약 등의 여에 한 처 행할 에는 개인질병에 한 약 합병5.

증 등 의료재활 여 리에 요한 약 의 처 구분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이미 합병증 등 의료재활 여 상 리 의료 변경한 경우 변경 의료 의6.

료재활 여 상 리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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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람 귀하

주 소

- `□□□ □□□

의료재활 여 도□

직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 어 원 에 의료재활 여 상 등 재요양 사 가 생할 우 가 있는

어 원에게 지 의료 에 그 의료재활 여 리에 요한 조치를 도록 하 습니다.

지부 지역본부 명( ) : - -

어 원재해보상보험

재활 여 용 지 결 통지
명 주민등록번
명 재 해 일 자

주 소
-□□□ □□□

번 상 증 상

결 사 항

의료재활 여 등의 증상 리 용 지 내역□

구분 진료 약 이송 재활보조 구: ( , , , ,① 원직장복귀지원 )

지 여부 지 부지: ( )② ․

인 :③

지 결 액 :④

지 행 계좌번 계좌번 는 앞번 자리만 표시( 3 ) :⑤

결 내용 지 간 산출식 포함( , ) :⑥

부지 사 :⑦

타 통지사항 :⑧

같이 지 하 로 결 하 통지합니다.

월 일

앙회 지역본부 지부 장( )  
드시 알아 셔야 할 사항※

합병증 등의 증상 재 지 의료 에 효 간 동안 리내용 범 내에 실 있습니다1. .

의료재활 여는 해당 도 부 산 소진시 여지 이 한 있습니다2. .

3. 공단 로부 변경결 통지 를 신 후에 변경 의료 에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의료 진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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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어업인재해공제 어업인안 보험

담당 담당과 담당

해양수산 득복지과
과 양근

사 하 식

044-200-5470

044-200-5471

수 앙 책보험
재빈

차

02-2240-2980

02-2240-2945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어업인안 보험▪

가입자수 단 명
신규 신규 신규 어업인안 보험 가입자수

연도별 재 계4.

구 분 년 년 년 년

어업인안 보험ㅇ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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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 태3.

지원 사 도4.

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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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 보험 청 수한 에는 수 하고 수한

업 내에 보험 지 다만 사고 사 필 한 경우3 ( ,

는 업 내에 보험 지 하는 것 가능하 지 지체하는10 ,

경우에는 지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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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5.

행 검단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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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양정규
주무 김창묵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해양수산과
시 군 구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사업개요

목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 지역에 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 과 지역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수산직 지불제 시행에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함 제 조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성과목표 지표

조건불리지역에 한 직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 의 공익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 유지를 해 사업신청 지 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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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Ⅱ

사업 상 조건불리 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상 지역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

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 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라 함

에게 통보한 지역으로 함 법 제 조제 항

해양수산부장 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도서지역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고시할 계획임 월

수산직불 신청자격 지 요건

신청자격

사업 상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제 호가목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에 한함 을

경 하는 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

라 어업경 체로 등록 수 한 자 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어업인

어업경 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매액이 만원 이상인 자

년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 상자

신청자격이 있는 어업인이 어가를 표하여 어가 단 로 신청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자격은 고시일부터 지 일까지 지속 으로 유지하여야 함

신청 상 제외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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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부 장 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 지 일까지

주민등록지 기 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회사원 공무원 등

다만 직장가입자 고용기간이 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는 지원 상에 포함

다 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 을 만원 이상 수령한 자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년도에 소득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최상

등 을 용 받은 경우

나 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 조제 항의 주택에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 최상 등 그 다음 등 을 용 받은 경우

지 요건

신청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장 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

지 일까지 주민등록지 기 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어 계별로 구성된 운 원회가 어 마을 공동기 을 어 마을 활성화 등을

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지원자 의 사용용도

어업인의 소득보조 어가당 지원 액의 이하

어 마을 공동기 을 조성 어가당 지원 액의 이상 하여 어 지역

활성화 등을 해 사용

지원형태 지원 액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 원 율 국고 지방비

지원 액 어가 당 원

어가당 지원 액의 일정 액 이상 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어 마을

공동기 으로 립하여 어 마을 활성화 등을 해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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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 상 지역 조건불리지역 선정 통보

시 군 구

시장 군수는 아래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도서지역을

해당 어 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아래의 서식으로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까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야 함

육지로부터 킬로미터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

거리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섬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 면지역 포함

육지로부터 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일 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섬

상기 의 섬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일 회 이상이지만 섬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시 군 구청까지의 교통 소요시간이 분이상 소요 섬의

간 지 에서 선착장까지의 소요 시간 포함 되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년도

평균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격히 감소하는 등 상기 과 의 지역에 하

여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양수산부장 이 인정하는 섬

조건불리지역 신청서식

시장 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서식과 아울러 이상 떨

어진 섬에 하여는 한국어 어항 회에 이격거리를 확인받아야 하며 년도에

이미 확인받은 섬은 생략 가능

시도 시 동
어 계

어가수
격

거리

지 쪽
착

쪽
착 비고

미만 떨어진 섬 여객선 운항 횟수가 일 회 이하인 섬과 회 이상인 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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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별로 자체 확인하여 작성 검토 근거자료는 보

시장 군수는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할 때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의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제출서식 미만 떨어진 섬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회 이상인 섬

시도 시 동
어 계 어가

수

격

거리

지 쪽
착

쪽
착 여객

운항 수

건 리
지역
사

비

고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할 때 해당 시 도의 체 유인

도서 황을 아래의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제출서식 시 도의 유인 도서 황

시도 시 동
가

수

어가

수

연

여
여객
운항 수

통
상70

해당여

도
사업 상
여

상8km
격여

비

고

한국어 어항 회

시장 군수가 검토 요청한 상지역 이격거리 산정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근거자료는 보

육지와 섬의 이격거리는 주로 이용하는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확인하되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이 벽지 육지쪽 선착장에서 시 군 구청까지의 교통

소요시간이 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인 경우 육지생활 심권 시 군 구청

의 소재지 의 주요 항구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한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섬 어 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 확정 후

까지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고시 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 통보 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 군수에게 통지

시장 군수는 조건불리지역 을 읍 면 동장 이하 읍 면장 이라 한다 에게

알리고 읍 면장은 해당 읍 면 게시 에 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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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이하 수산직불 이라 한다 을 지 받으려는

어 계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와 어 마을발 계획서 를

읍 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어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 >

◆ 해당 면의 조건불리지역 명 어 계 변동사항( )･ ･

◆ 산직불 신청의 자격 신청시 지 요건 지 단가 지 시 지 법, , , ,

◆ 거짓이나 부 한 법 로 보조 시 환 가산 부과 벌칙에 한 사항2 ,

◆ 그 에 산직불 신청 지 차 등에 있어 시장 군 가 요하다고 인 하는 사･ 항

사업신청 단계

어 계 법정리 는 행정리 읍 면 동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직불 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의 어 계 단 로

조건불리지역 운 원회 이하 운 원회 라 한다 를 구성 운 하여야 함

다만 어 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 리 지역 이하 마을 이라 한다 단 로

구성 운 하고 어 계원이 아닌 어업인은 거주지역 어 계 운 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어업인 수가 작은 낙도의 경우에는 이웃 낙도지역의 어 계 마을 와 합동으로 운

원회 구성

운 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 직불 사업신청서 이하 사업신청서 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 와 어 마을 발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읍 면

장에게 까지 제출하고 읍 면장은 시장 군수에게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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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읍 면에서는 년도에 수산직불 을 지원받은 어 계에 하여는 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어 마을 발 계획서를 해당 운 원회에 송부하여

확인 수정 서명 후 제출토록 조치

시 군 구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서와 어 마을 발 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 지

상 어 마을을 선정하여 읍 면장과 운 원장에게 알림 월말까지

시장 군수는 지 상 어 마을을 선정하여 알릴 때에는 어 마을명

원장 성명 수산직불 의 신청자격 신청시기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등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어 마을 발 계획서의 타당성 어업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상 어 계마을을 선정하되 어 마을 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상 어 계 마을 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단계

어업인 운 원회

보조 지 상으로 선정된 어 계 마을 의 어업인은 년도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 지 약정 신청서 이하 약정신청서 라 한다 별지 제 호 서

식 를 본인이 직 작성하여 서명 리 작성 시도 본인이 직 서명 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운 원회에 제출

읍 면장과 시 도 수산사무소장 지소장 는 센터장 지구별 수 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를 운 원회에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각 착 지도

읍 면장과 시 도 수산사무소장 지소장 는 센터장 지구별 수 장은 어업인

들이 약정신청서를 운 원회에 제출할 때에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업경 정보 등록을 하도록 지도하고 어업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어업경

체 등록신청서 를 운 원회를 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

과 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각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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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

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서명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쪽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포함 여부

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공람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을 거쳐 원장 확인란에

서명 는 날인하여 읍 면장에게 제출

읍 면 동 제출기간

시 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신청인 본인이 수산직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어업인 확인서 발 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발 된 것에 한함

다음 가 는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어업경 을 통한 연간 만원 이상의 수산물 매실 아래 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 의 수산물 실 액

거래명세표 서 공 자와 공 받은 자의 성명 공 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 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 한 계산서

어 계 사매매 장부 개인별로 매 액 일자 품목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 계장이 확인 서명 한 것

구매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나 년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 아래 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어 계 조업일지 별지 제 호 서식

입 출항 신고서

어장 리실태조사서 어업면허의 리 등에 한 규칙 별지 호 서식

휴업신고서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법 제 조에 따라 미리

시 군 구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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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가 서류 구비 보

읍 면은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 제출자료 를 구비 보

나 구비서류와 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입력

읍 면은 운 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 정보를 수산직불제 리시스템 이하 리시스템 이라 한다 에 입력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리시스템 자정부법 제 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격여부를 확인 까지

・ ・

읍 면장은 어업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 에 확인을 요청하 으나

증빙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다 계기 에 신청제외 상자 정보제공 요청 확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 리시스템 입력정보를 토 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농업조건불리직불 수령 여부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인과 생계 주거

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종합소득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용

여부 등을 리시스템을 통해 계기 에 일 정보제공 요청 까지

읍 면은 수산직불제 리시스템을 통해 계기 에서 제공한 신청제외 상자

정보의 격유무 확인 까지

라 확인결과 제출

읍 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격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약정

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를 첨부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 지불 지 상

확인결과 별지 제 호 서식 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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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가 극 인 지도 홍보 실시

시장 군수 읍 면장 는 어업인들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식 약정신청서 구매확인서 조업일지 등 을 배부하고

수산물 사매매에 따라 어업인들이 구비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기

횟집 상인 등에게 팜 렛 리후렛 소식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극 지도 홍보

시장 군수 읍 면장 는 제작한 서식과 홍보물을 수산사무소 지소 는 센터

지구별 수 에도 배부하여 어업인 지도 교육 어 지도자 의회 어업인 후계

자교육 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

나 지 상자 확인 선정

시장 군수는 읍 면장이 제출한 수산직불 지 상 확인결과 약정신청서

를 토 로 무작 로 를 추출하여 증빙서류 신청자격 등의 확인을 실시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 상자로 합하면 수산직불 지 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 선정 변경 통지서

별지 제 호 서식 로 읍 면장과 운 원회에 알리고 수산직불 지 상자

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까지

운 원회는 직불 지 상자 선정 결과를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

에게 알려야 함

지 약정신청서 제출 후 량검증 이 에 어업권 변경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격 있는 배우자 혹은 가구원

으로 지 상자 변경 신청 가능

산직불 지 상자 변경이 요한 경우 업 차< >

 어업인 : 어업권 변경 이주,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 하게 변경사 가 생한 에는 운

원장 경 면 동장에게 지 약 변경 신청, ･ ･

 면･ : 지 약 변경신청인이 산직불 지 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인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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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 약 체결

수산직불 지 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원장은 지 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리 약 이하 리 약 라 한다 을

별지 제 호서식 을 참조하여 작성 지 상자의 서명 날인 을 받아 읍 면장에게

제출하고 읍 면장은 시장 군수에게 제출

운 원은 리 약 작성 어 마을 공동기 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원장과 의하여 처리

리 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산직불 지 상자 어업 황 

운 원회의 임 

산직불 지 상자의 책임과 의 지 법 시, 

어 마 공동 의 조 사용 용도 

조건불리 산직불 의 지 한에 한 사항 

조건불리 산직불 의 신청 상자의 자격상실에 한 사항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 마을 발 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리

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 원회와 리 약을 체결하여야 함 까지

시 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시스템 입력 지 상자 선정 수산직불

지 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음

군 에게 보고

 시 군･ : 변경여부를 결 하고 면장 운 원장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여부 결- 에 입 출여부 어업권 이 여부 등 최종․ 인

변경 상자- 는 당 상자의 자격 의 조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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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건 이행 검 확정단계

이행 검 계획 수립

이행 검이 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검

시 군의 이행 검을 지도 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수산직불

부당수령 방지 등을 해 필요할 경우 시 군간 교체 검계획을 세워 실시

시 군의 이행 검을 기에 완료토록 하고 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이행 검 완료 보고 까지

시장 군수는 수산직불 을 지 하기 이 에 수산직불 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 원회가 아래의 지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하여야 함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이행 검 계획을 수립하되 검의 원할한 진행을

해 운 원회의 자체 검단으로 하여 사 검을 하게 할 수 있음

운 원회로 하여 사 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 원회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 군의 이행 검에 활용하여야 함

이행 검은 서면 검과 지 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 검을

이행한 마을 이상은 지 검하고 나머지 마을은 서면 검으로 체

가능 단 특정 마을에 해서 년 연속 서면 검만을 할 수 없으며 신규 혹

은 재신청 마을은 반드시 지 검을 받아야함

운 원회로 하여 사 검을 하게 하여 서면 검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읍 면별 어 마을 수의 에 해당하는 어 마을은 지 검을 병행

실시하여야 함

운 원회로 하여 사 검을 하게 한 경우 원장은 자체 이행 검단을

구성하여 책임 검을 실시하고 그 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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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표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 이행

검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 읍 면장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월

지 요건 이행여부 확인

시 군은 리 약 이행 검표 별지 제 호서식 지 상자 이행 검표

별지 제 호서식 를 활용하여 어 계 마을 별로 검을 실시

검결과 지 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 인 사유 등을 명시

가 지 상자 개인 의무

거주의무 지 상자가 해양수산부 장 이 상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

지 일까지 주민등록지 기 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나 마을공동의무

마을공동기 리 운 시장 군수는 어 마을별로 연 회 상 하반기 이상

공동기 리실태를 검하고 이행 검시 회계 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

사용의 정성 등 어 마을공동기 의 조성 집행상태를 검 지도

 어 마 공동 리 약 이행 어 마 활, , 공익 능 증진 활동 등 의 이행

한 경 어 마 주민의 복리향상 한 용 등 로 사용

의 용도는 구 원의 합의에 의해 리 약에 명시하고 명시 사업에 한해 집행, 

명시 지 않 사업 신청인등의 회를 거쳐 시장군 의 승인 아 집행 ․ ․

 다만 당해 연도 어 마 공동 의 또는 당 만원 미만의 액, 10% 100 시장․

군 의 승인 없이 마 활 용 로 자 집행 가능 운 원회의 등 거쳐( 공동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어 마 공동 별도의 계좌를 개 하여 구분 리하 회계 리 담당자 원장 또, ( 는

어 계장과 겸임 불가 를 지 하고 회계 리를 명 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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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

건에 맞춰 어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을 연 개 이상 이행

단 어 마을 활성화를 한 공동기 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만원 미만인

경우 운 원회 결의 필요 는 만원을 과하 더라도 어 마을 발 계

획 과 연계하여 리 약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 년 의

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읍 면 동장은 운 원장이 제출한 이행 검표를 확인하여 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결과를 반 한 이행 검표를 시장 군수에 제출

지 류 집행 후 간 보( 5 )

 시군 면동 등 지자체는 의 명한 리를 하여 어 계를 리 법인 로, 에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 리 계좌를 개 하여 공동 리하도록 권고 극지도

 어 마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 가 생할 마다 증빙 류를 구 하여 지출하고 보,

용계좌를 개인 명의 계좌로 개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 하 , ‘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임 부 하’ 고 운 원 최소 인 이상 의 인감 공동 날인( 2/3 )

어 마 활 공익 능 증진 활동 등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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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건 이행여부 정 확정

읍 면 동

이행 검 결과 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 상자는 리시스템 상 부 격 처리

시 군

시장 군수는 이행 검 결과를 토 로 지 요건별 이행여부를 최종 정하고

지 요건을 이행한 지 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 으로

리시스템을 통하여 시 도에 보고 까지

자 배정 직불 지 단계

자 배정 교부

행정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통보한 후 자 배정

교부 월

직 지불 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자 배정 교부 가능

시 도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 시 군의 약정신청서 수결과를

기 으로 시 군에 보조 배정

직 지불 지

시장 군수는 상자 리 제재기 을 감안한 지 액을 융기 계좌

에 입 처리 월말까지

어업인 지 액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 처리

마을공동기 지 액 리 약에 기재한 계좌에 입 처리

상자 리 제재 등

가 상자 리

직불 지 상으로 확정된 어업인 등이 매년 지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계속하여 직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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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재

➀ 지 요건 불이행시 제재기

시장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수산직불 의 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어업인과 운 원회에 하여는 법 시행규칙 별표 의 지 제한 기

에 따라 처리

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 을 받은 경우에 한 제재기

법 제 조에 따라 수산직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 을 지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 한 직불 의 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매 어업종사 실 을 확➂

인하여 자는 법 제 조에 따라 처벌 년이하의 징역 는 천만원 이하

의 벌 받을 수 있음

보고사항

시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수산직불 신청 결과 별지 제 호 서식 일까지

수산직불 지 상자 확정 결과 별지 제 호 서식 일까지

수산직불 지 정산 결과 별지 제 호 서식 보고 까지

공문은 별도 보고하되 첨부물은 리시스템 보고로 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성과지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 추진 후 수산직불 수령율

수산직불 수령율 지 어가수 상어가수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어가수 상어가수 지 상자 확정결과 등을 토

로 산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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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련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 직불제 사업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어 마을 발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약정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 지불 지 상 상변경 확인결과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 선정 변경 통지서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리 약 시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리 약 이행 검표 공동의무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 상자 이행 검표 개인의무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 지 상자 확정 결과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 정산결과

별지 제 호 서식 구매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어 계 조업일지

별지 제 호 서식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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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차

사업 상지역

선정
월

시행지침 조건불리 상지역 선정 통보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읍면

사업참여 신청 월

사업신청서 어 마을 발 계획서 제출

어업인 운 원회 읍면 시군

지 상 어 마을 확정 통지

시군 읍면 운 원회

직불 신청

사업자 선정
월

수산직불 지 약정신청서 제출

어업인 운 원회 읍면 시군

수산직불 지 상자 선정 통지

시군 읍면 운 원회

리 약 체결 운 원회 시군

이행 검 지 월
지 요건 이행여부 검 지 상자 최종 확정 시군

신청인 어 마을공동기 계좌에 각각 입 시군

사업 정산 월
보조 정산

시군 시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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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1 ]

앞쪽(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일30

대상 역①

주소 어촌계명

어촌마을명

육 로부터의 거리

km

일일 정 여객선 운항횟수

회

일 현황②

인 명( )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 : , : )

가 수 호( )

어가 수 호-1 ( )②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 : , :

사업대상③

어가

년도 대상 어가 수( )

총 어가 어촌계원 명 비어촌계원 명( ) [ ( ) , ( ) ]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 ), ( ), ( )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제 조제 항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시행 칙6 3」 「 」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것을 신청합니4

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특 자치도 사 시장 수 자치 의 청장ㆍ ㆍ ㆍ 하

제출서류 어촌마을 전계획서 부1

작성

란은 조건불리 도서 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육 로부터의 거리 일일 정 여객선 운항횟수 등을 적습니다, , .①

란은 대상 역에 거주하는 인 와 가 수를 적고 란에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 -1 .② ②

란은 란의 어가수 에서 수산 접 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1 .③ ②

상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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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처리절차

통

▼

신청인 처리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 대상 어촌마을 선정

읍 면 동장( )ㆍ ㆍ
(특 자치도 사ㆍ
시장 수 또는ㆍ
자치 의 청장)

(특 자치도 사ㆍ
시장 수 또는ㆍ
자치 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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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계 여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표 내 간략히 설 하고 역 세 특징 설 합니다.▪

계 0 14～ 15 64～ 상65

여

계

▪ 연령 측 에서 역어업 문제점 나 역 측 에서 어 문제점 는 간략히 설 합

니다.

체

건수

허 망 양식( )ㆍ 마 동ㆍ 허가 신고

망 해 어 복합 해 마 동 근해 연안 어 맨

어촌 어업 측 에서 역 갖고 는 문제점 또는 점 간략히 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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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 주택 후도 비 어항 여건어항 수( )

주택수 상 하 체 가 지 규

비 % % %

▪ 역 주택 노 정 설 하고 어항 경 간략히 설 합니다.

▪ 역 내 빈집 공가 수( ) :

등학 학 고등학 마 복지 도 …

역 내 복 경 간략히 설 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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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산어업행정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 도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보 인천수산사무소 울산항만수산과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수산기술센터 강원 어업지원과

충북 내수면연구소 충남 수산 리소 수산 리과 북 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 운 지원과 경북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수산 리과

사업개요

목

정부조직개편 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개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업지원

기능의 안정 인 수행을 해 이양 인력에 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지원

근거법령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 조제 항 국가는 법령에 따라 지방이 되는

특별지방행정기 의 이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를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 제 조제 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성과목표 지표

성과목표 년 비 실용수산기술개발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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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시 도

사업수혜자 어업인

국가보조 용도 지방이양 공무원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 지도선 운 비

지원 행정정보화 지원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사 업 량 지방이양 정원 명에 한 인건비 청사신축비 기본경비 지원

사업시행방법 지자체보조 청사신축

사업 집행 차

사업지침마련 해수부 사업신청 시 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사업집행 시 도 장 검 해수부 사업

결과 보고 보조 정산 시 도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 사업지침 등에 따라 당해연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동 사업 지침 성과지표 실용수산기술개발 보 증가율 에 따른

사업성과를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회에 걸쳐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년 월말까지 추진실 당년 월 일까지 제출

당년 월말까지 추진실 익년 월 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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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최근 개년도 사업에 해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다음연도 월말

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 확정을 받은 후 확정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업연도 보고서는 제외

년사업 실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년사업 실 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년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기타 사항은 련법령 등에 따른다

사후 리

이행 검

해양수산부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

사업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실 정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한 시 도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한 시 도에 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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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추진계획 작성

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추진계획

작성자 수산사무소

인건비 지원□

단 명

본경비 지원□

청사 지도 운 지원·□

청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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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선 황

행 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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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보조사업 실 보고서 회계년도 기

년 보조 산에 해 작성

산집행실 총

단 원

수산어업행 지원 산액 2017 집행액 월액 액

계

건비

본경비

지도 청사 운 비․

행 보

세목별 집행실

인건비

단 원

2017

집행내용

2017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기본경비

단 원

2017

집행내용

2017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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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사유

지도선 청사 운 비

단 원

2017

집행내용

2017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행정정보화

단 원

2017

집행내용

2017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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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보조사업 실 보고서 회계년도 기

년 보조 산에 해 작성

산집행실 총

단 원

수산어업행 지원 산액

집행액
2018

월액
액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계

건비

본경비

지도 청사 운 비․

행 보

세목별 집행실

인건비

단 원

집행액
2018

월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기본경비

단 원

집행액
2018

월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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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지도선 청사 운 비

단 원

집행액
2018

월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행정정보화

단 원

집행액
2018

월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이월 사유

불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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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회계년도 기

년 보조 산에 해 작성

산집행실 총

단 원

수산어업행 지원 산액

집행액

액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계

건비

본경비

지도 청사 운 비․

행 보

세목별 집행실

인건비

단 원

집행액

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불용 사유

기본경비

단 원

집행액

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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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불용 사유

지도선 청사 운 비

단 원

집행액

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불용 사유

행정정보화

단 원

집행액

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집행액
계

집행내용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년 사업명 집행내용 기술

불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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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보조 교부신청서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자기자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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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수산어업행정지원사업 성과

월말까지 실 기 당년 월 일까지 제출

단 개소

실용수산기술개발

보 증가율

당년 월 수산기술보

사업장 수 년 월

수산기술보 사업장 수

세부내역

월말까지 실 기 익년 월 일까지 제출

단 개소

실용수산기술개발

보 증가율

당년 수산기술보 사업

장 수 년 수산기술보

사업장 수

세부내역

실 수산 술 또는 내 보 사업 수 비고 진사 등( )
계

실 수산 술 또는 내 보 사업 수 비고 진사 등(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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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직 수 등 시 주 동내 비고

어 계 ◦◦ 월/◦

리

▪ 역공동체 역 전 주체가 수 는 역 내 각종 공동체 표시하고 동,

내 간략히 설 합니다.

성 령※

어촌- 전계 어촌 주민 견 최 한 하여 역특성에 맞게 성하시

니다.

필 에 라 사 등 첨 하는 등 상세히 설 하시 니다- .

미 성하여 제출한 경 에는 실행여 점검 새로 내 과 미 한 사항 보 하- ,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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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3 ]

제 쪽 제 쪽의 작성 제출서류 등을 읽고 작성하시 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 3 , , [ ] .√ 제 쪽 쪽( 5 1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일90

신청인①

성 명 주민등록 호

주 소 전화 호

( ) -

휴대전화 호

우자② 성 명 주민등록 호

가 원③

성 명 신청인과의 계 주민등록 호

성 명 신청인과의 계 주민등록 호

성 명 신청인과의 계 주민등록 호

④ 어업

형태
어업종류

면허 면허 호[ ] ( : )

허가 허가 호[ ] ( : )

신고 신고 호[ ] ( : )

어촌계 등록

여부
예[ ]

아니요[ ]

불

신청

자격요건

어업실적⑤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연간 조업일수 일[ ] ( ) [ ] ( )

어업실적⑥

확인서류
접제출 읍 면 동에서 확인 확인할 자료[ ] [ ] ( : )ㆍ ㆍ

휴업신고⑦ 어업종류 휴업 간: : 20 . . . 20 . . .∼

타요건⑧

신청인 인이 민건강 험 제 조제 항에 따른-1 6 2⑧ 「 」 장

가입자 고용 간이 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1 , 「

육성 원에 한 률 제 조에 따른 영어조합 인의 조합원16」

같은 제 조에 따른 어업회사 인 종사자는 제외 입니19 ) ?

예 아니요[ ] [ ]

신청인 인이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접 불-2⑧ 「

제도 시행 정 제 조제 항에 따른 조건불리 조 을 만원32 1 50」

이상 수령하였습니 ?

예 아니요[ ] [ ]

-3⑧ 신청인과 가 원이 전년도에 소득세 제 조제 항에55 1「 」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최상위 과세표 을 적용 았습니 ?
예 아니요[ ] [ ]

⑧-4 신청인과 가 원이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제 조제 항9 1「 」 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최상위 등 다음

등 의 과세표 을 적용 았습니 ?

예 아니요[ ] [ ]

⑧ 신청인 인이 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 일 이후 조건-5

불리 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 ?
예 아니요[ ] [ ]

수산 접 불 수령계좌 개인( )⑨

계좌 호 은행명 예 주: ( : , : )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제 조 제 조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시행 칙5 7 ,「 」 「 」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 역 수산 불 을 신청 경 신(□ □ 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우자( ) 서명 또는 인( )

특 자치도 사 시장 수 청장ㆍ ㆍ ㆍ 하

부적격 사유* 확 인 란*

운영위원회의⑩

위원장

읍 면 동⑪ ㆍ ㆍ

담당자

상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 515 -

제 쪽 쪽( 5 2 )

신청인

제출서류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대상자임을 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수산. , 「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산 접 불제 리시스템7」 과

전자정부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36 1「 」

에는 제출하 않아도 됩니다.

수산 접 불 대상자임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만원 이상임을 명할 수 있는 서120 류:

수협위판 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 매매 장부 매확인서, , ( ) , ,私 세 계산서 등

나 년 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명할 수 있는 서류 입 출항신고. 1 60 : ㆍ 서,

어촌계 조업일 어장 리실태조사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또는 외 인등록사실 명 가족 계 명 내거소1. , ,

신고사실 명

2. 어업허가 면허ㆍ ㆍ신고정 수산물 위판정 어선의 입, , ㆍ출항정 등의 어업실적정

3. 종합소득세 납부정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정 민건강 험 장가입정, , ,

농업조건불리 불 수령정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융계좌 정4.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련하여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산 접 불7「 」 제

리시스템과 전자정부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36 1「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않거나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산7※ 「 」

접 불제 리시스템 전자정부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36 1「 」 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접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우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통

▼

신청인 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심사 → 대상자 검토 →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

읍 면 동장( )ㆍ ㆍ
(특 자치도 사ㆍ
시장 수 또는ㆍ
자치 의 청장)

(특 자치도 사ㆍ
시장 수 또는ㆍ
자치 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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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쪽 쪽( 5 3 )

작성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 않습니다"*" .

①ㆍ②란은 조건불리 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과 우자의 인적사항을 적되 대상 경신, 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 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란은 신청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 원 우자 제외 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③

④란은 신청인이 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안에 면허 허가 신고 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 가( ) , (√ ㆍ ㆍ 입)

하였으면 예 등록하 않았으면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 ’ .√

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 란에 표시를 한 후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 ,⑤ √

명서류 등을 통하여 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어느 하나의 요건 연간 만[ ( 120 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일 이상 조업실적 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 않아도 됩니다60 ) ].

⑥란은 ⑤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접 제출하면 접제출 에 표시를 하‘ ’ √ 고,

수산 접 불제 리시스템과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 면 동에서 확‘ ㆍ ㆍ 인’

에 표시를 한 후 안에 확인할 자료 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 출항실적 어장 리실태조( ) ( : , , ,√ ㆍ

사서 휴업신고서 등 를 적습니다, ) .

⑦란은 수산업 제 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 간을 적습니다30 .「 」

-1⑧ 란은 신청인 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민건강 험 제 조에 따른 장가입자이면 예6 ‘ ’,「 」

장가입자가 아니면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

단 장가입자 고용 간이 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 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 인 종사자는, 1 ,

드시 아니‘ 요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2⑧ 란은 신청인 인이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불 조 을 만원 이상 은 경우에는 예 에 농( ) 50 ‘ ’ , 업 조건

불리 불 조 대상자가 아니거나 만원 미만 은 경우에는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50 ‘ ’ .√

란은 부터 에 따른 신청인 우자 가 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 제-3 , 55⑧ ① ③ 「 」 조

제 항의 종합소득과세표 최상위 등 의 종합소득과세표 을 적용 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 에1 ‘ ’ ,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

란은 부터 에 따른 신청인 우자 가 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4 ,⑧ ① ③ 「 」

제 조제 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최상위 등 다음 등 의 과세표 을 적용 은9 1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 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 ‘ ’ .√

란은 수산 접 불제 시행에 한 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특 자치도 사 시장 수 청장이 수산-5 6 3⑧ 「 」 ㆍ ㆍ ㆍ

불 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 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인 인이 조건불리 역

에서 계속 거주 주민등록 하고 있으면 예 에 아니면 아니요 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란은 수산 불 을 을 은행계좌 호를 적습니다.⑨

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우자 가 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 ,⑩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결과 부적격 인 경우에는 서명 날인한. ‘ ’ ㆍ

아래의 여 에 부적격 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

란은 읍⑪ 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수산 접 불제 리시스, 템,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 인 경우에는 서명. ‘ ’ ㆍ

날인한 아래의 여 에 부적격 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수산 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 연간 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일 이상, ( 120 60⑤

조업실적 빙 을 충족하 못하는 경우)

란부터 란 어느 하나라도 예 에 해당하는 경우2. -1 -4 ‘ ’⑧ ⑧

란이 아니요 에 해당하는 경우3. -5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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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 제 쪽 쪽( 5 4 )

개인정 의 수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ㆍ ㆍ

해양수산부장 특 자치도 사 시장 수 청장 읍 면 동장이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원, , ㆍ ㆍ ㆍ ㆍ 과

련하여 인의 개인정 를 수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 호 제 조3 15ㆍ 「 」

개인정 의 수 이용 제 조 개인정 의 제공 제 조 고유식 정 의 처리 제한 에 따라 인의 동의를( ), 17 ( ), 24 ( )ㆍ

아야 합니다.

이에 인은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의 대상자 자격 유무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조,

등의 부정 원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 위하여 붙임 의 개인정 수 이용 제공 조[ ]ㆍ ㆍ ㆍ 회에

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 를 계 앙행정 과 소속 자치, ,

단체 민건강 험공단 등 공공 의 운영에 한 률 에 따른 공공 등이 수 이용 제공 조회하도록, 「 」 ㆍ ㆍ ㆍ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우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가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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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제 쪽 쪽( 5 5 )

개인정 수 이용 제공 조회에 한 사항ㆍ ㆍ ㆍ

수 이용에 한 사항1. ㆍ

수 이용 목적ㆍ

조건￭ 불리 역 수산 접 불 원 시 신청정 의 사실 여부 확인 대상자 자격 유무,

적격 여부 확인 조 등의 부정 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위에서, ㆍ

활용

수 이용하려는ㆍ

개인정 의 항목

개인식 정 신청인 어업인 우자의 성명 가 원의 성명 주민 외 인 등록 호: ( ) , , ( )ㆍ￭

등 고유식 정 적 주소 전화 호 등 연락처, , ㆍ

어업경영정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정 어업종류 호 수산물 유통정 판매액: / / ( ), ( ),￭

선 입 출항 정 조업일수( )ㆍ

의 원과 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 주민등록등 전산정 성명 주소 주민: ( , ,￭

등록 호 가 원 전 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 계등록 전산정, , , ), ,ㆍ

민건강 험 가입정 가입여부 형태 농업분야 조건불리 불 수령 정 소( ), ( ) , 「 득

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에 따라 적용 은 과세표 정 수산 접 불 수령,」 「 」

융계좌정

개인정 의 유

이용 간
수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간 사후 리 간 포함( )ㆍ￭

제공 조회에 한 사항2. ㆍ

개인정 를 제공

는 자

￭ 계 앙행정 과 소속 자치단체 민건강 험공단 등 공공 의 운영에, , 「

한 률 에 따른 공공」

개인정 를 제공

는 자의 개인정

이용 목적

￭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신청대상 자격 유무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조건불리 역 수산 접 불 의 부정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ㆍ￭

제공 조회 요ㆍ

청할 개인정 의

항목

￭ 개인식 정 신청인 어업인 우자 가 원의 성명 주민 외 인 등록 호 등 고: ( ) , ( )ㆍ 유

식 정 적 주소 전화 호 등 연락처, , ,

어업경영정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정 어업종류 호 수산물 유통정 판매액: / / ( ), ( ),￭

선 입출항정 조업일수( )

의 원과 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 주민등록표 등 전산정 성명 주소: ( , ,￭

주민등록 호 가 원 전 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 계등록 전산정, , , ), ,ㆍ

민건강 험 가입정 가입여부 형태 농업분야 조건불리 불 수령 정 소득( ), ( ) , 「

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에 따라 적용 은 과세표 정 수산 접 불 수령,」 「 」

융계좌정

개인정 를 제공

는 자의 개인정

유 이용 간

제공￭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간(ㆍ 수산 접 불 신청대상 자격 유무 적격 여부,

확인, 수산 접 불 원 사후 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에서, 만

유 이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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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신청 가구수 황 총 가구○○ (허가어업 가구 면허어업 가구 신고어업 가구○ ○ ○

지 상자 변경자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 군ㆍ

구ㆍ
읍 면ㆍ

동ㆍ
어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어업
종류

면허
허가
신고

수산물 매실 어업 종사실

증명서류 단 만원 증명서류 단 일

계
실 구매확

인서
거래명
세서

세 계
산서

기타 계
입출항
신고서

조업일
지

어장
리실태
조사서

기타

지 상에서 제외된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어업종류 제외사유

년 월 일

읍 면 동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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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 선정 변경 통지서

운 원회 황

어 마을명 원장 성명

주 소 화

지 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 정 액
천원

합 계

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리 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직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상자별 정보를 기재

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 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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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리 약 시

법정리 어 계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어 계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법인

약 일 년 월 일

약변경일 년 월 일

약변경일 년 월 일



- 522 -



- 523 -



- 524 -



- 525 -

1.

2.

3.

본 표는 원장 운 원 포함하여 지 상자 원에 하여 작 합니다* .

지 상자가 많 경우에는 별지로 작*

어 계용

입 은행

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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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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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년도 리 약 합의내용

어 마을의 공동 목표 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 목표 장기목표

마을발 계획서의 마을발 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 을 한 추진계획 사업기간 내

장기목표 실 을 한 사업기간 년 동안의 구체 추진계획 기재

운 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원 장

운 원

운 원

운 원

운 원 회계담당

어 마을공동기 조성 비율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보조 수령액의 조성 정 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산

원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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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란은 아름다운 어 마을 가꾸기 사업 개 통문화 생활풍습 등의 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 마을의 공동목표 발 방향에 한 마스터

랜과 이를 실천하기 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란은 선출된 운 원회 원장 운 원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란은 어 마을공동기 의 조성 비율 최소 이상 조성 정 액을 작성하고

어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사용 정 액을 구체

으로 작성

어 마을 활성화 공익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어 마을 활성화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운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어업 련 향토축제 개최

라 어 마을 활성화를 한 문가의 컨설

마 어장 정비사업

마 어장 정비사업바 마을공동 냉동 냉장

보 창고 건립

사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도입

어 계 소득 품종 개발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시험어업

공익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어업 지원

나 재해 복구 붕괴제방 호안복구 등

다 조 방제사업

라 해수욕장 해 리 방지막 설치 해 리

구제

마 종묘방류

바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어 마켓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 장 출하 특산물 매시설

마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어업장비 구입 등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 계회 개보수 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 마을공동기 조성취지의 범 내에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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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리 약 이행 검표 공동의무 년

어 마을 황

어 계명 법정리명 원장 성명 지 상자 수 명

공동의무 이행 상황 이행 검결과

마을공동기 정 리 의무 이행 검단 시 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마을공동기 련 증빙서류

보 여부

마을공동기 사용의 정 여부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인 경 인 경 를 재하고 인 경 그 사유를 재* “ ” “ ”, “ ” “×” “×”○

어 마을활성화 공익 기능증

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 검결과

이행 검단 시 군

이행기간 월 일 월 일

실천사항 구체 내용

이행기간 월 일 월 일

실천사항 구체 내용

이행기간 월 일 월 일

실천사항 구체 내용

란에 실천사항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인 경* , , “ ”①② … 이행 인“ ”, “ ”○

경 를“×” 재하고, “× 인 경 그 사유를 재”

년 조건불리수산보조 지 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 이행 검단 인 인 인

운 원장 확인 인

시 군 인 인

년 월 일
작성요령

시 군 구는 운 원회에 사 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 마을 황 을 기재한 본 검표를

원장에게 달

시 군 구 확인자 란은 운 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 검표를 기 로 이행 검을 확인

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년에 처음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만 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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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 상자 이행 검표 개인의무 년

지 상자 황 

지 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번호

어업종류 어업형태

어업종류 허 허가 신고 중 선택 입* : , ,

어업형태 어업종류에 따른 세 어업형태를 아래에서 선택 재** :

허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해 마을 협동 허가 근해 연안 신고 나잠 맨손( ) , , , , , , ( ) , ( ) ,

개인의무 이행 상황 

조건불리지역 거주 마을공동기 립
이행 검결과

이행 검단 읍 면시 군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마을공동기 립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인 경 이행 인 경 를 재하고 인 경* “ ” “ ”, “ ” “×” , “×”○

그 사유를 재

년 조건불리수산보조 지 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 이행 검단 인 인 인

운 원장 확인 인

시 군 인 인

년 월 일

작성요령

본 이행 검표는 시 군 구에서 운 원회에 사 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어 마을 자체

이행 검단이 이행상황을 검하여 확인자란에 서명 후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확인 서명

후 읍 면 동장에게 제출

시 군 구는 운 원회에 사 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란의 지 상자 황을 기재한 본 검표를

원장에게 달

시 군 구 확인자 란은 운 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 검표를 기 로 이행 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 531 -

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사업 보조 지 상자 결과

보조 지 액□ 천원 국비 지방비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수

법정리

수

어 계

수

신청 황 선정 확정 결과 보조 지 정 액
천원

어가

구수

어업면허 허가 신고건수 어가

구수

어업면허 허가 신고건수

정치
망

해조
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정치
망

해조
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어가
지

공동
기

합계

보조 지 액 행 를 외한 조건불리 산보조 액임* .

어업 치망 양식 마 마 동양식 허가 근해 연안 구획 신고 나잠 맨손 등 로 구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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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사업 보조 산 결과 도( )○○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사업 보조 지 어업 황1. 단 건수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수

법정리

수

어 계

수

보조 지 상 지 요건 불이행

신청

어가

어업면허 허가 신고건수 불이행 건수

계
정
치
망

해
조
류

패
류

어
류

복
합

외
해

마
을 동

근
해

연
안

구
획

나
잠

맨
손 계

정
치
망

해
조
류

패
류

어
류

복
합

외
해

마
을 동

근
해

연
안

구
획

나
잠

맨
손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사업 보조 지 집행 황2. 단 천원

시도

시

군

구

산액 교부액 실지 액 어가 마을 잔액 반납액 마을공동기 어 계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계 국비 도비 시 군비 계 국비 도비 시 군비 조성비율 어 계당조

성 액

조건불리지역 산직불 사업 행 집행 황3. 단 천원

시도

시

군

구

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잔액 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 군

비
계 국비 도비 시 군비 계 국비 도비 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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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구매 확인서

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액

와 같이 구매하 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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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어 계 조업일지 년 월

홍길동

생년월일
김갑돌

생년월일
김말자

생년월일

ː

ː

ː

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운 원 어 계장 인 마을이장 인

어 계원 인 어 계원 인 어 계원 인

읍 면 동장 귀하

운 원장은 회원 어 계원 비어 계원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 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 에 한 조업실 을 매월 작성하여 운 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일까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고 읍 면 동장은

어 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을 확인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수산직불 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허 로 확인하여 자는 수산

직 지불제 시행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처벌 년 이하의 징역 는 천만원 이하의 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35 -

별지 제 호 서식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신청 결과 엑셀 일로 작성

시군
별

읍면
동별

섬
명칭

이격
거리

어
계명

상
어가
수

신청 결과 단 어가 미신청 황 단 어가

어업종류별
신청
률

어업종류별 사유별

계
허가
어업

면허
어업

신고
어업

계
허가
어업

면허
어업

신고
어업

계
타지
역

거주

농업
직불

수령

증빙
서류
미구
비

직장
인

재산
세

소득
세

어업
안함

기타

합계

시
소계

읍 도

군
소계

면 도

작성시 참고사항

이격거리 육지쪽 선착장에서 섬쪽 선착장까지 산정한 거리를 소수 한자리까지 표기

상어가수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시 기입된 어가 수 기입

미신청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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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어업인 교육훈련 제주

년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년 당 년 변경 사유

년 사업

시행 주

요내용

국가보조 용도

어업인후계자 신규교육 자율 리

공동체 교육

신규어업인후계자 교육 자율 리공

동체 집합교육 자율 리공동체 선

진지 견학 등

국가보조 용도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교

육 자율 리공동체 교육

삭제

어업인을

교육 상

에 포함

하고

복 내 용

정리
표

로세스

에

따른 담

당 기

역할

사업요령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정착

기반 구축

교육 상자 어업인후계자 산업

기능요원 자율 리공동체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 등

교육일수 방법 일간 시간 소

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어업인후계자 수산시책 양식 어

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 교육 등

자율 리공동체 교육 련법령

정책 기타 어업 환경 련 교육 등

귀어 귀 교육 수산 계주요법령

귀어귀 정책 귀 정착 안내 창

업교육 지역특성 수요를 고려하

여 수산분야 업종을 정하여 교육과

정 운 을 실시하되 지역특성을

반 한 지역형 과정으로 운

해양수산개발원의 귀어귀 교육

어업에 한 교육은 소개 주이므

로 시 도에서는 교과 업종의 단계

별 안내 실습 주로 편성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

물 가공업 염산업 어 비즈니스업

단계별 귀어귀 단계별 교육은

회차 회차 일 로 구성하여 깊

이있는 교육시행

사업요령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

로 수산업경쟁력 강화

교육 상자 어업인 어업

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포

함 자율 리공동체

교육일수 방법 일간 시

간 시간 등 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수

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

기술 인터넷 교육 등

자율 리공동체 교육 련법령

정책 기타어업 환경 련교육등

삭제

교육 상

정리

어업인 포함

귀어인

제외

교육

로그램 운

융통성

확보

귀어귀

교육은 별

개사업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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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도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사업개요

사업목

제주지역 어업인에 해 선진수산기술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지역의

수산 문인력을 육성하고 자율 리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정착 지원

근거법령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 제 조제 항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농어업경 체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 지원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후계수산업경 인의 육성

기본방향

어업인교육 훈련은 성인지 사업이므로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운

교육 상자에게 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교육계획에 반 하여

교육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다음연도 산배정에

반 하여 사업성과 제고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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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혜자 어업인

국가보조 용도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교육 자율 리공동체 교육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사 업 량 어업인 문인력양성을 해 지속 인 문교육 실시

소요 산 백만원

사업기간 월

지원조건 국고

사업요령

목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수산업경쟁력 강화

교육 상자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포함 자율 리공동체

교육일수 방법 일간 시간 시간 등 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 교육 등

자율 리공동체 교육 련법령 정책 기타 어업 환경 련 교육 등

교과운 사무소별 세부 교과편성 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사업추진 차

사업지침마련 해수부 사업신청 제주도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결정 통보해수부 사업집행제주도 사업결과 보고 보조

정산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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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산회계법을 따른다

교육 상자 년도 교육이수자 는 당년 교육 정자를 상으로 함 에게

교육과정에 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당년 교육계획에 반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만족도 사업성과를 제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에 따라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 사업지침상의 산편성기 에 따라 편성 집행토록하고

사업간 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와 사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인원의 이상을 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 만족도조사 보고서 별첨 를 사업연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 호 서식 를 사업연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 리

이행 검

해양수산부에서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

사업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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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양수산부는 사업지도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다다음연도 산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교육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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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업인교육훈련 제주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년 어업인교육훈련 제주 사업계획서

담당자 소속 도 과 소 직 성명

성과계획

교육생 수 명 사업년 월 체 교육생 수

어업인 교육훈련 만족도 사업년 월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

사수 교육진행

어업인 교육훈련 여성참여 비

율
사업년 월 여성교육생수 체교육생수

동 지침 사업개요 성과목표치 이상의 목표 설정 필요

어업인교육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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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서식 어업인교육훈련 제주 결과보고서 작성양식

년 어업인교육훈련 제주 결과보고서

담당자 소속 도 과 소 직 성명

교육훈련 의견수렴 조치사항

훈

견수 내

견수 결과

사항
비고

1.‘’‘’ ○

2. ‘’‘’ ○

3.‘’‘’ ○

교육실

어업인교육

단 회 명 천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소계

시

교육장

시

일원

집합교육 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 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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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선방향

문제

개선방향

향후계획

기타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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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어업인 복지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 쉼터조성 시범사업①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문표

주무 송 주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 어업인 안 쉼터 조성 련부서 수산과 등

사업개요

목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 용도의 어업인 안 쉼터 조성 운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 조

성과지표 목표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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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어업인 안 쉼터 조성 지방자치단체시 도 는 시 군 구

지원자격 요건

어업인 안 쉼터는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쉼터 조성 후 사후

리를 해 운 리 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 계획이 있는 지역에 조성

지원 상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에 한 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건축 시공 등에 사용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형 태 자치단체자본보조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규모 개소 조성 사업비 억원 개소당 억원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사업기간 년

지원한도액 기 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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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계획수립 비 단계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 시 군 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사업정책 방향 지침 가이드라인 등 사업과 련된 사항을 보조사업자에 통보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검토승인․

산확보 보조 교부

시도 시 군 구․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 의 사업시행지침 통보 후 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

주요 변경사항에 한 사 의 등

사업운 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 는 의를 거친 후 시행

단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 에 해양수산부장 에게 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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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자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 배정을 신청하고 해양

수산부에서는 산범 내에서 자 배정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 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산의 범 내에서 보조 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조사를 실시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수행상황 검

보조사업 실 보고서 심사결과 그 보조사업의 실 이 법령 보조 교부 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

시도 시 군 구․

사업비 신청

사업승인 후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정산

법령 보조 교부 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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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해양수산부장 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

에 해양수산부장 에게 사 에 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은 산회계 계법령 련규정 정부 산편성 기 에 따라 집행하

여야 함

보조 의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업 상지 등 선정

보조사업자는 사업 상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고 선정하여야 함

사업 상지 등 선정은 자체 선정 원회 등을 개최하여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함

이행 검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정성 확인 등을 해 필요에 따라 모

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모니터링 시행에 조하여야 한다

시도 시 군 구․

보조사업자는 사업 핵심과정 수행 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사 에 모니터링 정

일정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시행에 조하여야 한다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후 보조 확정 신청 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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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보고서 목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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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요령

지방자치단체

가 사업목

어업인 안 쉼터 가이드라인 기본설계 유형 에 따라 안 쉼터 조성

어업인 안 쉼터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운 리 원회 구성 지원

나 추진방향

지방비 부지확보 주민동의 등 사 행정 차 이행

어업인 안 쉼터 기능 유지 안 리 이행

다 사업내용

어업인 안 쉼터 조성

지자체장은 어업인 안 쉼터 가이드라인기본설계 유형을 용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실시설계 등을 하고 안 쉼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는 어업인 안 쉼터를 리하는

조직과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어업인 안 쉼터 유지 리

지자체장은 시설의 리 운 상황을 주기 으로 지도 검할 수 있으며 지도

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함

지자체장은 시행계획에 명시된 유지 리 운 계획에 따라 공된 시설물을 선량

하게 리하는 지 지속 인 검을 하여야 함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한 안 리 생환경에 한 리 등을 한 수시

정기 인 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리하여야 함

시설물의 목 외 사용 개인 사유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계 마을 주민에

한 교육 지도 감독을 철 히 이행하고 문제 확인 시 시정 조치 등 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지자체는 검을 하여 연간 시설물 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시설물 검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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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 쉼터 안 리

지자체장은 어업인 안 쉼터를 설치 운 함에 있어서 련 개별법상의 안 리

규정을 수하도록 하여야 함

지자체장은 어업인 안 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 리를 하여 특히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응 상황에 비한 피소 샤워실 등에 안 벨 설치

가스 출 방지를 한 감지기 경보기 등의 설치

안 리를 한 이용자 교육 실시

그 밖에 안 리를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어업인안 쉼터 운 자

가 사업목

어업인 안 쉼터의 원활한 운 을 하여 안 쉼터의 유지 리 안 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나 추진방향

어업인 안 쉼터의 운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도모

다 사업내용

어업인 안 쉼터 유지 리

어업인 안 쉼터는 원칙 으로 마을공동체 의에 따라 운 유지 리 이용자 선정

리비용 등 시설 유지 리 시스템 가칭 어업인 안 쉼터 리 원회 을 고안하여

자율 으로 운 하여야함

필요시 인근 도서의 어 계 마을 어 계나 마을에서 운 하는 주식회사 사업체

사회 기업 동조합 수 등 계된 단체의 조를 얻어 운 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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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체계〈 〉

어업인 안 쉼터 리 원회를 통해 운 규약 제정 이행을 하여야 함

어업인 안 쉼터 리 원회를 통해 어업인 쉼터 생활 운 시설물 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생활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함

어 계 마을 어업인 마을주민들은 어업인 안 쉼터의 목 외 사용 사유화 등에

유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어업인 안 쉼터의 외부인 여 등을 통한 이익사업 불가 어업인 편의시설로만

사용하여야 함

어업인 안 쉼터 리 원회는 이용자 입주 확인 운 검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 으로 검하여 시설물의 목 외 사용 미이용 실태 등 검을 하여야 함

검 후 주기 으로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결과 시설물 손 등으로 인하여

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후 리 원회의 승인을 거쳐 산을 활용

처리하여야 함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 변조할 때는 사 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지원 시설 이용료 등 수익 은 어업인 안 쉼터 운 에 직 사용하

여야 함

어업인 안 쉼터 운 을 하여 이용자 등을 상으로 이용료 징수에 해서는

리 원회에서 상자 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은 시설의

운 유지 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운 리 원회는 안 사고의 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계법령을 수하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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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 쉼터 안 리

운 리 원회를 통해 어업인 안 쉼터 안 시설 리 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함

리 원회는 쉼터의 안 시설을 지속 으로 정비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리 원회는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설비를

생 이고 안 하게 리하여야 하며 특히 기 가스 사용 등에 하여 매일 검을

시행하여야 함

사업비의 지 정산

보조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자체장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라 보조 교부신청서

제출 별지 제 호 서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는 보조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 교부결정

보조사업 실 보고 확정

분기 익월 일까지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별지 제 호 서식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실 보고 근거서류 첨부 서 제출

최종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조 확정

보조 정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기타

사업비의 집행은 산회계 계법령 련규정 정부 산편성기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보조 의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동 지침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에 의하여 사업을 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본 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

이 지침의 기본목 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효율 인 보조 리 정산을

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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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 ]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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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보조 융자 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사업명

회계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세부 으로 작성

산집행실

단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산집행은 원인행 액을 기 으로 하되 자기자 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사업추진내용은 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부진사업에 하여는 근본 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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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낙도지역 어업인 안 쉼 조 가이드라인 안( )

목

개소의 낙도에 조성하는 어업인 안 쉼터 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건축될 쉼터가 통일된 형태를 갖으면서도 장소와 그 지역사회에

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디자인 내용

기능 디자인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을 향상시키기 한 필요한 공간을 히 계획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화장실 샤워 탈의실을 한 공간에 계획

상징 디자인

쉼터의 입구 부분을 통일된 형태로 디자인하여 쉼터로의 상징성을 부여

바다의 수평선 에 솟아 있는 섬과 쉼터라는 집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형태로 조성

다 집 어업 쉼터

다양한 디자인

지역여건 주민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가지 디자인 유형 제시

공간을 집약해서 구성한 집 형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구성한 분산형 한옥

구성 요소를 도입하여 실내 실외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한 정형을 제안

여러 사람이 작업 모이는 피소와 부속 기능실 탈의실 세면장 의 천정고를

구별하고 이를 건물에 반 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

친환경 디자인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창호와 입구 부분에 자연 친화 인 재료인 목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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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평면도 모델

집 형 공간 집약형

공간 심에 피소 어구 보 손질 창고 를 두어 내부 공간을 최 로 활용

하도록 계획

출입구 부근에 작업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별도 계획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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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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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기능 분리형

주된 기능 피소 과 부속기능 탈의실 세면장 등 을 분리하여 계획

두 기능 사이에 휴게 공간을 계획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평면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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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마당 독립형

앙에 마당을 두고 피소 어구보 손질창고 를 단일 건물로 구성하고

탈의실 세면장을 남녀 구분하여 배치

마당은 피소 어구보 손질창고 의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며 어업인 들의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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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유형별 특징 비교

유형별 개요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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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추정공사비

총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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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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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제안하는 가지 디자인에 공통 으로 용한 출입구 부분의 상징 인 형태와

재료는 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며 공간 구성방법과 재료사용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변화시켜 운 할 수 있음

집 형 용 장소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정방형의 소한 곳

분산형 용 장소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장방형의 소한 곳

정형 용 장소 어항 단지 내 부지에 여유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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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도우미 지원

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년 당 년 변경사유

사업명 어도우미 어가도우미 지원 용어순화

알기 쉬운

용어사용
사업

개요

목

어 의 노령 세한

취약어가의 안정 인 어활

동을 지원하기 하여 사고 질

병에 취약한 어가에게 어도

우미를 지원을 통해 안정 인

어활동으로 어가소득 증

도모

목

사고 질병 등으로 어활

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업도우미를 지원

용어 정리

년 사업시

행 주요내

용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상

생략

임신 개월 이상 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

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원 액 조건

어도우미 국고 최

원 일 이용어가

자부담

지원 액 어를 행한

어도우미 일 원 국

비 원 이내에서 지역

수 이 정하는 액

지원일수 지원 상 가구

당 연간 일 이내

가구원 어업인 다수가 질

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일 최 명까지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가능 인 일

인 일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상

생략

임신 개월 이상 출산 후

개월 이내 는 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 의원이 확

인할 수 있어야 함

지원 액 조건

어가도우미 국고 최

원 일 이용어가

자부담

지원 액 어를 행한

어가도우미 일 원

국비 원 이내에서

지역수 이 정하는 액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일 이내

가구원 어업인 다수가 질

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일 최 명까지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가능 인 일

는 인 일

지원 상확

가구당 지원

기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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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복지지원 내역사업 어가도우미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수 앙회 회원경 지원부 차장 김해겸

사업개요

목

사고 질병 등으로 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어업도우미를 지원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어업경 체의 경 안정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 조 제 조

성과목표 지표

성과목표 어가 도우미를 지원 받은 가구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이상의 수 을 성과목표로 제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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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상

사고 질병 발생 등으로 어활동이 곤란한 세 이하 이후 출생자 의

어업인 어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임신 개월 이상 출산 후 개월 이내 는 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 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한

이내로 이용가능

지원 액 조건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복지지원

지원조건 국고 최 원 일 이용어가 자부담

지원 액 어를 행한 어가도우미 일 원 국비 원 이내에서

지역수 이 정하는 액

어가도우미 임 이 원 일을 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원만 지원

차액 자부담 원 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지원 자부담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일 이내

도우미 신청 차

어가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에

증빙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택 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수 에 신청

신청 기간

입원시 입원 는 퇴원 후 일 가료 기간 이내 진단시 진단기간 내

어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569 -

지원 상 선정

지역수 은 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가 수되면 신청내용에 해 확인을

실시하고 어가도우미 지원 상어가 선정기 우선지원 기 에 따라 사업비

범 내에서 지원 상자를 연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어가와 견될

어가도우미에게 통보

지역수 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어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

종류 작업량 어가도우미 견기간 작업일수 작업시간 어가도우미 임 과

어가부담액 견될 어가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며 신청어가와 어가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 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어가도우미 임 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 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인당 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역수 이 산정

도우미 임무 선정

임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어가의 어작업을 행

선정

지역수 은 원칙 으로 어가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어작업을 원활히 행할 수 있는 자를

어가도우미로 선정

어작업의 원활한 행을 해 신청어가가 어가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 으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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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지역수 과 신청어가는 어가도우미의 어작업 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도우미 임 지

이용어가는 어가도우미 견 에 지역수 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수 에 미리납부 미납부시 지원 불가

어작업을 행한 어가도우미는 어가도우미 임 청구서 별지 제 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어가의 확인을 받아 할 지역수 에 제출

지역수 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어작업 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 에 한 국고부담 과 이용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어가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

부당수혜자에 한 조치

어가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해당 도우미 귀책사유 있을시 에

해서는 국고지원 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상에서 제외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 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 로 확인한 경우

기타사항

수 앙회나 지역수 은 사업의 효율 추진과 이용어가의 편의도모를 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신청어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한 사항

어가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기 우선지원 기

지역수 어가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 운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기타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사항

수 앙회는 분기별로 지역수 별 어가도우미 신청 지원 상황을 해양

수산부에 제출

지역수 은 익년 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련 정산을 완료한 후 수 앙회로 보고

수 앙회는 사업비 집행 련 정산과 사업 련 통계를 익년 월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 앙회 는 지역수 은 사업의 효율 추진을 해 도우미 교육을 체

는 지역별실시 사업홍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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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 단계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지침 작성 배포

수 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세부사업계획에는 추진계획 보조 집행계획을 포함

사업계획서 목차 시

사업개요

가 사업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산 세부내역

수 앙회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사안에 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사 의 는 보고 후 추진 수시

수 앙회는 주요사업내용의 조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수시

사업지침 기타사항 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홍보

어가도우미 지원 상자 선정기 우선지원 기 등

내 어업인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하여 사업 홍보

연 어가도우미 신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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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자 선정단계

어가도우미 신청자에 해 차에 따라 지원 상자 최종 선정

어가도우미 지원 상자는 연 선정 가능

자 배정단계

연간 산배정계획 수립 수 앙회 통보

소요자 요구 해양수산부 지역수 배정

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업추진실태에 해 수시로 지도 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 확정 신청 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실 보고서 목차 시
사업개요
사업목
추진방향
근거법령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사업 내용 실 성과

성과 향후계획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문제
향후 계획

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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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 하고 활동상황을 수시 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사업비정산 정산결과를 수 앙회에 보고

제재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 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상에서 제외

성과측정단계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어가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수 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수혜자 이상을 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으로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측정방식은 친 도 도움성 필요성 등 반 만족도를 분 척도로 조사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결과 문제 에 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연도 어가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 방문 는 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수 사업

담당자가 직 신청서를 작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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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도우미 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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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어선원 복지회 건립사업

담당기 담당부서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양정규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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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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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 스 에 른 담당 역할(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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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년도 사업신청 요조사 타사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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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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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 정산서

보조 정산 신청 황
단 원

사업 개요

공사 세부내용
단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 586 -

2323 귀어 귀 활성화

귀어귀 박람회① ․

사업개요

목

귀어 귀 희망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어 귀 희망자들에게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보다 쉽고 체계 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근거법령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박람회 등의 개최

성과목표 지표

성과목표

귀어 귀 박람회를 방문한 람객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의 수 을 성과목표로 제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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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귀어 귀 창업박람회 사업 시행주체

수 앙회

사업수혜자

귀어 귀 희망자

국가보조 사용용도

귀어 귀 창업박람회 개최 비용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 활성화

기간 월 월

사업량 산 귀어 귀 창업박람회 백만원

지원 조건 국고

사업추진 차

해양수산부 수 앙회

사업지침 시달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신청

보조 교부결정신청 교부요구

사업실 황 보고 반기별

사업완료 보조 검정 정산보고

사업 신청 승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수 앙회에 시달

수 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 사업량을 기 으로 해양

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요청

사업계획에는 추진계획 보조 집행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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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목차 시

사업개요

가 사업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산 세부내역

수 앙회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사안에 하여는 해양수산부

와 사 의 는 보고 후 추진

수 앙회는 주요사업내용의 조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해양

수산부에 승인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부 합할 경우에는 보완지시 미보완 시 지원 제외 가능

세부계획수립 시행단계

수 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수 앙회에서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사안에 하여 해양수산부와

의하거나 사 보고 후 추진

수 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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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

수 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해양수산부에서는 수 앙회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액을

교부 결정

이행 검

실 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수 앙회가 보조 교부 목 사업내용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수 앙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 확정 신청 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 포함 필요

실 보고서 목차 시

사업개요

사업목

추진방향

근거법령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사업 내용 실 성과

성과 향후계획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등을 정량 정성 으로 기술

문제

향후 계획

정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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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양수산부는 수 앙회의 사업운 이 미흡할 경우 는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귀어 귀 창업박람회 추진 시 사업목 외로 보조 을 사용할 경우 국고

보조 반납조치

성과측정단계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어 귀 창업박람회에 참석한 람객의 만족도 로

설정하고 이를 해 수 앙회는 당해년도 람객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수 앙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월 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 에 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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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 종합센터 운②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사업개요

목

귀어 귀 인에 필요한 귀어귀 련 교육 홍보 컨설 상담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여 귀어 귀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권한의 임 탁

성과목표 지표

성과목표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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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시행주체

한국어 어항 회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사업수혜자

귀어 귀 희망자

국가보조 사용용도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운 비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홈페이지 구축 운 교육 시스템 구축 운 등

주요 업무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귀어업인 귀 인에 한 교육훈련

법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른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지원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귀어업인 귀 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력

시책의 추진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우수귀어업인의 선정 지원

귀어 귀 희망자에 한 상담 안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귀어귀 홈스테이 운 지원 등 귀어귀 활성화사업 지원

기타 귀어귀 활성화를 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 활성화

기간 월 월

사업량 산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운 식 백만원

지원 조건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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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차

개요

해양수산부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해양수산부 귀어귀 종합지원센터

귀어귀 종합지원센터 지정

사업시행지침 마련

보조 교부

성과 검 등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사업계획수립 보조 교부신청

귀어귀 종합지원센터 운

귀어 귀 지원활동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계획 수립 보조 교부신청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산액 사업량을 기

으로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요청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추진계획 보조 집행계획을 포함

사업계획서 목차 시

사업개요

가 사업목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산 세부내역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부 합할 경우에는 보완지시 미보완 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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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수립 시행단계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요사안에 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사 의 는 보고 후 추진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주요사업 내용의 조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배정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 요청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가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

보조 액을 교부결정

보조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이행 검

실 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를 익월 일까지 해양

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는 보조 확정 신청 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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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보고서 목차 시

사업개요

사업목

추진방향

근거법령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사업 내용 실 성과

성과 향후계획

성과 주 지표 보조지표 목표 달성도

문제

향후 계획

정산 내역서

제재

해양수산부는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운 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가 보조 교부 목 보조사업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추진 결과 도출된 문제 에 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반 산 증 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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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 홈스테이③ ․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 도

부산 수산유통가공과 인천 수산과 울산 해양수산과 경기 수산과
강원 어업진흥과 충북 축산과 충남 수산과 북해양수산과
남해양항만과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 경북 해양수산정책

경남 수산기술 리사업소 수산 리과 제주 수산정책과

시 군 해양수산 련 담당과

사업개요

목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을 통해 귀어 귀 희망자에게 사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 인 어 정착을 유도

근거법령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귀농어업인 귀 인 정착 지원

성과목표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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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시 군 수도권 역시는 제외

신청자격 요건

순 사업신청일 기 으로 지자체 귀어 귀 지원조례를 제정 운 하고

있으며 귀어귀 활성화를 해 도시민의 어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 군

순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귀어 귀 활성화를 해 도시민의 어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 군

용어정의

귀어 귀 홈스테이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가 숙박과 어업 어 생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용자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에서 숙박 어업 어 생활

지도 등을 제공 받는 귀어 귀 희망자

운 자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어업 어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 업무를

탁받은 한국어 어항 회에서 운 하는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를 말함

귀어 귀 지원센터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를 말함

사업수혜자

귀어 귀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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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사용용도

도시민 등 귀어 귀 희망자에게 숙박 어업 어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 등에게 홈스테이 운 가 지

지원형태 사업량

사업량 귀어 귀 홈스테이 이용가구 명 국비 백만원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담

지원한도액 기 범

연간지원 기 인 일 가구 인 일 기

연간지원 한도 국비기 가구당 만원

가구 인기 인 만원 일 보조율 만원

가구 인기 인 만원 일 보조율 만원

유의사항

지원 액은 귀어 귀 희망 가구를 기 으로 국비 만원을 과할 수 없음

홈스테이를 운 하는 어가는 홈스테이 운 기간 인원 수 지원한도 등에 제한 없음

다만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여 당 사업목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함

인 일 지원액 원 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국 비 원 숙박 원 어업 생활지도 등 컨설 원 보조율

지방비 원 숙박 원 어업 생활지도 등 컨설 원 보조율

자 담 원 숙박 원 어업 생활지도 등 컨설 원 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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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추진 차

해양수산부
①

⑤

지방자치단체

탁사업자 등

귀어귀 희망자

귀어 귀 홈스테이 운 가구

우수 귀어 귀 가구 선도어가 등

사업지침 시달 사업량배정①

사업신청 보조 교부신청②

보조 교부결정 사업비지원③

사업추진 지도 감독④

사업추진 실 보고 정산⑤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의 사업신청 수

지자체 귀어 귀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어 가구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수요를 정하여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지자체 시 군 별 산 사업량을 배정하고 사업량이 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재배정

지자체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사업추진 비

우수 귀어 귀 가구 선도어가 등의 사업참여 확 를 하여 조문서

발송 지자체 홈페이지 어업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극 인 홍보 실시

시행계획수립 시행 단계

지자체 귀어 귀 홈스테이 운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직 탁 민간보조 귀어 귀 종합센터 지역내 귀어

귀 지원센터 지역내 사회단체 등 등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모집 어 마을을 상으로 공모 일 이상

후 장확인 평가를 통해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를 선정하여 운

하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수 평가를 통해 운 자 선정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체계를 구축하여 운

탁 는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조 을 별도계정 사업과

련 없는 돈이 입 되거나 출 되면 안됨 으로 리하여야 하며 보조

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주 기 에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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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한 홍보 운 지원

귀어 홈스테이 시행체계 시

아래는 권장체계를 명시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 가능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시 군

해양수산부

산배정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사업 시행자 결정

시 군

시 군

직 탁 는 민간경상보조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귀어 귀 지원센터 지역 사회단체 등 등의 방법으로 추진
 

귀어 홈스테이

운 가구모집 선정

시 군

시 군

어 마을 주민을 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어업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모집 홍보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공모 일 내외 별지 제 호 를 통해

신청 별지 제 호 서식 을 받아 평가 별지 제 호 하여 운

자를 선정하고 수시로 추가 신청을 수 평가 후 선정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를 선정 취소한 경우 포함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통보 별지 제 호 서식

 

홈스테이

운 자 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를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취소된 경우 포함 별지 제 호

서식 를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로 송부하여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게시

 

홈스테이 신청

이용자

이용자

사업시행자에게 귀어 귀 홈스테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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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이용자 신청자 와

운 자 연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이용자가 운 자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홈스테이 운 자와 홈스테이 여부를 약속하도록 함

이하 연결 이라고 함

이용자가 운 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원화는 내용을 악하여 어업내용 주거여건

등이 부합하는 운 자를 추천하여 연결

사업시행자는 신청자가 귀어 귀 희망자 도시민 등 인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운 자와 연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모든 홈스테이 운 자가 균등하게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홈스테이

약 납부

이용자

이용자

운 자와 연결된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승인을 받으려면

홈스테이 비용을 사용 정 인 일수 사용 일자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만큼 약 자담 으로 선불 납부하여야 함

 

홈스테이

이용승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신청자와 운 자를 연결 후 운 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

용자에게서 홈스테이 약 이용료 을 선납 받은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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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이용자 신청자 승인 황을 리 별지 제 호

서식 하여 실 보고서 작성 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운 자에 한

가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홈스테이 운 가를 지 하기 에 운 자에게

이용자의 홈스테이 일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용자에게도 확인을 하여야 함

홈스테이 이용료 인 일 원 국비 지방비 자담 는 주일

단 로 지 하되 지 기한은 주일 이내로 함

사업시행자는 월별 귀어 귀 홈스테이 운 황보고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익월 일까지 사업주 기 시 군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 에 제출하여야 함

 

홈스테이

실태 검

사업시행자

시 군

사업시행자

이용자 검 사업 시행자 시 군 포함 는 홈스테이 운 자를

상으로 이용자의 체험 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목 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잔여 약을 해지 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시 군 포함 는 이용자가 사업목 과 달리 홈

스테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 기 시 군

귀어 귀 종합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운 자 검 사업시행자 시 군 포함 는 홈스테이 이용자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설 컨설 등 를 실시하여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수 을 리하고 부 격한 경우 주거

여건 어업 생활 지도 부 정 등 사업주 기 시 군 에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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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사업시행자 시 군을 포함한다 는 홈스테이 운 자를 상으로 이용자의 체험

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목 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잔여

약을 해지 하여야 함

사업 시행자 시 군을 포함한다 는 홈스테이 이용자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설 컨설 등 를 실시하여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수 을 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 기 시 군 에 귀어 귀 홈스

테이 운 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여야하며 사업주 기 시 군 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이용자 운 자가 사업목 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 운 한

경우에는 명단 성명 주소 연락처 그 내용을 사업주 기 시 군 에

보고하여야 함

사후 리

이행 검

사업주 기 사업시행자 포함 은 이용자 운 자를 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 을 발굴 개선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 만족도 제고를 해

노력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에서는 운 황을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함

실 보고

사업시행자 시 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사업 종료시 홈스테이사업

실 보고서 별지 제 호 를 제출하여야 함

 

실 보고

시 군 해수부

시 군

시 군은 시 도를 경유하여 회계연도 월말까지 홈스테이

사업 실 보고서 별지 제 호 를 해수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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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환류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산 배정에 반 최 한다

제재

사업주 기 시 군 은 홈스테이 이용자 운 자가 사업목 과 달리

귀어 귀 홈스테이를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홈스테이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 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함

해양수산부는 사업주 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도 사업수요조사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년도 산안 검토

년 사업은 년 귀어 귀 홈스테이사업 을 추진한 시 군을 우선지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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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귀어 홈스테이 운 자 공모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모집공고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 생활 지도 등을 제공

할 우수 귀어 귀 가구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년 월 일

군수

개요

목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을 통해 귀어 귀 희망자에게 사

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어 정착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안정 인

어 정착을 유도

법 근거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귀농어

업인 귀 인 정착 지원

모집 상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우수 귀어 귀 가구 선도어가 이하

운 자 라 한다 등

신청자격 군내에서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귀어 귀 가구 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선정기 어업경력 경 규모 주거 황 참여의지 어업인 교육훈련실

등 평가결과 이상인자

신청기간 월 일간

운 기간 월 사업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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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에 한 지원내용

귀어 귀 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 제공 어업 생활 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제출서류 수방법

제출서류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신청서 부

제출방법 군청 과로 제출 우편 메일도 가능

군 로 과 이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과 로 문의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선정 발표

발표 까지 선정어가 개별통지

붙임 귀어 귀 홈스테이운 신청서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선정기

이용 형태별 지원항목 액

가구 인 일기 만원 숙박 만원 어업 생활지도 만원

가구 인 일기 만원 숙박 만원 어업 생활지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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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신청서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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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어시설 어업 소개사진 장 내외 한 일로 제출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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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주거 련 소개사진 장 내외 한 일로 제출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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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자선정 평가기

평가결과 이상인 경우 운 자로 선정가능

평가항 평가내 평 평

계 100

어업경1. 20

귀어귀 망◦

에게 어업 컨

등 공할 수

는 하우 도

귀어귀◦

상 상- 5 20 - 3 15

상 미만- 1 10 - 1 5

어업 후계◦

상 상- 7 20 - 5 15

상 미만- 3 10 - 1 5

어업◦

상 상- 10 20 - 7 15

상 상- 5 10 - 3 5

경 규2. 20

귀어귀 망◦

가 울수 는 경

체 규

연 매◦

억 상 억 상- 5 : 20 - 3 : 15

억 상 천만 상- 1 : 10 - 5 : 5

순◦

억 상 천만 상- 1 : 20 - 7 : 15

천만 상 천만 상- 5 : 10 - 3 : 5

주거3. 20

귀어귀 망◦

가 할 스

주거시 수

아주 우수 우수- : 20 - : 15

보통 미- : 10 - : 5

아주미- : 0

참여 지4. 20

귀어귀◦

에 한 운

지

귀어귀 지가 매우- : 20

귀어귀 지가- : 15

귀어귀 지가 보통- : 10

귀어귀 지가 낮- : 5

귀어귀 지가 매우 낮- : 0

어업5.

훈 수 20

근 내 해5◦

양수산 지

체 훈 수

시간

시간 상 시간 상- 35 : 20 - 20 : 15

시간 상 시간 상- 10 : 10 - 5 : 5



- 611 -

별지 제 호 서식 귀어 귀 홈스테이 이용자 신청자 승인 황 엑셀 일로 작성

사업주 기 군

단 원

연

스 운 승

여

주민등 주

동 지( )

연락처

(HP)․

해당에

“ ”○
망업 해당에( “ ”)○

운

월1 월2
계

귀

어

귀

승 짜

수

약

승 짜

수

1 동
000000-00

00000
00000 0000 ○ ○ 보고

)

월1 21(2 )

월1 22(1 )

순신

)

월1 21(2 )

월1 22(1 )
2 지

주

운 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칸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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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귀어 귀 홈스테이 운 상황보고서 엑셀 일로 작성

사업주 기 군

단 원

연

스 수 지 액․

여

주민

등

주 (

동

지)

연락처

(HP)․

해당에

“ ”○
망업 해당에( “ ”)○ 계 월1 월2

계

귀

어

귀 운
․

수

지 액 ․

수

지 액 ․

수

지 액 ․

수

계

1 동 ○ ○ 계 6 300,000

보고 3 150,000 3 150,000
순신 3 150,000 3 150,000

2. 지

주 홈스테이 운 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칸에 작성하고 이용자 열에 합계 이용인 일수

지 액 입력

이용인원수 일자별로 이용자수를 모두 더한 숫자

지 액 국비 지방비 자담 합계액을 입력

이용자가 약 후 미이용 등에 따른 약 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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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귀어 귀 홈스테이사업 실 보고서

년도 귀어귀 홈스테이 사업실 보고서 한 일로 작성

집행내역

단 원

사업시행

시

산액 집행액 집행 액 액

계 비 지 비 담 계 비 지 비 담 계 비 지 비 담 계 비 지 비 담

계

시○○

○○

○○

이용자별 집행 황 엑셀 일로 작성

단 원

사업

시행

시

스

수․

지 액

여 주민등
주

동 지( )

연락처

(HP)․

해당에

“ ”○
망업 해당에( “ ”)○

수․

지 액

비( +

지 비+

담)

귀

어

귀

계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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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 개설④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수산 득복지과 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 도

부산 수산유통가공과 인천 수산과 울산 해양수산과 경기 수산과

강원 어업진흥과 충북 축산과 충남 수산과 북 해양수산과

남해양항만과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 경북해양수산정책

경남 수산기술 리사업소 수산 리과 제주 수산정책과

시 군 해양수산 련 담당과

사업개요

목

귀어 귀 희망자가 어 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 인 어 정착 지원

근거법령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귀농어업인 귀 인 정착 지원

추진방향

어 마을 유휴시설 회 등 리모델링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교육시설 조성

지역별 특성화를 해 학교 개설

학교운 은 귀어귀 활성화 내역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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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지표

성과목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시행주체

도 시 군 수도권 역시는 제외

사업수혜자

귀어 귀 희망자

지원자 사용용도

귀어학교 개설비용 체류하면서 어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구축에 필요한 비용

교육시설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설계비 건설비 취등록세 등

교육용 시설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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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 활성화

기간 월 월

사업량 사업비 귀어학교 개설 개소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원 조건 국고

사업추진 차

개요

해양수산부 시 도 시 군 구

사업지침 시달 공모

사업신청서 평가 상사업 선정통보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 교부신청 교부요구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 검정 정산보고

사업신청단계

귀어학교 개설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의 사업신청 수

지역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귀어학교 개설 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상사업 선정 통보

해양수산부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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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수립 시행단계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당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상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자 배정

도 시 군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교부결정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사후 리

이행 검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함

제재

사업주 기 이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조건 계법령을 반

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 에 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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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귀어학교 개 사업계획

사업 필요성

사업지역 일반 황

시 도

어업인구

어업 황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귀어 황 귀어업인 가구 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시 군

어업인구

어업 황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귀어 황 귀어업인 가구 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사업개요

사업 상 주소 사업시설별로 표기

교육시설

기숙사

교육시설 등 배치도



- 619 -

사업부지 확보 황

교육시설부지 시 소유부지로 별도의 차없이 사업추진가능

기숙사 교육운 기 인 회 소유 부지로 재 설치된 복지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계획

양식장 개인소유 부지로 사업 상자로 확정시 매매 하기로 사

약체결 붙임 매매약정서 참조

사업장소 정성 귀어학교 설치에 합한 사유 기존시설 활용계획

교육생 수용규모

투자계획

단 백만원

귀어학교 개설 연계사업계획 귀어학교 성과제고를 한 연계사업계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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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 계획 익년기

교육운 주체 선정계획 구체 으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정사유 명시

강사진 구성 운 계획

교육생 모집계획

기술교육 내용 방법 어업종류별 주요어종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

간 등을 상세히 기술

과 주 어 등 간 원수

어 어업 꾸미 지,

00 , 00 ,

리 어00 , 00

계 마 어

강:

사

실 어: 00

계 어업

개월 월3 ( 6○

)

- 18

간 수 수3 (

당 10 ) : 30

복 양식 복

도 00

리 개00 (

동 복양식)

규( :000 )㎡

강:

사

실 어: 00

계 양식어가(

동)

개월 월12 (○

4 )

- 48

간 수 수2 (

당 10 ) : 20

해 양식

계

교과목별 교육여건 인문 사회 자연 등 여건을 포함 기술

어선어업

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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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비용 추후 운 산 지원과 련된 사항으로 구체 으로 작성

단 백만원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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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귀어학교 개설사업 선정 평가기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 배 수

합계

사업의

필요성

해당시군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사업장소의

정성

기존시설 연계

활용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사업실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사업추진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투자규모의

정성

교육생 비

시설규모

사업내용 정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능성

연계사업

추진 황

실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교육운

주체 정성

운 주체

선정계획

실 가능성

정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강사진 구성

운 계획

정성

강사진 수

구성가능성 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교육생 모집

가능성

구체 계획수립

실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교육 내용

등의 정성

교육내용 장소

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교과목별

교육여건

정성

교과목 운 을

한 지역여건

시설계획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교육

운 비용

정성

지출내역의

구체성과 정성

매우 정 정

보통 부 정

매우 부 정

기 효과

사업계획의

실 가능성

기 효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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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어 유치지원⑤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강미숙

시 도

부산 수산유통가공과 인천 수산과 울산 해양수산과 경기 수산과

강원 어업진흥과 충북 축산과 충남 수산과 북 해양수산과

남 해양항만과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 경북 해양수산

정책 경남 수산기술 리사업소 수산 리과 제주 수산정책과

시 군 해양수산 련 담당과

사업개요

목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지역의 활력 증진을

하여 도 시 군별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지원

근거법령

귀농어 귀 활성화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귀농어업인 귀 인 정착 지원

성과목표 지표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참여 시 도 시 군 개소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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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도 시 군 수도권 역시는 제외

신청자격 요건

순 사업신청일 기 으로 지자체 귀어 귀 지원조례를 제정 운 하고

있으며 귀어귀 활성화를 해 도시민의 어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 시 군

순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의 어 유치를 통한 귀어 귀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도 시 군

지원자 의 사용용도 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추진기구 운 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 로그램 개발 운 을 한

도시민 어 유치활동 담기구 귀어귀 지원센터 운 비 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포함 는 체 사업비의 이내에서 지원 가능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 로그램 개발 운 을

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체 사업비의 이내에서 지원 가능

기존 어업인들과 융화 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하드웨어부문은 귀어인의 집 는 귀어 귀 지원센터 체험 교육 상담 등 의

귀어 귀 에 필요한 직 인 연 부문으로 제한

어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재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해 시장 군수가 주택 빈집 을 매입 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

귀어 귀 지원센터이하 귀어센터 설치 운 에필요한유휴사무실의리모델링 사업비

도시민 어 이주를 해 필요한 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

기존마을 인 주거를 한 상 하수도 기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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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장 군수가 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한 로그램 개발 용 운 에

필요하다고 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어센터 마련 비 귀어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재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지원 범 총 사업비의 내에서 지원 가능

소 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 로그램 개발 운 을

해 필요한 소 트웨어 부문에 체 사업비의 이상 지원

소 트웨어부문은 단계별 로그램을 개발 운 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수

하여 집행

시 군 읍 면 귀어 귀 희망자 구축 출향인사 구축 귀어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한 어업 어 정보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

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자원 사 로그램 클럽 운 도시민 어 유치와

연계한 마을발 계획 수립 도시민 어 유치를 한 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 에 필요한 문인력 귀어 귀 선배 지역개발 문가 등 에 한 컨설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 비 컨설 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장 군수가

단하여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의 개발 운 등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

교육기 어업어 생활체험 교육 로그램 지역이해 어 정서 등 인문

교육 로그램 귀 자녀 교육 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 로그램 등

도시민 어 유치 련 교육 로그램 기획 운 비

마을 선도어가 등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갱신 이주 정 귀어 귀 인 사

교류 청행사 성공한 귀어인 멘토 지정 운 마을참여 로그램 개발

운 비 선도실습장 견학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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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도 시 군당 년간 억원 이내 국비 지방비

지방비 도비와 시 군비 부담비율은 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 군이 의하여 변경 가능

사업비 연차별 지원 년차 억원 년차 억원 년차 억원

사업 추진 차 순기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홍보 해수부 시 도 시 군 사업신청 시 군 시 도 해양

수산부 평가 해양수산부 사업선정 결과 통보 해수부 시 도

시 군 사업추진 시 도 시 군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 군 시 도 해

양수산부 정산 시 군 시 도 해양수산부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도 시 군은 별표 를

참고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계획서 를 작성하여

시 도에 제출하고 시 도는 이를 검토 보완 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도 시 군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어 유치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 마을 지역단체 귀어인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운 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도 시 군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정성 등을 고려

하여 연차별 년차 년차 년차 로 수립하되 분야별 항목별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 로 분리하여 수립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장 은 도 시 군에서 신청한 도시민 어 유치지원 사업계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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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비성

단계별 세부사업 로그램 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 가능성 자체

사업실 등을 심사하여 사업 상 도 시 군을 선정 통보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도시민 어 유치지원 사업계획 의 평가 심의를

해 운 원회를 구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시행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 상으로 최종 선정된 도 시 군에

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도 시 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도 시 군은 사업 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

있는 내 마을 지역수 지역사회단체 교육기 귀어 의회 등을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보완사항 등을 반

사업 상으로 통보받은 도 시 군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지역

사회단체 교육기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보완하는 등 분 기 확산에 주력

도 시 군의 일반 황 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

도시민 어 유치의 비 목표 재 상황 필요성 비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 악 등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달성 정도 체크

추진방향 시책 등 연속성 여부

사업 계획에 따른 시 군 담기구 귀어센터 등 설치 운 각종 하드

웨어용 소 트웨어용 로그램 개발 운 등 연착륙 여부

선정평가 운 원회

구성

서면평가 후 지실사

문가 참여 가능
선정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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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로그램 이행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비 달성 정도

사업 계획에 반 된 도시민 어 유치 련 자료 출향인사 등 리 운

도 시 군의 귀어 귀 활성화를 해 체결한 각종 약 이행 여부

도시민 어 유치 련 시설 등에 한 내실 있는 운 여부

귀어 귀 도시민 유치를 한 문가 자문 등 활용 실태

지역사회단체 교육기 등 의견수렴 반 정도

지역 내 도시민 어 유치지원 련 사업추진 황 실시간 정보제공 등

도 시 군은 사업계획 에 의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 를 해

필요할 경우 각종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개설 운 을 지역 내의

사회단체 귀어인 의회 등에게 탁 는 공동 추진을 해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추진 약 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도 시 군은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추진 약 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 면 게시 에 일 이상 공고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 으로

문연구기 는 컨설 업체 등에 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

기간 년 이내에서 가능

도 시 군은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 하여야 함 단 변경결과는 시 도에 보고 별지 서식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 조정

사업계획 추진성격에 따른 로그램 수 증 감 변경

단 당해 연도 총사업비 총액의 분의 이내에서 세부사업간 변경 연구

용역비는 변경 불가 가능하되 사업 산 배분비율 내에서만 가능 추진기구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타 사업 로그램 등 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 조정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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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등 변경 승인 도 시 군은 시장 군수의 도시민 어 유치

지원 사업계획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련 문가 의견 등을

반 하여 종합 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호 서식

사업정산

도 시 군은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 등의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검한 후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도 시 군에서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문기 등과 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도 시 군이 실시

시 도지사는 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별지 호 서식

시 도지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

에 한 리규정 에 의거 시 군의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차년도 년차 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

도 시 군은 년차 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을 해 년도 사업

추진결과 성과 문제 매년 확보된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년차 년차 사업시행계획을 시 도의 검토 보완을 거친 후 차년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호 서식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 도별로 자 배정

시 도는 해양수산부 자 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 도 시 군 별로 배정

이행 검단계

도 시 군에서는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 등과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 으로 추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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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도 시 군에서 매 반기별 익월 까지 제출한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 별지 제 호 서식 을 종합 으로 확인 검하여

매 반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도 시 군은 사업에 참가한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 등에 한 보조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 산 등을

악한 후 보조 을 지

로그램 사업 성격상 보조 의 선지 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단하여 보조 의 일부를 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 할 수 있으며 참여

단체 기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도 시 군은 사업기간 마을 단체 교육기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 리

도 시 군은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단체에 해

지속 인 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도 시 군이 사업내용 이행 검 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 지

사후 리

도 시 군은 자체 도시민 어 유치사업 시행계획 에 따라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 등의 역할에 하여 지속 인 리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 이 달성될 수 있도록 리

시 도지사는 도 시 군의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인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에 한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한 추진실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검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반기 회 이상 검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 악 개선 방안 지원

해양수산부장 은 도 시 군별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 의

추진상황 각종 로그램의 운 실태 검

필요시 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 원회를 구성 도시민 어 유치지원

로그램에 하여 컨설 지도 검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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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익년도 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 측정

사업참여 제출된 도 시 군 사업 상자 확정 도 시 군 개소 수

사업평가 환류단계

해양수산부는 문가 등이 포함된 운 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진척도

산집행 담기구설치 운 등 귀어 귀 시책과 연계추진실 세부사업

로그램 유형별 추진실 귀어 귀 실 로그램 참여 실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여 서면 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매년 하반기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평가 상 도 시 군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 시 도 취합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 패 티 부여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도 사업수요조사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년도 산안 검토

년 사업은 년 도시민 어 유치지원사업 선정 도 시 군을

우선지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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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작성 기 년을 주기로 사업 시행계획 작성

신청 도 시 군 의 일반 황 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년간

귀어 귀 추이 등

도시민 어 유치의 비 목표 황 필요성 비 목표 제시

지표 연도별 귀어 귀 가구수 지역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목표를

계량화할 것

도시민 어 유치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시책

지표 지역특성과 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방향 략 제시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표 지역사회 자원 추진체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 가능하게 세부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별표 의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유형 추진기 시 을 참조하여 담기구

하드웨어 소 트웨어 단계별 순으로 구체 작성 운 주체도 명시

지표 산 배분 자 조달 집행일정 시도 시군 지방비 분담 비율 등

산계획 수립

지표 도 시 군 담기구 담부서 귀어 귀 지원센터는 설치계획에 의거 정

보제공 상담창구 정착 귀어인을 활용한 상담인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 정 부 지

정 표 화 개설 등 구체 으로 기재 귀어귀 업무와 도시민유치 련부서가 일원화

된 시 도 시 군 우선 선정 가능

담조직 인원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세부자료로 제출

귀어 귀 지원센터는 민귀어인 단체 기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설치 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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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도를 악할 수 있는 본 사업 련 기존 실 비 황 자료 별도 제출

지표 도 시 군 각각 귀어귀 종합계획 등 수립 실 도 시 군 귀어귀 상

담센터 운 황 실 비 황 등 련자료 제출

지표 군의회 지역주민 귀어귀 인 설명회 등 본 사업에 한 공감 확보

노력 등 증빙 실 자료 제시

지표 귀어 귀 페스티벌 등 각종 도시민 유치지원을 한 활동 실 제출

지료 귀어 귀 의회 귀어귀 사업 련 어업인단체 력사례 등 거버 스 련

실 력사례 비 황 등 증빙자료 제출

지표 귀어 귀 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 융화 상생을 해 개하는 사업 등을

필수 으로 포함할 것기존 주민 상 홍보 교육 공동 참여사업 추진 등

본 사업은 지역특성 지자체별 노력정도 지역별 양 질 편차가

있는 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과 정책역량을 부여하되

사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업목 과 상이할 경우 보조 회수

등 페 티를 부여

도시민 유치를 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지표 지자체 자체 산 추가 투입 타 산업 연계 실 자료 제시

지표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어 귀 활성화를 한 연계 방안 제시 등

사업목 달성을 한 장기 계획 수립

지표 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시 로드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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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사업비는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기 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 으로 작성 항목간 변경은 반드시 도시사 승인 후 변경 가능 타당할 경우

기 타 특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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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사업개요

추진 배경

목

사업 시행자

지역사회단체 기 등의 참여내용

탁

단체·
역할 내 주

로그램 구성 황

단 백만원

사업비는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기 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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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주요 내용

추진주체는 내 귀어 귀 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문 기

단체를 통한 용역은 내 인재 풀 확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년 이상

의 탁은 제한

사업 시행계획 검토 의견

해당 시 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 지도 검 강화

시 도는 역 귀어 귀 정책방안과 시 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 하여 더 많은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도록 종합 인 의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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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사업개요

변경 사유

기 효과

참여 주체 등 참여자 변동 황

지역사회단체 기 등의 참여내용

탁

단체·
역할 내 주

변경

당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로그램 구성 황 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 로 기재

단 백만원

사업비는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기 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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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주요 변경 내용 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 로 기재

추진주체는 내 귀어 귀 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문 기

단체를 통한 용역은 내 인재 풀 확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년 이상

의 탁은 제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한 종합 의견

해당 시 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 지도 검

강화

시 도는 역 귀어 귀 정책방안과 시 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 하여 더 많은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도록 종합 인 의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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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총

체사업에 한 추진 황을 개 으로 기재 총 계획 로그램 개수 개 도에서 변경

승인한 내역 시 도시 군의 한시 탁 내역 사업완료 여부 등 기재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 도 시 군 별 추진상황

단 백만원

시 군별 작성 진도율은 반기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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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상담 체험 로그램 등 운 실

담인력채용은 동 사업비를 통한 인력 채용에 한함

사업 계획상의 문제 보완 책 등

시 도 시 군 별 문제 주요 특이사항 변경 사유 등 활성화 방안 보완

우수 는 모범사례 제출

도시민 유치 귀어 귀 련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우수하거나

모범사례를 제출 요망 채택 시 포상 등 반 정

기타

개선사항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침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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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도시민 어 유치 로그램 유형 추진기 권장 시

담기구 하드웨어

◦ ◦

․

◦ ․ ․

◦
◦

◦

소 트웨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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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수산정보화

수산 융합 모델화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 하 호

사업개요

목

수산 생산 경 유통 소비 분야에 선진 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용

성공모델 발굴 확산을 통해 어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근거법령

통령공약 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을 통한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농어업 농어 지역의 정보화 진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 조 유통정보화의 진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농업법인 어업법인의 지원 등

성과목표

지자체별로 융합 모델화 사업 계획서 과제 를 제출받아 과제선정 원회

평가를 통하여 과제선정 수산분야 융합 모델 구축

재정투입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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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담당기 역할

과제신청 선정 단계

과제 공모 수산 융합 모델화 사업

과제 공모 계획 수립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 평가 기 과제선정 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에 알림

과제의 공모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과제의 추진목 내용 신청자격 차

선정 차 기 제출처 제출기간 기타 과제공모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과제선정 원회 개최

공모계획에 따라 과제선정 원회를 개최하여 수된 사업의 순 결정

수된 사업을 기 공지한 선정기 에 따라 순 결정

지원 상 과제신청서의 검토 심사

과제선정 원회의 심사 완료

주 기 이 제출한 과제신청서 자부담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 보완 요구

제출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과제계획 검토 과제선정 원회의

심사 완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범 조정

과제선정 선정과제의 검토 조정

선정된 지원 상 과제를 해당 주 기 에 알림

선정 과제의 기술 사항 도입 장비에 한 추가 검토 조정 실시

주 기 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 보완

보조 확정 사업 내시 알림

주무부처는 과제별 사업비와 국고보조 을 주 기 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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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서 제출

주 기 은 과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과제계획서 운 계획확인서 공동주 기 참여확약서 자부담 출자확약서

선정과제의 수정 보완

주 기 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과제의 검토 조정안에 하여 과제신청서를 수정

사업비 보조 신청

내시 알림에 근거하여 사업비 보조 을 주무부서에 신청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군 시도 에 승인요청

시스템구축에 하여 주 기 등 설계 설비설치에 한 문기 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는 변경하도록 조치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

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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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확정된 사업 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상자가 사업을 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사업 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사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스템구축 등 사업시행

제안요청서의 제출

주 기 은 교부결정 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와 의하여 확정

확정사업과 련한 업무설명 요구기능 소요장비내역 규격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제출처 제안서 제출기간과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 내용 등 포함

주무부처와 주 기 의 의 하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검토 보완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은 주 기 이 수행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선정방식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용

기술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

주 기 의 수요조사결과를 반 하여 통합 입찰공고 공동제안설명회를 담

기 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스템 구축사업자는 회계 련 법령에 따라 법하게 선정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선정완료 후 선정결과 과업내용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분리발주 상은 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구축사업자 선정 결

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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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반사항

감리의 수행

사업자 지자체는 감리법인으로 하여 융합 모델화 사업에 한 감리 수행

사업자 지자체는 정보시스템 감리기 을 용하여 감리비를 사업비 내에

편성하여야 함

완료보고 각종보고회

시스템 개발과 련 간 완료보고회 시연회 등을 개최 시 주 기 은

주무부처에 알려야 함

산의 집행 리

주 기 사업자 지자체 은 산의 총액을 사업비와 감리비 운 비로

나 어 집행 리 하여야 함

사업비 개발비와 도입비용 등 상 사업에 소요되는 실 비용에 한함

감리비 정보시스템 감리 가 선정기 에 의한 비용 산정

운 비 교육비 등 운 지원비를 총 산의 이내에서 포함 가능

표 화 보안 책 수립 시행

주 기 사업자 지자체 은 자정부법 규정에 따른 표 화 조치

보안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사업결과물의 활용

주 기 은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 확산을 하여 최 한 노력

해야함

해양수산부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음

공공기 이 지 재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결과물을 활용할 것을 승인하거나 사업결과물을 양도받은 기 은 별도

기술료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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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 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 결정 통지

보조 교부

사업 상 경 체의 사업계획 정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계획 등을 확인

시 도지사는 사업 상 시 군 사업자 에 보조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정성 등을 검토 확인후 보조 교부

사업비 국고 지방비 는 공사실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사업실 을 확인 등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

규정에 의거 사업자 을 집행하여야 함

시장 군수시 도지사 는 당해 보조 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기타 사업비 집행 리에 한 사항은 산 련 법령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해양수산부는 사업 상자의 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검

검일정 분기별 회이상 월 월

검반 해양수산부주 기 지방문 검

검내용

시스템 구축계획 진척도 시스템 선정의 합성 지자체 지원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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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사후 리

시장 군수시 도지사 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 등 근거자료 첨부

특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비용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 수증 등 을

철 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는 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 실태조사 장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감독 철

시설의 효율 인 운 리를 해 선량한 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시장 군수 시 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시장 군수는 보조 으로 취득한 자산은 년간 사후 리를 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조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 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시 도지사의 사 승인을 받아 가능

보고사항

사업평가 성과측정단계

주 기 시장 군수 시도지사

평가시기 월말 기 시스템 구축이후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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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업평가 실시 그 결과 제출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과 지표생산성 향상 산식에 따른 결과 제출

주 기 해양수산부

평가시기 지자체 평가이후

평가방법

시장 군수 시도지사 의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장평가

평가내용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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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어구보

생분해성어구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박신철
사무 장귀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 장 양용수
담당자 김성훈

수 앙회 자재사업부 장
담당자

시 도 시 군 구 해양수산 련부서 업무 담당자

사업개요

목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보호를 한 생분해성어구 보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동 어구의 효과를 사 검증하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 을 최소화

생분해성어구 공 단가 인하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근거법령

수산자원 리법 제 조 환경친화 어구사용

수산자원 리법시행령 제 조 환경친화 어구의 개발 사용의 확

성과목표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척 잠정

월 지자체 참여
어선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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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자격 요건

연근해 자망 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신청서 구비서류 등이 련 규정에 합하여야 함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 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 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상

년 사업 상으로 확정된 시 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지원자 의 사용용도

생분해성 자망 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 어망

구매 보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처리비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범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지원형태 조건

지원조건 국고 보조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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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 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기존어구 가격의 를 추가 지원 필요시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최 까지 지원 가능 다만 신규 진입 품목에 해 를

국비로 추가 지원 가능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인증

어구의 성능검사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그물실 완성된 제품 등에 한 물리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 연구지원

별표 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 신청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 앙회에 통보

시 도 시 군 구

사업 리주체 시 도 시 군 구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시기 사업 리주체가 매년 월 에 모집 공고

사업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사업 리주체에게 제출

사업 리주체가 어업허가증 등 사업 상자임을 증명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 653 -

신청서 수

사업신청자가 직 는 팩스를 통해 할 시 군 구에 구비서류 제출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시 도 시 군 구

사업자 선정주체 시 도 시 군 구

선정 차

해양수산사업 심의 원회 는 이에 하는 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선정기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상자 선정

사업 상자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

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 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확정결과 보고 등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 앙회 등 련기 에 통보

사업 상자 선정결과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 상자에게 통보

사업 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련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련기 에 통보

수 앙회 일선조합

사업 상자 정리 지역별 어구량 취합 확인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 시 군 구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수 앙회에 통보 시 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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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앙회 일선조합 에서 생분해성어구를 원활히 공 토록 조치 시 도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 홍보 어구 공 시 검수 입회 시 군 구

시 도는 시범사업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보조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 으로 반납 정산

시 도는 수 앙회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 앙회 일선조합

가격 상을 통해 결정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통보 수 앙회 해양

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사업 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 수 발주 검수 정산 세무 어업인

보 설명 교육 제품 사후 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보고

생분해성 공 업체로부터 최종 납품을 받았을 때 공 어구 폭을 채취

하여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 업체와 계약을 해지

공 업체

업체의 자격은 생분해성 어구보 사업 상 어구의 제조 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국내에서 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

열처리 포장 건조 보 공정을 보유한 업체 자망

국내에서 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인공소라 등

생분해성어구 공 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 한 별지 제 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생분해성 어구 공 업체는 반드시 해당 납품 어업인에게 어구의 생산일자

보 방법에 해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어구의 특성 한 설

명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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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체는 납품어구의 검사를 하여 납품시에 폭을 더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 상자 어업인

시범사업 상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시범사업 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업 도 포기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별표 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인증서 발

기 단가 산정 통보

생분해성어구 나일론 어구 기 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 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 앙회

수 앙회 일선조합 로부터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한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편망업계에서 생산 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 조사 실시

납품된 어구에 한 검사는 장 방문하여 직 시료를 채취하고 검수 시험 실시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시 도별 자 배정 보조 교부 결정 월까지

시 도 시 군 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월까지

생분해성어구 공 이 완료되어 수 의 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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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실 보조 집행 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조사하여 사업 부실화

부당 집행 방지

시 도

지자체 시 도 에서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반기 회 별로 검

사업추진실 자 집행 상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업자 선정 후 보조 지 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년 회 이상 지자체 집행실태를 검하고 사업지침에 합토록 시행 조치

보조 집행실 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 티 부여

본 지침사항을 반한 업체에 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년간 제한 조치 실시

시 도 시 군 구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보조 이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회수는

물론 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성과측정단계

매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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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월 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 시 도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 추진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수요조사 시 군 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월말까지 월말까지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게 붉은 게 꽃게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정

기타어구는 사업비 범 내에서 지원

수 앙회는 생분해성어구 보 을 해 공 업체와 조달가격 계약시 가격

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격 상을 한 기 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기 에 의뢰 최종

산정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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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생분해 어구 검사 규

수지에 한 규정

생분해성 수지는 합체 공

합체 는 수지의 생분해도 어획성능 시험에 한 규정 에 합한 공 합체

기타 생분해성 수지로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합 생산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분해성 수지제품 임을 인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분해성 수지는 환경부 고시 제 호 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지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련한 공인시험기 의 시험 성 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한 친환경 부표 인증 의 환경 유해성 항목에서 제시한 속 기 단 와

동일한 항목은 기 용 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와 련한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분해성 수지의 생분해도는 해상에서 개월 육상에서는 자연 옥외폭로 상태에서 개

월경과 시 에서 기강도 개월 시 비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물실 방사에 한 규정

그물실은 수지에 한 규정 을 만족시키는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하여야 한다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는 유선 팩스 으로 의뢰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가공업체에서 직 무작 로

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분석의뢰

규칙 수수료 고시에 하며 성능인증 기 은 아래와 같다

성능인증 시험방법은 시험법을 용한다

망 그물실 성능< >

품명 직경 단강도 신장율

호 이상 이상
호 이상 이상
호 이상 이상

호 이상 이상
호 이상 이상
호 이상 이상
호 통발용 이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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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통발에 한 규정

사출통발의 성능 인증 차는 그물실 방사에 한 규정 과 같으며 성능인증 기 은

아래와 같다

붕장어 라스틱 통발

어 플라스틱 성능< >

품명 사출조건
통발 몸통 깔때기 두께 비고압축강도 단강도 신장율

붕장어

라스틱 통발

통발용 수지는 생분해

성 수지로 하여야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한 규정 을 만족하여

야 한다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수지 국내에서 합

사출

개 표본 이상

규정에 합시 합격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주꾸미 공소라 성능< >

품명 사출조건 비 비고

주꾸미

인공소라

주꾸미 인공소라 사출용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한 규

정 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외
수지 국내에서 합 사출

비 수 치환법으로 측정

자망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 무작 로 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분석의뢰

규칙 수수료 고시에 하며 자망의 제작과 성능인증 기 은 아래와 같다

자망은 이 막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호 자망 망목 내경 가로 코 세로 코

호 자망 망목 내경 가로 코 세로 코

호 자망 망목 내경 가로 코 세로 코

호 자망 망목 내경 가로 코 세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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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는 유선 팩스 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 무작 로

필 코 코 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분석의뢰 규칙 수수료 고시에 하며 성능인증 기 은

아래와 같다

그물감은 호 그물실을 수 가닥 연사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감의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망목 내경 가로 코 세로 코

그물에 한 성능< >

품명
단강도 신장율 두 발사이의

각도 비고

호 통발용 이상 이상

이하

매듭 정확도는 개

표본 에서 이상

합시 합격

두 발사이의 각도는 폭

방향의 매듭을 심으로

발의 기 사이의

각도

호 어류 이상 이상
호 어류 이상 이상
호 어류 이상 이상

호 갑각류 이상 이상

호 이상

갑각류
이상 이상

완제품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포장재를 사

용하여 포장하여야 하고 량 생산자 생산년월일 제품규격을 명기하여 포장

자연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성능인증에 한 경과 조치 사후 리

호 그물실 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이상의 그물실 는 그물에

해 성능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굵기별로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특정 굵기의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인증받은 동일굵기의 품종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동일굵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생분해 그물실 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년

이상 생산실 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 받아야 한다

생분해성어구 생산업체는 인증을 유지하기 해서는 년에 회 이상 생산어구에

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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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 상자 변경 신청( )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연안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연간사용량 사업신청량 비 고

변경내용
당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어업 허가증 사본 부

선 국 증서 선 증서 는 등록필증 사본 부

변경사유 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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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

농어민 지원을 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 업무 수행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농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년이내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동의하지않는경우 합한 상자인지확인이불가능하여사업 상자로선정되지않을수있음

고육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

농어민 지원을 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상물에

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리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농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동의하지않는경우 합한 상자인지확인이불가능하여사업 상자로선정되지않을수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수산 보조 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연구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 업무 수행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농수산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 기간 년이내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동의하지않는경우 합한 상자인지확인이불가능하여사업 상자로선정되지않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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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 상자 결과

단 폭 개 천원

시 군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톤수 어구규격 연간

총사용량
사업
물량

정부지원
액

어업인
부담 액 연락처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 보조 지 상자 통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년도 생분해성어구 구입

보조 지 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상자 명단
단 폭 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 개 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귀 하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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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 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 )․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 개 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 보조 지 결과

단 천원

시 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 개 수

어가부담

액

정부 지원

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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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생분해 그 능 인증

제 호

상 호 명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정결과

세부시험성 서 별첨

사에 년 월 일 립수산과학원에 능 의뢰한 그물은○○ ○ ○

해양수산부 생분해 어 시범사업 시행지침『 』에 의거 생분해 호 자망그물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 호 서식

검 조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사진첨부

납 품 자

상 호

서 명 ㊔

검 수 자

소 속

직

서 명 ㊔

입 회 자

소 속

직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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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검 록 부

일 자 지역 검사항 검결과 조치사항

검 자 시 도

소 속

직

서 명 ㊔

수 검 자 시 군 구 수

소 속

직

서 명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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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년 생분해 어구보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2017

사업계획 비 추진실

보조 지 결과 등 세부내역은 사업지침 별지 제 호 서식을 용하여 별첨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 황 본 사업 산으로 처리한 실 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668 -

친환경 부표 보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류성

주무 윤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연구사 차 진

수 앙회 자재사업부
장 고재석

차 장 조건일

사업개요

목

친환경 부표 보 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안 한 수산물 공 기반 구축 도모

근거법

어장 리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수산업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제 호

성과목표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고 도 부표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합 계 사업 단

보 조 친환경 부표

보 사업으로

환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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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부표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 인 자 신규어장은 제외

지원자격 요건

개별어장을 기 으로 하되 어 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

으로 간주어 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인 이상의 지분 는 행사자 등

경 체가 달라서 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는 행사자가

경 하는 시설물에 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 동일 부표 크기 기 의 이상의 폐

스티로폼 부표를 자체 으로 회수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지원 상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 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등을 국립수산과

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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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자 우선순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어업경 체에 등록된 사업자

친환경 부표 인증 등 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

그 밖의 우선순 는 소득이 낮은 자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정기 을 정하여 선정

지원자 의 사용용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 구입비

시‧도에서는 시 로 원자‧ ‧ 정시, “ ” 또는 양식장“ ” 의 친환경 부표

입비에 이상50% 우선적으로 정하여 수요조사 실시하고 부득, 이 수요가 저조

할 경우에는 추가로 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자 원 조치

특히, 전남도에서는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입비에 이상70% 우선적으로 자

정 조치

지원조건 방식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담

사업시행기 시 도 시 군 구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기 사업지원 상어장 는 어선 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제품별 지원 기 가격은 수 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용

사업비는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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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 인증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 에 따라 공인시험

기 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 서와 함께 인증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

공인시험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등

각 평가항목에 해 공인시험 기 별로 독립 으로 평가 가능

공인시험을 거친 제품 규격 모양 등이 상이한 제품의 인증여부는 국립

수산과학원의 품질인증 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질검증기 에 합한 경우

인증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교부하고 수 앙회 자재사업부 통보 해양수

산부에 보고

품질인증 원회 구성 운 국립수산과학원 시험평가기 수 의 담당자

와 부표 련 문가 인 이상으로 구성 업체에서 신청한 제품에 해 품질인증

여부에 해 다수의결

친환경 부표의 성능 제도여건 변화 등에 따른 품질인증 기 의 변경은

인증기 의 주 으로 시험기 의 조를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기 에 통보

친환경 부표의 인증 시험결과의 유효기간은 년으로 한함

친환경 부표 인증제품에 한 품질평가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년 일부 인증제품에 해 폭로시험 등을 통해 내구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인증기 개정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표 차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계획 신청 단계

산 지원계획 시 도에 통보 가내시 까지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 앙회 자재사업
부 공인시험기 에 시달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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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산 시 도에 시달 까지

부표생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 받아

월 일까지 품질인증서 발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월 일까지 해양수

산부 수 앙회 일선조합 에 통보

동일 제품 인증 여부에 한 사항은 월 일 이 까지 품질인증 원회에

서 결정하여 통보

사업 리주체 시 도 시 군 구

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월까지

사업자 어업인 의 수요를 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산 신청

사업자 선정 공고

할 어업인 사업 상자 련 수 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신청 차 사업 희망자는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작성하

여 시 군 구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부 해당 면허증 는 허가증 사본 부

사업홍보 사업 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련 업체에 하여 사업자 선정

는 후에 홍보 설명회 를 실시

신청서 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 는 를 통해

할 시 군 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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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앙회 일선조합 는 시 군 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수 앙회 자재사업부 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

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 시 자체 물가조사 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 에 의

뢰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시 도 시 군 구

선정 차

사업자 선정심의 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 도 시 군 구 에서 선정

선정기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 외의 선정기 에 하여는 심의 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 앙회 일선조합 에 통지

사업자별 연간 지 정 사업비내역을 상사업자에 통보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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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별 보조 교부 결정 자 배정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사업 지침과 보조사업 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 감독 철

친환경 부표 보 사업의 조달업무 부표 수 발주 검수 정산 세무 등

보조업무 수행

사업정산

시 군 구는 수 앙회 일선조합 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 앙회 일선조합 입 계좌에 보조 을 입 하여야 함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의 이상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상자에게 보조 지원

매년 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필요한 경우 수 앙회 일선조합 으로부터 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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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로부터 받은 사업 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 황 등 련

통계 별지 제 호 서식 를 취합하여 매년 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사업추진 장 검은 연 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실시방법 당 계획 비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에 장 실태조사

검항목 친환경 부표 보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 어업인 동향 등

보조사업으로 보 되는 부표에 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지자체 시 도 에서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분기 회별로 검

사업추진실 자 집행 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해양수산부에서 부표에 한 평가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평가계획에 따라

부표 생산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 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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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생산업체에 지조사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품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 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시 군 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시 군 구 는 공인시험기 으로부터 품질 평가 검사성 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인증 기 에 합한지 여부를 단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시

군 구 수 앙회 일선조합 에 통보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해서는 해당 업

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해양수

산부 시 군 구 수 앙회 일선조합 에 통보

제재

보조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산 감액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발 시 보조 반환은 물론 보조 총액의 배 이하의 범 에서 제

재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보조 이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년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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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상에서 제외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시 도 시 군 구 는 사업 상 어장에 한 지도 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 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매년 친환경 부표 보 사업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 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 시 도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환 류

사업추진 실 평가 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지침개선을 추진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산당국과 의하여 다음 연도 산편성에 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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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년 사업시행지침을 용하여 사업수요조사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 통보 정

사업신청 시 군 구 시 도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년 월 말 이내 별지 제 호 서식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용하여 신청

참고자료

사업 추진 차

친환경 부표 인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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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친환경 부표 인증

용범

이 기 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 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스티로폼의 배출이 발생하는 부표를 체할 목 으로 생산된 부표

에 하여 규정한다

인용표

다음의 인용표 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기 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 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 은 최신 을 용한다

기 자제품 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가 크로뮴

의 함량 측정

염수분무시험방법 성 아세트산 캐스 분무 시험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진 노출 시험 방법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고분자 물질 의 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폴리에틸 필름의 기계 성질 시험 방법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데이터의 통계 해석 방법 제 부 데이터의 통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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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

품질 련 기

겉모양은 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흠 등의 결 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리한 돌기 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

끄럽게 마무리 되어야한다

치수는 에 따라 시험하여 표 의 규정에 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양

치수에 하여는 인도 인수 당사자 사이의 의에 따른다

부표의 종류는 부표의 속이 빈 속 빈 부표 와 부표의 내부를 채운 속

채운 부표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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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표 크기별 호칭

호칭 부표 크기 (L)

1 하10

2 11 ~ 30

3 31 ~ 60

4 61 ~ 80

5 81 ~ 100

6 101 ~ 200

7 201 ~ 300

8 301 ~ 400

9 401 ~ 600

10 601 ~ 800

11 801 ~ 1000

12 1001 ~ 1500

13 1501 ~ 2000

14 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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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련 기

성능은 에 따라 시험하며 표 의 규정에 합하여야 한다

표 친환경 부표의 성능기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부력 (kg)
표시부피 자체질량[( (L)×0.7) - (kg)]

이상

내면밀도(kg/m3) 이상18

내충격성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

촉진

내후

성

(2

000

시간)

피복형부

표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이상80

그 외의 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해수내압성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

염수복합싸이클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

환경

유해

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이하60 크롬(Cr) 이하60

비소(As) 이하25 납(Pb) 이하90

바륨(Ba) 이하1,000 수은(Hg) 이하60

카드뮴(Cd) 이하75 셀레늄(Se) 이하500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사출 접합부 피로 시험 초기 부력의 이상일 것90 %

결속 고리 하중안정성 시험 (5

000 N)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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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편의 상태 조

시험편은 온도 상 습도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에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시료 시험편

시료는 원칙 으로 성형 후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수치의 맺음법

수치는 에 따라 끝맺음 한다

겉모양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치수

부표의 길이 높이를 각각 곳을 의 정 도로 회 측정하여 각

각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부표의 치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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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로 완 히 잠길

때까지 하 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치한

후 의 정 도로 하 을 측정한다

그림 부력 측정 장치 부력시험 모식도

내면 도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심부 지 에서 두께 길이

비 크기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채취한 시험편을 에서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도를 다

음 식으로 계산하고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도를 나타낸다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비 각각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

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질량은 의 정 도로 측정한다

도

무게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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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충격성

부표를 두께 속 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

표의 상단 표면 앙부에서 수직으로 높이에서 삼각형 추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삼각형 추 그림 는 한 변이 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

이는 추의 무게는 이어야 한다

그림 삼각형 추

진내후성시험

의 시험방법 표 노출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편을

진열화 시킨다

진내후성 시험시간은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표 에 합하여야 한다

단 타포린 재질은 시험기를 이용해 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진내후성 시험 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

를 이용하여 표 과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

하여 시험편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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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1)
(%) = (E1

2)
/E0

3)
)×100

1) EB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

2)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3)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

시편 수

개( )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호형3
500 3

타포린PVC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호형2
500 3

표 진열화 후 신장률 시험조건

해수 내압성시험

부표의 해수 내압성을 평가하기 하여 평균수심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의 규정된 로 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 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합 사 수 무 게 두 께

합3
9.6kg / 200m ±

10%
10mm

표 로 의 규격



- 687 -

그림 수심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수내압성 시험 모식도

염수복합싸이클 시험

부표를 제품상태 는 크기의 정육면

체 시험편으로 제작한다

에 따라 염수분무시험기를 이용해 에서 시간 유

지한 후 항온항습기에서 에서 시간 에서 시간

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로 하여 시험을 실시 한 후 부표 표면에 균

열 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온도변화 시간은 분당 로 한다

그림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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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성시험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속 시험은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난연제 시험은 에 따라 표면층 는 피복

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부표 내부의 일부 는 체가 채워져 있는 부표는 내부 심부 지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난연제 시험을 실시한다

사출 합부 피로시험

하 가압 에 부표의 합부 를 그림 과 같이 수직으로 고정하고

의 가압 속도로 까지 하 을 재하한 후

의 속도로 하 을 제거한다 이 시험을 로 하여 총

을 실시한다

피로시험이 종료되면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의 깊이로 시간 동안 침강 시킨 후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하 가압 과 사출 합부 의 고정 치

결속 고리 하 안정성 시험

사출형 부표의 상 하단에 로 를 결속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경우

결속 고리에 로 를 매달아 의 인장하 을 가하여 부표 결

속 고리의 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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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합리 인 샘 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시사항

친환경 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

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 종류

나 치수

다 부력

라 내면 도 내면 도 미평가 부표는 제외

마 부피

바 제조 수입 자명 는 그 약호

사 주소 는 화번호

아 사용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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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상 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후 크기가 다른 부표에 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족할 경우 동일 제품으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구조 모양이 동일할 것 가 모양 일치 시험

사용 재료가 동일할 것

동일한 제품 공정에서 생산된 것

동일모델 인증 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

동일모델 확인을 받으려면 품질인증신청 시에 모든 제품에 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 기 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설명서 각부 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포함

인증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정표 등

품질 인증기 은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동일모델 인증

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서를 발 할 수 있다

동일모델 인증 상 제품 증명 시험방법

가 모양 일치 시험

부표의 모양에 따라 그림 과 같이 타입으로 구분한다

타입 부표

친환경 부표의 인증을 받은 기존 부표와 동일모델의 인증 상 부표의 치수를

표 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 후 단 까지 기록한다 각각의 치수비가 부

표의 직경 치수비의 이내 일 때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호의 길이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호의 길이

호의 높이

부표의 직경

표 타입 부표의 치수 비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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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부표

친환경 부표의 인증을 받은 기존 부표와 동일모델의 인증 상 부표의 치수를

표 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 후 단 까지 기록한다 각각의 치수비가

부표의 직경 치수비의 이내 일 때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타입 부표의 치수 비 허용오차

타입

타입 타입

그림 친환경 부표의 치수 측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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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인증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인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사업 상 부표

부표의 모델 피복형 사출형 기타

부표의 규격 간략하게

부표의 재질

부표 검사내역

검사기 명

검사의뢰일자 년 월 일

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 693 -

첨부

품질인증용 검사성 서 검사기 발

사업자 등록증

제품 규격 재질 련 설명서

제품 제조 련 사진 설비 사진

기타 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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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 695 -

별지 제 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신청자

어업의 종류 면허 허가 번호

어장 면 건 면허 허가 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치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 수량 개 지원단가 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기타
부표명 기재

사업비 총 사업비 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 착수 정일

공 완료 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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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부표 사용 황

품종
면

부표 종류
사용규격 사용량

개

총사용량

개

교체주기
년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계획량 개

지자체에서 발 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수량의 이상을 회수하여야 함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제 조제 항 친환경 부표 보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어업 면허증 사본 부

안내사항

친환경부표 인증은 당해연도 월말까지 인증서를 발 받

은 제품에 한해 보조사업 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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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 보조사업자별( )

단 원 개( : , , Ø, )ℓ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 시

소계

김 희

홍길동

남해군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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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 품종별( )

단 개 천원

품종별
당 계획

집행실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

조

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

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복

기타

어

류

등

소계

어류

우 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정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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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친환경 부표 사용 황

역
지자체

기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 ⓐ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 )

소요량ⓑ
개( /ha)

총소요량
×ⓐ ⓑ
개( )

교체
주기
년( )

경남 통

홍길동 홍합 20
58 2,000 40,000 3

폴 리
우 아 60 100 2,000 7 8∼

이길동 홍합 30
하이
리드 58 1,800 54,000 3

필름PE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60 200 1,000 3
80 100 500 4
100 40 200 5

거제 사출형 20 10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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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검기록부

일자 지역 검사항 검결과 조치사항

검자

소속

직

서명

수검자

소속

직

서명

년 월 일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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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 보고

도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개 천원

시군

년 계획 실집행실 계

사업
물량
개

산 사업
물량
개

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책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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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 사업 요 조사

보 조 율 국비 지방비 자담

국비 신청액 천원

총사업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수요

단 개 천원

시 군 구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사업추진계획

구체 인 추진일정 기재 보조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년 산 집행계획

단 개 천원

시 도
보조

교부 액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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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류성

주무 윤기

사업개요

목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수산물 안 성 확보

근거법

수산업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성과목표 지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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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양식 패류 박신 는 가공 업체를 경 하는 자 어 계 어업인단체나 패류

련 수

지원자격 요건

양식 패류 박신 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 하는 자 는 연안지역에 방치

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 하기 하여 사업비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 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상

지원 상

연안지역에서 양식 생산 가공 과정 발생하는 패각을 상으로 하며 패각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는 사업주 기 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자 의 사용용도

발생된 패각을 자원화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 하기 하여 패각을 처리한

자에 하여 지원 다만 자원화업체에서 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에 배출

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 감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 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원 국고 보조 농특 지방비 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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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기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패각에 한함

사업비는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사업 리주체 시 도 시 군 구

공고시기 사업 리주체가 결정

신청 차 사업 희망자는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에 제출

별지 제 호 서식 작성

구비서류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부 사업자 등록증 는 공장등록증 사본 부

사업홍보

사업 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련 업체에 하여 사업자 선정 는

후에 홍보 설명회 를 실시

신청서 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 는 를 통해 할 시 군

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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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시 도 시 군 구

선정 차

사업자 선정심의 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 도 시 군 구 에서 선정

선정기

심의 원회에서 패각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

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 정 사업비내역을 상사업자에 통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월

시 도 시 군 구 에 지침 통보

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월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 군 구 월

할 어업인 사업 상자 련수 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사업설명회 실시 시 군 구 월

사업신청자 패각 처리업체에 사업 설명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 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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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시 도별 자 배정 보조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사업집행 검은 연 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실시방법 당 계획 비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에 장 실태조사

검항목 사업 추진상 문제 박신공장 패화석비료공장 동향 등

지자체 시 도 에서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분기 회별로 검

사업 추진실 자 집행 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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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보조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산 삭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발 시 보조 반환은 물론 보조 총액의 배 이하의 범 에서 제

재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보조 이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회수는

물론 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시 도 시 군 구 는 사업 상자에 한 지도 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매년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 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 시 도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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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류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지침개선을 추진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산당국과 의하여 다음 연도 산편성에 반 하도록 함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년과 동일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 통보 정

사업신청 시 군 구 시 도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년 월 말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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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도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개 천원

시군

년 계획 실집행실 계

사업
물량
톤

산 사업
물량
톤

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책

건의사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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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어선유류 감 장비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입니다

사업개요

목

연료 에 지 감형 등 효율 기 장비 설비 체로 어업경 개선과

해양사고 방 안정 조업기반 조성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 조 선진화사업에 한 지원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성과목표 지표

년까지 어선어업분야 톤 배출 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까지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등 보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장비 설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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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에 지 감형 등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등 이라한다 어선의 기 장비 설비 기추진장치에 하여 체

는 설치 를 희망하는 어업인

사업자격 요건 제외 상

에 지 감형 등 어선의 기 장비 설비 기추진장치를 체

는 설치 하고자 하는 어업인

지원제외 상

최근 년 이내에 수산 계법령 어선법 반 과징 처분이상 으로 발된

사실이 있는 자

수산 계법령 어선법을 반하여 부과된 벌 는 과징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 상 어선

최근 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등 는 기추진장치를

설치한 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 부부 등 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 으로 지원하는 자

지원 상

에 지 감형 등

유류비 감을 한 유류 감장치 설치

효율 육상기 포함 기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 의 체 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 설치

기추진장치 체 는 설치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어선 노후장비 설비 자동식별장치를 포함한다

어업 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설비 체 는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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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에 지 감형 등 어선의 기 기추진장치를 포함한다 장비 설비의

개량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회 계 명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조건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척 기 장비 설비 척

어선의 에 지 감을 해 추진하는 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 장비

설비의 체 는 설치 사업 기추진장치 사업을 포함한다 간 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사업집행주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 가능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 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설치비 포함한다 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함

유류 감장비 등의 성능검사 승인

유류 감장치 등은 성능 보장을 해 공인기 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상으로 함

국립수산과학원에 등을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제 호 는 별표 제

호 에 따른 공인시험기 의 시험성 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인기 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하여 품질검증기 에 합한 경우 승인

서를 교부하고 해양수산부 수 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승인기 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기 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함

등 승인제품에 한 품질평가

승인받은 업체는 는 이에 하는 품질경 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증서 를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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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업체 수 앙회 사업집행주체는 등 승인제품에 한 품질

평가를 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제출 등 조요청이 있을 경우 조

하여야 함

기추진장치 축 지 포함 성능검사 승인

기추진장치 축 지 포함 사업은 축 지 추진어선 설비기 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에 합하여야 함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

치단체 수 앙회 선박안 기술공단에 시달

시 시· ( · ·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사업자 공고 모집을 해 어 계 등 방문 사업 홍보 지도 강화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사업자 선정

수 앙 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희망 수요자 모집을 해 어업인 홍보 지도 강화

사업에 필요한 기종 장비 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해양수산부에 통보

보조사업자 등이 천만원을 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조달청장에게 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탁하여 계약 체결

자조달의 이용 진에 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 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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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직 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 별지 제 호 서식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 시· ( ·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 검토한 후 우선

순 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 군 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집어등 설치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 자의 우선순 는 소형어선 어업인 수 실 이 있어야 한다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기 기추진장치를 포함한다 장비 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 로 하되 동일 순 자의 세부 우선순 는 마력 기 체 신청자 소형

어선 어업인 수 실 이 있어야 한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 사용자 순으로 함

유류 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육상용 기 을 해상용 디젤기 으로 체 하고자 하는 자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 을 해상용 디젤기 으로 체하고자 하는 자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장비 설비를 체하고자 하는 자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 설비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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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가솔린 기 을 체하고자 하는 자 단 순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체 보조 의 를 넘을 수 없음

사업자 선정을 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비하여 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용

시 군 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 액 등 공동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 도 지역별 수 수 앙회 에 통보하여야 함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시· ( · · )

사업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일까지 수립하여 시 도지사 지역별

수 조합장에게 통보하며 시 도에서는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게 제출

사업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 수 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 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 반에 하여 교육하여야 함

수 앙 수(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수 발주 검수 정산 세무 제품 사후 리 등 등

보조업무을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반에 하여 교육하여야 함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

시 도별 자 배정 보조 교부결정 송 월까지

시 시· ( · · )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월말까지

보조 지 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 장비 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 의 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공계 제출일로

부터 일 이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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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

사업추진 황 자 집행 황 등을 반기별 회 이상 검하여 사업 부실화

부당 집행 사 방지

검일정 반기별 회 이상 월 월

검항목 사업추진 실 보조 집행 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성 등

사업추진 실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 리주체 시( ·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분기

별로 검을 실시하고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을 정산하고 사업

별 재원별로 보조 의 정산서를 제출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따라 리

요재산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고보조 통합 리 지침

국고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한 공시에 한 규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규정 에 따름

내용연수가 년미만의 기계 장비에 하여는 해당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보조 으로 취득한 기계 장비의 취득가액이 만원이하는 리를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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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리를 아니

할 수 있음

같은 회계연도 보조사업 는 간 보조사업 총액이 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는 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는 간 보조사업 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부터 시행

제재

해양수산

지침 반사례 발 언론 등 사회 문제 야기 사업실태 검 비 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하여는 다음연도 보조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 을 삭감할 수 있음

사업 리주체
시 시( · , · · )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 감독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성과측정단계

매년 고효율 어선유류 감장비 지원사업의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계획 비 추진실 집행율 이상 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한 사

업물량 확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보조사업 련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하여 장 표창 상신



- 723 -

환 류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제도개선을 추진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사업희망 수요조사 시 군 구별 어 계 단 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사업신청 어업인 시 군 구 시 도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년 월 일까지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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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사업 추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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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고 어 감 비 지원 사업신청
등 어 비 비(LED , · · )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화번호

도로명 주 소

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동조합 법인 회사
어 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 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고효율 어선유류 감장

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부

주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 액이 천만원 이상

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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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상물에

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리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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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사업별 련사항만 기재

선명 업종

톤 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 규격

수량

설치기간 계획

업종 톤 선질

품명 기종 규격 등

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공일

사업내용은 등 유류 감장치 기 장비 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체 등을 표시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자기부담 조달계획

부담자 방법

기타 사업지원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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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3 ]

사 업 성 검 토 서 제 조 련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정지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는 조직력

기술 는 경 능력

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정성

사업 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매조건

사업성 검토기 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종합의견

년 월 일

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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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4 ]

신 용 조 사 서 제 조 련

신청자 인 사항 신청내용

년 월 일 기

주 소
화

번호

단 체 등

회사 기타명칭
사업자번호

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출 자담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년간 연체사실
부도 는

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 액

조사기 일 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출가능액 신규 출 가능액만 기재

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 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후취담보 출의 출가능액 담보여력 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출신청

자료에 의함

종합의견

년 월 일

동조합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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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5 ]

보조 융자 교부신청서 제 조 제 항 련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

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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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0 ]

민간 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보조 정산서

제 조제 항 련

작성년월일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민간 는 시도명․

정산내역

단 원

사업 사업 량 산액
보

결 액

보

액
월액 집행 액 비고

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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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조의 항 련10 2 ( 23 4 3 )【 】

보조사업 실태 검계획

총Ⅰ

검방법

상선정□

선정기○

검 상○

시 실태 검 상 선정기 은 각 앙 서의 장이 정함

주요사업 억원 이상

지 사업 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 문제 지 사업

기타사업 억원 이하

각 분야별 검 주요내용□

분야별 검 상 주요 검내용

향후 추진일정

□

각 분야별 실태 검 총 표

구분 사업명
산 백만원

회계
산

성격
집행기 유형

어업자원

정책관
100 200 농특

지자체경

상보조

시도·
시 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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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검 계획Ⅱ

사업개요

사업목□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사업 산□

구분 결산
산

산 증감

확정

지원근거□

○

부정 부 정 수 련 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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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차 비고

보조사업 검 추진 계획

검 상 기간□

검 상○

검기간○

검방법□

보조사업자 선정 차 검토 방안○

장 조사 계획○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방안○

기타 검방법○

검내용□

○

향후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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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식 조의 항 및 조의 항 련10 3 ( 23 4 3 23 5 4 )【 】

보조사업 집행 검결과 분(1/4 )

보조사업 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산집행 결산 황 천원

산 결산 산 결산 산 결산 산 집행

보조사업 검결과

사업개요□

사업목○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 출자 등 지원조건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

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검결과□

기존 지 사항 조치 황○

번 발굴된 문제○

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 에 한 발생원인 부정수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기존 조치사항□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해 추진 인 책을 기재

○

향후 책□

기존 지 사항 근번 발굴 문제 에 한 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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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조사업 검평가단 검평가 체크리스트[ ]

검 상 기 검항목 비 고

보조사업자

는

간 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비실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는 완료여부

련 법령

규정 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 등 타 재원 확보 여부

보조 사용의 정성 목 외 사용 여부 횡령

용 여부 보조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 의 시정명령 수 여부

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 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의 목 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 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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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년 고효 어 류 감장비지원 사업 집행실 보고2017

시 도 년 분기 집행 실
단 척 천원

구 분

년 는 분기 집행 실

계획 실

물량
액

국비

물량
액

국비
척수

마력수

는 등 수
척수

마력수

는 등 수

합 계

등 보

집어등

작업등

노후기 장비 개량사업

기 교체 설치

장비 교체 설치

소형어선 기추진기 보

소형어선 기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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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연안해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사업목

연근해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자율 자원 리 분쟁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도모

근거법령

농수산물자조 의 조성 운용에 한 법률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기본법

기본방향 기 효과

세한 개별 연근해 어업인을 규모화하여 주요 생산 품목에 한

시장교섭력과 어업경쟁력을 제고

어업인간 효율 인 자원 리 체계 구축 생산 품목의 균형 인

수 조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구조로 변화

연차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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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2017

사업 상자

공모를 통해 사업 탁기 을 선정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 에 한 법률 에 따라 수산자조 을

조성 운 하는 단체 해수부 소 비 리법인 로

민법 제 조에 의해 수산업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리법인 단체

지원 상 조건

가 지원 상

품목을 표하는 국 인 생산자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 진

수 조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 양식 원양산 제외

나 지원조건

조직화 지원 국고

자조 지원 국고 자담

다 집행주체 주 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탁기

임의자조 을 설치한 단체 임의자조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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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제외 상

세 을 체납 인 법인

기타 허 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신청하거나 보조 을 원래

목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임직원의 자 횡령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법인

휴 폐업 인 법인

지원자격 요건

연근해어업의 자조 단체 조직화를 한 행정 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는 연구 교육기

최근년도 기 으로 품목별 국생산량 는 액 비 단체 구성원의

체생산량 는 액 비율이 이상인 단체

요건에 충족하여 사업 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 로 보조 을

지 받은 날부터 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국 비 생산량 는

액 비 을 이상으로 달성 필요

미달성시 보조 지원을 단하나 사업시행 년차의 국 생산량

는 액 최 사업시행 년과 비하여 이상 증가할 경우

년 연장 가능

유비 이상을 충족하 더라도 차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 지원을 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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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조성 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사업에 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 필요

이를 해 해당 단체는 정 에 해당사항을 반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목 는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 필요

하나의 수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 을 설치

지원자 의 사용용도

조직화를 한 행정 지원과 어업인 상담 역할 수행

계분야 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 단체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분야 의 기술 지원 수행

수산물의 소비 진 홍보

수산업자 소비자 등에 한 교육 정보제공

수산물의 자율 수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사업

수산물의 소비 진 품질 생산성 향상 안 성 제고 등을 한

사업 이와 련된 조사 연구

자조 사업의 성과에 한 평가

자조 단체 가입율 제고를 한 교육 홍보

그 밖에 자조 의 설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임의자조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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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의무량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탁사업자의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통지

국고보조

자조 단체의 임의거출 과 매칭펀드 응보조 로 지원함을 원칙

이나 사업실 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자부담 임의거출

자조 을 투명하게 리하고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임의자조 설치 단체 임의자조 단체 에 임의자조 원회를 설치

원회 구성 원장과 부 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

기능 임의자조 폐지 임의거출 의 액 임의자조 운용계획

수립 변경과 결산 그 밖에 원장이 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 자조 련 업무 반사항 분장

운 경비 자조 조성 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조성액의

이내 억원 미만인 경우는 이내

사업 추진 차 구비서류

가 사업 추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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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통보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심의 통보

나 구비서류

자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신청서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신청

자조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련 증빙서류

.Ⅲ 년 사업 관리2017

사업 신청자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 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 신청자는 농수산자조 의 조성 운 에 한 법령 고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그 외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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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사후 리

탁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결과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호서식

사업 신청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실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호서식

다만 품목 특성상 지역 계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업 신청자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는 사업추진 결과 발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 담당기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 어업정책과

기 타

사업 신청자는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 해양수산부

장 어업정책과 와 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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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1 ]

생산 단체 지원 사업 신청( )

직 립연월

원수
어가수( ) 보 지원 도

지역별

포

생산
생산량

생산액( )
단체 생산량
생산액( )

운 실

계

만원( ) ’16 ’17 ‘18 ‘19 ‘20

산

액

고보 액

계

집행액

집행 (%)

독립

사 능

수행여

가 건

개 어가 :◦

생산 단체 :◦

타◦

상 :◦

산 :◦

:◦

사 실 재지 ☏
상시 근

여 ( )

사업계’15

주 내

소비 진 홍보 백만원 총사업비의

주 집행계 액- :

수 조 백만원

교육 백만원

기타 백만원

운 비 백만원

첨

최근년도 생산 출하 실 입증자료 부

해당품목의 국 생산 출하 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

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부

사업계획 총 표 사업목 추진 계획 등 포함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 746 -

사업 계< 2016 >○○○

항

○○○

사업비

비 보01
고0110 사업

비 진0120 사업

수 안02
수0210 사업

가격안0220 사업

통 개03

개0310 사업

포 재개0320 사업

통개0330 사업

통0340 사업

비0350 사업

경쟁 고04

질향상0410 사업

생산 향상0420 사업

안 고0430 사업

원료 재 비 지원0440 · 사업

수05

수 마 지원0510 사업

가 어 청0520 · 사업

해 시 개척0530 사업

0540 수 지원 사업

보 공06

거 보0610 사업

0620 사업

보 공0630 사업

진지견학 해 연수0640 · 사업

사연07

사 연 역0710 · 사업

연0720 사업

과평가0730 사업

거08
거0810 사업

원 거0820 사업

징수수수료09 거 수수료0910 사업

운 리10

건비1010 사업

비1020 사업

복리후생비1030 사업

산취득비1040 사업

타경비1050 사업

비비11 비비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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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2 ]

컨 료보고 약( )

컨 개1.

단체

연락처( :

)

재지

경 규

산 : 만원

채 : 만원

본 : 만원

원수
어가수( )

지역별 포

생산
생산량

생산액( )
단체 생산량
생산액( )

컨 야

야( )

책 컨 트

연락처( :

)

컨 간 수

비 고

컨 내 과 리2.

컨 수행1)

별 수행

수행계 에 시 었 컨 진 도달수 술/※

단체2)

항 별 상( , )

컨 니 에 해당하는 단체 상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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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야에 한 진단내3)

항 별 내

컨 야 진단내 에 한 결과 시※

개 과 도4)

항 별 내

컨 야에 한 심 진단에 신 개※

슈사안 도

해결 안 신 개 도 과5) ( , )

항 별 내

신 취약 개 한 체 해결 안 수립 과※

시

실행 내 향후 신 개 계 포함6) ( )

항 별 내

수립 해결 안 탕 경 체 신 개 한( , )※

내 술하고 향후 도 계 별도 시

컨 과7)

별 수행 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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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애 건 사항8)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조직화 지원 컨설 사2016 2016 ( )

업을 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책임컨설턴트 인: ( )

생산자단체 인( )

별첨 컨설 완료보고서: , 생산자단체 진단서 수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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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3 ]

직 지원 컨 료보고 원( ) ( )

편집순 지[ _1. ]

지 뒷 지 앞

여

2cm

연도

주

직

아래

여

2cm

가 21.0 cm

29.7 cm

직 지원 컨 사업’16 ( )

료보고

컨 주( )

월

생산 단체 ❍ ❍ ❍ ❍

컨 업 체 ❍ ❍ ❍ ❍

귀하00000

보고 는 해양수산 에 시행

한 생산 단체 직 컨 지원

사업 료보고 니다.

지는 크 색 탕에 색 함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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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장 귀하

본 보고 직 지원사업 컨 료보고 합니다( ) .

컨 주 :□

사 업 간 개월: 2016.00.00 ~ 2016.00.00( 00 )□

2016. . .

생산 단체 : ( ) ( )

컨 업체 : ( ) ( )

책 컨 트 ( )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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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4 ]

사업 실 산결과 보고2016

1. :

단체2. :

3. :

사업 간4. :

사업비 산5.
단 천원( : )

같 사업 진실 산결과 보고합니다2016 .

첨 빙 등:

2016. . .

생 산 단 체 또는: ( )

또는 탁 사 업체 또는: ( )

해양수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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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감척

근해어선 감척사업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합한 수 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 에 기여

주변국과의 어업 정 이행 탄소배출 연료소모 이 많은 업종 불법어업

가능업종 국제 인 근 우선감척 등을 통해 선진어업으로 구조개편

체결 등 국내 외 어업여건 변화에 비하여 어업인

희망 주의 감척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직권감척 시범사업 별도 추진

조업분쟁 자원 남획형 어업 외국의 내 입어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어려워진 어업 유류소모량이 많은 업종 등을 주로 감척

가 사업 상

근해어업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 에

따른 감척 상 업종 는 어업의 허가정수 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상으로 한다

나 우선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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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 의 지원 규모 내에서 은 액의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이 큰 어선

수산자원 리법 제 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가 사업물량 지원계획

년도 사업비 물량 백만원 국비 척

추진 차

가 법 제 조제 항 규칙 제 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나 감척 상자 선정신청

다 사업 상자 선정 결과 통보

라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어선 감척 상자에 한 지원 폐업지원 어선 어구 매입지원

시 도별 사업물량 사업비 배정

가 시 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상자 신청서에 해 해양수산부는

나 사업 상어업의 우선순 에 따라 어선 감척 상자를 선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상자 선정결과를 규칙 제 조 항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시 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 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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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사업비에 한 사업내역서를 작성 통보한다

다 시 도지사는 어선 어구 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이하 잔존가치

평가액 이라 한다 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 으로 사업자 모집을 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년도

집행지침을 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사업 집행주체는 시 도지사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수 앙회장 선박안 기술공단이사장은 시 도

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을 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극 조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해양수산부는 소요 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 상자 잠정

선정 산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시 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가 사업 안내 등 홍보

나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수

다 어선 어구 등의 확인 잔존가치 평가에 한 사항

라 최종 사업 상자와 어선 어구의 인도 인수

마 어선 어구 등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바 지원 지 정산

시 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수 감척어선 리 폐선처리

지원 지 정산 등에 한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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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임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한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어선법 제 조에 따른 선박안 기술공단 등의 문기 에 탁

할 수 있다

라 지원 상 조건

지원 상은 폐업지원 잔존가치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해체 처리비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액이다

폐업지원 은 해당 어업별 톤 구간별로 조사된 액의 최

붙임 기 가격 까지 지원하고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로 지원한다

선단조업 어선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 정액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 한다 조업실 이 가 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어업실 이 없거나 조한 어선 조업실 이 일 미만 에 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 한다

기선 인망어업의 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척이 침몰하여 공고일

부터 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한 끌이 기 폐업

지원 의 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 일 재 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일 이상은 월 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한다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해 선단조업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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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선인 등선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 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 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

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 도지사는 등선 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어획물운반선에 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단체자 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 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정한다

가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 으로 근해어선 감척 상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

공동 소유인 경우 어도 인 이상 하고 최근 년간 일 이상

조업 는 최근 년간 일 이상 조업 실 이 있는 자

조업실 이 없거나 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 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부속선이 있는 경우 상 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 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 일로부터 기산하여 월 이상이

어야 한다

실제 조업여부를 단하기 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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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안 조업규칙 제 조에 따른 출 입항신고 실

최근 년간 일 이상 는 최근 년간 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의 면세유 이하 면세유 라 한다

구입실

해당 수 면세유 공 실 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 을 산출

다 가 나 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 군 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하여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 실 기타 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할 어 계단 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 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 의원 어 계장 어 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끌이어업에서 척이 조업실 산정 기간 다른 어선으로

체된 경우 체한 행 어선의 조업실 과 체된 종 어

선의 조업실 을 합산하여 조업실 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본 조업허가 연승 어선은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조업실 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조업실 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조업실 은 일본국 배타 경제수역에서 한민국의 국민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한 차규칙 의 어획실 보고

자료로 확인한다

나 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 일을

기 으로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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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 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인 어선을 포함 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 으로 조업을 단하고 계류 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의 허가

신고 등에 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라 최근 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 으로 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소형기선 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 의 사업자로 선정

되어 어선을 감척하 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외로 한다

폐업어선을 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외를 인정할 수 있다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해 선단조업 어선

부속선인 등선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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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리선 등에만

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가 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상어선에 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제로 보상을 받은 자

는 폐업 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근해어선 감척사업 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 으로 선령이 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

으로 한다

가 신청안내

해양수산부장 은 어선 감척 신청기간 상자 선정기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문 을 신청기간 개시일 일 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시 도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통보된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련

행정기 할 수 어 계 련 어업법인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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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선감척 상자 신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부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어선감척 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상자 신청서 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부

다 기타 시 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 차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 수기간이 마감되면

나의 우선순 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 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 은 나의 우선순 에 따라 어선감척

상자를 선정하여 시 도지사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시 도지사는 참가어업인의 요구 시 본인의 시 도내 우선순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액이 기 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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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우선순 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 은 국자료를

취합하여 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할 시 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 산의 범 에서 먼 선정한 이후 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 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 안내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 으로부터 어선감척 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사업 상에서 제외된 자 이하 비후보자 라 한다 에게도

사업 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는 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 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비후보자

에서 추가로 사업 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 자의

폐업지원 신청비율을 일 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도

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의 어선 어구 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해 감정평가업자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인 이상

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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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 을 감정평가 주 기 으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기 등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붙임 에 의한다

시 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 에

하여 추후 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확인 비용 어선 어구에 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

상자가 선지 한 후 시 도지사가 감척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

액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 선정

사업 상자의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체 산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사업 상자 이하 최종 사업 상자 라 한다 를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잔여 산이 발생하는 경우 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 상자로 선정하고 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 원회 심의

해양수산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하여 앙수산조정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앙수산조정 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 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계 공무원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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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변경 포함 확정 사업비 국고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해양수

산부 훈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어선감척 상자가 어선감척 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

하거나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의 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어선감척 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 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 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어선감척 상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 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사업비 지 까지 최종 사업 상자가 어선을 리하게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감척 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문 리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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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

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어선 어구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비하여 변동 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시 도지사는 어선 어구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 에

통보하고 일선수 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의 승인

지정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 하는

경우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공어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 시설사업 집행

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 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 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 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외로 한다

시 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 지정 하 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상어선의 어선어업 외 용도로 매각

시 도지사는 감척 상어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 리선 화물선 유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766 -

매각 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를 정가격으로 정하고 정

가격 이상으로 최고 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선령 어선 활용사업

폐업어선 선령 년 이하의 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체에 활용

코자 하는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 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 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시 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 도에서 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 공공기

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어선의 매각 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 차에 의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신고 등에 한 규칙 제 조

규정에 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 피 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장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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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 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한다

폐업어선을 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년간 매각 임

등으로 소유권 는 유권을 이 하거나 정부 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하여는 상기 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

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

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폐업어선을 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 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 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체하여야 한다

선령 어선 활용 사업 상어선은 지원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 도지사가 리해야 한다 이 경우 리비는 어선의 매각 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시 도지사는 기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정가격 비 최고 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 768 -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 소각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 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에 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정가격 비 최 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해 계약상 자로 하여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 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 내에서 집행

하되 과할 경우 그 액은 계약상 자가 부담한다

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 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 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리 감독하여야 한다

바 매각 의 처분

매각 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액 분의 은

수산발 기 에 납부하고 분의 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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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어선의 매각 수산발 기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 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 경비 출장비 등 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 어선감척 상자에 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정해진 차에 따라 매입지원 폐업

지원 을 지원한다

나 시 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 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 상자 선정일

사업비 지 확정일 을 기 으로 기산하여 년 내에 감척 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 기 장비 등에 해 정부 지원 보조 에 한함 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을

지 하여야 한다

다 어선감척 상자에 해 감척사업비 지 에 해당 어선이 침몰 화재

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 을 산정

한다

어업인이 감척 상어선을 시 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에 화재

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 한다

감척 상어선이 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 만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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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 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 공제 을 제외하고

지 한다

라 시 도지사는 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 경비 출장비

등 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마 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을 지 받는

자의 폐업지원 어선 어구잔존가액은 제외 은 환수하여야 한다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해양수산부장 의

별도 지시 질의에 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사항은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시 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 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 이 부진하거나 보조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 도에

하여는 다음년도 보조 배정 시 감액 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시 도지사는 사업추진 련 서류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 한 사진

자료 매 를 사업 완료 후 최소 년간 보 하여야 한다

마 업무담당기 부서 연락처 별첨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 실 어업정책과

시 도 시 군 구 수산담당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차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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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업지원 의 어업별 톤 단 별 기 가격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 의 기 가격은 다음과 같다

어업 종류별 톤 단 본선기 기 액 비 고

형기선 인망 외끌이 구분 없음

형기선 인망 끌이

톤 미만

척 기 액톤 톤 미만

톤 이상

형기선 인망
동해구기

구분 없음

형기선 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형기선 인망

서남구 끌이

톤 미만
척 기 액

톤 이상

근해트롤 형트롤 구분 없음

근해트롤 동해구트롤
톤 미만

톤 이상

근해선망 형선망
톤 미만 선단 기 액

본선 등선

운반선 척톤 이상

근해선망 소형선망 구분 없음 선단 기 액

근해채낚기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기선선인망

기선권 망 제 구

톤

미만 선단기
선단 기 액

본선 탐선

가공 운반선

척
톤

이상 선단기

근해자망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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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류별 톤 단 본선기 기 액 비 고

근해안강망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잠수기

구 구분 없음

구 구분 없음

구 구분 없음

구 구분 없음

구 구분 없음

근해통발 장어통발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근해통발 기타통발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근해통발 문어단지 구분 없음

근해형망 구분 없음

근해연승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톤 톤 미만 일본 허가

톤 톤 미만 일본 허가

톤 이상 일본 허가

자리돔들망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수망

톤 미만

톤 톤 미만

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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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시

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 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용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

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 도의 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 부 서식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 감척 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시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시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항의 우선순 에

따라 산의 범 내에서 어선감척 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 도지

사는 붙임 서식 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사업 상자의 우선순 사업 상자는 다음의 우선순 에 따라 선정한다

선령 이 오래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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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 의 지원 규모 내에서 은 액의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

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이 큰어선

수산자원 리법 제 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 통지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

수산부장 이 시 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 상자에게는

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이하 비후보자 라 한다

에게도 사업 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평가방법 기 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설비에

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 방법 등 붙임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선박확인 비용 어선 어구에 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 상자가 선

지 하고 시 도지사가 감척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액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도지사가 정

한다

사업 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 을 지 받기

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액은 지원 에서 제외한다

사업 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 지 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손

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 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 상자가 부담한다

매입지원 의 결정 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어업인이 상어선을 시 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에 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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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지원 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 에서 보험 공제 포함 으로 지 받는 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을 지 한다

어선 감척 상자에 한 지원 어선 어구 등의 매입지원 을 받으

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어선 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선검사증서 사본 부

선박등기부 등본 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

폐업지원 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폐업지원 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 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

불이행시 제재 조치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에게 어선 감척 상자

선정 통지 후 일 이내에 매입지원 는 폐업지원 의 지 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 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일 범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 의 지 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 도

지사는 어선 감척 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지원 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 이라고 단할 경우 지원 의 신청기간을 일 범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상자가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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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의 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 상자 최종 사업 상자와

계약상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하여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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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설비에 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 방법 등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감정가격의 평가 기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감정평가법인 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 이 평가시 을 기 으로 한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설비에 한 잔존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 에

따라 평가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선체는 총톤수 기 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용하고 평가연수 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선체의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

선질 내용 연수 년 잔존가치율

철강

강화 라스틱

나무

다 기

기 은 주기 동력 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 등의 설비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 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주기 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 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 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보조기 은 주기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 하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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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한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 에 한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 연수 년 잔존가치율

기

라 의장품

의장품은 복성식 평가법 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

가법은 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의장품의 범 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 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장품에 한 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

해야 한다

의장품 내용 연수 년 미만인 품목에 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가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항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한

평가액을 산출

나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산출기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를 과하는 수량에 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감가상각비 유지

보수비와 비교하여 한 평가액을 산출

의장품에 한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의장품에 한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 연수 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마 어구

근해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는 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은 비 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

수가 부분 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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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로 한다

라 어선별 어구의 표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비망을 포함하여 표 수량의 배의

범 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비용 항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 수량 단

형기 외끌이 인망 어망 틀

형기 끌이 인망 어망 틀

형기 동해구기 인망 어망 틀

형기 서남구기 외끌이 인망 어망 틀

형기 서남구기 끌이 인망 어망 틀

근해트롤 형트롤 트롤 어망 개 틀

근해트롤 동해구트롤 층트롤어구 어망 개 틀

근해선망 형선망 선망 어망 틀

근해선망 소형선망 선망 어망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 기선권 망

권 망
어망 틀

오비기 수비 식

건조기 발 기

선별기

근해자망 자망

톤 톤 미터

톤 톤 미터

톤 이상 미터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개씩 포함 틀

잠수기 잠수어구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톤 톤 개

톤 톤 개

톤 이상 개

그 밖의 통발

홍게 게

톤 톤 개

톤 톤 개

톤 이상 개

문어단지 톤 이상 개

근해형망 형망 어망 통

근해연승 주낚 바퀴

수망 수망 어망 틀

자리돔들망 들망 어망 틀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 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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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기도 인천 역시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 수량 단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개씩 포함 틀

강원도 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 수량 단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 게

톤 톤 개

톤 톤 개

톤 이상 개

강원도 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 수량 단

근해자망 자망

톤 톤 미터

톤 톤 미터

톤 이상 미터

기선권 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 건조기 선별기 잔교 차 등 을 포함 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 하나 선단 체가격의 를 과할 수 없다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는 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은 비 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

수가 부분 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배 범

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를 과하는

수량에 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 소모성 어구 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 닻 등에 해서만 평가

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 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 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로 한다

감정가격 평가기 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 는 시 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 어구 어선의 시설

장비에 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

평가법인에 하여 다음 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 는 시 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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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 원( : )

저조업 단조업 중 침몰어 등 신청 내역* ( )․

< >

문서형태 자모양 자크기 뛰어쓰기 엑셀 굴림체 이내

뛰어 쓰기 없음

신청 업종에는 가지의 업종만 기입

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수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는 탈락되는 결과 래됨

선명 만선 으로 기입 제 만선호 는 잘못된 것임

소유자 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년 이상인 자를 기 으

로 소유기간 연령 용에 유리한 자 인만 기입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있고 없음을 유 는 무 로만 기입

선령 이하의 월 단 는 무조건 버림 년 월 는 년 월

년 경합시 월 단 는 화 등으로 추가 확인 정

보유허가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시 자망 연승 기통

시도․ 순 신청업종
수역

조업허가
령 보 허가 톤수

월

어

수 질

가격

(a)

신청 액

(b)

신청

(b/a*10

0)

)例示 근해 망( )
․

록
신톤수

경남 근해통( ) 만57 동 10 망연승, 15
95.0

2
80 강

시도․ 순 신청업종 수역
조업허가 령 보 허가 톤수 월

어
수 질 비고

)例示 근해 망 ․ 록 신톤수 조업

경남 망 만57 동 10 망연승, 15 95.02 80 강 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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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신톤수 기 임 소수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 톤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구톤수 신톤수

출어 일수 시행기 일 이 최근 년 이내 기간 조업을 한 출어

한 일수

소유 년월 는 시는 년 월과 년 월을 표시

한 것임

선질 강 목 가지만 기입

신청업종 보유허가 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령 상 감척사업 신청

종 류 칭 신청업종 보 허가 약칭( )

망어

업

끌 망어업 끌

끌 망어업 끌

망어

업

동해 망어업 동

끌 남해 망어업

끌 남해 망어업

근해트 어업
트 어업

근해트
트

동해 트 어업 동트

근해 망어업
망어업

근해 망
망

망어업 망

근해채낚 어업 근해채낚 어업 근해채낚 채낚

망어업 망어업 망

근해 망어업 근해 망어업 근해 망 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 수망어업
근해 수망어업

근해 수망
수

근해 리돔들망어업 리돔

잠수 어업 잠수 어업 잠수 잠수

근해통 어업

장어통 어업

근해통

장통

타통 어업 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 망어업 망어업 근해 망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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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선원 실태조사서

조사연도

조사방법 화 면담 어업인 직 작성

사업분야 연안어선 근해어선

가 선주 주소 성명

주민등 뒷 리 생략-

주

나 선박제원 허가내역

허가 허가 간 . . . . . . ( )～

어 어 어업 칭.

건 톤 수 허가톤수 시톤수: , :

체재질 상 ( ), ( ) 마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황

항

조업( )

수

승

원

고용보험 가 원 상 실업수당 지

가

원

미가

원

미가

사

지

원

미지

원

미지

사

연 간*

업 수

업*

지

승

원 또

는 평

균 승

원

어 원( )①

상65 ( )②

상시 하 고용4③

개월 시간 미만1 60④

근무 ( )

여⑤

타⑥

계약 간만료①

톤미만20②

원 근 건 ,③

하 등

원 동 원④

여⑤

타⑥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 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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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3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 원 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 같은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시행 칙11 1 , 3 2「 」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5 1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 사 부1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안 결재ㆍ è 대상자 선정 è 통

신청인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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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4 ]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수연월일

원

내용

어선 어 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1. :ㆍ

폐업 원 원 예상2. : ( )

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원 개월분 등 원3. ( )

어선

감척

절차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폐업 원 의 산정 어선 어 의 인수 해체 처리→ → ㆍ

어업 폐업 신고 원 의→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원 의 약 개월 걸립니다2 5 .○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1 4 5 3○ 「 」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4 .ㆍ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15○ 「 」

에 따라 이 통 서를 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1 해양수산부장 에게 연안,

어업 획어업의 경우에는 시 도 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ㆍ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인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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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5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
앞쪽(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업

허가에

한

사항

허가 호 허가 간

어업의

종류 명칭ㆍ

어 의

모

종류 명칭 어 의 모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주조업 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 호 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

의 종류 육상디젤[ ] , [ ]디 젤 의 마력

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제 호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3 1 1 6 1「 」

에 따라 어선 어 의 매입을 신청합니다.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 사 부1. 1

2. 어선검사 서 사 부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선 총톤수 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1 ( 2 5

합니다)

선 등 부 등 부3. 1

인 명의 통장 사 부4. 1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 )

선 적 서 선적 서 또는 어선등록필2. ,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제 조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36「 」

인사항 제 호의 서류를2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접 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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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 ㆍ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사실조사 감정평가

▼

통 ◀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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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6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 앞쪽(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업

허가에

한

사항

허가 호 허가 간

어업의

종류 명칭ㆍ

어 의 모

종류 명칭 어 의 모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주조업 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 호 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

의 종류 육상디젤[ ] , [ ]디 젤 의 마력

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제 호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3 1 2 6 4「 」

에 따라 폐업 원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첨부서류

어업허가 사 부1. 1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2. 1

인 명의 통장 사 부3.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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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1)

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2017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사업물량 사업비 황 등
월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공고

시행령 제 조 공고내용 포함

월

신청기간개시일 일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감척사업 홍보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신청자격 수기간 상자 결정방법 등 홍보

월
시 도 시 군 구

수 등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수

결격여부 확인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
수시 시 도 시 군 구

근해어선 감척사업 상자 선정

할 시 도에 통보 필요시 추가 수 안내

수시

선정사유 발생시
해양수산부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평가결과 소요 산 내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조 교부신청

수시

사업자 선정시
시 도

보조 교부결정 국고 송부 수시 해양수산부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지원 지 수시 시 도

보조 정산 사업결과 보고 분기 시 도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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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선 이하 구획어업의 어선을 포함한다 세력을 어업자원에 합한

수 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 에 기여

자원 남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국내 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

하거나 악화된 어업 감척

가 연안어업의 감척 상 업종은 시 도지사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개 연안어업 제 조에 의한 개 구획어업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 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신고 등에 한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 사업 상으로 한다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어획 강도가 강한 업종

어업 분쟁이 많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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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 도지사가 가 에 따른 상업종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

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 수산조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서해유류유출사고 련 폐업희망 어업

새만 내측 폐업희망 어업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련 폐업희망 어업

다 나에 따라 시 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자격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사업물량 지원계획

년도 사업비 물량

단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연안어선 척

시 도별 사업물량 사업비

가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나 시 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 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조정할 수 있다

다 시 도지사는 내에 배정된 물량과 산범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향 등 시 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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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사업 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산을 할당하여 사업 상자를 선정 추진할 수 있다

라 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 으로 사업자 모집을 하여 신청

공고를 하지 않은 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년도 집행

지침을 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집행주체

사업 집행주체는 시 도지사로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임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도 사업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수 앙회장 선박안 기술공단 이사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사업추진을 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극 조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체계

해양수산부

가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나 사업물량 산 배정

다 사업추진사항 검 확인

라 사업결과 취합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수 조합장 조

가 연안어선의 감척시행계획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나 사업 상 업종 선정

다 어선감척사업 신청공고

라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

마 사업 상자 선정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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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선 어구 등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사 지원 지 정산

시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의 가 나 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한 업무의 부 는 일부를

어선법 제 조에 따른 선박안 기술공단 등의 문기 에 탁

할 수 있다

라 지원 상 조건

지원 상은 폐업지원 어선 어구 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액이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조건은 국비 지방비 로 한다

폐업지원 은 폐업지원 의 업종별 톤 별 기 가격 붙임 과

신청인의 희망 액 은 액으로 한다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해서는 어업허

가증의 주어업을 기 으로 폐업지원 을 지원할 수 있다

어업실 이 없거나 조한 어선 조업실 이 일 미만 에 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단체자 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 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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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 으로 당해 지역

감척 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 공동소유인

경우 어도 인 이상 하고 최근 년간 일 이상 조업실 이

있는 자 다만 일 이상 조업실 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년간 일 이상 조업

실 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 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업실 이 없거나 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 을 제외한

어선 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 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 으로 기산하여 월 이상

이어야 한다

최근 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실제 조업여부를 단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 조업규칙 제 조에 따른 출 입항신고 실

최근 년간 일 이상 는 최근 년간 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의 면세유 이하 면세유 라 한다

구입실

해당 수 면세유 공 실 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 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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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나 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 군 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하여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 실 기타 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할 어 계단 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 원회 지역실

정을 잘 알고 있는 수 의원 어 계장 어 계 감사 등으로

구성 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 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조업실

충족이 제되어야 함 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 으로 조업을 단하고 계류 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신고

등에 한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 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 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 으로 최근 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소형기선 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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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 확정일 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

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 법 법률 제 호 공포 시행 제 조

제 항 부칙 제 조제 항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호 공포 시행 부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총톤수 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

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년 이내에 상어선에 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제로

보상을 받은 자 는 폐업 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가 나 의 사업 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 도에서

별도로 정한다 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 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리선 등

에만 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가 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어선감척 사업 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 으로 선령이 년 이상인

어선을 상으로 한다

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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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 개시일 일 이 에 세부사업집행

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 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 을 사 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련

행정기 할 수 어 계 련 어업법인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상자 선정기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차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어선감척 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 상자 신청안내공고문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상자 신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부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 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부

다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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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의 처리 차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 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액이 기 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 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하고 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할

시 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 산의 범 에서 먼 선정한 이후

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 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 를 정할 수 있다

선령 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 의 지원 규모 내에서 은 액의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이 큰 어선

수산자원 리법｣ 제 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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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 안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결과 어선감척 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감척 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상에서 제외된 자 이하 비후보자 라 한다

에게도 사업 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는 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 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비후보자 에서

추가로 사업 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 자의 폐업

지원 신청비율을 일 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

감척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상자의 어선 어구 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해 감정평가업자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인 이상

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감정평가

기 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 을 감정평가 주 기 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 기 등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에 의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

기 에 하여 추후 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선박확인 비용 어선 어구에 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 상자가

선지 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액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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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 선정

사업 상자의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체 산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사업 상자 이하 최종 사업 상자 라 한다 를

결정한다

잔여 산이 발생하는 경우 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 상자로 선정하고

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 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 원회 심의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하여 해당 수산조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수산조정 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 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계 공무원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변경 포함 확정 사업비 국고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어선감척 상자가 어선감척 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 통보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의 를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법제 조제 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감척 상으로 선정

되는 경우는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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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감척 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 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 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어선감척 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

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 까지 최종 사업 상자가 어선을 리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문 리업체를 선

정하거나 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 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어구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비하여 변동 락 등이 없는지 확인 인도받아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어구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

수 에 통보하고 일선수 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 카드를 말소하

여야 한다

나 해체처리 등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이하

선박해체업체 라 한다 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

하거나 계약상 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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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업체에 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

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감척 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 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 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 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차에 의거 사업 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상자가 직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용하여야 한다

해체처리 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 장비 등은 매각 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

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리 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상자에게 법 제 조의 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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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 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 어업

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 조형물 등 에 해체 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 지정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공어 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 시설사업 집행

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 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체 상어선의 공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 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 박물 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외로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시 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 지정

하 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척 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시 도지사는 감척 상어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 리선 화물선 유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각 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를 정가격으로 정하고 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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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마 폐업어선의 매각 의 처리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

기 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차 잔존가치 평가액의

차 잔존가치 평가액의

나 가 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 소각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매각 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액 분의 은

수산발 기 에 납부하고 분의 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폐업어선의 매각 수산발 기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 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 경비 출장비 등 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 어선감척 상자에 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정해진 차에 따라 매입지원 폐업

지원 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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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 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상 자 선정일을

기 으로 기산하여 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 기 장비 등에

한 정부지원 보조 에 한함 을 받은 어업인에 한 감척어선 지원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액을 지 하여야 한다

다 지원 의 집행은 어선감척 상자가 제출한 융기 의 계좌에 입

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 경배 출장비 등 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시 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집행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련 서류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 한 사진

자료 매 를 사업 완료 후 최소 년간 보 하여야 한다

라 시 군 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 이 를 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 군 구에 하여 다음

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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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담당기 부서

국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 어업정책과

시 도 시 군 구 수산 련과

바 본 사업의 집행순기와 추진 차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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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시

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선 감척 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 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용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

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 군 구의 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서 부 서식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 감척 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

어선감척 상자 선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항의 우선순 에 따라 산의 범 내에서 어선감척 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이하 비후보자 라 한다 에게도 사업

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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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자의 우선순 사업 상자는 다음의 우선순 에 따라 선정한다

선령 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 의 지원 규모 내에서 은 액의 폐업지원 을 신청한 어

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향이 큰어선

수산자원 리법 제 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평가방법 기 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설비에

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선박확인 비용 어선 어구에 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 상자가 선

지 하고 시 도지사가 감척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액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사업 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 을 지 받기

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액은 지원 에서 제외한다

사업 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 지 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손

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 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 상자가 부담한다

매입지원 의 결정 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어업인이 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에 손 된 경우

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 한다

매입지원 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 에서 보험 공제 포함 으로 지 받는 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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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상자에 한 지원 어선 어구 등의 매입지원 을 받으

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어선 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선검사증서 사본 부

선박등기부 등본 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

폐업지원 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폐업지원 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증 사본 부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 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

불이행시 제재 조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상자에게 어선 감척

상자 선정 통지 후 일 이내에 매입지원 는 폐업지원 의 지 을 신

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 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일 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 의 지 을 신청하지 않

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 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 이라고 단할 경우 지원 의 신청기간을 일 범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상자가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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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의 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 상자 최종 사업 상자와

계약상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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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업지원 의 업종별 톤 별 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 의 범 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천원

업 종
톤1.0

하

톤2.0

하

톤3.0

하

톤4.0

하

톤5.0

하

톤6.0

하

톤7.0

하

톤8.0

하

톤9.0

하

톤10.0

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동

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 톤수는 수점 하 두 리에 사사 하여 수점 첫째 리를 기준 로 산정하고 금액,

가격 수( ) 점 천원 하는 반 림하여 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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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 가격 시

어선 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 가격을 참고하되 기 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표 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체 기 의장품 어구 등 잔존가치 표 가 년 경과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허가업종
강 FRP 목

톤1 톤3.5 톤7 톤1 톤3.5 톤7 톤1 톤3.5 톤7

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단 천원

선망

망 척 톤(1 ) : 5
망 척(2 )

망 본 톤( ) : 7.93 망 톤( ) : 7.93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망 척(3 )

망본 톤( ) : 7.93 망 톤( ) : 4.5 망운 톤( ) : 7.93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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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3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 원 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 같은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시행11 1 , 3 2「 」

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5 1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 사 부1

수수료

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안 결재ㆍ è 대상자 선정 è 통

신청인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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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4 ]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수연월일

원

내용

어선 어 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1. :ㆍ

폐업 원 원 예상2. : ( )

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원 개월분 등 원3. ( )

어선

감척

절차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폐업 원 의 산정 어선 어 의 인수 해체 처리→ → ㆍ

어업 폐업 신고 원 의→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원 의 약 개월 걸립니다2 5 .○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1 4 5 3○ 「 」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4 .ㆍ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15○ 「 」

에 따라 이 통 서를 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1 해양수산부장 에게 연안,

어업 획어업의 경우에는 시 도 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ㆍ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인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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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5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 앞쪽(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업

허가에

한

사항

허가 호 허가 간

어업의

종류 명칭ㆍ

어 의

모

종류 명칭 어 의 모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주조업 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 호 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

의 종류 육상디젤[ ] , [ ]디 젤 의 마력

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제 호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3 1 1 6 1「 」

에 따라 어선 어 의 매입을 신청합니다.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 사 부1. 1

2. 어선검사 서 사 부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선 총톤수 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1 ( 2 5

합니다)

선 등 부 등 부3. 1

인 명의 통장 사 부4. 1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 )

선 적 서 선적 서 또는 어선등록필2. ,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제 조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36「 」

인사항 제 호의 서류를2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접 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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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 ㆍ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사실조사 감정평가

▼

통 ◀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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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6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 √ 앞쪽( )

접수 호 접수일 처리 간 침 통( ): 일30

신청인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업

허가에

한

사항

허가 호 허가 간

어업의

종류 명칭ㆍ

어 의 모

종류 명칭 어 의 모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주조업 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 호 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

의 종류 육상디젤[ ] , [ ]디 젤 의 마력

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제 호 같은 시행 칙 제 조제 항13 1 2 6 4「 」

에 따라 폐업 원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첨부서류

어업허가 사 부1. 1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2. 1

인 명의 통장 사 부3.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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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1)

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2017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사업물량 사업비 배정
월 해양수산부

연안어선 감척사업 안내공고

시행령 제 조 공고내용 포함

월

신청기간개시일 일

시 도

시 군 구

연안어선 감척사업 홍보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신청자격 수기간 상자 결정방법 등 홍보

월
시 도 시 군 구

수 등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수 월
시 도

시 군 구

연안어선 감척사업 상자 선정

목표 미달시 추가 수 안내
월 월

시 도

시 군 구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월 월
시 도

시 군 구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지원 지 월 월
시 도

시 군 구

보조 정산 사업결과 보고 월 월
시 도

시 군 구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825 -

참고 료( 2)

감척사업 추진 절차

추진순서
수행

기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해양수산
부

즉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 도에 시달

사업물량 산
배정

해양수산
부

즉시 시 도별 감척물량 확정 소요 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시 도
일

이내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 으로 세부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시달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 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 도
시 군

일이
상

시 도 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시 군 구에서 할 수 어 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기 가격 산 신청자격 신청서 수기간 사업 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수
시 군
시 도

일간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수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 상자 선정
시 도
시 군

일 우선순 에 따라 사업 상자 선정 통보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 도
시 군

일
사업 상자의 어선 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 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 도
시 군

일
어선 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 지
시 도
시 군

일
폐업지원 지원 액과 어선 어구잔존가치 평가 액을

지

사업 정산 시 도 일 사업결과 취합 자 정산후 반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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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3)

연안어업 업종별 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업종별 정 어선수 감척 필요척수□

업 종
년2013

어선척수(A)

정

어선척수(B)

감척필요척수

(B-A)

연안어업 합계 42,818 38,579 4,239

연안복합어업 22,173 20,543 1,630

연안유자망어업 13,401 11,951 1,450

연안통발어업 5,409 4,585 824

연안들망어업 133 133 0

연안조망어업 172 122 50

연안안강망어업 487 412 75

연안선망어업 265 265 0

연안선인망어업 4 4 0

구획어업 이동성( ) 774 564 210

업종별 시도별 감척 필요척수□

업종 목표량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복합어업 1,630 76 45 15 14 74 181 57 574 37 443 114

유자망어업 1,450 66 69 28 42 143 234 68 291 197 312 0

통발어업 824 87 14 38 8 22 53 6 178 46 372 0

들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조망어업 50 0 0 0 0 0 25 25 0 0 0 0

안강망어업 75 0 15 0 7 0 31 11 11 0 0 0

선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선인망어업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029 229 143 81 71 239 524 167 1,054 280 1,12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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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형 지정 감척 추진에 따른 어업자 어업종사자 지원

목1.

이 지침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는 시 도

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하 자원 리형 지정감척 이라

한다 그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 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용범2.

이 지침은 자원 리형 지정감척 추진에 따른 어업자 어업종사자

지원을 한 지원 의 산정 지 에 하여 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용한다

폐업지원 의 산 지3.

사업 집행주체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사업 상자의 폐업

지원 산정을 해 감정평가업자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폐업지원 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제 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

수익액의 년분에 해당하는 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액을 말한다

연안어선 근해어선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

평가기 에 하여 추후 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폐업지원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 상자가 선지 한 후 사업 집행주

체가 감척지원 지 시 사후 정산 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 액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828 -

어업종사자 생활안 지원 산 지4.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 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 지 신청서 별지

서식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 상자를 결정한다

지 상은 지정감척 공고일 기 개월 이 부터 상자 확정 통보일

사이에 감척 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이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조업 단일까지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 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 을 지 하지 아니한다

생활안정자 은 국비 로 지원한다

어선원 인당 지 액은 선원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 임

고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용되는 통상임 의 개월분을 지

하되 지 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 승선인원을 과할 수 없다

생활안정지원 의 지 은 지 신청서의 어선원별 융기 계좌를 통하여

지 하되 개인별 지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 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 할 수 있다

타사항5.

사업 집행주체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단체자 을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다

별첨 별지 서식 어선원 생활안정자 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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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 어업종사자 원 세부 침 서식]〔

신청인

어업자( )

성명 또는 인명 대표자의 성명을 함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인등록 호

주소

전화 호( : )

어업

허가에

한

사항

허가 호 허가 간

어업의

종류 명칭ㆍ

어 의

모

종류 명칭 어 의 모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주조업 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 호 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

의 종류 육상디젤[ ] , [ ]디 젤 의 마력

신청인 생활안정 원 수 어선원에 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 작성하여 첨부하시 랍니다.※

연 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호 승선 간 계좌 호 서명

1

2

3

4

5

6

연근해어업의 조개선 원에 한 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 원 을 신청합니다14 1 .「 」

년 월 일

신청인 어업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어선원 대표( )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

시 도 사ㆍ
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 사 부1. 1

어선검사 서 사 부2. 1

근로계약서 취업 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 부3. · 1

선원 또는 선 안전 조업 칙 에 따른 선원명부 부4. 1「 」 「 」

생활안정 원 수 용 융 통장 사 각 부5. 1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 등 사항 명서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 )

선 적 서 선적 서 또는 어선등록필2. ,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제 조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36「 」

인사항 제 호의 서류를2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접 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어업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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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화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목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 효율의 어선구조를 에 지 감 자원

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환하여

어업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 라 구축

기본방향

한 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상으로 화를 지원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 조 어업선진화에 한 지원 등

어선법 제 조 표 어선형의 개발

년도 성과지표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 831 -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수산업법 제 조에 따라 총톤수 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으로 해양수산부장 의 허가를 받은 어선 부속선 포함

으로서 노후어선을 체하여 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그 외 해양수산부장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필요시 계기 과 의하여 표 어선형 연구개발사업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요건

지원자격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선령 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 지 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 으로 고려한 화어선으로 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노후어선 선령 년 이상 선체 기 장비 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 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노후어선 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에 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제외 상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제 조에 따라 수산정책자 부당사용

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신기 의 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범 우선순

지원범

노후어선의 화 표 설계에 따른 시설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단 화 표 설계는 어선법 련 어선설비기 고시 등에 따른 시설

기 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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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지원 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 로 시 도지사 시 군 구 가 추천

하는 우선순 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 으로 선단규모 축소

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 로 하되 동일한 순 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선단 체 어선의 체 건조

선단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체 건조

선단 운반선을 체 건조

선단에서 운반선 척 이상 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 로 시 도지사 시 군 구 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지원규모 한도

지원규모
단 백만원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체건조 비용
노후어선

체건조
실 투입 비용의 실 투입 비용의

지원조건

이차보 산액 국고보조 백만원

지원조건 융자 자담 년 년 거치 년 분할 상환

정책 리 개인 고정 는 변동 업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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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기 별 역할

사업총 기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사업집행주체 시 도 시 군 구

출취 기 수 은행 회원조합

사업시행방법 차

사업계획 단계

사업집행지침 시달 사업물량 배정

해양수산부장 은 매년 이차보 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 도지사 시 군 구 수 은행장에게 시달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업종별 감척상황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 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 도별 사업물량 융자 을 배정별지 호한다

사업 계획의 수립 집행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융자 배정액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사업신청 사업 상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별지 호 사업계획서 별지 호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별지 호 를 구비하여 시 도지사에 신청한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에 출취 기 에 출 상담하여 출자격 여부와

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 별지 호 를 발 받아 제출한다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출취 기 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 출상담 사업자 선정을

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련 서류를 제출 받아 출 가능여부

가능 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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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자는 출취 기 의 신용조사 여신심사 시 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하여 극 조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통보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 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출 부 격자 발생을 감안 범 내에서 비 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출취 기 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출 부 격자에 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최종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 과 출

취 기 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사업 상자가 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 상자 는 신규 상자에 하여 사업자

선정 차를 거쳐 체하여야 한다

사업 상자에 한 사업비지원 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별지 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시 군구는 사업자 선정 이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체하기 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 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사업비 집행단계

융자신청 지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사업 상자가 사업추진실 계획 확인서 별지 호 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출취 기 에 통보

하고 사업 상자에게 확인서를 발 한다

사업 상자는 사업추진실 계획 확인서와 융자 지원신청서 별지 호 를

작성하여 출취 기 에 융자 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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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취 기 은 사업 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화어선 체 건조 비용의 범 내에서 융자 을 지 한다

출취 기 은 융자 출 시 정당한 집행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계

증빙자료 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융자 의 출에 한 사항은 출취 기 의 여신 련 제 규정에 따른다

이차보 지 신청 지

출취 기 은 매월 융자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 기 에 이차보

산 교부결정 자 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사업총 기 은 이차보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교부결정

자 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출취 기 시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사업결과 리단계

융자 지원결과 보고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사업추진실 별지 호 을 매 분기말을 기 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취 기 은 매분기 다음 달 일까지 융자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수 은행장 회원조합 은 사업신청과 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년간 보 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사업 리

사업자는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에 따라 선량한

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리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리감독자로서 연근해 노후어선 화 사업이 지원

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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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후 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에 따른다

사후 리

시 도지사 시 군 구 는 필요할 경우 출취 기 에 사후 리를 한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 도지사 시 군 구 출취 기 은 자 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

되었거나 지원된 자 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출된

자 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월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 한다

연근해 노후어선 화사업으로 체 건조한 어선 부속시설 종물을 포함

한다 은 다음의 사후 리기간을 용하여 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연근해 노후어선

화

화로 체 건조한

어선
년

매각 양도 교

환 여 담보

제공 등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자율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 으로 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동 선단은 향후에도 노후어선 화 목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융자 을

회수하고 향후 연근해 노후어선 화사업 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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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수 행

시 도·

시 군 구( · · )
수 행

회원조합( )

사 업 자

어업인( )

➉

➆

➈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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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시 도별 사업물량 융자 배정

단 백만원

시 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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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연근해 노후어선 화 체건조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 표자 상호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화번호

주소 소재지

피 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선 명 톤 기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 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톤 기 마력 선질
피 체어선

처리계획

정공기

착공일 공일

해양수산부 농어 특별구조개선자 의 연근해 노후어선 화 체

건조 사업자 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인

시 도지사 시 군 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부

피 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부

신용조사서 출취 기 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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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연근해 노후어선 화사업 계획서

사업목

년도 사업계획

노후어선 체건조를 한 구체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부채 황

단 백만원

황 부채 황

기 명 종류 액 기 명 출일 상환기일 액

사업비 부담계획 융자 의 분기별 지출계획

사업비 부담계획

단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 작성 근거서류 제출

융자 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 백만원

자 명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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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의 사용용도 산출내역

단 백만원

사용용도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담보제공 방법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동산 부동산 선박 융기 지 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원

다 담보내역 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치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상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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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월 일 기

신청자 인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침상 출 격 여부

과거 년간 연체사실
부도 는

변제사실

신용 리 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 액 유 무 유 무

소요 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 자담

담보여력 천원

동산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담보인정비율 선순 설정 액 담보여력

담보 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출신청자료 에 의함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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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억원 이내

정식신용 억원 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행정기 의 사업자 선정 이후 출신청 시 에서 출취 기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출 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출가부를 최종 결정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부동산 동산 등 제공 담보 련 서류 일체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 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융거래확인서

자부담 련 서류

종합의견

신용등 출가부 등 업 의견 작성

년 월 일

수산업 동조합장

인

수 은행 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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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사업자 황

융자 지원 신청액 천원

사업추진내용

단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일정

추진 황

진도계 융자 자부담

사업추진실 계획

사업추진실 사업추진계획

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도지사 시 군 구 귀하

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시 군 구 인

귀하

상 호

법인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화

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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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화

번호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연간 사업계획

단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 자부담

융자 신청액

단 천원

교부결정액 기 배정액 차 신청액 계 잔액

자부담 집행액

단 천원

연간자담액 기 배정액 차 집행액 계 잔액

회

자 소요 내역

연근해 노후어선 화 체 건조사업을 한 융자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정기 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날인

수산업 동조합장 귀하

수 은행 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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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년 분기
시 도지사

총

단 천원

시 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

계 융자 자부담

건조

추진 황

단 천원

시 군 구 사업자명

지원 내역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융자 자부담

실

융자

실

융자율

계

일정
사업공정

년간 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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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상물에

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리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산분야 보조 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수산분야 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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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리어업육성

자율 리어업 확산교육비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장묘인

사무 김수정

주무 임성수

목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 으로 자원을 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근거법령

수산자원 리법 제 조제 항

해양수산부장 는 시 도지사는 자율 으로 수산자원을 리하고 어업경 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하여 행정 기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140 156 156 156

국 비 140 156 156 156

지방비

추진방향

시 도 수산사무소 수산사무소가 없는 시 도는 기술센터 연구소 등

유사업무 수행기 부서로 이하 수산사무소 라 함 가 주도하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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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순회교육은 자율 리어업 미참여 어업인과 활동실 이 조한

공동체를 상으로 실시

교육내용 방법

교육내용

자율 리어업의 정책 소개 공동체 참여 차 안내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발표 토론

지도자 리더십 강화 자율 리어업 활성화 방안

자율 리육성 사업비 사용 사후 리 안내 등

교육방법

다수 공동체 표 는 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상으로 특정시설

공서 수 마을회 등 에서 교육을 실시

타 공동체 방문 시 도 자율 리 회 등 자체행사는 제외

사업집행

수산사무소별 배정 산의 범 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

니면 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그 상은 공동체 평가가 년도

미만의 평가를 받은 공동체를 우선 으로 실시하며 이상

인 공동체의 경우에도 수요에 따라 실시

교육방식은 수산사무소별 사업 리 담당 자 이 주 하되 필요시 우

수공동체 원장 간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

지원범

교육시에는 도서지역 다리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아 배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참석자 참석수당 만원 범 내 빙강사 수당 여비

교통비에 한함 식 다과 임차료 교육자료 인쇄비 교육 련 물

품구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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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도 수산사무소 에서는 세부사업내용 산내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를 작성하여 보조 교부 신청서를 해양

수산부에 제출

보고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일까지 별지 제 호 서식

보조사업 결과보고 사업완료 후 다음 년도 일 이내 별지 제 호 서석

검

해양수산부는 매분기 추진상황 보고서를 검토 후 필요시 장 검 등을

통해 사업이 정하고 효율 으로 추진되도록 리

기타사항

선진지견학 교육 행사 워크 등 등은 민간단체 한국수산회 우수공동체

에서 주 하도록 일원화 하되 민간단체의 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 도

수산사무소 담당자가 참여하기 한 경비는 동 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 도는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행사 참여 등 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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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시 도 자 리어업 확산 교 추진계획( )○○

집합 순회교육

사무소 사업( ) 상
강 사

소속( )
소

참석 소

사업비
비 고

공동체 구성원 상 지방문교육

사무소
공동체

원

초청

강사

소속( )

소

사업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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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분 자 리어업 확산 교 추진실 보고( /4 )

집합 순회교육

사

무

소
사업( ) 상

강

사

소(

속)

소
론 내( )

결과

참

석

원

집행액
비

고

강사료

출 비

행사비

등

공동체 구성원 상 지방문교육

사무소 공동체 원
초청 강사

소속( )
소 사업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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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호

년 지역단 확산교 추진결과보고( )

사

무

소
야

정액
집행

액

집행

액 내 수

참석

원
사업 과

비

고

집합

순

공동체

성원 상

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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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수산자원조성사업

연안바다목장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수산 수산 원 책과 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장묘인

사무 윤 자

사업개요

목

연안 해역에 인공 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

개선하고 바다생태계를 고려한 체계 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 증강시켜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 리법 제 조의

성과목표 지표

년까지 연안바다목장 개소 조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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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사업개< >

사업기간 년 계속

사업내용 연안바다목장 사업 리 운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국고 지방비 각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법 근거

사업자격 운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에 따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이 직 수행

지원 상3.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에 따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효과조사 모니터링을 한 사업비는 체

사업비의 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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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주. 한 수산 원 리공단:

사업담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 수산자원정책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자원조성실

다 자 지원 정자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공단이 직 사업 수행

세부계획수립 시행단계

가 사업 진체계.

해양수산

⇨

한 수산 원
리공단 지 체,

⇨

해양수산

⇨

한 수산 원
리공단

⇨

한 수산 원
리공단

산계 수립
고보 산
통지

공단 사업계 수립( )‧
보 신청

지 체 연안 다( )‧
리 원 운‧
사업계 수립 등

보
결

사업집행
사업 집행 료

산보고

사업계 수립 사업 리운.

해양수산부

연안바다목장선정 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하여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

국고 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당해 연도 책정된 지방비 이상 는 지자체에서 공기 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행 의뢰하도록 조치 리

시 도 지자체

지자체는 연안바다목장선정 원회 에서 선정된 사업에 하여 매년 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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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 지방비 를 공기 자본 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사업 산 시설 상지 등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안바다목장 리

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검토 승인

리 원회의 역할

사업 산편성 시설 상지 시설물 종류 방류 상 품종 등 요 당해연도 사업

계획 변경 등 심의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 의 민간자 보조 시

도지사에게는 의 지방비 공기 행사업비 를 배정 요청

공단에서는 자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

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 하여 리할 수 있도록 조치

주요 사업항목 사업 산 시설 상지 방류 상 품종 등 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검토

승인을 받아 실시

단계4.

보< 신청 >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보조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산

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 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 보 지 차< >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세부

내역별로 구분한 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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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집행은 산회계 계법령 련규정 정부 산편성기 에 따라 집행

보조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산회계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행 검단계5.

해양수산부

사업추진실 분기별 사업비 정산 연말 등을 통해 산집행 실 을 보고

받아 검 평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산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검하고 산 집행의

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악

사업 리부서는 수시로 장 검을 통해 사업이 기에 추진되는지 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해

양수산부 문연구기 등에서 참석하여 검 자문

상해역 어 계원 등 이용자를 상으로 수산자원의 정이용을 한 수산자원

리수면 지정 등에 한 사 동의 여부 조사 평가

시 도 지자체

시 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까지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해 수산

자원 리수면 지정 리 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해양수산

부의 승인을 받아 연안바다목장 조성 년 기간 내에 리수면으로 지정 고시

분기별 사업추진실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사업 리부서로부터 장 검 참여 조요청 시 극 참여 조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해양수산부 사업 리부서로부터 장 검 요청시 극 조하며 검 후 시정

조치사항 의 수용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일까지 회계연도 보조사업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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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에는 사업실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사업평가 단계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주 으로 하여 년 회 간평가 최종평가 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되 외부평가 원이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산집행상황 지역주민 지자체의 이용 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사회경제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 시정조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해서는 페 티 부여

차년도 산지원 단 는 감액 신규해역에 한 지원 보류 등

시 도 지자체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사업지의 사후 리는 사업완료 후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으로부터 이 받아 사후 리 실시

사업 완료 후 한국수산자원 리공단과 의하여 사후 리 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사업완료 후에 사후 리 책 실 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

보강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수산자원 리공단과 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시 해양수산 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 보고서 소요된 경비 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사업완료 후 년 연안바다목장사업 업무 리 탁계약

서 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결

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장에 통보하여야 함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사업지의 사후 리는 사업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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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리이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매년 바다목장사업 최종평가 보고회를 주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시 도 지자체

시 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 리공단과 의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 잠재력이 우수

한 해역을 선정하고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후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을 한국

수산자원 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 의뢰 수산자원 리법 제 조의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에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문가와

연안바다목장 조사지 지 가능지 에 한 실무 의 련 어업인 수 등 유

기 학 기타연구기 등의 의견 수렴 반

사업 기본계획은 개발유형 형 체험형 어로형 등 의 목 에 부합되고 사 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

조사를 토 로 사업 상해역 범 연차별 사업내용 반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각호의 내용을 포함

어장 자원조성을 한 연도별 종합 계획 연차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연차별 수산종묘방류 모니터링 효과조사 체험 사업 등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해 직 조사에 의한 존 자원량 조사 향후 자원량

조사 계획 생물상 조사의 경우 계 조사를 반드시 수행

연안바다목장 사업 후 사후 리계획 산확보방안 등

지방비 이상 투입계획 공기 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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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계획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부

수산자원 리수면지정 확약서 어업인 동의서 서명 포함 부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연안바다목장 선정 원회 에서

사업 기본계획 등 용역결과를 보충 설명

해양수산부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로 기본계획과 수산자원 리수면지정 확약서 어업인

동의서 등 검토 후 상정여부 결정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 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매년 확보된 산 범 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상

선정 평가를 하여 계기 문가를 포함하는 연안바다목장 선정 원회 를

개최하여 사업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표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합한 사업지 결정

사업지 선정시 우선순 고려사항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 지 효과를 해 인공어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수산자원 리수면 리이용규정안 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범정부 인 정책 고려가 필요한 해역

년도 사업신청 해역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는 지자체간 연계 사업일 경우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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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바다목장 조성지 사후 리 산확보 리수면지정 등 가 우수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수산자원조성 련사업 인공어 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에 한 사후 리를

제 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비 지원 상에서 제외

바다목장 내에서 방류하는 어종은 자원회복 상종 는 지역특산어종으로 선정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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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 계획서0 0 0

개 요

:

갯: ( ), 000 (00,000ha)

사업 간 간: 0000 0000(5 )

사업비 지원 건 억원 비 지 비 상/ : 00 / 50% 50%

주 상 :

사업 진 경

❍ 비타당 사'00 '00 :

❍ '00 '00 : 다 후보지 사 연

❍ 다'00 '00 :

❍ 사업 착수‘00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 어업 수 :

❍ 연안어업 :

❍ 어업 :

❍ 마 어업 :

어업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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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향

주요 사업내용

공어

다숲

체험 시

연차별 투자 계획

단 만원( : )

사 업 재 원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 고

합 계

합 계

비

지 비

공어

합 계

비

지 비

다숲

합 계

비

지 비

합 계

비

지 비

체험․

사업

합 계

비

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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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도 및 기본계획

해역도

본계 안

향후 추진계획

다 리공동체

수산 원 리수 지 계 등

사업담당 과 사* : 000 000 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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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2 ]

도2017 연안 다 사업

업 리 탁 계약

2017. .

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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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안 다 사업 업 리 탁 계약

지 단체 하 갑 라 한다 과 업 리 수탁( “ ” )

하 라 한다 연안 다 사업 하 사업000( “ ” ) ( “ ”

라 한다 에 하여 지 단체 당사 하는 계약에 한)

연안 다 사업 시행지 에 라 다 과 같‘16

업 리 탁 계약 체결한다.

1 ( ) 본 계약 연안 다 사업에 한 업 에“ ”

탁 시행함 사업 고하는 그 다.

탁사2 ( ) 탁하는 사 는 다 각 같다

어 한 어 하 지 사 어 시 에 한 사항1.

2. 다숲 한 어 하 지 사 타 시 에 한 사항

수산 에 한 사항3.

과 니 링 사 등에 한 사항4.

타 다 에 한 사항5.

계약 간3 ( ) 본 계약 체결한 생하 계약,

간 체결 월 지 한다 단 천재지2016 12 31 . ,

변 등 가피하게 사업 간 내 사업 료가 어 울 경우 사 에

갑 과 상 하여 할 수 다“ ” “ ” .

사업계 등4 ( ) 각 사업시행 집행“ ” 2 ,

사업내 산집행계 등 사업수행에 필 한 계 수립하여,

갑 에 하여 갑 승 아야 하 변경하고 할“ ” “ ” ,

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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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 등5 ( ) 사업비 라 함 사 계비 어 시“ ”① ․

공사 비 매 비 니 링 사비 타 비 등 연( ) , , ,

안 다 사업에 는 비 말한다.

② 갑 청 하는 사업비에 하여는 계 규 에“ ” “ ”

라 산 내에 또는 개산 에게 지 할“ ”

수 다. .

사업비 집행함에 어 계 등 하는 에“ ”③

거 하게 집행하여야 하 사업비 에 사 하여 는,

안 사업비 집행 시는 빙 첨 하여 근거 하게,

리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사업 리6 ( ) 본 사업수행에 필 한 사항①

에 하여는 계 등에 라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 ” 각 사업2 등 진함에 어 찰 계약 등,

차 행 시 갑 에 통보하여야 하 사업 시행 상 필 시“ ” ,

갑 에 등 청할 수 다“ ” .

본 사업 원 한 수행 등 하여③ 갑 청 등“ ” “ ”

시 에 극 하여야 한다.

리 원 개7 ( ) 갑 연안 다 사업“ ”

진 하여 필 시 리 원 개 한다 경우 원수당 등 필.

경비는 담한다“ ” .

8 지도감독( )․ 갑 에 하여 탁사 처리 하“ ” “ ”①

여 필 한 사항 보고하게 하거 탁사 지도감독에 필 한․

시 등 검사할 수 다 경우 에 극 하여. “ ”․

야 한다.

갑 항 보고검사결과 탁사 처리가 또는 당“ ” 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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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에는 에 하여 계 규 계약에“ ” ․

라 필 한 할 수 다 경우 에 하여야 한다. “ ” .

계 료 등9 ( ) 갑 지 하는 사업“ ” “ ”①

계 열람 계 료 청 등에 실 하, ,

여야 한다.

본 사업과 료 타 등에 할 시는 갑 과“ ” “ ”②

사 한 후 하여야 하 사본 갑 에게, 1 “ ”

하여야 한다.

험 담 상책10 ( ) 사업수행 리 가 량“ ”①

한 주 하여 갑 에게 해 쳤다고 에“ ”

는 생한 해 담하여야 한다“ ” .

사업 수행 생한 원 피고 피해에 하“ ”②

여는 해 상 하여야 한다“ ” .

사업수행과 하여 원 피고 고 또는“ ”③

과실 하여 타 재산 등에 피해 경우에는

해 상 등 필 한 하여야 한다“ ” .

사업 수행과 하여 생 는 사고 민원 등 쟁사항에④

하여는 책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

사업비 산11 ( ) 사업 료 후 집행내역 등 첨 한“ ”①

사업비 산결과 연안 다 사업 결과보고 본 사업

료 다 달 말 지 갑 에 통보하여야 하 갑 보“ ” , “ ”

가 시는 시 하여야 한다.

② “ ” 항 사업비 산결과 집행 액 생 에,①

하여는 갑 에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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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등12 ( ) 갑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 ”①

는 사 가 생한 에는 계약 해지할 수 다.

천재지변 재 타 가항 사 하여 본 사업 계1. , ,

수행 가능할

갑 산사 타 가시책 변경 본 사업 계 수행2. “ ” ,

가능할

타 사 갑 계약 해약 또는 해지하3. “ ”, “ ”

합 하

사업비 에 사 하4. “ ”

계약내 에 한 한 하5. “ ”

② 갑 항에 라 계약 해지하고 할 에는 에“ ” 1 “ ”

견진술 등 청 주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본 계약과 각 빙 사업비“ ”③

집행내역 집행 액 등 지체 없 하여야 한다.

비 지13 ( ) 사업수행과 보 등에 하여“ ”

에 누 하여 는 안 다.

탁 행 수수료14 ( ) 갑 에게 본 사업 탁 행함에“ ” “ ”

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 만원 한다(500 ) 7% .

보고15 ( ) 본 사업 진사항 매 월“ ” 10

지 갑 에 하여야 한다“ ” .

16 어해 쟁해결( )

본 계약 어해 에 하여 갑 과 간 견 경“ ” “ ”①

우 갑 과 상 하여 결 하 가 지 않 경우“ ” “ ”

에는 갑 해 에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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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에 하지 아니한 사항 상 하여 결 한다.②

본 계약과 하여 쟁 생한 경우 할 원 갑, “ ”③

재한 원 한다.

계약17 ( ) ① 본 계약 갑 과 상“ ” “ ”

한 생하고 계, 약 해지 는 지 다 다만 민. , ․

사상 사건․사고가 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료 는 지․

계 는 것 본다.

본 계약 체결 하고 실 수행하 하여 계②

약 하고 갑 과 한 후 각각 씩2 “ ” “ ” 1

보 한다.

월2017

갑“ ” 인( )

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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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시행지 에 한 해 해양수산 수산 원 책과 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장묘인

사무 윤 자

사업개요

목

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 인 리를 통한 연안 생태계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

바다숲을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에 활용함으로써 어 의 소득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 리법 제 조의

성과목표 지표

매년 이상의 바다숲을 조성하여 년까지 바다숲 조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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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사업개< >

사업기간 년 계속

사업내용 바다숲 사업 리 운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사업자격 운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에 따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이 직 수행

지원 상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에 따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지원자 의 사용용도

선정 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수역의 바다숲 조성과 조성 리 갯녹음 확산

선제 방을 한 천연해조장 보호 보 바다숲조성 기술개발 바다식

목일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주 기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나 사업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 수산자원정책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자원조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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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 한 수산 원 리공단 공단 직 사업 수행( )

세부계획수립 시행단계

가 사업 진체계.

해양수산

⇨

한 수산 원
리공단

⇨

해양수산

⇨

한 수산 원
리공단

⇨

한 수산 원
리공단

산계 수립
고보 산
통지

사업계 수립 보‧
신청

보
결

사업집행
사업 집행 료

산보고

사업계 수립 사업 리운.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 상지가 선정되면 확보된 산 범 내에서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기본 계획 을 수립

기본계획에는 사업개요 부문별 사업계획 투자계획 바다숲 조성 리

천연해조장 보호 보 기술개발사업 홍보 등 포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장 상황 검 각종

업무 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기본 계획 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와 의 한 후 승인을 거쳐 확정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는 상수역의 해 지형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 로 조성수역 범 시설 면 바다숲 조성용 어 선정

배치 계획 조성방법 리방법 모니터링 효과조사 등 사업 반을 포함

당해연도 주요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 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본사 지사는 매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에 따라

해역별로 구체 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바다숲 조성 생물의 순기와 생태

해양환경 등 해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수행

바다숲 조성용 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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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인공

어 선정 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 설치사업집행 리규정 에 의거하여 수행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세부사업계획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조성 방법 바다숲이 안정 으로

유지되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최 의 방법으로 수립

바다숲 조성 리의 종료 확정을 한 상지 진단 평가 조사 종료 기

차 등 리계획 수립

사업의 안정 수행을 한 안 재난 발생시의 체계 상황 응

방안 수립 피해 응 등 재난 기 리 체계 구축

자 배정단계

보조 신청 교부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보조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산

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 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정산 보조 지 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세부

내역별로 구분한 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

사업비의 집행은 산회계 계법령 련규정 정부 산편성기 에 따라 집행

보조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

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산회계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보조사업 실 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 876 -

이행 검단계

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의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 검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 진단 평가 조사

결과 원회 개최 결과 를 검토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완료에 한 최종

정 실시 확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안 기 재난 에 하여 응체계에

따라 상황 악 해결방안을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 응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개별 사업수역에 하여 년 동안 조성한 후 년간

리 실시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바다숲 조성 리 이후 진단 평가 과정을 통하여

사업 종료가 확정된 수역의 진단 평가 결과 이력카드 완료보고서 등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수부 할 지자체

유 기 어업인과 사업설명회 업무 의회 좌담회 등을 개최

시 도 시 군 구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 도 시 군 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극 조하고 어 계 등과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 의회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리 사업 극 지원

바다숲 조성 해조류 해 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해 할 행정 청은

채취 승인 등에 극 조

다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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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 숲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해조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갯닦기 종묘부착 설치 해조류 이

보식 등 해조류 부착 암반 확장 바다숲 조성용 어 설치 자연석 블럭

시설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 수 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동물 도

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에 맞게 상생물의 재생산 확산을 최

한 고려하여 수행

상 해조류는 다년생 감태 곰피 모자반 등 단년생 다시마 미역 쇠미역 등

해역특성에 맞게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바다숲 조성 해조류 해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

생산 할 행정 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 하여 사 비

어 의 제작 설계 설치 감리는 문기 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다숲 리《 》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조성된 바다숲이 안정 으로 유지되어 해조류의 재생산을

통한 원활하고 효과 인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숲 리 수행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 하기 해 정기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항목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성장 생존율 설치 어 의 안정성과 부착생물상 등 조사

조식동물 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집게류 등 의 서식 도를 일정한 수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이식 해조류의 생장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 류 보식

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미만인 경우에 해조 류 보식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조식동물 먹이 공 용 등 종자은행

역할의 목 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 할 수 있음 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양성장 시설은 지속 이고 효율 인 리를 하여 어 계에 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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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성장을 해하는 폐어구 폐기물 수거 처리

자연재해 태풍 등 발생에 응한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용 어 의 설치 해조류 이식 기타 조성방법

등의 사업이 기에 추진되는지를 검하고 문제 발생시 시정토록 요구

매분기 사업추진 실 성과 산집행실 등을 검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사업추진 실 성과 산집행실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재《 》

해양수산부

사업 상자의 불법 행 사업비 부정 집행 발시 련 사업 지

사업비 환수조치

사업지연 성과 미흡한 수역에 해 시정조치 사후 리 미흡지역에

해 차기년도 사업지 선정시 패 티 부여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이 기에 간

최종 평가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에 참여하거나 검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년 회 간 최종 에 걸쳐 사업추진 과정에 하여

평가를 실시

간평가 월 와 최종평가 월 실시

평가 원은 명 이상 외부평가 원으로 구성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 성과 산집행 실 등을

종합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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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과《 》

해양수산부

연도 말을 기 으로 사업계획 비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한 달성 여부 측정

《 》

해양수산부

사업지연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리 강화 등

시정조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에서는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별지 제 호 서식과 해당 어 계의 수산자원 리수면 지정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 도에 추천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에서 추천한 수역 에 우선 순 를 정하여 공단에 추천

구비서류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수산자원 리수면지정 확약서 어업인 동의서 서명 포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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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사업시행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 시 도

추천 목록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사업선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

각 시 도의 추천 목록 구비서류 등을 종합 으로 악하여 최 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

선정 방법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학계 연구기 등 문가 인 이내로

바다숲 선정 원회 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 후보지 추천

목록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

선정 우선순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 고려가 필요한 수역

인공어 등 시설 설치 보다는 자연암반 활용 개선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수역

어 계 참여 지자체의 수산자원 리수면 지정 등 사업 조가 극 인 수역

바다숲 조성사업지 수산자원 리수면 지정 바다숲 조성완료지에 해 사후

리 등이 우수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근성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년도에 추천지역 에서 재 선정 가능한 수역

수산자원조성 련사업 인공어 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에 한 사후 리를

제 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해서는 사업비 지원 상에서 제외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한국수산자원 리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바다숲 선정 원회 에서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와 시 도 추천 목록 구비서류 등 련정보 설명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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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 ]

년바다숲조성사업후보지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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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호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년 월 일

신청자 시 도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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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3 ]

바다숲조성사업후보지추천서

개 요

치

바다숲 수역면

어 계명 어 계원 수

수역내 어업실태 특성

어업 황

어업인수

연안어업

구획어업

마을어업

어업 특성

수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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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 도

리수면 지정 등 리이용 계획

자율 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 리수면 지정 계획 등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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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 당 과 담 당 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업개요

목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 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안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 한 낚시 환경 조성 건 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낚시터 질에 퇴 된 납추 쓰 기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 수거로 환경

생태계 보 과 낚시인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안 편의

시설 설치로 인구 유치 확 에 따른 농어 소득증 발 도모

근거법령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낚시 련 산업 등의 지원 육성

해양수산부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업 농어 의 발

낚시인과 낚시 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 한 낚시문화의 조성 낚시

련 산업의 발 을 하여 낚시 낚시 련 산업을 지원 육성 하여야 한다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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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국 고

지방비

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

국 고

지방비

내수면 수산자원보

호구역 리

국 고

지방비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

환경정화 사업 설계 조사비 수거 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 이 인정하는 비용

환경오염방지 사업 화장실 쓰 기 수거함 설치비

안 환경구축 사업 데크 펜스 계단 등 안 시설 설치비

지원 상

유료낚시터 를 제외한 낚시가 가능한 장소 비 리 낚시터

유료낚시터 어 계 내수면 어업계가 직 운 하는 낚시터 다만
어업면허의 리 등에 한 규칙 제 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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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비 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 리하고 있는 기 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개인

어 계가 직 운 하는 낚시터 다만 어업면허의 리 등에 한 규칙

제 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 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형태 조건

사업 리주체 주 기 시 도 사업시행기 시 군 구

지원규모 총 지원액 백만원

분야별 지원 산 배분비율

산배분비율
시 도별 산총액

범 이내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지원한도액 기

환경 정화사업

해수면 당 백만원 한도

내수면 당 백만원 한도

환경오염 방지사업

화장실 개당 백만원 한도 수세식은 백만원

수거함 개당 만원 한도

안 환경 구축사업

데크 펜스 계당 규모에 따라 달리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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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 리주체 주 기 시 도 사업시행기 시 군 구

사업공고 시 군 구 시기 연 회 월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신청 차 어 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서식 를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기 에게 제출⌟

사업시행기 은 신청된 낚시터 사업시행기 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사업 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 서식 를 시 도지사⌜ ⌟

사업주 기 에게 보고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사업 리주체

시 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 원회 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 환경구축사업 사업 상지를 선정

심의 원회 구성 시 도 담당과장을 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

업인 낚시단체 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인 이내의 문가로 구성

선정 기 아래 선정기 을 참고하여 시 도 실정에 맞게 조정

단 시 도에 자체 으로 운 하고 있는 수산 련 원회가 있을 경우 동

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 원회를 생략 가능

사업 상지 선정 차는 시 도의 리 하에 할 시 군 구로 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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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상지 선정기

평가항목 평가 기 배
장소별

사업수행
능 력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사업 상지의 성

시 군 구의 사업 참여도
자체 산 투입여부 년도 사업실

이해 계자의 조 의견 수렴 여부

사업 상지 사 조사 여부

사업 산
정 성

산 액 비 사업 신청면

산 액 비 쓰 기 수거신청량

총

순

사업 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리주체는 사업 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서식 하고

시 군 구에 통지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양수산부 월

시 도별 사업 산 배분내역 포함

시 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 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식 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통보 월

시 군 구는 시 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상지선정결과

보고서를 토 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 군 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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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

사업시행지침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보고 보조 신청

사업 지도 감독

결과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사업 시행

조사설계

사업시행기 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에 따라 해양수산⌜ ⌟

분야로 신고 등록된 업체를 조사 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 조사 는

해양수산 분야의 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 로 사업물량 투입장비 인력 사업기간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환경정화 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

설계를 일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조사 설계 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 특성 수면여건 등

환경 요인으로 조사 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 퇴 쓰 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체 조사 설계 가능

환경정화 사업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 도 혹은 시 군 구 를 통해 공개입찰 는 국

가종합 자조달 조달구매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사업시행 가능업체

해양환경 리법 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어장 리법 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기타 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 단체 사업시행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단체 수 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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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 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 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쓰 기 수거는 할 자치단체 시 군 의 지도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

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는 탁기 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법하게 탁 처리하도록 함

수거 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 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환경오염방지사업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 도 혹은 시 군 구 를 통해 화장실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매의 실 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는 조달구매방식

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안 환경구축사업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 도 혹은 시 군 구 를 통해 데크 펜스 계단의

제작 설치 혹은 매의 실 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는 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는 시 도의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 교부결정 송

보조 지 정산

사업자 사업시행업체 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 에 제출

사업시행기 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분기에는 서식

자료를 추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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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업 리

해양수산부장 과 시 도지사는 연 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검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사업 리주체 는 사업시행기 는 사업시행업체 는 사업 탁기 의 사업

시행과정 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하여 지 된 보조 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화장실 수거함은 사업시행기 이 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 리하여야 함

제 재

사업시행업체 는 사업 탁기 는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성과측정단계

매년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분기 매분기말 익월 사업종료 후 회 익년 분기 내

사업시행기 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분기에는 서식

자료를 추가로 첨부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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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수요조사 시 군 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사업신청 월말까지 월말까지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용하여 신청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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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산액 천원 화장실 설치 쓰 기수거함 설치

사업기간
계획 실

비
계획 실 종류 계획 실 종류

계
소멸식

소각식
철제

시 군 구
산액 천원 데크 펜스 계단

사업기간
계획 실 비

계획 실 종류 계획 실 종류 계획 실 종류

계 철제 철제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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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배정액
시군구별

보조 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 899 -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시 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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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문교육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 담당과 담당

해양수산 수산 원 책과

과

사

주 래

044-200-5530

044-200-5539

044-200-5538

한 어 어항 다마
택

차 신 동 식

02-6098-0811

02-6098-0812

사업개요

목

○ 낚시 문교육 시행을 통해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에게 안

리 수산자원보호 등에 한 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낚시인의

안 사고 방 수생태계를 보호

근거법령

○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낚시 문교육 교육기 지정에 한 고시「 」 「 」

○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추진방향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선원을 상으로 문교육 실시

○ 낚시 련 정책 법규 안 리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리 등 추진

○ 연 지역별 집합교육지방자치단체별 반기별 회 이상 도서 등은 이동식 교육 방식으로 추진

○ 교육시간은 회 시간 기 으로 실시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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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자 부 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수행기

○ 한국어 어항 회

주요사업내용

○ 낚시 문교육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비 등

지원자 의 사용 용도

○ 낚시 문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 비

○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계법령 보조 교부「 」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은 보조사업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형태

○ 지원형태 국고보조 민간 탁

○ 지원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총 지원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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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①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③

보조 확정통보⑤

↓ ↑

한국어 어항 회
②세부사업계획 제출 보조 교부신청

사업 결과 정산 보고④

계획수립 비 단계

해양수산

○ 사업정책 방향 지원형태 등 사업과 련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한국어 어항 회 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승인

한 어 어항

○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 의 사업시행지침 통보 후 일 이내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

의를 하여 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회가 자체 검토 시행 후 해양ㆍ

수산부장 에게 결과 보고

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해양수산

○ 한국어 어항 회로부터 분기별 보조 을 신청하게 하고 회의 보조 신청에

하여 검토 후 배정된 산의 범 내에서 보조 개산 교부를 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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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 어항

○ 사업비 신청

한국어 어항 회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 개산 교부 국고송 요청

○ 사업비 집행 정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련법령에 따라 당해연도의 보조

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사업비 집행 정산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산 기 운용「 」 「

계획 집행지침 등 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 단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성과 목표 리를 해 반기별 회 이상 검하고
사업계획 실 에 해 간평가 최종평가 실시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행상 문제 개선사항 보조 집행 상황
자 집행 정여부 수사항 이행여부 등 등

한 어 어항

○ 사업의 정 이행 여부에 하여 분기별 회 이상 정기 으로 자체 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사 에 모니터링 정 일정을 해양수산부장 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시행에 조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 매년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 근거자료로 측정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교육 이수율

기타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분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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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환류단계

○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

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 추진

기타

○ 본 사업의 재료 교육기자재 년 낚시 문교육 시행 연구용역으로 구입한

기자재 포함 를 수행기 은 목록을 정리하여 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한 처분 등 하자가 발생하 을 경우 해당기 은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 」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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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명 감시원 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입니다

해양수산 수산 원 책과
과
사
주 래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운
사한 시단체 연합( )

사 동 02-892-2733

지원
한 어 어항

다마
택

차 신동식
02-6098-0811
02-6098-0812

사업개요

목

낚시명 감시원 운 을 통해 낚시터의 안 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건

한 낚시문의 조성

근거법령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낚시명 감시원 등에 한 고시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추진방향

건 하고 우수한 낚시명 감시원의 선정

낚시명 감시원 도입 정책 홍보 강화

사업목 달성을 한 우수한 명 감시원 양성을 한 교육 실시

투명한 산집행 지원체계 강화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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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자 부 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지원기 한국어 어항 회

운 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지원자격 요건

낚시 리 육성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낚시명

감시원 등에 한 고시 제 조에 따라 정한 기

지원자 의 사용 용도

명 감시원 운 에 필요한 인건비 운 비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계법령 보조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은 보조사업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형태

지원형태 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원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규모 총 지원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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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①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③

보조 확정통보⑤

↓ ↑ ↓ ↑

한국어 어항 회
→

←
낚시단체총연합회

②세부사업계획 제출

보조 교부신청

사업 결과 정산 보고⑤

②세부사업계획 제출

명 감시원 해④

⑤활동실 장작성 보고

계획수립 비 단계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련된 사항을 한국어 어항 회 사 낚시단체

총연합회에 통보

한국어 어항 회 낚시단체총연합회의 사업운 계획 검토 승인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 의 사업시행지침 통보 후 일 이내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 의를 하여

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조치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은 연합회가

자체 검토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 에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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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감시원 수당 규모 지 시기 신청방법 결정

사 낚시단체총연합회 요청에 따른 명 감시원 수당 지 등 운 지원

그 밖의 명 감시원제도 운 지원에 한 사항 계획 수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 의를 하여

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회가 자체 검토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 에게

결과 보고

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한국어 어항 회로부터 분기별 보조 을 신청하게 하고 회의 보조 신청에

하여 검토 후 배정된 산의 범 내에서 보조 개산 교부를 결정 지

사업비 신청

한국어 어항 회지원기 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 개산 교부 국고송 요청

사업비 집행 정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보조 의 교부신청 결정 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보조 집행잔액 등

집행 차에 하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한국어 어항 회지원기 는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운 기 의 분기별 명 감시원

활동실 운 에 따른 활동비 등 지 을 신청시 실 등 검토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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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 단계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성과 목표 리를 해 반기별 회 이상 검하고
사업계획 실 에 해 간평가 최종평가 실시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행상 문제 개선사항 보조 집행
상황 자 집행 정여부 수사항 이행여부 등 등

사업의 정 이행 여부에 하여 분기별 회 이상 정기 으로 자체 검을

실시하고 활동수당 지 결과에 해 반기별 보고

사업의 정 이행 여부에 하여 분기별 회 이상 정기 으로 자체 검을

실시하고 활동수당 지 결과에 해 반기별 보고

성과측정단계

매년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 근거자료로 측정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해양수산부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명 감시원 활동실

기타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 추진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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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정보종합포털 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 담당과 담당

해양수산 수산 원 책과

과

사

주 래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리

한 어 어항
다마

택

차 신 동 식

02-6098-0811

02-6098-0812

사업개요

목

○ 수요자 심의 맞춤형 낚시 련 정보를 선제 능동 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 한 낚시문화 조성 낚시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낚시 리 육성법 제 조 낚시 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

추진방향

○ 기존의 공 자 심의 분산된 낚시정보를 낚시정보종합포털 한 곳에서 낚시

보자에서 고수까지 낚시를 더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 활동을

한 낚시 련 토탈 정보 제공

○ 낚시 문교육 련 표 행화된 정보를 통합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활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국민편의 증‧

○ 낚시 련 사업의 략 홍보지원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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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자 부 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수행기

○ 한국어 어항 회

주요사업내용

○ 낚시정보종합포털 낚시 리 운 을 통한 각종 정보
낚시터 낚시소식 낚시정책 등 제공

○ 낚시교육 리시스템 유지 보수

○ 낚시 리 사이트 고도화 활성화

포털 홍보 콘텐츠 구축 로그램 개발 사이트 유지 리 업데이트 등

지원자 의 사용용도

○ 낚시정보종합포털 낚시 리 시스템 운 인력의 인건비 운 비

○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계법령 보조「 」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은 보조사업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형태

○ 지원형태 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 자부담

○ 지원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총 지원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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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

보조 확정통보

한국어 어항 회
세부사업계획 제출 보조 교부신청

사업 결과 정산 보고

계획수립 비 단계

해양수산

○ 사업정책 방향 지원형태 등 사업과 련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한국어 어항 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승인

한 어 어항

○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 의 사업시행지침 통보 후 일 이내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

의를 하여 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회가 자체 검토 시행 후 해양

수산부장 에게 결과 보고

사업비 배정 집행 단계

해양수산

○ 한국어 어항 회로부터 분기별 보조 을 신청하게 하고 회의 보조 신청에

하여 검토 후 배정된 산의 범 내에서 보조 개산 교부를 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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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 어항

○ 사업비 신청

한국어 어항 회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 개산 교부 국고송 요청

○ 사업비 집행 정산

보조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련법령에 따라 당해연도의 보조

사업 실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 정산서를 제출

사업비 집행 정산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산 기 운용「 」 「

계획 집행지침 등 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행 검 단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성과 목표 리를 해 반기별 회 이상 검하고

사업계획 실 에 해 간평가 최종평가 실시

검항목 계획 비 추진실 시행상 문제 개선사항 보조 집행 상황

자 집행 정여부 수사항 이행여부 등 등

한 어 어항

○ 사용자 근 통계 설문조사의 분석 등 사업의 정 이행 여부에 하여 분기별

회 이상 정기 으로 자체 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정 이행 여부에 하여 분기별 회 이상 정기 으로 자체 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사 에 모니터링 정 일정을 해양수산부장 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시행에 조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 매년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보고서의 성과

지표 목표 달성 근거자료로 측정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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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년 비 상향한 방문자수

기타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사업평가 환류단계

○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개선 추진

기타

○ 낚시 리 포털은 보조사업기 인 회가 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한 처분 등 하자가 발생하 을 경우 해당기 은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 」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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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장 환경개선
유실 침 어구 수거 리

사업목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의 유실 침 된 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어업인 소득증 도모

근거 법령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행정 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을 교부하거나 자 을 융자할 수 있다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수산자원조성사업

행정 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

산자원 조성을 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수산자원 리법 제 조 수산자원의 조성 회복을 한 사업 등의 탁

행정 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회복을 한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해당 사업 인공어 설치사업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 장비의 리에 한 업무를 공단 는 해양

수산부장 이 지정하는 기 단체 회에 행하게 하거나 탁할 수 있다

기본방향 기 효과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에 악 향을 미치는 유실 침 된 폐어망

어구 등을 수거 처리

수심 등 수거단가가 높아 사업에서 소외 된 지역 국 불법조업으로 인해

유실 침 된 어구가 많이 분포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한 수거 처리 확

어업인 국민 상 교육 홍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의지 확산 자원

리 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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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유실 침 어구
수거면

단 천
천

유실 침 어구
수거량

단 톤
톤

수혜자 만족도
단

연차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구 분 실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산

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 어업인 의식

개선을 한 교육 홍보

지원 상 특 한국어 어항 회 사업시행주체

지원형태 법정민간 행

지원규모

단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지원액

비고
계

보조
행 자담 계 보조 자담

연근해
유실 침 어구

수거

지원조건 국고

집행주체 주 기 해양수산부 한국어 어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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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집행 방법

유실 침 어구 수거 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 은 연근해 주요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 등 수산자원회복을
해 필요한 수역에 한 유실 침 어구의 수거 처리 수산자원 보호 리와
련한 국민 교육 홍보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지침을 사업시행

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지침 별지서식 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시행
계획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기 의 역할 차

구분 역할

해양수산부
사업 산 확보 기본계획 시행지침 수립 시행계획 검
토 승인 사업우선순 검토 확정 사업 리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사업후보지 수요조사 조 어장분포 황 등 정보제공 지역어
업인 계도 홍보 어업인간담회 개최시 조 사업지원 민원
발생시 재

사업시행주체
한국어 어항 회

유실침 어구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시행 기본조사 실시설계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업체 선정 사업공정 리 감독 유실 침 어구
처리 실 보고 공검사 사업비 정산 사업 결과
정산 보고
교육홍보
시행계획 수립 시행 교육 홍보기획업체 선정 사업공정 리

감독 추진사항 보고

사업 상지 결정

사업 상지는 선정 의회 개최를 통하여 결정

사업 상지 우리나라 연근해

사업 상지역 선정 우선 순 결정시 고려 사항

구분 내용

과학 요인
연근해 유실 침 어구 실태조사 등 과학 조사 결과에 따른 우심 수역
수산자원회복 상어종 등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

사회 요인

지자체 시 도 를 통한 유실 침 어구 우심지역 설문 수요조사 결과
유실 침 어구 수거 사업지원 실 년 이 후
연안어선 어업인 황 수산물 생산 통계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한 자발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해역별 지역별 산 지원 형평성

경제 요인 사업 추진을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사업 효과가 큰 지역

정책 요인
시 군 경계 도서지역 수심 등 수거단가가 높은 지역 국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
폐어망 로 감김 어선사고 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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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 사업시행주체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사업시행

주체의 자체 규정에 따르며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함

기본조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 등록

된 업체를 조사 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

유실 침 어구 수거

해양환경 리법 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으로 등록한 업체 는

어장 리법 에 의한 어장정화 정비업 으로 등록한 업체

유실 침 어구 우심지역 치 제공 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조사선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어선법 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한함

사업지역 특성상 폐기물해양수거업 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선박 이외의

선박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사 에 해양수산부장 에 보고 후에 투입

사업 리

해양수산부장 은 법정민간 탁 사업의 수행에 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장을 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탁기 은 이에

극 조하여야 함

탁 의 교부 등

탁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집행 잔액 등 집행 차에 한

사항은 수산자원 리법 수산발 기 운용 리요령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에 따름



- 919 -

사업 상지 선정

실효성 높은 사업 상지 선정 타 사업과의 사업 상지 복 방지를 해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시행 까지 사업 상지 선정 의체 운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함

사업비의 책정기

사업비는 사업 상지별 실시 설계서를 근거로 함

실시설계 실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 로 사업물량 투입장비 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설계서를 작성함

사업 상지에 한 실시설계 완료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 에

보고하고 사업 상지의 특성상 일 으로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 차수를

나 어 보고하도록 함

어기 휴어기 등 정시기에 사업이 효율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사업을 한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실시할 수 있음

사업시행 조치사항

사업시행주체는 사업 착수 일 이내에 사업지역의 어장 실태와 분포 황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고 어업인 등 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해당 지자체 어업인 등 계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

불가피한 사유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련 지자체와 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연근해 주요어장 유실 침 어구 수거 추진시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에

해당 어업인에 한 사 계고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의 안 사고 발생 방지

사업 장에 안내표지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 사고 방을 철 히

하여야 함

사업 종사자에 한 안 교육 실시 안 수칙 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여야 하여 장감독이 기록 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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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주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작업 추진시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는 선원법 에

따른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사업구역 사업면 사업량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설계변경으로 사업비의 이상 증감 사업자와 설계업체간 분쟁 발생

등 한 사안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련 업 단체 등의

문가가 참석하는 설계변경 검토 원회 를 사업시행주체 주재로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장 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단순 물량증감에 의한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비용이 증감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는 억원 은 액 내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자체 검토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 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유실 침 어구의 계량방법

사업시행주체 담당직원 장감독 등 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

하고 사업자는 사 에 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유실 침 어구 등의 처리

수거된 유실 침 어구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 소각시 지자

체 운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함

유실 침 어구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 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탁 가의 지 기

해양수산부장 은 업무 리 탁에 따른 가로 총 집행액의 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비율 범 내에서 사업

시행주체와 의하여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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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보

사업계획의 수립

수산자원 리의 요성 유실침 어구 리의 필요성 인식 증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실 침 어구 심각성과 수산자원 보호에 한

교육 홍보 추진

국민의 자발 참여 유도 수산자원 리에 한 인식 제고를 한 교육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주체에게 통보함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 사업시행주체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사업시행

주체의 자체 규정에 따르며 자체 규정을 정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함

사업 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홍보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수행

수산자원 인식 제고 등을 한 오 라인 이벤트

주요 일간지 수산 문지 등을 활용한 고

일반인의 공감 형성을 한 방송 로그램 송출

홍보 팜 렛 등 홍보물 제작

사업시행 조치사항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진행 과정을 리 감독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추진사항을 보고함

사업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진행할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추진함

콘텐츠별 결과물 산출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고 결과물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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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련법령 수

사업비의 집행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를 시행계획서 설계서 포함 산회계 계법령 련

규정 정부 산편성기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비로 발생한 수입이자는 사업 완료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고철 등 매각수익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연속 집행 후 정산하여야 하며

만일 수익 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수익 고철 매각 수익 등 은 별도로 수익항목을 표시하여 수입조치하고 이

사업의 목 범 에 맞도록 집행 할 수 있으며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발 기

운용 리요령 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사업시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탁 의 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리자로 성실히 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안됨

나 보고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수증 등 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 호 서식

사업의 완료 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실 보고서와 사업에 소요

된 경비를 목별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 외부 문 회계

문법인 검토 결과서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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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주체는 유실침 어구 수거 처리 교육 홍보와 련 사업자의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매 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 호 서식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 등을 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 보고시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 추진상황 련 자료를 사업 탁기 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 조

폐어망 로 감김 어선사고 발생지역에 한 정보 앙해양안 심 원

라 사업 담당기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 수산자원정책과

한국어 어항 회 어장본부 어장산업

수 앙회 수산발 기 사무국

마 기 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 기 운용 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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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사업추진개요

사업목

사업내용

사업수행자

사업비

사업규모

세부추진계획

사업자 구성 운 방법

사업추진체계 도표

교육 홍보계획

작업요령 착안사항

사업 착수

사업 추진

사업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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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보 방안

교육

홍보

안 보안 리 등

안 리

보안 리

련기 주민 조강화 방안

사업효과 홍보 등

사업추진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사

지 의견수렴 검토결과

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방안

기타

사업추진일정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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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분기 집행실 보고신설

사업추진개요

사업목

사업내용

사업규모

경과사항

추진실

단 천원 톤

기타 보고사항 필요시

향후 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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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 보고

사업개요

책정사업비 집행내역
단 천원

총 표
단 천원 톤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 황

장비 인력 투입 황

교육 홍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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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결과 검토의견

가 사업 산 집행

나 사업 단계별 문제 개선방안 검토

다 첨부서류

연근해 유실 침 어구 반출확인서 별첨

연근해 유실 침 어구 수거 처리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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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업수행기

사업기간 일간

사업지역 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 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와 같이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이 반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계량증명서

바지선에 재된 유실 침 어구 사진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성 명 인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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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수거처리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

반

쓰

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 라스틱
유 리
속 고철

나무 원목
고무 폐타이어

형쓰 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

업

쓰

기

소 계
스티로폼 폐부자
폐어망 로

고철닻와이어로 등
패 각
기 타

오니등 설토
기 타

작성요령

일반생활 쓰 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형쓰 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분류 시

비닐 라스틱 노끈 과자 지 펫트병 천막 등

유리 각종 병류 거울 등

나무 빤지 각목 원목 등

속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섬유 선박 기름걸 의류

형쓰 기 가 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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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정산 보고

사업비 집행내역

가 총

나 수입 배정액 비 과목별 집행내역

다 수거사업비 세부지출내역

라 교육 홍보사업비 세부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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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보통신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장 고경만

사무 이성수

수 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본부장 김기성

과 장 양재원

사업개요

목

정부로부터 어선 안 조업 지도 한 일 한 어업 정에 따른 출

어선 리 등의 업무를 탁받아 수행하는 수 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인건비 운 비 시설비 지원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 조 보조 상사업

성과목표 지표

어선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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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매년

국 고

자 부 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어업정보통신국을 운 하는 수 앙회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수 앙회

지원 상

통신국 운

통신국 운 요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인건비

통신국 운 비 통신본부 통신국 무인 계소 등

노후 통신장비 교체 장비보강을 한 장비구입 등 시설비

지원자 의 사용용도

어업정보통신국 운 인건비 운 비 시설비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재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기 한도 국고 자담

총 사업비를 과하는 경우 그 과비용은 사업주 기 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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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

년도 수 앙회 어업정보통신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월

수 앙

년도 어업정보통신국 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까지

세부계획 수립 시행 단계

해양수산

어업정보통신국 운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월

수 앙

통신국 운 요원 인건비

년도 정부 산에 반 된 인원을 확보하여 어선 안 조업 지도

출어선 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신국 운 요원은 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단 본부장 외

통신국 운 요원의 결원발생시 신속히 채용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결원시 통신국별 할 지방병무청과 의 조속 배치

통신국 운 비

통신국별 원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 수립 배정

항목별 분기별 세부기 을 정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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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국 시설비

계약은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계약이 어려운 경우 수 규정에 따름

사업비 산출은 표 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 의 조사가격 회계규정에

따라 산정

시설공사가 법하게 시행되도록 책임 감리하거나 문기술직을 장에

상주시켜 감독 철

어업정보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

사업추진 체계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해양수산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수 앙회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해양수산부

보조 교부

신청 분기별

수 앙회

è è è

ê

보조 교부확정

사업집행실 검증

해양수산부

보조 확정신청

사업집행실 보고

수 앙회

보조 집행

사업추진

수 앙회

보조 교부결정

교부 분기별

해양수산부

ç ç ç

자 배정 단계

해양수산

수 앙회의 세부 사업계획서 승인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 결정 송

보조사업 신청이 보조 련 법령 동 사업시행지침에 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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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앙

세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역통신국 운 비 요청액 확인 후 자 송

세부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

자체 검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통신국에 하여 년 회 이상 장 검을

실시

수 앙

통신국 사업추진 산 집행실태에 한 회 이상 장 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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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년도 어업정보통신국 사업비

단 천원

사 업 내 용 액 국비 비 고

합 계

어업정보통신국 운□

인건비ㅇ

운 비ㅇ

어업정보통신국 시설□

노후장비교체ㅇ

장비보강ㅇ

완도통신국 신설ㅇ

보령통신국 신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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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보조 교부신청서 결정 확정□ □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내용

가 목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 신청액 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자 부 담 기 타

액

부담율

사업계획 사업계획 비 집행실 별첨

와 같이 사업의 보조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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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 보 결 시에는1) 사업별 집행계 보,

시에는 보 결 시 집행계 비 집행실 첨

보 신청시 첨 가2)

어업 보통신 보 는 통신 별 별 건비 운 비 집행실 월별, ( ) ( ,○

합계 보 결 후 변동 원 신규 퇴직 승진 등) ( , )

시 사업 보 는 공계 공검사 공사진 산 빙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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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보조 개산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내용

가 목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액

부담율

개산 교부신청액
단 원

보조 교부결정액
개 산 비고

기교부액 회교부신청액 계

개산 이 필요한 사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작성

첨부서류 자 집행계획서

자 집행계획서는 재원별 시기별 자 집행계획 자 조달시기 조달방법을 기재※

와 같이 사업의 보조 의 개산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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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계좌입 의뢰서

년도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우리회의 거래은행에○ ○ ○ ○

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

보조 교부
결정 확정 액

기 수령액 차 신청액 계좌번호 주 거래은행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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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국고보조 교부결

수신 수산업 동조합 앙회:

1.「어업정보통신 지원 사업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수산업 동조합 앙회:□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1966 ~ㅇ

사업규모ㅇ
단 천원

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ㅇ

교 부 목 :□

산 과 목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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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내역□
단 천원( : )

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반할 경우 보조 교부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

분에 반한 경우

다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간 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 에 한 보조 이력정보 보조 수입 지출내

역에 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국고보조 통합 리시스템 추진단 에서「 」 배포

한 엑셀 로그램에 따라 년도 보조 집행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붙임 보조 교부조건 부

보조 집행실 리 엑셀 로그램 이력정보 세입 지출 부 끝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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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교부조건

일 사항[ ]

보 사업 간 보 사업 포함 하 같 는 보 리에 한 과 타1. ( . ) 「 」

계 계 건에 라 보 사업 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 보 사업 어업 보통신 운 사업비 도 사 할 수2. 「 」

없습니다.

3. 시 사업 사업비 집행 사업 시행에 강 해 수 앙

어업 보통신본 에 계약하고 집행하는 등 직 수행하여야 한다.

보 사업 는 신청 상 담액 신 실 원 에 라 당해 보 사업에4.

액 집행하여야 하 타당한 사 없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산시 동 고

보 감액 할 수 습니다.

보 사업 는5. 보 에 하여 별도 계 하고 체 수『 』

지 과 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보 사업 는 신청시 한 보 사업 진계 에 라 고 하게6.

집행 하여야 합니다.

각 앙 지 체보 사업 비 사업 경우 해당 지 체가7. ,

지 비 미 보시 액 하도 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 보 사업 수행과 에 수 생한 경우 고 건8.

여할 수 습니다.

9. 보 사업 는 보 후 보 당해사업에 사 지 못하고 하게

경우에는 보 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보 는 타재산수.(

과 )

보 사업 는 해양수산 에 하여 보 사업 타10. , , ,

재산 검사하거 계 에게 질 할 에는 실 에 하여야 합니다.



- 945 -

붙임

보조 교부조건

일 사항[ ]

보조사업자 간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 에는 간 보조사업자가 포함

됨 는 보조 법 과 기타 회계 계법령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 은 보조사업 목 인 어업정보통신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

없습니다

시설사업은 사업비 조기집행 사업 시행에 따른 문성 강화를 해 수 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계약하고 집행하는 등 직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 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액 집

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

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지

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 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 이하 우리부 은 지자체보조사업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

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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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단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 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요재산을 양도교환 는․ 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 통장에서 직 계좌이체하거나 보

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 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시공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에서 정한

액 이상의 계약체결 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 계

약체결 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 과 련된 제반 규정에 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 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 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

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 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 이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 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 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이․

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 은 우리부와 의하여 국고 반환 는 당해 보

조사업 목 범 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 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액이 확정된 교부 액을

과한 경우 그 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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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

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원칙 으로 보조 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회계연도를 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

ㅇ 교부받은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

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하여는 보조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한 요재산 리 장을 비치하고 목 에 맞게 리하여야 하며 변동

황을 주기 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 응[ ]

보조 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 과 다르게 사용 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 등을 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교부 결정취소 보조 반환 제재부가 징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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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방시스템 구축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
장 고경만

사무 이성수

사업개요

목

소형어선에 한 소방 구명 항해 안 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방을 통한

인명피해 방 이로 인한 사회 비용감소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 조 선진화사업에 한 지원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동 시행령 제 조 보조 상사업 제 호 어업통신

안 조업지원 사업

성과목표 지표

어선사고 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이후
소방 항해 구명 설비 매년
국 고 매년
지방비 매년
융 자
자부담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비고

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 수
감소율

월

톤 미만 소형어선사고
사망 실종자 수 년도
톤 미만 소형어선 체

척수 년도

최근 년
평균치 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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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지원자격 제외

소방 구명 항해안 장비의 설치 구매 를 희망하는 자

지원 제외 상

수산 계 법령 어선법 반으로 발되어 행정처분 허가정지 취소 등 인 자

수산 계법령 어선법을 반하여 부과된 벌 는 과징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기타 지원이 부 정하다고 단되는 자

지원 상

단 무선 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 의 재원 일반회계

지원조건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단가 사업물량

만원 이내 연동 설치비 포함 내외

자동소화시스템 만원 이내 내외

구명조끼 만원 이내 개 내외

사업내역 변경 필요시 시 군 구 시 도 승인을 득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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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 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설치비 포함 에

따른 실 사업비를 보조지원율에 따라 지원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 앙회 선박안 기술공단에

통보

시 시· ( · ·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자 공고 모집을 해 홍보물 제작배부 언론매체 지방지 등 에 게재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수 앙 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희망 수요자 모집을 해 홍보물 제작 배부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해양수산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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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 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 시· ( ·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 검토한 후 우선

순 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 군 구 별로 지방보조 심의 원회 는 수산

조정 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소방 항해안 설비 사업자 우선순 는 다음의 순 로 하되 동일 순 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 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허가어업 어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면허 신고어업 어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허가어업 어선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면허 신고어업 어선

사업자 선정을 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의회를 구성 운 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비하여 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 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 앙회 해당 지역별 수 조합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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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시· ( · · )

세부사업계획을 월까지 수립하여 수 앙회 해당 지역별 수

조합장에게 통보

사업자로 하여 수 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 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 앙 수(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수 발주 검수 정산 세무 제품 사후 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

월까지 시 도별 자 배정 보조 교부결정 송

시 시· ( · · )

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사업비 지 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 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 의 공계 사업완료계 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 지

단 경우 할 어업정보통신국의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

제한무선통신자격증을 확인 후 교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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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검단계

사후 리

사업 리주체 시( ·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분기별로 검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에 하여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따라 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장비 설비
매각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여 담보제공 등

해양수산

사업추진 황 자 집행 황 등을 반기별 회 이상 검하여 사업 부실화

부당 집행 사 방지

검일정 반기별 회 이상 월 월

검항목 사업추진 실 보조 집행 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성 등

제재

사업 리주체
시 시( · , · · )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 감독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을

회수하고 향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보조 집행실 이 조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산을 내 감 조치

년도 집행실 검토 후 년도 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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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매년 어선 안 설비 지원사업의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기 해양수산부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평가일정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계획 비 추진실 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한 사업물량 확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 를 부여

환 류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년도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제도개선을 추진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사업희망 수요조사 시 군 구별 어 계 단 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사업신청 시 군 구 시 도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

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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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어 안 비 지원 사업신청
동(VHF-DSC, , )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화번호

주 소

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동조합 법인 회사
어 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 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제 조 어선 안 설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련하여 사업 상자 선

정기 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부 구명조끼 지원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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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신청과 련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해양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합한 상자 선정 사업 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해양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이용 동의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

어업인 지원을 한 해양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상물에

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리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해양수산 보조 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 보조 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 된 사업의 수행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 된 업무를 추진하기 한 확인 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해양수산 사업과 연 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한 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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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사 업 계

사업별 련사항만 기재

선명 업종

톤 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 규격

수량

설치기간 계획

업종 톤 선질

품명 기종 규격 등

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공일

사업내용은 어선 안 설비를 신청내용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표시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자기부담 조달계획

부담자 방법

기타 사업지원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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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업 력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명 년 민간어업 력사업

나 목

한 일 한 조업수역의 자원 리 조업질서 유지 등 어업 정의

원활한 이행을 한 민간어업 력사업 지원

한 일 동해 간수역 한 정수역의 침 폐어구 수거를 통한

어장환경 개선 어장청소 수산자원 리로 양국 어업인간 조업

마찰 해소와 한 일 한 간 입어교섭 상력 강화

다 사업내용

한 일 민간어업 의회

어장환경개선사업

한 일 동해 간수역 침 폐어구 수거

한 정수역 침 폐어구 수거

라 지원 근거

한 일 한 어업 정 이행 민간어업 력 지원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 조제 호 정부간

어업 정에 따른 민간어업 력사업을 한 보조 지원

수산자원 리법시행규칙 제 조 수산자원의 조성 회복을 한

탁 리기 지정

바 보조사업자 지원조건

보조사업자 사 한국수산회

지원조건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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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년 보조 황

단 천원

구 분 산 비 고

민간어업 력사업

한 일 민간어업 의회

어장환경개선사업
·

아 사업추진 추진 차

사업집행

지침 마련
⇨

사업계획 제출

보조

교부신청

⇨

사업계획 승인,

보조 교부결정,

개산 지

⇨

국고보조

집행,

사업결과

보고

⇨
정 산,

확 정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 해양수산부( )

주요 사업별 집행 요령

한 일 민간어업 의회· ·【 】

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보조 원

사업내용

한 일 간수역 한 잠정조치수역 등 정수역에서의 수산

자원 리 상 국 어업자 어선 간 안 조업 질서 유지

해상사고 조업분쟁 처리를 한 민간어업 력 업무 지원

나 사업집행 요령

일반사항

민간어업 의회 종류

회의는 성격에 따라 정기회의 수시회의 긴 회의 국내 사

책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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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업 의회 보고

일본 국과 민간어업 의회 개최 시에는 회의개최 추진

계획과 회의종료 후 일주일 이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개요 목 기간 등 참석자 회의내용 결과 등

회의개최의 원칙

회의는 상 국과 교 로 개최하고 개최 시에는 회의장소 등

교 원칙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어업 력 의체 구성

일본 국과의 민간어업 의회의 효율 추진을 하여 정부

민간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의체를 구성 운 하여야 한다

한국 일본 국 련업무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담당

업무 등 명시하여야 함

사업 비목별 집행기

노무비

민간어업 력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인력은 최소한으로

구성하며 보조사업자 직원의 인건비는 보조사업자의 자체 여

기 에 따라 지 한다

사업계획 제출 시 담당 직원에 한 역할 임무 등 명시

출장인원

불요불 한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인원과 출장기간을 정하게

구성하여 산 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 외 여비

보조사업자 직원은 자체 여비지 규정에 따라 지 하고

어업인 등 동행자는 보조사업자 내부직원의 직책에 상응하는

기 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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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는 자체여비 지 규정에 따라 지 하되 일본 는

국과의 회의 시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 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 등 을 결정할 수 있다

통역비 통신비

한 일 한 간 민간어업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다음과

같이 통역비 통신비를 지 할 수 있다

상 국 언어 통역을 해 고용한 자에 한 비용

회의기간 계기 단체 등과 업무 의를 해 사용한

통신비국제로 이용료 포함 단 통신비의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지

임차료

회의장 임차

민간어업 의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회의실 사용은 산

감을 하여 가능한 유 기 단체 회 등의 회의실을

극 활용토록 하며 회의실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량 임차

국내 외 민간어업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차량을 임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료는 련규정에 따라 지 한다

민간어업 의회 진행과 련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통행

주차 수증 주유 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년도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

재정부 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식 음료비 연회비 선물

구입비 워크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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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보조사업 수행을 해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유인 사진

제작 제작 포함 홍보물 제작 등과 련한 비용을 지

할 수 있다

어장환경개 사업【 】

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보조 원

사업내용

한 일 간수역 침 폐어구 수거

한 정수역 침 폐어구 수거

나 사업집행 요령

일반사항

어장환경개 사업 비 단계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단 구성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원들에 한 역할 임무 을 부여하여야 한다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등 명시

상 수역별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일정 수립

어장환경개선사업 상수역에서 조업하는 회 단체 어업인

등에 해 의견수렴과 사 조사 등을 통해 어장환경개선사업

상수역 선정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워크 을

개최할 수 있다

권역별 업종별 회별 어장분포 황 악과 이해 계자간

갈등을 조정하고 어구의 이동 철거 등 업종 간 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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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개선사업 안 책 수립

어장환경개선사업과 련하여 선박 선원의 안 에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선박안 법 등 계법령을 수한 안 사고

방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 선원 선정 기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의 선장 기 장 선원 등에 한 안

교육 실시 방안 마련 교육

량 침 폐어구에 한 인양 방안

해상의 기상 악화 선원 부상에 따른 조치방안 등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자체 보유 선박 해당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이용하거나 필요 시 문업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소요비용 산정은 정가격 작성기 기획재정부 회계 규에 따라 산정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의 안 성 선원 격성 여부

등을 단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선정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 선원에 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어장환경개 사업 실시 단계

사업추진 보고

보조사업자는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참여선박 인원 작업

일수 작업 치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동 서해

어업 리단 등 계기 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를 매 항차별로 해양

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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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사 조 요청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한 선박출항 에 어장환경개선사업

상해역 내 부설어구 이동 철수 어선진입 어구부설 통제 참여

선박 안 운행 등을 하여 국민안 처 해경 동 서해어업

리단 수 앙회 등 계기 에 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어장환경개선사업 작업 리 감독

보조사업자는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에 감독 을 승선시켜

다음사항을 리 감독하여야 한다

참여선박의 항 기록 유지와 폐기물 수거 치기록 리

어장환경개선사업 작업시간 수 폐어구 폐어망에 걸린

수산물의 방류 등 불법행 지도 감독

일본 국 경계 침범 방지를 한 선박 치 작업

상황을 수시로 검

어장환경개선사업 실시 선박임을 알리는 수막을 선박에 부착

어장환경개선사업 과정별 주요장면 사진 비디오 자료 확보

폐기물 수거 실 과 폐어구 등에 포획된 수산물 방류실 등

어장환경개선사업 일지 리

일일 어장환경개선사업 결과 특이사항 긴 상황 등 수시 보고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의 면세유 사용 지에 한 사항 등

어장환경개 사업 종료 단계

수거 폐기물 처리

수거된 폐기물 재활용 가능한 폐어구 폐로 는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 련 회 단체 등 계자를 입회토록 하고

인수 인계서를 작성한 후 이 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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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구는 수거선박에서 운반비 계근비를 부담하고 련

회장 수거선박 선주와 장소장이 입회하여 인수 인계서를

작성한 후 인계한다

단 수거물 재활용에 따른 분쟁발생 등 소유자가 불명확 경우

량 폐기 조치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거물은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에 탁하여

량 소각 처리하고 계측량을 기록 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거량에 한 근거자료 확보를 하여 계근 확인에

철 를 기하여야 한다

차량에 재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 실시

차량 계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기 등에 의뢰

계근 수치는 사진 촬 등의 근거자료 확보

계근 증명서 쓰 기처리 증명서 기록 유지 등

사업종료 보고 정산처리

항차별 어장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 제원 승선 선원 수 폐어망 등에

걸린 수산물 방류 실 폐기물 수거 처리실 재활용 폐기 등

어장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선박의 승선 인원 유류 소비량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된 사업비에 한 지 근거자료를 확보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정산 지 한다

선박고장 등과 사업자 사정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 작업을 단할

경우에 단된 기간에 해서는 사용료를 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합리 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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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목별 집행기

노무비

어장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선원과 수거 폐기물 분류 분리

작업을 한 일용직 노무자 기타 동 사업과 련하여 고용한

자에 한 임 은 국내 지정통계기 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년도 집행단가 당해 년도 편성된 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단 동 사업과 련하여 보조사업자의 내부 직원으로 고용한

자에 해서는 자체 여기 에 따라 지 한다

청소선 임차료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해 청소선 임차 시 임차료는 국내

용 단가를 기 으로 하고 용기 이 없을 경우에는 년도

집행단가 당해 년도에 편성된 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

나 동 사업과 유사한 실거래 가격을 용하여 지 할 수 있다

선용품 구입비

어장환경개선사업 작업기간 동안 소모되는 선용품에 한 구입

비는 선박규모 작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 할 수 있다

청소선 유류비

어장환경개선사업 참여선박은 면세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과

세용으로 실 사용량을 기 으로 지 한다

주 부식비

선원과 일용직 노무자에 한 주 부식비는 련규정 기 등에

따라 지 한다

폐기물 처리비

수거한 폐어구 등 폐기물은 문업체에 처리비용을 지불하여

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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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인양 도구 보

침 폐어구 등 수거에 사용되는 인양 도구는 청소선에 보 하며

작업 유실된 것에 해서는 사유서를 받고 재보 할 수 있다

보험료

어장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 승선원을 상으로 련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 해서는 그 비용을 지 할 수 있다

국내 여비

여비는 보조사업자 직원의 경우에는 자체 여비지 규정에 따라

지 하고 어업인 등 동행자에 해서는 보조사업자 직원의 직

책에 상응하는 기 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 한다

임차료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회의실

사용은 산 감을 해 가 유 기 단체 회 등의 회의

실을 극 활용 토록하며 회의실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도 련규정에 따라 지 한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년도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

재정부 에 따라 계기 어업인 등과의 업무 의 간담회 워

크 비용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도서인쇄비

보조사업 수행을 하여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유인 사

진제작비 제작비 포함 홍보물 제작 등과 련한 비용을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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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비 통신비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다음과 같이 통역비

통신비를 지 할 수 있다

상 국 언어 통역을 해 고용한 자에 한 비용

회의기간 계기 단체 등과 업무 의를 해 사용한

통신비 국제로 이용료 포함 단 통신비의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지

개인용 차량 운행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통행

주차 수증 주유 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유류비는 출장기간 차량 운행일지의 주행거리를 통해 유류

비를 정산

기타 법정경비

어장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안 장구 작업도구 수막 제작

폐어구 처리 자루 마 장 기록유지를 한 필요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여 설치된 장사무실 월

운 에 필요한 소모품 통신료 기료 등을 지 할 수 있다

일반 공통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는 동 사업 집행요령에 의거 년 주변국간 민간

어업 력사업 의 세부사업인 한 일 민간어업 의회 어장

환경개선사업 에 한 세부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사업추진

개월 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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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계획 변경 교부 조정

사업변경 사업비 증감 등 세부사업 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업인 한 일 민간어업 의회 어장환경개선사업

사업이 종료되어 발생한 집행 잔액에 하여는 해양수산부장 과

의한 후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의 운 리비 비율

보조사업자의 유지를 한 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으로 보조사업비 총 지출액의 내로 책정한다

라 사업비 집행방법

보조 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변경포함 등 집행 차에

하여는 산회계법 보조 리에 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개산

을 지 한다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일방 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을 단하거나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의 교부결

정을 취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동 집행요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 등은 계법령 규정

지침 등 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마 사업비 정산 실 보고

민간어업 력사업 보조 교부 에 지출한 사업비에 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소 용하여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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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는 단된 때에는 종료 단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련 근거서류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 실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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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성 종자생산 기반시설 구축

사업개요

목

ㅇ 한해성 종자 명태 등 를 량 생산방류할 수 있는 문생산동․ 과 취수 시설의

확충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한 지원ㅇ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ㅇ

성과목표 지표

계획 공정율 실 공정율 공정율 보고서ㅇ

성과지표
계획 공정율

측정방식

문생산동 건립▪
공정율보고서

해수 취수 설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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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강원도지사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ㅇ 자원센터

지원자 의 사용용도

종묘생산시설 취수 시설 건립 조성 을 한 실시설계 해 지형 탐사 포함

감리 시설설비 연구기자재 건축 기 통신 소방 토목 부 시설 공사비 등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 자 임차 종묘구입으로는 원칙 으로 사용 지․ ․

지원형태

자 의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기

구 분 지원조건

지자체 직 사업 국비 지방비

사업주 집행 주체 강원도지사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한도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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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월

시 도

시 도에서는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해 자체사업계획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사업 시행 단계

시 도

○ 해양수산부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자 배정 단계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 의함

자 배정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

해양수산부

시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의 조기○ ․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정산을 해 분기내 보조 교부 결정 통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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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 회 이상 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검항목 계획 로 추진여부 실 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

애로사항 기타 사업 련 건의사항 등

시 도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일까지 추진상황 별지 제 호서식 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

시 도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 」「

규정 등 계규정에 의함」

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계○ ․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추가 제출 서류 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 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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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리《 》

시 도

시설물의 사후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함○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리하여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건축물

재산 인수후

〃

년

년

목 외 사용 양도

여 등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지자체 사업추진 실 을 근거로 익년도 월말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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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표 로세스【 】

지자체 직 사업

해양수산부 → 시 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보고․

사후 리․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 계규정에

의거하여 법 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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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1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명○

사업기○

○ 사업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계

사업 치○

사업규모 총 면 시설 면○ ㎡ ㎡

사업내용○

지방비 확보 내역

구분 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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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사 업 자○

사업자명

사업장주소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주요 공정내용

문생산동 건립

해수 취수 설치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내용 액 백만원

사업성과 리

가 사업성과 목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나 사업정기 검 추진

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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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2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연간 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산집행은 원인행 액을 기 으로 하되 자기자 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사업추진내용은 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부진사업에 하여는 근본 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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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 리

수산생물질병 리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 입니다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
과 장 김재철

사무 이상윤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 방역수행 련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 리

수 앙회 회원경 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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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보상비 수산생물질병 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집합시설의 리자 수산생물운

송업자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 과 련된 물건의 소유자

수산질병 리사 국가시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생계안정자 법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방역비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련단체 한수산질병 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 방역수행기

수산동물 방백신 어류양식장을 운 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어조합법인 어 계 수 등 등

동물약품감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통요건 수산생물질병의 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어조합법인 어 계

지자체 병성감정실시기 방역수행기 포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 한

수산질병 리사회 등

양식장 등록 양식장에 해 우선순 로 지원

법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

물양식자 그 종사자에 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 자담 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별도요건 어조합법인 등 해양수산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제

조 별표

어 농 조합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기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보상비

법 제 조에 따른 살 처분 염병 잉어 바이러스병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

살 처분 수산생물 등에 한 보상 지 요령에 한 고시 제 호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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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염병 발생으로 격리 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확인결과

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질병 리사 국가시험

수산질병 리사 국가시험의 리에 필요한 비용

시험운 리비용 국가시험 시스템 구축 운

생계안정자

법 제 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에 하여

산의 범 내에서 생계안정을 한 비용을 지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한 고시 제 호 에 따름

방역비

역학조사비 긴 방역비 역학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격리 수송 비용 차량 선박임차 폐사 수산생물 소각 매몰 재활용처리 등

출장비용 지조사 시료채취 등 공수산질병 리사 포함

방역사업비 방역교육 공수산질병 리사 수당 경비 방역사업

질병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역교육 비용 식사료 제외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수산질병 리사의 수당 경비 방역 공수산질병 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 시약 재료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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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 치료제 제외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수산동물 방백신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방하고 면역력 증강을 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백신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단일 혼합백신 수입산 등

면역증강제 국 공립 교육 연구기 등에서 효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동물약품감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약품감시 검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 경비 지원

백신검정 출하 검사 수거검사 품목수거 함량정도 품질 리 감시감독

재평가 등

지원제한 기

공통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 제조 매 포함 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 호 이 정하는 기 차에

따라 신청 지원을 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수입 매 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 으로 사용하여 발된 자 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

최근 년 이내는 년 사업 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 보조 을 통지받은 보조사

업자는 지방비 자담 부담분에 한 산 자 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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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고 보조 신청 지원제한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 에 따름

별도기

보상비

생계안정자

방역비 지자체가 한 공수산질병 리사의 수당 인건비 성격 은 당해

지자체에서 배정한 방역비 경상보조 의 과 지원 제한

수산동물 방백신 약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오 남용으로 사람 동

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은 처방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약사법 등 련 법령을 반한 제조업체 는 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사업 상자에 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형 태 보상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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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규모
단 백만원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 에 신청 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 군 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 은 직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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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비 자부담 확보 등 하여

시 도에 제출 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 도는 사업 상자 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추천 우선순 를 정하여 시 도 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장기투자계획을 토 로 익년도 산요구

다만 필요시 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선정하고 재원 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는 산 집행 실

부진 시 도에 해서는 차년도 후순 배정 는 미배정

정부 산안이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보조

융자 사업에 한 리규정 에 따라 시 도별 보조 액 통보

사업 상자 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우선순 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시 도 시 군 구 수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보조 액을 토 로

지방비 자담 확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사업 상 지역 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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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수립 시 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시 군 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 에서는 사업 상 지역

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 도에 즉시 보고

시 도는 사업 상자의 도포기 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동일 시 도에서 국고 보조 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사업자에 한 산 지원 계획을 시 도에 가내시 통보 년도 후

사업자에 한 확정 산을 시 도에 통보 매년 월

자 배정단계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시 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국고송 요청

보조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시 도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 988 -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 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정

여부 지방비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를 조사

시 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 을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표 방역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표 백신공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상 사업장에 하여 필요시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집행부진 는 부당행 등에 한 사업이행 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편성 등에 반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개월 이내

보조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실 보고서 제출 정산

보고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 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살 처분 상 수산생물은 장 도매시장 공 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매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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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하는 등 공정하고 정한 평가기 마련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성과측정단계

수산생물질병의 방 확산방지 지원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폐사율 감소량

변화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최근 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 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인센티 산 지원

산 집행 실 이 부진한 시 도는 차년도 후순 배정 는 미배정 등 패 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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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백신 공급사업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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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년 산 실집행액 지자체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계획 집행액 집행율

수산생물질병 리
유해생물구제
방역사업비

방역교육 실시

경상보조

자본보조

단 천미

시 도 방문일자 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

비고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완도

진도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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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년 산 실집행액 지자체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획 집행액 집행율

수산생물질병 리

유해생물구제

백신공 사업

국비

지방비

자담

단 천미

시 도 방문일자 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

비고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완도
백신
면역증강제

진도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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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구제 조 기생충 쏙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어 양식정책과 입니다

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이철수

기생충 쏙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

조 기생충 쏙 시 도 시 군 구 해양수산 련 사업부서

사업개요

목

조 기생충 쏙 등 유해생물의 효율 인 방제 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수산생물질병 리법 제 조

추진방향

조 구제물질 구제장비 확보 효율 인 찰 방제 활동으로 조 발생 시

효과 인 조 방제 시스템 구축

어패류 양식 단계에 있어 연 많은 피해를 래하는 기생충의 구제를 통하여

질병확산 방지 건강한 양식생물 생산에 기여

바지락 종패생산 어장 등 연안해역의 간석지에 량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래하는 쏙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확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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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조 조 발생 해당 지자체

기생충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어업면허 허가 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리법 에 따른 수산생물 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 방역수행기

수산생물방역 임명 포함 공수산질병 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 한질병 리사회에 탁하여

수행 가능

쏙 쏙 발생 해당 어업인 생산자단체 어조합법인 어 계 등 등

지원자격 요건

공통요건 조 기생충 쏙 등 유해생물 구제를 필요로 하는 어업경 체

수 어 계 지자체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 자담 등 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별도요건 어조합법인 등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

정 제 조 별표

어 농 조합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기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제한 기 공통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 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 보조 을 통지받은 보조사

업자는 지방비 자담 부담분에 한 산 자 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년

간 국고 보조 신청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사용 지 물질을 의도 으로 사용하

여 발된 자 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 최근 년 이내 는 년 사

업 상자 선정 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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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

조

조구제물질 방제장비 장비운 비 피해 방시설 폐사어 처리비 찰비 등 지원

조구제물질 물품구입 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조방제용 장비 구입 는

보 비 가두리이동에 따른 닻 야간 등시설 로 를 포함한다 부 경비 선

박 장비 임차료 인건비 조 찰용 유류비 처리운반비 등 등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조구제물질 황토를 구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련 연구기 에서

구제효율 입도 미량 속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기 에 합한 황토를

구입하여야 하며 살포기 은 당 범 로 함

황토류의 구입단가는 부 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 은 황토구입비와 부

경비를 산출하여 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조방제용 장비보

사업주 기 에서는 조의 효율 인 방제를 유해 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조방제용 장비보 의 목 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

계획 산 장비명 수량 보 지역 등 을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단 장비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 할 때에는 사업비의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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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제용 장비라 함은 산소공 기 액화산소공 기 층해수공 장치 조

경보기 조계측기 황토살포기 가두리 이동에 따른 장비 닻 야간 등시

설 로 조구제물질 장비의 사용승인에 한 고시 에 따라 승인받

은 장비에 한 함

지원 받은 공공용 방제장비는 효율 인 리 보존을 하여 자자체 보

창고나 해양환경 리공단 등 공공기 는 민간 문단체 업체에 탁운

리할 수 있음

피해 방시설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은 어류공동이동시설

폐사어 처리비

폐사어 매립지 확보비 폐사어 수거 운반 매몰 등에 직 소요되는 장비

덤 터럭 등 장비 장비운 인건비 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

인에 해서는 선박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철거비는 지원할 수 없음

조 찰 유류비 등

조 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기 은 총 산의 범 내에서 지원액 지원기 필요성 등을 해양

수산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함

기생충

기생충 구제사업 련 찰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구제약품 구입 등

찰 모니터링 즉각 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약품 구입비 최 회

원인구명 등 정기 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지조사 비용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 경비

쏙

쏙 구제에 필요한 직 간 방법 모래살포 경운 등 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임 등 사업 지원

종묘구입 입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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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형 태 자치단체경상보조

재 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규모
단 백만원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신청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 군 구는 직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비 자부담 확보 등 하여 시 도에 제출 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 도는 사업 상자 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추천 우선순 를 정하여 시 도 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매년 월 일까지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사업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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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장기투자계획을 토 로 익년도 산요구

다만 필요시 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 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는 산 집행 실 부진

시 도에 해서는 차년도 후순 배정 는 미배정

정부 산안이 확정되면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에 따라 시 도별 사업량 산안 통보

사업 상자 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우선순 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시 도 시 군 구 수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 로

지방비 자담 확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사업 상 지역 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수립 시 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시 군 구에서는 사업 상 지역 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에 즉시 보고

시 도는 사업 상자의 도포기 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동일 시 도에서 국고 보조 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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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한 산 지원 계획을 시 도에 가내시 통보 년도 후

사업자에 한 확정 산을 시 도에 통보 매년 월

자 배정단계

사업 상자가 확정되면 시 도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국고송 요청

보조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시 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시 도 시 군 구 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정여부 지방비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를 조사

시 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 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표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

산과학원 수산방역과 병리연구과 에 보고 매월

별표 쏙구제사업 추진상황 익월 일까지 보고 분기별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상 사업장에 하여 필요시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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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진 는 부당행 등에 한 사업이행 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편성 등에 반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개월 이내

보조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 리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 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내구연한이 년 미만인 기계 장비에 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리기간으로 함

사업평가 환류단계

최근 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 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인센티 산 지원

산 집행 실 이 부진한 시 도는 차년도 후순 배정 는 미배정 등 패 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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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단 건수 천마리( : , , )

양식

합계 상수 식 해 가 리 내수 식 상

허건수

주 양식어

사 량천마리( )

단 천원( : )

사업

내역사업( )

산‘17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고 지 비 계

(B)
집행액
(C)

집행
(C/A)

수산생 질병 리 해
생

생-

비

100%

단 천마리( : , %)

시 도 사
어가

수
( )

사 생 생 폐사 월별( )

어 사 량
천마리( ) 생 생량(%) 폐사량

마리( ) 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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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단 천원( : )

사업

내역사업( )

산‘17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고 지 비 담 계

(B)
집행액
(C)

집행
(C/A)

수산생 질병 리 해

생

쏙 사업-

비 50%

지 비

30%

담 20%

단( : ha, %)

시 도 사 양식 허 생여 (%)

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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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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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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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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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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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구제 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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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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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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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 청장․ ․

위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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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 청장․ ․
인

위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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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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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 사·

위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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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 사·
인

위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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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 검사체계 구축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
과 장 김재철

사무 유재

사업개요

목

수산물 안 성검사의 효율 추진과 검사 강화를 통한 안 한 수산물 생산

공 으로 국민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 리법 제 조 농수산물의 안 성조사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 제 조제 항

성과목표 지표

수산물 안 성검사 추진 실 을 측정

성과목표 년도 지자체 부산 경기 충남 남 경북 경남 개소에서 추진한

안 성검사 추진계획 비 추진실 등을 근거하여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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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까지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지방비

분석장비 유지 리

보 조

지방비

분석장비 구축

보 조

지방비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농수산물 품질 리법 제 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 리를 하여 생산 장 출하

되어 거래되기 이 단계 수산물에 한 안 성검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수산 리소 등

지자체는 수산 리소 수산자원연구소 등 안 성검사 기능을 갖추어야함

지원자격 요건

생산단계 수산물 안 성검사의 효율 추진을 해 수산물 안 리 계획 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에 따른 안 성검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

사업추진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조달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함

지원 상

분석장비 구축 분석장비 시약보 시료 처리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자동수은분석기 시약냉장고 흄후드 음 세척기 환류냉각장치 등

분석장비 유지 리 재료비 소모품 등 실험실 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시약 분석가스 폐기물처리 분석 련 도서 출장비용 지조사 시료채취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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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 등으로 안 성검사를 한 사업목 에 맞게 사용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형 태 자치단체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재 원 지역발 특별회계 경제발 계정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사업 의무량 생산단계 수산물 안 성검사 계획에 따른 연간 검사 계획

지원한도액 기 범 해당 없음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 주 기 시 도지사 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 조직 인력 지방비 확보 등

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매년 월 까지

사업개요 배경 목 사업비 산출내역 추진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자격 요건 에 합한 지자체에 한 함

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장기투자계획을 토 로 익년도 산요구

다만 필요 시 장 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는 년도 산

집행 실 부진 시 도에 해서는 차년도 후순 배정하거나 미배정

정부 산안이 확정되면 련 법령 등에 따라 시 도별 산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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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 로 지방비 확보 등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시 도별 자체 수산물 안 리 계획 을 토 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계획 변경 사업규모 등 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 추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월

사업 추진체계

해수    

지 체    

정부 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 도지사에게 가내시

통보 매년 월 일까지

국회에서 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액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 도지사에게 통지 국회 산 확정 시

자 배정단계

시 도지사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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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국고송 요청

보조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 도지사로부터 보조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 등에 해 검토 후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 국고 송

이행 검단계

《 》

시 도지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매년 회 이상 지 지도 검 운 실태를 조사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 을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상 사업자에 하여 필요 시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화 사 방지

집행부진 는 부당행 등에 한 사업이행 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편성 등에 반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개월 이내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보조사업실 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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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 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산 집행 실 부진 시 도에 해서는 차년도 후순 배정 는 미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 지자체 는 지방비를 본 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년간 신청 지원을 제한

보조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 교부 결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

보조 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년 년 동안 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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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수산물 안 성검사 추진실 을 산정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년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한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 성검사 계획 비

추진실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수산물 안 성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 도에서는 사업목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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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시범지역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김건효

주무 최상민

사업개요

목

배합사료 사용률이 조한 양식품종에 한하여 배합사료를 사용

하는 양식성공 모델 발굴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으로의 환 도모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행정 청은 수산업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을 교부하거나 자 을 융자할 수 있다

성과목표 지표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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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는 시험어업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 인 자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 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 어 계 어조합법인

업 등 유한회사 주식회사

시 군 구 등 일정지역의 육상수조식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개 이상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지역 이하 시범지역 이라 한다 에 있는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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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제외 상

최근 년 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 배합사료 사용

사료 이 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 을 반납한 자

최근 년 이내 수산 계법령 반행 자에 한 행정처분의 기 과

차에 한 규칙 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사업추진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도 포기한 자는 당해 연도 향후 년간 지원

상에서 제외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 지 물질을 의도 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 리법 등 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향후 년간 지원 제한

사업 운

시범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참여 양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자율 리회 이하 리회 를 구성 사업 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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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련 주요 사항이란 리회 운 방법 양식장 별 지원 규모

생사료 련 시설에 한 처리 방안 생사료 련 시설 냉동창고 사용

여부에 한 정기 인 확인 포함 생사료 사용자에 한 제재 배합사료

사용 확 를 한 홍보 등 사업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사항으로

리회가 사업 리주체와 의 후 정한다

사업 리 주체는 신속하게 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련 기기 분쇄기 혼합기 등 등을 철거해야

하며 사업 리주체는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지원 상

시범지역 양식장

시범지역에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 를 사용하여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지원자 의 사용용도

육상수조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해 배합

사료구입 액의 일부를 지원

필요 시 사업 리주체는 리회와 의하여 배합사료 사용 확 를

한 제반 활동 홍보 등 을 사업비의 이내에서 지원 가능

상사료

사료 리법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 단 분말사료

종묘용 배합사료는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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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지원조건 재원 국고 지방비 자담

지원한도 어가당 최 백만원 한도

단 지자체 리회의 의를 통해 최 지원액의 범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상의 양식어가에 해서는 최

지원액의 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자격 박탈

사업목 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배합사료 이 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이 장을 미비치 이

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 로 작성한 자

부정하게 허 로 배합사료 구매 세 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사업 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 으로

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 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 을 경우

생사료 이에 필요한 기기 분쇄기 혼합기 생사료 보 을 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는 인하지 않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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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시 도 시 군 구

사업 리주체 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시기 연 회 월

신청 차 리회 등은 시범사업 참여자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사육 황 이 계획서 제 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업 리주체에 제출

구비서류

면허 허가 신고 증 사본 부

업 어 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부

신청서 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리회 등을 통하여 할 사업 리

주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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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사업 리주체

지원 액의 정성 단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의 성을

단하고 배합사료 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한 양식어가에서 융자를 신청 할 때에는 배합사료 구매자 기본

지침 사업개요 지원규모 에 따라 동일한 사업지역 역시 도 에서 배

합사료 보조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억원을 과할 수

없음을 통보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변경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 리주체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 이행각서를 제출 한다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육 황 이계획서를 승계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리주체는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리회에 통지한다

한 선정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으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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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남도 경남도 경북도 등에 지침 통보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 도 특별자치도 월

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등을 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

리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시 도 시 군 구 시 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시 도의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교부결정 송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서는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 송

시 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사업자 선정 년간 회 월 일까지

사업자 선정 후 리회의 의견을 듣고 개월 이내의 유 기간생사료 처분

생사료 련 기기 등의 처분을 둔 후 체 양식장이 동시에 사업을 개시한다

정해진 사업 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시범사업 상 양식장 보조 지원 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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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용업자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월까지로 한다

보조 지 기 정산시 등

지 기 개월 이상 사용 시 후정산 지

정산시 사업개시 후 매월 말 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개월 후

정산방법 양식장별 지원 액단 자부담 이상 등을 기 으로 지 정산

정산 보조 지 차

사업자 는 배합사료회사 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 정산자료 배합

사료 구매 세 계산서 이 장 등 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일까지

단 월 기 은 당해 월로 함 사업 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 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이 장

작성 등 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 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 리 가 제출

등한 거래실 확인서사업자에게 발 한 세 계산서 등 확인를 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사료공 업체 계좌에 입 하여야한다

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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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 검은 집행실 이 부진한 지자체 등을 상으로 년 회 이상

실시하며 실시 시기와 방법 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되 국립

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이하 사료센터 에 임 할 수 있다

실시시기 연

실시방법 시범지역 장 실태조사

검항목 생사료 이 여부 분쇄기 혼합기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 어업인 동향 등

시범사업 참여 양식장에 해서는 사료센터에서 배합사료 공 실태를

정기 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연 회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하고 사료센터와 리회는 극 조한다

모니터링 방법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 실태 등에 한 표본조사

시 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사업 리주체는 사업 상 모든 양식장에 하여 배합사료 이 실태를

개월마다 회 이상 조사 실시하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악하기 해 사료 장고 분쇄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하여 리회와 의하여 병행 검한다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범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달하여 숙지시킨다

배합사료 공 업체 등록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 하고자 하는 공 업체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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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는 사료센터에 등록하고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사료센터는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 업체 등록 황과 각서사본을

각 시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 업체 등록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료 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할 어류양식수 은 사료회사 는 리 과 등 공 계약을

체결 후 공 가능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 련 이행각서

제재

시 도 시 군 구

지 보조 의 환수 등

사업 리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에 따라 검사 는 사법경찰 에게 고발

하고 지 된 보조 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

우 등의 발 시 보조 반환은 물론 보조 총액의 배 이하의 범

에서 제재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보조 리에 한 법

률 시행령

시범지역에서 부정행 자 발생 사업포기 등으로 개 이상의 양식

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 된 보조 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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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해 지 된

보조 은 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어병 방 치료 등을 목 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 폐업 는 도산업체 포함 양식장 정비

등을 해 원상복구를 제로 일시 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 리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 액 액을

환수하고 사업 리가 부 정하다고 단하여 해당 지자체 는 리회 의

차년도 지원 산은 이상 감액 조치하도록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

재정법 산회계법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규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 상자는 배합사료 이 질병 등과 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 의 조요청이 있을 경우 극 조하여야 한다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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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 )

업체 어 계( )

신청
생 월

주

양식 수 식 상 가 리□ □

허 신고( )

태
개 어 계 업 타□ □ □ □

어 재 지
허 신고( ) 시

( )㎡

상

어

사업규
연간 합사료 계 량 지원 액 천원,

지원한도 액 천원( )

변경내
당 변 경

경 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 에 하여 같 신청하 니

사업 상 하여 주시 랍니다.

월

신청 또는( )

지 체 귀하○○

비※

허 허가신고 사본1. ( ) 1 .․

2. 업 어 계 어업 경우 행사 원 동 다만 어업( ,

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또는 행사 할 수

는 사본 1 )

변경사 변경사업 신청 에 한함3. ( ) 1 .

수수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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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황 이 계획

허

수( )
ha( )㎡

시 수

수 수( )

: m× m

( )

사

어

식 도

량(g)

미수 천미( )

후 식

상량

식

어

미수 천미( )

합사료

계

간 시

( )↔

월별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사료

여계

공 업체

사 지 여

간( )

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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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상자 통지

생 월 주

허

허가신고( )․

어

양식

( )㎡

보

지 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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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결과보고

시·
합계 가 리 수 식 상

어가수 상지원
액 어가수 상지원

액 어가수 상지원
액

합계
피볼락
돔
어
타어

○○
피볼락
돔
어
타어

시·
합계 가 리 수 식 상

어가수 상지원
액 어가수 상지원

액 어가수 상지원
액

합계

개
어 계
업
타

○○

개
어 계
업
타

사업 집행 실 가
상액어가수 (ha) 사업비 산액 실집행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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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사 료 이 장

어
식량

천미( )

하량

천미( )

폐사량

천미( )

양 식 사료 량 등 (kg)

마리수

평균

체

(g)

평균

( )㎝

량 량 시간
량

누계( )
량



- 1049 -

각[ 1] ( )

환경친화 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

주 :

생 월 :

연락처: ( : )

상 본 시도에 실시하는 경 합사료 시 지역 사업(EP)․

진함에 어 다 사항 철 하게 수하고 행에 행,

에 하여는 본 감수하겠 각 합니다.

다

생사료 철거 합사료 사 합사료 사 사료1. , ( 100%

등 실하게 행하지 아니하 경우 지 보)

하고 당해연도 포함하여 향후 간 동 합사료 사업 신청하지 않는2

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 없 사업 도에 포 한 경우에도 지 보․

한다.

3. 시도 계 수시 검 검에 실하게 하 사 지 시 생(․

사료 보 고 등 체 사 하지 않는다, MP ) .

양식 시 하지 않고 사료 사 거래실 하거 허 거래4. ,

한 실 하여 당하게 지 보 에 하여는 액 한다.

월20

지자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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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

환경친화 합사료 공 이행 각

사업 등: ( : )

주 :

생 월 :

연락처: ( : /FAX )☎

상 본 시도에 실시하는 경 합사료 시 지역 사업(EP)○○ ․

진함에 어 다 사항 철 하게 수하고 행에 행,

에 하여는 본 감수하겠 각 합니다.

다

합사료 지원사업 결산에 필 한 거래 등 열람1. ,

할 수 도 계 계 에게 극 한다.

2. 당한 보 하도 직 또는 간 하는 경우 시,

그에 상 하는 사 당 에 고 과 합사료 시 지역 양식 공 상 업체에

게 어도 하지 않는다.

월20

국립 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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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박승희

주무 임 수

사업개요

목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 를 해 종묘배양 양식시설 건립ㅇ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보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한 지원ㅇ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ㅇ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리지원에 한 법률 제 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보

성과목표 지표

년 비 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 매년 증가ㅇ

단 만톤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개년 실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양식수산물 해수

생산량
익년 월

통계청발표통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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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ㅇ 양식기술 개발 연구 양식수산물 생산 육성 등을 하기 한 지방자치단체장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

ㅇ 민간사업자는 수산업법 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경 인자 는 경 을「 」 하고자

하는 자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 정인․ ․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 어 계 어조합법인 등

자격 요건

ㅇ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연구 는 신품종 종묘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품종

보 친환경 양식시설 확산 등을 해 사업자로 선정한 자

시설ㅇ 사업부지가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포함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요

재산 사후 리 기간동안 지상권을 확보하여야 함

ㅇ 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사업자 선정 제외 등 지원 제한 기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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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제 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 부당

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 항 제 호「 」

제 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년간 신청

지원 제한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 항 제 호「 」

제 호에 해당하는 보조 수령자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년간 사업

신청 지원 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 지 물질을 의도 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

생물질병 리법 등 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년간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 항을 반한 자는 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년간 신청 지원 제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는 허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제한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②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 산에「 」 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신청

는 지원 제한

상기 사항에 한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는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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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부정수 횡령 등 발시③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 항 제 호에「 」

해당하는 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날로 부터 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시 부정수 발생 사업 개수에 상응하는 패 티 부여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시 별도 통보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 항 제 호에「 」

해당하는 자는 보조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구 참여 제한

지원 상사업

ㅇ 친환경 이며 산업 가치가 높고 기술개발 보 이 미흡한 양식품목 시설 등

신규사업은 매년 공모로 선정

년도 지원 사업의무량ㅇ

단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담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지자체 직 사업

양식기반기술구축․

① 상어 융복합육종

센터건립

②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③ 고부가해수 상생물개발

공 시설

신규사업④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첨단민간시스템 지원

가 계속사업

온배수활용친환경새우①

양식단지

② 온배수를활용한바이오 락

양식장 건립

외해 침하식 가두리③

복 시범양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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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ㅇ 양식 련 연구시설 양식 종묘생산시설 등 시설 건립 조성 을 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건축 공사비 등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 자 임차 종묘구입으로는 원칙 으로 사용 지․ ․

부 시설 사무실 리사 화장실 등 은 가 총 사업비의 이내로 제한

지원형태

자 의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ㅇ

지원기ㅇ

구 분 지원조건

지자체 직 사업 국비 지방비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주 집행 주체 시장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ㅇ

단 사업주 집행 주체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성 있는 공공기 에

탁시행 가능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담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나 신규사업

단년도①

년 이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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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한도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ㅇ

하 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월

ㅇ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합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해 공모

계획 수립

년 공모 시기 월 월 필요시 추가공모 실시

년 공모 시기 월 추진 정 선정된 사업은 년도 산요구

안 으로 작성될 계획임

시 도 시 군 구

시 도 시 군 구 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ㅇ

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해

자체사업계획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신규사업은 시 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공유수면 리 등

제반 여건사항 추진가능성 기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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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신청 사업을 상으로 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년 신규사업은 년도에 사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년 산요구 안 에 반

시 도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은 시 도가 해당 시 군 구에 배정ㅇ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 를 정하여 수산조정

원회 등을 거쳐 사업 임자를 선정

사업 시행 단계

시 도 시 군 구

ㅇ 해양수산부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ㅇ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지자체 직 사업

시 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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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시 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 군 구별

사업물량 산을 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시군구 수산업어 정책심의회․ ․ ․

는 필요시 지방보조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 상자를 선정

자 배정 단계

차ㅇ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 의함

자 배정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ㅇ ⇒ ⇒․ ․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의 조기․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정산을 해 분기내 보조 교부 결정 통지 송

시 도

시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ㅇ

사항 등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검《 》

해양수산부

사업추진실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상 사업장을 상으로 사업집행 검ㅇ

년 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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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항목 계획 로 추진여부 실 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

애로사항 기타 사업 련 건의사항 등

사업추진 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해소방안 강구

시 도 시 군 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 교부조건 사업시행을 정기 으로 검하여야 함ㅇ ․ ․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일까지 추진상황 별지 제 호서식 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장으로 리 별지 제 호서식ㅇ ․ ․

사업비 정산《 》

시 도 시 군 구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ㅇ 「 」「

규정 등 계규정에 의함」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ㅇ ․ ․

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 부서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국비 지방비 합계가 억원 이상 자부담 제외 인 사업을 상으로․ ․

회계법인 등 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한 검증 실시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ㅇ ․

추가 제출 서류 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 련 증빙자료

사후 리《 》

해양수산부

보조 부정수 발시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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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보조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앙

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제재부가 부과 징수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

제 조의 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 는 간 보조 총액의 배 이내의

범 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 을 부과 징수

명단 등 공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

조의 에 따라 부정수 발 이후 익년 월 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반행 내용 등을 년간 게재

시 도 시 군 구

사후 리 책임자 시장 군수 구청장ㅇ ․ ․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리자의 주의 의무를ㅇ 「 」

다하여 당해 시설을 리하여야 함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ㅇ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건축물

재산 인수후

〃

년

년

목 외 사용 양도

여 등

보조 부정수 발시ㅇ

자 집행 등에 한 사항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 「 」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보조 환수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

따라 보조 환수

제재부가 부과 징수를 한 행정사항 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

에게 제재부가 부과 징수시 행정사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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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단계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익년도 월말까지 확인

사업평가 환류단계

ㅇ 완료된 사업을 상으로 정기 평가를 통해 계속 는 확 지원 여부 등 검토

ㅇ 집행실 이 우수한 연내 집행완료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선정 시 가 부여

ㅇ 집행실 이 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신청 제한 는 계속사업비 삭감 등

패 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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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표 로세스【 】

지자체 직 사업

해양수산부 → 시 도 → 시 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 공모․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보고․

사업시행 결과보고․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시 도 → 시 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 공모․

산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확인․ ․

세부사업지침 시달․

시 군 구별 물량배정․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 상자 선정․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 상자

공사 결과보고

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계속사업ㅇ

시도는․ 해양수산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사업시행지침 등「 」 계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

신규사업ㅇ

해양수산부는 년 사업 방향 지원규모 등 공모계획 수립 통보 분기

년 신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신청

평가를 통해 년도 신규 지원 사업 우선순 결정 년도 산 요구 안 작성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 「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 계규정에」「 」

의거하여 법 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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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 1 ]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명ㅇ

사업주 기 민간사업자ㅇ

ㅇ 사업목

사업기간ㅇ

총사업비 백만원ㅇ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 치ㅇ

사업규모 총 면 시설 면ㅇ ㎡ ㎡

사업내용ㅇ

지방비 자부담 확보 내역

구분 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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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목 액 비고 항목 액 비고

사업수행계획

민간사업자ㅇ

사업자명

사업장주소

어장부지 확보ㅇ ․

세부추진계획ㅇ

일정 내용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내용 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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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리

가 사업성과 목표 지표

성과목표ㅇ

성과지표ㅇ

나 사업정기 검 추진

검 계획ㅇ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 효과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일자리창출효과

명
비 고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 산 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액 산출근거 항 목 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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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 2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 )

1. 사업 개요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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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2.



- 1068 -

향후 시 운 계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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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 3 ]

보조사업 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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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두리시설 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가두리시설 

화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이철수

시 도

시 군 구
해양수산 련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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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등 조발생시이동 는수심조 이가능한 양식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자

가두리양식장 시설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소모품 가두리 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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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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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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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화

번 호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퇴

단체등의 형태
동조합 법인 회사

어 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 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련된 면허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부

출신청자료 부 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년간의 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 장부 경 일지

등 사본 부 기록실 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 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출신청자료는 출신청액이 천만원 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사업의 성격상 신청서의 서식이 부 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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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2 ]

사 업 성 검 토 서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표자명

생년월일 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정지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는 조직력

기술 는 경 능력

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정성

사업 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매조건

사업성 검토기 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종합의견

년 월 일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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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3 ]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연간 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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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4 ]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

소 속

신청자의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시행장소 는 공장명

보조 융자 사업의 내용

가 용도 목

나 시설규모

보조 융자 교부신청액 원정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사업시행 정기간

가 착공 착수 정일 년 월 일

나 공 완료 정일 년 월 일

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 융자 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신청자 주 소

성명 명칭

해양수산부장 귀하



- 1080 -

별지 제 호서식[ 5 ]

사 업 계 획 서

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액 비 고 항 목 액 비 고

보조사업 수행계획

보조 액의 산출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

하는 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 산 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액 산출근거 항 목 액 산출근거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 수량 단가 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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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류성

주무 윤기

사업개요

목

복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근거법

수산업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

성과목표 지표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여 복 생산성 증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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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 하는 자어 계 개인 어업인 단체 지구별 수 업종별 수

지원자격 요건

수산업법 제 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후 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 하는

자로서 장기간 어장이용으로 생산력이 하된 복 가두리 양식어장에

하여 환경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지자체장 시 군 구 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상

생산력 향상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상으로

사업 실시

복 가두리 어장과 해조류 어장을 맞교환

복 가두리 어장을 바깥으로 이설

어장을 이설하는 경우 기존어업권을 포기해야 하며 해당 시 군 구는 포기

한 어장에 해 양식어업면허 면 제한 년 이상

어장간 맞교환 는 이설 시 시설물 증가는 없어야 함

사업주 기 은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 추진을 해 어장오염 황 면

생산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 를 정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지원자 의 사용용도

조사설계비 사 조사 측량 등 해조류 양식시설 복 가두리 어장과 맞교환

하는 경우로 외곽시설에 한함 가두리 시설 이설 비용 닻 닻 외곽시설

자재구입 시설비 복 가두리 실명 표지 비용

사업성과 기존어장과 이설어장의 해수 유동성 질 폐사 생산량 개선

등 조사 분석을 한 문기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련 연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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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조사비용 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존어장과 이설어장에 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어장간 맞교환 는 이설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 처리비용 단 어장

청소비 종묘구입비는 제외

지원형태

지원조건 재원 국고 보조 농특 지방비 자담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기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 사업장소 한함

지원한도액 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업장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집행

주체 시 군 구 에서 결정

❍

사업비는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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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사업집행주체 시 군 구

공고시기 사업집행주체가 결정

신청 차 사업 희망자는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에 제
출

별지 제 호 서식 작성

구비서류

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부 어장연락도 사업지구 부 자부담 확보 증명

서 부 어 계의 경우 어 계 총회 사업추진 의서 부 행사계약서 부
복 가두리 어장 이설 시 기존 어업권 포기 개발 제한 동의서 부

사업홍보

사업 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련 장소 어장 에 하여 사업자 선정

는 후에 홍보 설명회 등 를 실시

신청서 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 는 를 통해 할 시 군 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자 선정주체 시 군 구

선정 차

수산조정 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 군 구에서 선정

선정기

수산조정 원회에서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 을 자체 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1085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장소별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 상 사업자에 통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월

시 도 시 군 구 에 지침 통보

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월 별지 호 서식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시 군 구 월

할 어업인 사업 상자 련수 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사업설명회 실시 시 군 구 월

사업신청자 복양식어장 련 업체 어 계 수 등에 사업 설명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산 배정 통보

추진사항 검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감독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자 배정단계

시 도별 자 배정 보조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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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첨부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사업집행 검은 연 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실시방법 당 계획 비 집행실 이 부진한 기 등에 장 실태조사

검항목 사업 추진상 문제 복양식어장 여건 개선 악 조류소통

생산량 비교 분석 동향 등

지자체 시 도 에서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분기별 회로

검

사업 추진실 자 집행 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

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사업 공일로부터 년간 사업 상 기존 신규 어장 인근 어장의 단

면 당 생산량 폐사량 환경개선정도 조류소통 등 를 조사하고 사업 후

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매년 월에 분석결과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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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어장에 해 어구실명제 사육지도 등을 추진하고 불법시설물이 설

치되지 않도록 사후 리해야 함

재배치어장에 어업인 어 계 들이 자율 으로 이설 는 신규설치한 시설물

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시설물과 통합하여 사후 리해야 함

제재

보조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불용율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산 삭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발 시 보조 반환은 물론 보조 총액의 배 이하의 범 에서

제재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보조 이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회수는

물론 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 의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시 도 시 군 구 는 사업 상자에 한 지도 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성과측정단계

매년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 년도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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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일정 해양수산부 사업종료 후 회 익년 상반기내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비 추진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 시 도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완료 이후 년간 생산량 증가 어장환경개선사항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확 시 해당지역 우선 지원

환 류

사업추진 실 평가시 제기된 문제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확 시 산편성에 반 하고 발굴된 문제 에 한 지침 개선을 추진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산당국과 의하여 다음 연도 산편성에 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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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사업장소 어장

사업장소 어장
기존어장 면호번호 면
이설 는 맞교환어장 면호번호 면

재시설량
규격 칸

기존어장
이설 는 맞교환어장

참여 행사 자
명

재배치 이용
어장 장소 방법

복가두리양식장 이설
복가두리양식장과 해조류양식장간 맞교환

사업신청 추진계획

사업신청량 단 가 액 추진계획

사업비 총 사업비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 착수 정일

공 완료 정일

년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와 같이 신청
하오니 사업 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행정 연구기 추천서 부 어장연락도 사업지구 도면 부

자부담 확보증명 부 어 계 총회회의록 의서 부

사업비 산출 상서 부 인근어장 동의서 부

복 가두리 어장 이설 시 기존 어업권 포기 개발 제한 동의서 부

기타사항

작성내용이 많아 신청서 기재란 추진계획 등 에 작성이 곤란한 경우

련 서류 별도 첨부 가능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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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년 복 양식어장 재 치 지원사업 사업계획2017

사업의 개요

사업주 기 민간사업자 시군구명

사업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 치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방비 자부담 확보 여부

단 백만원

구분 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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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사업추진방향

맞교환 어장 이설 등 재배치 방법 작성 재배치 도면 별도 첨부

재배치 시 시설 배치 방법 등 환경개선 불법시설물 리 계획 포함 작성

민간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장주소 연락처

세부추진계획

일정 내용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산출산식 액 백만원

사업성과 리

가 사업성과 목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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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 기 정기 검 계획

사업추진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방법․

사업완료 후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 효과

품목

사업 사업 후

비 고
시설
량
규격

칸

연간
생산
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연간
폐사
량
톤

일자
리
명

시설
량
규격

칸

연간
생산
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
원

연간
폐사
량
톤

일자리
창출효과

명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 산 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액 산출근거 항 목 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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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검 록부

일자 지역 검사항 검결과 조치사항

검자

소속

직

서명

수검자

소속

직

서명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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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복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 보고

도

사 업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시군

년 계획 실집행실 계

사업
물량

산 사업
물량

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책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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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 황

도

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자 성명 는 단체명

사업 상 어장 장소

단 칸 톤 천

원

월별 사업량
시기별

실

참여

어가수

사 업 추 진 실
사업비
지출

계획 실 비율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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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복 양식어장 재 치 지원사업 추진 과 보고 년( )

추진실

사업

연도
사업자명

재배치

방법

기존어장

포기 는 해조류

이설어장

복
계획 백만원 실 백만원

면 시설량 면 시설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칸 규격 칸

사업 효과

기존어장 포기어장 는 해조류시설

사업

연도
사업자명

사업 사업 후

생산 환경 생산 환경

생산량

칸당

폐사율

칸당

소득액

백만원

해수

유동

유속

수질

수온

등

퇴 물

등

생산량

칸당

폐사율

칸당

소득액

백만원

해수

유동

유속

수질

수온

등

퇴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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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어장 복가두리시설

사업

연도
사업자명

사업 사업 후

생산 환경 생산 환경

생산량

칸당

폐사율

칸당

소득액

백만원

해수

유동

유속

수질

수온

등

퇴 물

등

생산량

칸당

폐사율

칸당

소득액

백만원

해수

유동

유속

수질

수온

등

퇴 물

등

련 환경개선 련 조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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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내수면자원조성

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계속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김 진

주무 성미경

목

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의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호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내수면 어

종의 산란 부화율 제고

수산생물의 어종별 산란시기에 맞추어 인공산란장 등 설치

내수면어업법 제 조 보조 등 같은 법시행령 제 조 보조 상사업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생산증

공 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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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이후

사업량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사업비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추진배경

어류 등 산란시기 월 에 호 등은 갈수기와 맞물려 농업용수 사

용 등으로 수 가 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이 에

말라죽는 상이 많아 자원증 에 지장 래

지원 상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원내용

인공산란장 설치비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분석비 총사업비의 이상 책정

설치 상 지역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가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반드시 지자체 내수면 연구기

장과 의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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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년도 사업비

단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인공산란장 설치 개소

추진체계

가 사업주 기 사업집행주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시 도 내수면 담당 부서

시 군 구 내수면 담당 부서

다 자 지원 정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북

라 사업시행

시 도지사는 동 사업지침에 따라 시 군 구의 신청을 받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사업계획 보고 후 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해양수산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원회 구성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원회를 구성

운 할 수 있다

사업추진 원회의 구성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가 정한다

산의 집행은 보조 리에 한 법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

규정 등 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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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검정 사업비 정산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 으로 기록 비치하고 계

기 에서 사업 검정을 하여 자료 요구 시 제출 조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추진실 을 취합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

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시 군 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결산을 하여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효과분석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효과조사를

지자체 내수면연구소 등 문 연구기 에 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효과조사기 에서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의 방법 시기 등을 정하고

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효과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공산란장 시설의 구조 설치 치의 정성

설치된 인공산란장 이용 어류의 조사

산란장 효과 이용 효율

당해년도 집 조사구역 선정 등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

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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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수 시 도 내수면어업 소 부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 차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사업시행 사업의 효과 증진을

해 반드시 할 지자체 내수면연구소장과 의하여 사업 지

설치유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 리

사후 리책임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후 리 내용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사업추진실 자 집행상황 등에 해

연 회 이상 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사업추진 실 자 집행 상황 등에 한 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

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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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는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 감독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회수는 물론 후 년간 사업자 선정 상에서 제외

나 사업성과평가

사업성과평가를 해 시 도지사는 월말까지의 최종사업실 을 익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사업 리를 해 필요시 사업종료 이라도 사업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사업주 기 장은 사업추진시 필요할 경우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

업추진사항에 한 자문 사업추진 황 등을 검할 수 있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기본

규정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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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김 진

주무 성미경

한국농어 공사 환경사업처 부 장 안 식

지속 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해 체계 인 어도 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안정 인 어도정보시스템 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을 통해 어도 리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개선

하고 국가 산의 효율 집행 유도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활용성 증 를 해 주기 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어도 컨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서비스 확

내수면어업법 제 조의 어도 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

홈페이지 속건수



- 1106 -

단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구축

운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자 한국농어 공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조 어도 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

제 항에 의한 문기 탁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에 필요한 소 트웨어 하드웨어 서버 를

보유한 문기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에 소요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리

시스템 보안 리 업데이트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경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을 한 지자체 교육 홍보자료 작성 어도

발 토론회 개최비 등

사업량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시스템유지 리 업데이트 교육 홍보 등

소요 산 백만원

사업기간 년 월 월

지원조건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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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해양수산부

산편성계획 지원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월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격 사업자를 탁 문 기 으로 지정

한 어 공사

탁 문기 지정에 따라 시스템 유지 리와 홍보 교육 일정을 포함한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승인 요청 월

주요 사업내용

시스템 유지 리 정보보안 리

지자체 내수면 담당자를 상으로 한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어도 발 토론회 개최 홍보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승인 월

보조 교부신청 결정 월

사업 추진일정 검 월 착수보고 월 간보고 월 최종보고

보조사업 결과 정산보고 월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월말

부 합할 경우 수정 보완을 요청하거나 탁 문기 지정 취소 가능

한 어 공사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 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지자체 순회교육 어도 발 토론회는 해양수산부에 사 보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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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농어 공사에서 제출한 자 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 을 교부 결정

하고 자 을 배정

한 어 공사

한국농어 공사는 해양수산부에 자 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해양수산부

탁 문기 이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 교부 목 과

보조사업 내용 는 조건 계법령을 반하 을 때에는 보조 의

교부결정 액 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한 보조 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한 어 공사

한국농어 공사는 보조 이 당 사업목 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리를 실시

해양수산부

보조 이 지원목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 감독

보조 이 교부 목 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을 회수하고 탁 문기 지정을 취소

한 어 공사



- 1109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 결과 보고서를 사용종료 후 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 하여

보조사업 시행효과 극 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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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보수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 리자로 하여 어도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 리 미흡으로 국에 설치된 여개의

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 하천의 연계율

향상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심으로 연차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내수면어업법 제 조의 어도 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 내수면

어업법 제 조의 어도의 사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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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이후

합 계

보 조

지방비

사업주 시 도지사

사업시행 시 군 구 한국농어 공사

한국농어 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지방비 투입계획 공기 행사업비 등 이 수립된 지자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우선 개보수 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 이 산범 내에서 사업 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천 연계율 는 소상거리

증가 폭이 큰 어도부터 단계 으로 지원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 비 설계비 공사

감리비 사업 리비 홍보용 안내 설치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정지 조사비 기 설치된 어도 유지 리비 등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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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보수 효과 조사를 한 모니터링 투자효과 분석 정지 조사비

등은 총 산의 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리비 등으로 집행 해양

수산부와 사 의

어도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해 년부터 재까지 개보수

사업이 시행된 지 매년 정 지 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기 설치된 어도의 유지 리비는 총 산의 이내에서 시 군과 의

하여 집행

어도 개보수사업 범

비표 형식 어도를 표 형식으로 개보수

손상된 어도 구조물의 개보수

어도 입 출구부 주변 퇴 는 세굴된 하상 정비

어도 내부에 유입된 토사 유목 등 제거

주수로 가 변경되거나 퇴 된 어도의 치 변경

수산생물의 원활한 이동을 한 어도 입 출구부 연장 어도 폭 확장

사업조건 국비 와 지방비 공기 행사업비 포함 를 편성

하여 한국농어 공사에 탁 시행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 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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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어도 개보수 사업 수요조사 차기연도 산편성계획 지원

요건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추진 성과 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 으로 분석 평가

시 도는 시 군 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리계획 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 한 시 도 어도 리계획 을 수립

계획 수립시 한국농어 공사에 기술검토 의뢰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해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시 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한 타당성 시행여건 타 부처 하천

사업과의 복여부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어도 우선 개보수 지 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

어업법 제 조의 어도 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 에 따라 구축된 국가

어도정보시스템 에 우선 순 를 등록 갱신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 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시 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 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요건에 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 도별 산 배정 계획 수립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 고려사항

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국가하천에 직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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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 효과가 큰 경우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 복원을 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어도 표 형식 수 여부

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바다로 직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 효과가 큰 경우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 복원을 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어도 표 형식 수 여부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 국고 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산배정하고 보조 교부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 국고 지방비 는 지자체에서 공기

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 공사로 행 의뢰토록 조치

지자체는 산이 배정된 지구에 해 당해 연도에 수립된 사업비 국고

지방비 를 공기 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 공사에 의뢰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사업비 공기 행사업비

를 배정요청

사업 산 개보수 상지 어도 형식 규모 등 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우선 개보수 지 변경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 의후 시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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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 공사에서는 자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리자에게 이

사업 추진실 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검 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산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검하고 산 집행의

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악

사업 리부서는 수시로 장 검을 통해 사업이 기에 추진되는지 검

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사업추진 실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 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행 검 정산 확정

해양수산부로부터 장 검 참여 조요청 시 극 조

해양수산부 사업 리부서로부터 장 검 요청시 극 조하며 검

후 시정 조치사항 의 수용

사업추진 실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평가는 지자체 주 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 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 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 으로 평가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해서는 페 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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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사업지의 사후 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리자에게 이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 공사와 의하여 사후 리 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

사업완료 후에 사후 리 실 결과 정산 등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 보강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 공사와 의 후 해양수

산부장 에게 보고

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한 효과 분석을 해 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 과 시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 보고서 소요된 경비 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지자체장에게 정산 보고

어도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사업지의 사후 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리자에게로 리 이 하며 사후 리방안에 해 시설물 리자와

지자체에 의 자문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시 도지사는 한국농어 공사에 차기년도에 추진할 사업지를 년도에 추천

한국농어 공사는 시 도 추천서 기반조사 등을 기 로 다음 년도

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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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김 진

주무 성미경

사업개요

사업목

한 체결 등에 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

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 매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차산업 모델 개발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 조 기본계획 수립 제 조 보조 등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조 보조 상 사업 내수면자원조성 양식

기반 시설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구 분 총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 1118 -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시행자

사업주 시 도지사

사업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기 등에 탁 가능

신청 입주 자격

내수면 친환경 양식 바이오 락 순환여과식 등 어업을 경 하거나 종사

하는 어업인 는 창업 희망자 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기 별 역할 분담

해양수산부

연도별 산편성 보조 교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상지역 선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실시설계 등 검토 승인

사업추진사항 검 보조 정산 확정 등

시 도 시 군 구

지방비 확보 보조 교부 차기연도 산 요구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계획 실시설계 수립 보고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자 선정 운 기 마련

우선순

년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는 문성이 확보된 자

수산계학교 졸업자 는 문교육를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업시행에 따른 인 허가 제반업무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내수면 양식단지 활성화를 한 지원 책 홍보방안 마련

지원형태

양식단지 기반시설 차년도 국비 지방비

양식장 시설 차년도 자부담 는 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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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내수면양식단지 수요조사 공모계획 시달 사업 상지역 선정

내수면 양식단지사업 활성화를 한 장기 추진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시 도에서는 시 군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 으로 검토한 후 상

후보지 결정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의견 등을 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 원회 지자체 공무원 내수면 국 공립

연구기 한국농어 공사 지도기 등 를 구성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시 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한 타당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일정 등에 따라 신청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내수면 양식단지 평가 원을 하고 선정기 을 마련하여 각 시 도

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순 고려사항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수산식품산업거 단지 등 차 산업과 연계

추진 시 최우선 선정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여건 취수조건 근성 등

지자체별 유치 의지 입주자 희망 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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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내수면 양식단지 정책목 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지자체별 특성에 합한 모델개발 양식장 면 은 부지면 의 이상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

등을 참조하여 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 신청자 요건

입주 신청자 자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우선순 상자 유무 등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자 배정

해양수산부

시 도로부터 제출된 당해연도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 검토 승인

국고보조 교부결정 자 배정

지방자치단체

보조 교부신청 교부결정 요청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보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조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입주 희망자 차년도에 모집 공고 후 선정

이행 검 단계

해양수산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검 보조 정산 확정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표의 정성 여부

보조 집행지연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검

지방비 확보 지연 행정 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한 책방안 마련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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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반기별 사업추진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에서 장 검 조요청 시 극 조

사업평가 성과측정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정책 목 부합성 여부 사업설계 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 티 부여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련 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상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기 마련과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시설 집 화 가공 매 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환

사업추진 실 정산 등 회계 련 보고는 보조 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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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수지 자원화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 석

사무 김 진

주무 성미경

사업개요

사업목

농업용수 장 등을 목 으로 설치된 규모 유휴 수지를 내수면 수산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농어 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 조 기본계획 수립 제 조 보조 등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조 보조 상 사업 내수면자원조성 양식

기반 시설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 백만원

구 분 총 계 년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보 조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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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시행자

사업주 시 도지사

사업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 수면 리자

신청자격

갈수기 때 최 수율이 이상인 규모 수지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기 별 역할 분담

해양수산부

연도별 산편성 보조 교부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상지역 선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실시설계 등 검토 자문

사업추진사항 검 보조 정산 확정 등

시 도 시 군 구

지방비 공기 행사업비 확보 보조 교부 차기연도 산 요구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 실시설계 수립 보고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후 운 주체 선정 운 기 마련

우선순

규모 유휴 수지 갈수기 때 최 수율이 이상인 수지를

확보하고 지방비 공기 행사업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지방비 투자를 확 하여 매 유통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후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업계 등에

리권을 탁하거나 체계 인 시스템으로 자체 운 리 가능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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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에 따른 인 허가 제반업무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수면 리자의 조를 받아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 탁 시행

수면 리자

자원화사업 련 기술자문 지자체 사업신청서 작성 조 사업 탁시행 등

지원자 의 사용용도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어류서식 산란 환경 조성시설

수산종묘 방류 육성 리 효과조사 포함

어족자원 자원화시설 이용 활용을 한 기반시설 어로어업 등을 한

다기능부잔교 등

지원형태

사업조건 국비 지방비 공기 행사업비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 등을 반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공모계획 시달 사업 상지역 선정

지방자치단체

각 시 도에서는 시 군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 으로 검토한 후 상

후보지 결정

수지여건 수율 이상 등 지방비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 참여

등 반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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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 원회를 구성 운 할 수 있음

시 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한 타당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일정 등에 따라 신청

수면 리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조

지자체의 사업신청서 작성 조시 지역 수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조

수지 선정시 목 외사용 내수면어업법 상의 허가어업 수면이용 의

등 가능 여부 사 의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 상지 선정을 한 평가 원을 하고 선정기 을 마련하여

각 시 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으로 평가

사업 상지 선정시 우선순 고려사항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실 가능성

수지 여건 지역 특화 어종 유무 정 규모 수질 수원 확보 등

갈수기 최 수율 이상 여부 확인

철새 도래지 등 환경보호 상 수역은 가 제외

지방자치단체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정책목 에 부합되고 지방비 확보 계획이

반 된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면 리자

시 군 구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평가시 참여하여 수지 목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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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검토 자문

세부계획 수립 시행단계 자 배정

해양수산부

시 도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검토

국고보조 교부결정 자 배정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 국고 지방비 는 지자체에서 공기

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 리자에 행 의뢰토록 조치

지방자치단체

보조 교부신청 교부결정 요청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보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조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사업완료 후 어 계 등 탁 리자 선정 활용 수지 사용을 한

사 의 수지 목 외사용 등

국고 지방비를 공기 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 리자에 탁시행

수면 리자

지자체로부터 탁받은 사업의 시행을 해 당해 연도 산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요청

수면 리자는 수탁 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이

산계획 설계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와 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

이행 검 단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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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검 보조 정산 확정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목표의 정성 여부 보조 집행지연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검

지방비 확보 지연 행정 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한 책방안 마련 독려

지방자치단체

분기별 사업추진실 사업비 정산 확인

해양수산부에서 장 검 조요청 시 극 조

수면 리자

해양수산부 지자체로부터 장 검 요청시 극 조하며 시정조치

필요시 의하여 수용

분기별 사업추진실 사업비 정산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사업평가 성과측정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정책 목 부합성 여부 사업설계 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

검결과 사업지연 부당집행 등을 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 티 부여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등 련 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상에서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 등으로 어업인 자생력 확보 여건

조성

다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 가공 매 산업 등 차

산업화 기반 구축



- 1128 -

사업추진 실 정산 등 회계 련 보고는 보조 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수면 리자

매년 사업추진 실 정산결과 등을 지자체에 보고

자원화사업으로 시행된 모든 시설물 등에 한 원활한 유지 리를

해 하자보수 기술자문 조

수면 리자는 유휴 수지 자원화사업 체 지구에 한 문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1129 -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부서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 강태구

양식산업과 사무 김 진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 매 주
사무국

사업개요

목

내수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 미흡으로 수입수산물과 혼재되거나 국산

으로 둔갑 매 방지를 해 국내산 내수면 수산물에 한 차별화 유도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 조 보조 등

내수면어업법 제 조 보조 등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 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 조 재정지원

성과목표 지표

내수면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로 국내 내

수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내수면 유통 매센터 건립기간

에 사업공정율을 성과지표로 구성

성과목표 년도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사업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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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합 계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

국 고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특수목 법인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 매 주

사업수혜자

내수면 양식어업인 유통업자 수산물 소비자 등

지원 상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을 해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에서 설립한 법인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 매 주 에 연차 지원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상 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지원

지원형태

형 태 민간자본보조

사 업 량 수도권 일원 내수면 유통 매센터 부지 약 매입

지원 산 백만원

지원조건 국고 자부담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사업기간과 산액은 년도 이후 산 반 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한도액 기 범

련법령 등에 의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조정범 내에서 사업시행

사업완료시 재정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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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시달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 내수면양식

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법인에 시달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지원 상 자 지원조건 자 용도 등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품목별 양식단체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

표법인인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 매 주 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단 문인력 부족 자 조달이 어려워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단

되는 경우 문성이 있는 지자체 법인단체에 탁 시행 가능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작성 해양수산부 제출

사업타당성 정성 기본여건 충족여부 국가계획에 부합여부 등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지원여부 결정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에 한 산지원 계획을 가내시 통보 년도 일 후

사업시행자에 한 확정 산을 통보 국회 산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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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시설투자계획 자담 확보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계획을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얻어 시행

장 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 사업 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얻어 추진

부지매입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완료 월까지

사업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를 수도권 지역에 확보하여야 함

실시설계 부지확정 후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 완료 월까지

부지매입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등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업시행자가 도포기 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단되어 사업

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배정단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별지 제 호 서식 국고송 요청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가 보조 교부신청에 하여 검토 후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보조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

이행 검단계

사업 진상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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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동 사업이 계획 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 자담

확보 건축시설 계획 등 기본계획 마련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 을 매분기 익월 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 은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정여부 자담 확보 상황

등을 검하여 사업부진 부실 방지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검하여 문제 애로사항 해소에 극

응

사업비 산《 》

사업시행자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보조 리에

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정산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하여 지연기

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 지 보조 을 삭감할 수 있음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 삭감 비율 개월 이내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실 보조서를 제출

하는 경우 보조 이 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검증기 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후 리 책《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사후 리기간 동안 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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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보조 반납 이행보조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 명시

매년 회 이상 지도 검 운 실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 으로 운 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 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장 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차에 따라 제재 조치 해양수산

부에 보고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 리

재산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기 비고

장 비

건축물

년 구입일로부터

년 공일로부터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 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는 여

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해양수산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리 감독 추진

성과측정단계

내수면 수산물 유통 매센터 건립 사업의 성과측정은 건립기간 년

집행액으로 산정한 사업공정률로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추진 공정상 발생하는 문제 을 악하여 유사 사업 추진 시 환류

년도 사업신청

사업시행자는 국가계획 년 실시설계 결과를 토 로 년 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년 수산사업 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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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1≪ ≫

내수 통 매 건립 사업계

사업1.

사업 간 규2. / /

사업3.

사업내4.

지 건 연 동00 , 00 ( 00 , 00 00 )ㅇ ㎡ ㎡ ㎡

신규사업에 해 는 료 도 등 첨( )※

사업필5.
ㅇ

ㅇ

과6.
ㅇ

ㅇ

사업비7. 만원 고 지 비 담( , , )

8. 연도별 계

단 만원( : )

재원별 사업비 ‘16 ‘17 ‘18 후‘19

계

고

지 비

담

진사항9.

월 :ㅇ

월 :ㅇ

월 :ㅇ

향후계10.

월 :ㅇ

월 :ㅇ

월 :ㅇ

타당 사11.

사업시행

( )

담 보

여

지

재 계

사

결여

근 당

동 여

지 보

지 도

지원 격

여

여
결 료

짜 재( )

지 체

순

빙

첨

검 견12.
ㅇ

ㅇ

타13. *

담당1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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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2≪ ≫

보조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주 소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 내용

가 목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 신청액 원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 원

액 고보 타

액

담 (%)

사업계획 별첨

와 같이 사업의 보조 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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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3≪ ≫

사업 진상 보고(2017 00 )

사업1. 내수 통 매 건립사업

사업2.

업체

주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지 건 연 동00 , 00 ( 00 , 00 00 )㎡ ㎡ ㎡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내용

추진상황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실시설계

보조 교부 결정

보조 교부확정 정

보조 지 완료 정

추진 황

단 백만원

계 집행실 누계( )

비 지 비 담 계 비 지 비 담 계

액

사업공

(%)

연간 진도(%)
진원 또는

착공 공 계 실

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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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 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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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 절감시 수 비 규격* (KW)

* 한 농어촌공사추 실적

당해년 사업 월( 12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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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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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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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작성10RT(3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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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련 분쟁 지 확약서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 차 상목 물 토지

임 차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임 인과 임차인은 임 차 상목 물 토지 에 한 임 차 계약기

간 동안 임 차 계를 유지한다

임 인과 임차인은 임 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

차와 련한 분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인 인

임 차 인 인

첨부 임 인 인감증명서 통

임차인 인감증명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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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연간 진도
부진원인 는 문제

착공일 공 정일 계획 실

책 는 건의사항

성 령

세 사업 히트 프 로 성

산집행 원 행 액 로 하 실집행액 한다

사업추 내 하원칙에 한 단계 추 내 한다

사업에 하여는 근본적 원 과 동 해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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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시

도

시

군

구

세부

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는

집행

잔액

이

자

개소수
설치

수

용량 열교환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
비

자부
담

국비 국비
국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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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차산업화지원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과 장 양 진

사무 한정수

사업개요

목

어 의 유 무형 자원 을 기반으로 어 주민 주도로 어 특화발 계획에 따라

차 산업의 융합 연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국정과제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를 한 성장 동력사업인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으로 어업 외 소득증 등 어 경제 활성화 목 의 어 특화 진

근거법령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제 조

어 특화발 지원 특별법 제 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 조

성과목표 지표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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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시장 군수 구청장 어 마을 어 어항법 제 조 제 호 어 계 등

지원자격 조건

상마을 어 어항법 제 조의 어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

시설부지 확보 사업목 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 차 완료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재원이 확보된 마을 는 공동체에 한함

지원 상

어 의 유 무형 자원을 활용 어 주민 주도로 특화계획에 따라 차 산업과

융합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일 수 있는 어 특화시설 조성

어 차산업화 추진을 한 어 특화 컨설 교육 등 지원

어 차산업화 자원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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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차산업화 어 특화 상품개발 교육 마 역량강화 등 컨설 지원

차 심형 마을 공동체의 수산물 생산증 를 한 기반시설 종묘육

성장 공동 양식장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지원

차 심형 마을공동체 기업의 수산물 가공 등 창업을 지원하기 하여

상품 시장조사 상품 기획 가공시설 등 지원

차 심형 수산물 수산식품의 단체 식 공 연계 직거래 매장 자

상거래 등 로확보 지원 어 체험마을 서비스 고도화 경 정비 등 지원

지원자 의 사용용도

어 차산업화 활성화를 한 련 사업 포 지원 포 지원

수산물 생산증 제조 가공 유통을 한 지원 시설

어 활성화를 한 문화 체험 서비스 산업 련 시설

수산 문화자원 등 어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어 차산업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연구 개발 마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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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용용도

분야 사업역량 제고 홍보 마 연구개발 디자인 랜드개발

제품과 기술개발 등 지원 총사업비의 최소 이상 반

단 사업 세 부 내 역

사업역량 제고▪ 워크 토론회 개최 벤치마킹 경 지원 등, ,․

연구개발▪ ․
신제품 개발 디자인 랜드 개발 제품 개발 지 재산권화, · , ,

등

컨설▪ 사업계획 추진방향 사업내용 등 경 컨설 등, ,

홍보 마,▪ 홍보 로그램 운 마 비용지원 박람회 참가 등, ,

분야 차산업화를 해 불가피한 필수시설에 생산증 제조 가공

유통 문화 체험시설 지원

단 사업 세 부 내 역

생산증▪ 생산량 증 를 한 지원시설 등

제조가공 유통·▪ ‧ 생산가공유통분야 시설 등‧ ‧

문화▪ ‧ 어 활성화를 한 문화 체험 사업 련 시설 등, ,

▪ 융 복합 기술ICT · 생산 리 분야 융합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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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자 의 재원 농어 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기 국고 지방비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 조건 추가

사업기간 년 개년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비 지원 한도액 개소당 기 연 억원 국비 지방비 년간

사업 개소수 개 시범사업 상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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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기본계획 세부계획 수립단계

역시 도 시 군 구 는 특화사업시행자

수립 지자체는 선정평가 시 보완사항에 따라 어 차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세부계획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승인 보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해수부에 수립 보고

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시 군은 세부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으나 본 지침의 변경 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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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교부신청과 교부단계

역시 도 는 시 군 구

해양수산부 장 으로부터 승인받은 어 차산업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 월

어 마을 시 군 구 역시 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장 은 해당 역시 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 교부신청서의

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 교부 월 순

해양수산부 해당 역시 도 해당 시 군 구

차년도 국고보조 은 해당연도 월 순까지 국고보조 교부 신청

시범사업 시행단계

역시 도 시 군 구 는 특화사업시행자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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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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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상황 검사

사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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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 보고 보조 확정과 정산

어 특화시설의 유지와 리

역시 도 시 군 구 는 어 특화시설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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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리 평가 환류단계

해양수산부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에 한 년도 사업지 평가 리 보조사업 시행

시범사업 개소 개마을 에 한 사업성과 측정을 한 성과지표를 해당

지자체 등과 의를 거쳐 성과지표 확정

분기 단 로 시범사업 추진상황 장 검 모니터링 월 을 실시하고

마을별 시범사업 추진실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해수부에 보고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과 애로사항

등을 사 진단하기 한 장 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제시 등을 한

문가 워크 개최

어 차산업화 시범마을 추진과정에서 확인한 매방식 로 등 마 에

어려움을 완화 해소하기 한 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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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법 에 의한 지원 외사업

 균특법 시행령 별표 에서 지원 제외 상으로 규정된 사업

일반여권발 등 국가를 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한 보조사업

등 교육지원을 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만 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애아교육 지원 등

농어업인에 한 직불제도와 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논농업직 지불

친환경직 지불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 지불 등

취약계층에 한 복지지원과 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소득모자 부자가정 지원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생계 여 교육 여 의료 여 등

수질 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농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에 지정책 수행과 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지역에 지 개발

석탄비축 진흥지구개발 지원

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장비 지원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하여 기획재정부장 이 매년

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산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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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로 환된 사업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에 규정된 사업

등학교 학생 식 지원

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 트웨어

사이버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문계 고교 확충 등 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 경상

주요교육정책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 지원

실업계고 확충 등 자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자본

농어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 리기 이차보

지역정보화 지원

자 거도로 정비

통향교문화 승 보존

공공도서 운

농어 공공도서 지원 자료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종 문화체육 부 사업

문화시설운 평가 인센티

리책임자 회

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 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 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 재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

근 문인탄생 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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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한함

청소년상담실 운

자 농과생 식비 지원

농업인자녀학자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

농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보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정신요양시설 운

사회복귀시설 운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 사사업

장애인복지 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

공동생활가정 운

의료재활시설 운

장애인체육 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

장애인해피콜 사센터 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 비

편의시설설치시민 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 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

장애인복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 기능 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 1192 -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경로당 운

경로당활성화 지원

경로식당무료 식

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

재가노인복지시설운

노인시설 운

노인복지회 신축

아동시설 운

결연기 운

입양기 운

아동보호 문기 운

가정 탁지원센터 운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 탁양육 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

결식아동 식

아동보호 문기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

미혼모 간의집 운

사회복지 운

재가복지 사센터 운

사회복지 담공무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운 장비 지원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

노인복지회 운

재가노인복지시설 개 보수

결연기 구입비

사회복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



- 1193 -

노후수도 개량사업 이차보

하수처리장 이차보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근로자종합복지 운

시 도주최 여성주 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 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 도서공 버스 지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

자 수산과 식비 지원

장보고축제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 보수

연어 치어 방류

토산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생안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 부산 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충시설

시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과학 농기술 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 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 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지역특성화시범사업

농 시범 농사업

농 지도기 정보인 라 지원

보호수 정비

임산물유통 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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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 보고 식6

사 업 명 년도 어 차산업화 시범사업

회 계 명 농특회계

사업주체

시행방법 직 는 탁

사업 산 집행내역

총

년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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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 세부사업별 사업 산 집행 황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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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추진실 계획

시설 건립

어 마을 역량강화

마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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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원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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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진실 사진자료

마 컨설 착수회의 시설 착공

특화 상품개발 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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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과 장 양 진

사무 서 덕 훈

사업개요

목

미흡 는 발 가능한 어 체험마을을 우수한 마을로 육성하여 어 활력 증진

근거법령

도시와 농어 간의 교류 진에 한 법률 제 조

어 어항법 제 조의

성과목표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2 0 1 6 20 1 7 20 1 8 20 1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500 500 500 500

지- 400 400 400 400

- - - - -

담-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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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도 진법 에 라 어 체험 양마 지 마 해양 산 에

보고 어 체험마 어 체험마 운 실태 평가결과 재 등

미 또는 가능마 마

지원 상마< >

어 체험마 운 실태 평가 결과 재 평가등 우수마 마

어 체험마 운 실태 평가 실 없는 마

지원 상마을 선정기

1 : 도 진법 에 라 지 어 체험 양마․

어 마2 : ‘ 진 에 상 상 장 지 등 마 운’ ( )

역량 어 추가사업 지원 시 사업 과가 는 마,

지원자 의 사용용도

체험마 운 한 시 경 체험안내 안내 민 개 식사장( , , , ,

공공 장실 척장 장 공원 체 시 체험 시, , , , , , ,

통어업시 통 복원 등 개 축 사업 지원, ) (S/W )

- 도 등 지 체 등 는 공공시 용 토지는 사업 매 가능하나, 체험안

내 등 어 계 등 는 재산 토지는 매 가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지원 건 재원 지 체 보 지 담( ) : ( 50%, 40%, 10%)

지원 사업 집행 담 액 집행한 후 지: 100%

집행(보 산 시에는 동 한 산)

사업량 개 마: 5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한도액 억원 지 담: 2 ( 1, 0.8, 0.2)

범 동 사업 에 한하여 마 에 지원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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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원 신청 년도
월

사업지원 신청
마을 시 군 시 도 해수부

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년도
월

사업지침 시달 시 도별 사업량 배정
해양수산부 시 도

지원 상마을 선정 년도
월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지침 등에 따라 지원 상마을 선정
시 도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 시 군 시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의 사업년도
월

사업계획 별지 서식 을 수립 해양수산부와 의
마을 시 군 시 도 해수부

사업 시행 사업년도
월

보조 교부 사업추진
시도 시군

사후 리 사업년도
월말 집행 황 등 확인 검 해수부 시도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시 도 시( · · )

사업 주 시 도지사 에 는 사업계 마 시 시 도 합( ) ( ) 검

토하고 그 결과 토 해양 산 에 사업신청,

해양수산

시 도에 출한 사업신청 검토하여 시 도별 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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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

산안 보 리에 한 법 에 라 시 도별 사업량과

산안 사업시행지 각 시 도에 통보,

시 도 시( · · )

시도지사는 해양 산 에 한 사업량 토 지 보·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 시( · · )

해양 산 에 사업량 사업지 에 우 등에 라 지원

상마 하고 그 결과 상마 에 통보하고 해양 산 에, , 보고

지원 상마 사업계 별지 식 립하여 해양 산( 2 )

사업추진 사업계 에 라 사업 추진하고 지원 상, 계

등 주요사업계 변경하고 할 경우에는 해양 산 장 과 하여 추진

사업 추진체계

해양 산 시 도 시( · · ) 시 ·

사업시행지 시달

산 통보

추진사항 검

사업추진계 립

사업

사업 지도 감독

사업시행

사후 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자 배정단계

시 도 시( · · )

사업 상 가 시 도지사는 보 리에 한 법 에 라

보 사업 목 과 내용 사업에 요 는 경 그 에 필요한 사항 등, ,

작 하여 해양 산 에 보 고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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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시 도지사 보 신청에 하여 검토 후 보 리에 한 법 규

에 라 보 결 하고 고 송

이행 검단계

사업추진상 검

지 체 해양 산 는 사업추진 상 지 담 보 집행상,

등 검하여 사업 진 실 사 지

검 상 사업 상 지 체- :

검 해양 산 시 도- : ,

시 도지사는 사업 추진 실 매 월 지 해양 산 에 보고10

사업비 산

시 도 시( · · )

보 사업 는 사업 료하거나 계연도가 료 에는 개월 내, 2

보 리에 한 법 에 라 해양 산 에 산 보고

사후 리

재산 등

도 등 공공시 시 등 지 체 등-

체험안내 등 공공시 격에 해당 지 않는 재산 어 계 등-

하여 사후 리 간 동안 근 당 하거나 공동 등 하여야 함,

사업 는 보 취득하거나 그 효용 증가 처 한 는 재산에

하여 다 각 행 하여 는 아니

보 목 에 는 용도에 사용-

양도 여 차 사용 차 담보 공- , , ( , ),

처 한 는 재산

동산과 계 장 타 해양 산 장 특별 하는 재산- , , ,

보 리에 한 법 에 라 보 취득하거나 그 효용35

증가 시 등 근 당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 산 장 승

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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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취득한 요재산 리 간

사업평가 환류단계

지 체 집행실 지 보상 보고실 사업평가 등 고 하여, ,

다 도 산

사업 진 지 체에 하여 산 삭감-

사업평가 결과 높 과 나타낸 시도는 다 연도 산편 시 가 여-

지역행복생 계 에 포함 사업 는 체간 연계사업에 하여는 다-

연도 산 편 시 우 고

과평가 집행실태 악 통해 도개 등 추진

도 사업신청 수요 사 타사항. 2018

도 사업수요 사1. 2018

사업 망 요 사 시 는 내 어 체험마 사업 요 사하:

여 시도 거쳐 산신청

사업신청 시 시 도 해양 산:

신청 한 : 2017. 3. 31

도 사업신청 지원 상 안내2. 2018

사업시행지 내용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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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 ]

지 원 상 마 심 사 평 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 체험

프 그램
25

마 단 체험프 그램 운◦

◦마 축 등 체험 프 그램 운

◦체험 프 그램 운 시 지역 원 용 도

지역 잠재 원 용가능◦ ․

◦마 참여어가 스 고객 리․

2
마 사 장

운 계
20

운 계 충실 타당 실 가능, ,◦

마 가능 효과( )◦

3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실

15
◦마 리 주민 등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4
사업추진 지

심도
10

◦마 리 주민 등 체험 사업 추진 지․ 극 등(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에 한 해도◦

심도

5 마 보 실 10

페 지 보 내용 충실◦

◦마 보책 등 체 보 보

신 등 언 보 실TV,◦

◦ 사 결 연 출 향 사 에 한 보 학 업 체1 1 , , ․

등 도 시 민

6 체험마 운 과 10
마 객 증가 ( )◦

마 체험객 증가 ( )◦

7 사 장 채용 10

마 산 채용 개월 상 월 여 만원(6 120◦

상 경우) : 10

보 채용 : 5◦

미채용 : 0◦

합평가 (100) 평가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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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2 ]

사업 계 양식( )

마 개요1.

마 주

어 계 어 계장 어 계원 운 참여 원

어 체험 양마 지 연월 :○ ․

마 운2.

객 체험시
용객

득

직 득 간 득

2013

2014

주요시3.

시 규모 시 규모

체험 프 그램4.

볼거리

거리

거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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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 필요한 시 규모 사업비 사5. ( )

6. 체험마 운 한 주민들 주요 어 체험마 운 해( 한

주요내용 )

월 월00.0 00.0 :

사업계7.

사업목 시 등 통해 해결하고 하는 얻고 하는 내용(

각 시 별, )

-

-

사업내용

우
사업
시( ) 시 량 단

사업 단 만원( : )

계 지 담

사업규모

안내1) ( )

지 건평- : ,

규 모 지상 지하- : ,

시 주차장 안내 특산 매장 시 등- : , , ,

용내용 안내 특산 매장 시 등- : 1 ( ), 2 ( ), 3 ( )

안2) ( )

- 에개축 연장 등m(L m×B m) m(L m×B m), m(L m×B m)

효과( 과 후 개 효과 지 하고 계량 가 어 운, 경우,

효과 득 게 )

-

-

운 계 (동 시 공 후 어떤 식 운 할 것 가 등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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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과 장 양 진

사무 서덕훈

사업개요

목

어 체험마 원 한 운 진할 는 사 장 지원하여 어업

득증 어 증진 도모

시책 추진방향

어 체험마 사업 하여 어 체험프 그램 운 하고 는 마 에

한시 사 장 채용 용 지원

어 체험마 사 장 간에 계약 체결하고 사 장 직 행계 에 라, ,

어 체험마 한 직 행

근거법령

도시 어 간 진에 한 법 6

어 어항법 49 2

성과목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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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계획 안

단 만원( : )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 84 84 84 84

사

업

계 1,208 1,208 1,208 1,208
보 604 604 604 604

- - - -
지 604 604 604 604
마 담 - - - -

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2017

지원 상마을

도 진법 에 라 어 체험 양마 지 마 해양 산 에

보고 어 체험마

지원 상마을 선정기

1 : 도 어 진법 에 라 어 체험 양마 지 마

지원 간 하 마2 : 5

3 : 여 사 장 채용마 ( 지 사업 여 사 장 우 지원)

차 사 장 채용하는 마4 : (1 )

지원 차 가 마5 : ( )

별지 에 평가 가 높 마6 : 11

지원 상마< >

어 체험마 어 계공동체 에 운 하지 않고 타 등에게 탁( )

는 하는 등 어 체험마 운 목 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장 자격 업무

가 격. ( )

채용공고 는 재계약 재 상 사 장 주요업 채용( ) 19

망마 운 계 상 담당업 원 하게 행가능한

상근직 근 가 가능하 타 업 겸직하지 않아야 함,

다만 지원 상마을 시장 군수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어 농은 겸직 가능

성인지 사업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순 용

지원 상마을 표의 직계존속인 자 는 배우자는 선정 상에서 제외하며

마을 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가 어 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문가 등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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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 ( )

어 특 에 맞춘 체험프 그램 개 운

- 어 체험마 핵심 원 다에 해 람 해상 상 해양, , , 원 등

에 한 지식 습득하여 프 그램 개 에 용

주요어법 안내 지역 특산 산 원에 한 특징 안내- ,

- 체험진행 시 생 는 안 사고 하고 상식 보

체험 동 안내 지도

체험마 운 에 필요한 규 지-

- 마 원 통 습 등에 한 스토리, , , 링

어업 들 특 등 해시킴- ,

특산 산 리 법 안내-

보 마 페 지 리 운,

어 체험마 페 지 등 라 용-

- 다여행 마 별 페 지(www.seantour.com) 운 실 리 창에“ ” 체험마

운 실 작 등

계 고객 리 등 체험마 사

모든 처리는 한 계 리-

- 사 등 매결연 출향 사에 한 보 학 업체1 1 , 1 1 , ,

등 도시민

마 축 등 벤트 운 주민 등,

체험마 운 행사 등 보 주민들에게 시키거나 주민들- ,

는 계 립 등

마 특산 매 등

- 체험프 그램 운 담 뿐 만 아니라 주민들 생산 특산 매 행 등 마

주민과 하여 업 진행 등

토링 참여

- 한 어 어항 토링 도 운 에 라 토 사 장 월 2

간 상 미 마 는 가능마 사 장( 20 ) 거나 하여

등 컨 실시하여야 함

- 토 지 않 마 사 장 토 컨 필요한 경우 토

마 하거나 아 컨 월( 내1 )

타 체험마 운 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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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 사업비 내용.

단 만원( : )

사업량

사업

사업

합계

산액
지 담

계 보

계 84 1,208 604 604 - 604 -

나 사 장 채용 법.

어 체험마 어 계 사 장 시장 간 약 체결( ), , 3

다 채용비용 지원.

지원액( ) 마 사 장 당 월 만원 지1 120 ( 50%, 50%)

지원 월수( )

지원 간 개월- : 12 ( 개월 미만 채용 할 계산하여 지1 )

지원 건( ) 사 장에 한 보험 가 퇴직 여 충당 립 마 에4

담하여야 함( )

지원 태( ) 민간경상보 지 체 어 마 등( )

지원 법( )

- 시 마( ) 민간경상 보 사업 첫 에는 약 채용상 등

후 보 지원 째 는 여지 보험료 납, 4

퇴직 여충당 립여 등 후 보 지

- 마 사 장( ) 약에 라 매월 보 통장에 여 출( 킹

용 사 장에게 여 지 함 원 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 역시장 도지사 는 시장 청장:

나 사업담당.

해양 산 어 양식 책 어 어항과: (044-200-5662~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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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산진 과 산과 항만 산과 해운항만과 해양 산과 해양개: , , , , ,

과 등

시 어 체험마 사 장 채용지원 담당과· · :

다 별 역할.

사업계 립 산 보 해양 산 시 도: ,

사업계 립 지 시달 시 도별 사업량 해양 산- , ( )

지원 상마 지 보 시 도- ( )

사업시행 산 집행 시:

지원 상마 추천 사 장 채용 상 공모-

약 체결 행 검 등 사업 사후 리 보 지- ,

라 사업추진체계.

지 시달 보
해 양 산 시 도 시 마( · · ) 도 월( 11 )

- 사 업 지 시 달 시 도 별 사 업 량 해 양 산( )
사 업 보 시 도 시 마- ( , )

지원 상마 신청
마 시 시도( · · )

도 월( 11 )
- 지원 상마 신청 마( 시 시 도)

마 에 지원 사, 장운 계 출 신청
시장 가 시 도지사에게 마 추천·

지원 상마
시 도( )

도 월( 11 ) - 지원 상마 통지 시 도 시 마( )
해양 산 에 결과 보고 시도 해양 산- ( )

사 장 채용 상
공모
시( )

도 월( 11 12 )

채용 상 공모 시장- ( )
채용 상 신청 망 시- ( )
채용 상 통지- (시 마 사 장, )

원 에 심사
해양 산 에 결과 보고 시 시도 해양 산- ( · )

약 체결 승
마 사 장 시( ) 도 월말( 12 )

- 시 도별 사업량 해양 산( 시 도 시 )
- 약체결 승 요청 마 사 장 시( , )
- 약승 시( 마 사 장, )

사후 리
마( )

( )

행상 검 시 월별- ( , 1 )
약내용 행 여 등

보 지 시 월별 는- ( , 1 )
행상 검 후 지 마 시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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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스 에 담당 역할. (SP)

사업신청 단계1.

가 해양수산.

사업시행지 립 시 도별 사업 량

해양 산 장 어 체험마 사 장 채용 지원 사업 시행지 립하-

여 시 도지사 시장 에게 시달

해양 산 에 요 등 감안하여 시 도별 사업 량 하고 필,

요시 시 도간 사업량 재 실시

년 사무장채용 사업량 배정

단 개

계 산 천 울 산 경 강 원 충 남 남 경 경 남 주

지 원 마 84 2 3 3 5 5 7 5 2 2 6 21 5

나 시 도지사. ․

시도지사는 해양 산 어 체험마 사 장지원사업 시행지 근거․

사업지 마 하여 시장 에게 통보․

다 시장 수. ․

시장 는 해양 산 시도지사가 립시달한 시행지 에 라 사업․ ․ ․

효 추진 도

시행시 보하여 체험마 에 마 사 장 신청할 도 도

사항 강 하여 시행

다 어 체험마.

사업지원 상마 고 하는 마 어 계 결 는 주민 등

통해 주민 견 하여 지원 별지 식 운 계 별지( 1 ) (

식 작 하여 시장 에게 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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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2.

가 지원 상마.

시 수1) ․

ㅇ 시장 는 신청마 에 하여 내용 사실여 드시 지 사 통해․

한 후 운 계 에 한 타당 검토 거쳐 상마 우 에, 라

상마 시 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 지원 상마 통보가 시 해당마 에 결과 통보

시도지사2) ․

시 도지사는 시 도별 사업 량 내에 아래사항에 한 검토 거쳐 지원ㅇ ․ ․

상마

어 체험 양마 거나 어 체험마 보고 었는지- ,

지원 상마 우 에 라-

지원 상마 통지 보고ㅇ

시 도지사는 지원 상마 시 에 통지하고 해양 산 에- ,․ ․

결과 별지 식 보고( 6 )

나 사 장 채용 상.

채 상 공1)

가 시 수) ․

시장 는 사 장 담당업 직 행내용 등 상마 과 후 공모,ㅇ ․

에 사 장채용 지원한 마 에 당 에도 계 사 장채용 지원하는 경우-

어 체험마 과 근 사 장 상 간 약 체결하여 사 장채용지․

원 고 연 건 지원 직 행계 첨 하고 시 에( ) ,

하는 경우 채용 상 공모 원 개 차 생략

․ 마 체 채용 사 장 개월 상 채용하 고 월 보 가 만원 상(6 , 120

경우에 한함 에 해 계 채용 건 가 시에는 시 에 동 지 에) ․

사 장 격 여 후 여 결

여 참여 차원에 시 보지 지 지 게재 시 마,ㅇ ․ ․

페 지 등에 공모하고 여 어업 단체에 해 는 알림 통

지하는 등 별도 보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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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망)

ㅇ 마 사 장 채용 상 고 하는 는 채용 망마 지 실시

한 후 지원 별지 식 직 행계 별지 식, ( 3 ) ( 4 ) 작 하여

증 업증 료증 등 첨 시장 에게( , ) , ․ 출

채 상 통보2)

가 시 수) ․

시장 는 평가 객 공 보할 도 가ㅇ ․ ․ ․

포함한 원 내 하여 직(5 ) 행계 등

차 거쳐 사 장 채용 합한

- 원 드시 상마 주민 상 심사 원30%

참여하여야 하 아울러 본 사업 지 산 므 양 평등, 고 하여 여

상 도50% 원 하여야 함

채용 상 는 평가 별지 식 참 하여 평가- ( 12 ) ․

- 채용 상 는 추후 해양 산 에 지 하는 과 지 간, 내에

드시 하여야 함

ㅇ 시장 는 사 장 채용결과 지원 상마 신청 에게 통지하고․ , 채용

결과 별지 식 시 도지사에게 보고( 7 ) ․

- 시장 는 채용 상 에게 추후 해양 산 에 지 하는 과,․ 지

간 내에 드시 하여야 함 통지

)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 산 에 사 장 채용결과별지 식 보고( 7 )․

사업시행 단계3.

가 약 체결 등.

체험마 마 사 장1)

지원 상마 과 채용 상 는 거쳐 가 약 작 하고3 ,ㅇ 시장․

는 약 체결 원 하게 루어지고 도 보 공 등 지원

시장 는 필요시 시 장 하여 개․ ․ ․

지원 상마 가 약 함께 채용 상 거쳐 필요시 당

출하 사 장 직 행계 별지 식 재작 첨 하여( 4 )

시장 에게 약 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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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2)

시장 는 지원 상마 가 약 첨 출 아 사실

계

결과 가 없는 경우 약 에 날 하고 약 에 통보함

약 승

시장 는 지원 상마 채용 상 약 체결 시 지원 액 결,

나 약 효 해지 변경 등.

허 나 거짓 한 약 효가 지원한 액 체,

시장 는 당 약에도 하고 사 장 도 사직 등 사업추진

가능할 것 단 는 경우 약 해지하고 신규 약 체결 가능

-

-

사 장 재 지가 없거나 재 추진에도 하고 미채용 었다-

시 도에 통보 후 마 에 해 신규 약 체결 추진

시 에 재채용 가능 할 경우 시 도에 보고하고 시 도는 해양- , ,

산 에 사 보고한 후 타 시 에 할

당 약에도 하고 약 상 변경사 생 등 가피한 사 가 는

경우 약 변경 할

약 상에 해진 사 변경사 는 약 합 에 라 요 약사-

항 변경하고 하는 경우 약 체결 에

요 약사항 변경 지원 액 담당업 주요내용 추진목 타: , , ,

약 본질 요 라고 는 사항

지원 상마 약 변경 안 첨 사본 약변경, (

식 약 날 각 시장 에게 출, ) 1

약 효 해지 변경 에 취한 경우 시장

는 시 도지사에게 시 보고하여야함

다 약 체결 후 사업 행.

마 사 장1)

지원 상마 과 채용 상 는 약 에 해진 계 에 라 사업 행 등

실 행하여야 함

어 체험마 운 실 다여행 사 트 마 별 운(www.seantour.com)

페 지 운 실 리 창에 등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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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 해양 산 에 하는 장 상( ) 1

하여야 한다.

우 사 장 는 에 상 가능- 2 1

모든 사 장 장 매 하여야 하나 장 강사 출강- ,

시 장 한 것

어 체험마2)

체험마 마 사 장에 한 보험 납 실 퇴직 여충당 립4

실 증 첨 하여 보 신청 시장 에게 출

채용 상 지원 상마 사업집행 단 추진상 보고 별지(

식 월 지 시장 에게 출9 ) 5

시장 수3)

시장 는 사 장 추진실 추진상 보고 별지 식 다여행( 9 )

사 트 시스 통해 운 실(www.seantour.com)

집행단계4.

가 해양수산.

사업량에 한 별 계 에 라 각 시 도에

나 시 도지사.

별 함께 지 매 하여 시 에

시 별 집행실 합하여 월 지 집행실 해양 산15

에 보고

다 시장 수.

시장 는 채용 상 지원 상마 에 별지 식 추진상9

보고 사업추진 간 료 후에는 결과보고 출 후 주 내 증( ) , 1

장

허 사실 약 행 등 보고 내용과 상 한 사항 없 경우 보 지- ,

시장 는 지원 상마 마 사 장 계 에 한 통장사본

는 에 행한 송 취 가능한

하여야 함

시장 는 가피한 사 단 보 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에 한 보 지원 액 한도 내에 할 계산할

장 후 직 행계 추진상 결과보고 상 한 견 경우- , ( )

경미한 경우는 보고 재작 는 약 행

약 본질 내용에 한 는 사업 목 탈 라고 단 는

사항에 해 는 시 시 안 경우 보 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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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지 지원 상마 보 통장에

민간경상보 지원하 첫 에는 약 채용상 등 후- ,

보 지원 째 는 여지 보험료 납 퇴직, 4

여충당 립여 등 후 보 지

시장 는 말 월 지 집행실 시 도에 보고15

라 어 체험마.

지원 상마 사업추진상 결과 보고 별지 식 출 통장사본( ) ( 9 ) (

는 첨 시 시장 에게 지 등에 한 에 라)

보 지 신청

행 검단계5.

가 사업추진 검.

시장 수1)

시장 는 추진상 보고 체 사 통해 운 간 개월 경과한3

시 지 운 내용 실한 경우 개 하고 그 후 도 개 없,

에는

귀책사 가 지원 상마 에 경우 약 해지 취 하고 향후- ,

간 사 장채용지원사업 참여 한하 시 도에 통보한 후 상3

마 승계하거나 지원 상마 차 등 통해 타 체험마 에 알

귀책사 가 사 장에게 경우 약 해지하 향후 사 장채용지원- ,

사업 참여 간 한하 시 사 장채용 상 시 리 목3 , ,

후보 에 하여 사 장 채용 차 생략하고 채용하거나 채용 상

차 등 통해 타 상 알

지원 상마 신청 는 보고 시 지원 상마 허 료 출하

거나 사 장 채용 허 작하여 보 지원 았 경우 지원 상,

마 지 취 지원 액 하고 법 에 하여 처리,

채용 상 가 신청 는 보고 시 허 료 출하 경우

취 지원 액 하고 법 에 하여 처리,

시장 는 검결과 보 등 사 생시 그 결과 시 도지

사에게 보고

시 도지사2)

시장 가 출한 사업추진결과에 한 검증 해 시 장 검 실

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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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 리.

시장 는 약 간 약 약 행여 지도 감독하고 사후

출 보 리하여야 함

시장 는 지원 상마 채용 상 에 해 지 리 실시

- 약 행여 검 개 요 사항 지도 감독 시 과 사 장간 트워크, ,

안 운 등 원 한 사업 행 한 지원 안 강( )

시행

시 도지사는 시 사업 추진상 매 상 검하여야 한다2 .

시장 는 체험마 에 한 장 검 결과 마 사 장 운 지극

량한 경우 약 해지할 다.

다 재.

지원 상마 취 등

- 지원 상마 신청 는 보고 시 지원 상마 허 료 출하

거나 사 장 채용 허 작하여 보 지원 았 경우, 지원 상마

지 취 지원 액 하고 향후 지원 상마, 지

다만 허 등 지원 보 납하고 상 마( , , 3 스스 어 체

험마 해 한 경우에는 지원 상마 가능)

- 다여행 사 트 통한 체험마 운 실(www.seantour.com) 2

개월 상 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비 산6.

시장 는 사업 집행결과에 거 계연도 료 는 약 간 료 후 사

업 산하고 그 결과 시 도에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시, 실

합하여 해양 산 에 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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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 등 보고7.

가. 체험마 운 책 사 장 시장 수 청장

어 체험마 운 실 별지 매 는 주간( 13 ) :

채용 상 지원 상마 시장 에게 매 사업추진결과 별( 지

식 월 내에 작 출9 ) 10

나 시장 수. 청장 시 도지사

사 장 채용결과 별지 식 사업 도 월 지( 7 ) : 12

추진 결과 보고 별지 식 매 월 지( ) ( 5 ) : 10

사업추진결과 별지 식 보고( 10 ) 매 월 지: 10

어 체험마 리 장 별지 식 짝 도 월 지( 14 ) : ( 1 )

다 시 도지사 해양수산.

지원 상마 결과 별지 식( 6 ) : 사업 도 월 지12

사 장 채용결과 별지 식 사업 도 월 말 지( 7 ) : 12

추진 결과 보고 별지 식 매 월 지( ) ( 5 ) : 15

사업추진결과 별지 식 보고( 10 ) 매 월 지: 15

어 체험마 리 장 별지 식 짝 도 월 말 지( 14 ) : ( 1 )

사업평가8.

가 사업평가.

해양 산 는 어 체험마 연합 마 사 장 지 체 등 견,

하여 사업 에 한 평가 검 실시하고 향후 향 모색( )

나.

매 지 체 우 사 장 추천 아 토링 도 운 한 토 용

마 사 장 채용 우 지원- :

사 장- : 우 사 장 어 체험마 사 장 장 시 강사 토링 도

운 시 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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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별지 식1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마 용( )

별지 식 어 체험마 사 장 운 계 마 용2 : ( )

별지 식3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채용 망 용( )

별지 식 어 체험마 사 장 운 계4 : 채용 망 용( )

별지 식 사업추진 결과 보고5 : ( ) ( /4 )

별지 식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 상마 목6 :

별지 식7 : 어 체험마 사 장 채용결과

별지 식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약 안8 : ( )

별지 식9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 결과보고( )

별지 식10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 결과 검보고( )

별지 식 지원 상마 심사평가11 :

별지 식 채용 상 심사평가12 :

별지 어 체험마 운 실 작 요13 :

별지 식 어 체험마 리 장 작 식14 :



- 1222 -

별지 식[ 1 ] 마 용 앞< : >①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신청마 주( )

생 월( ) ( )

연락처 주

마

가 어가 어가 어가( ) ( : , : , : )

남 여( ) ( : , : )

어 계원 남 여( ) ( : , : )

어 재 어 척( ( ))

주요생산 생산량( )

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 어가 어가 어가( ) : ( : , : , : )

사업내용 민 체험프 그램 운 어가식당( ) : , ,

어업특산 매장 타,

어 체험

프 그램 운

마 사 장

운 계 요약( )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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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 앞< : >②

어 체험 사

업 추진 지

주민역할 담내

용

마 보

실

어 체험

객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객 (
천 )

증 감
(% )

객 (
천 )

증 감
(% )

객 (
천 )

증 감
(% )

객 (
천 )

증 감
(% )

객 (
천 )

증 감
(% )

계

체험시
용객

체험시
미 용객

어 체험

매출액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마
득
만원( )

증 감
(%)

마
득
만원( )

증 감
(% )

마
득
만원( )

증 감
(%)

마
득
만원( )

증 감
(% )

마
득
만원( )

증 감
(% )

계

직
득

체험 프 그램
용료

민

식사

특산 매
등

간 타 득( )

사 공간

식 공 여

타

특 사항

란

시장( )

우리 마 주민들 견 하여 상과 같 도 어 체험마20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출합니다.

신 청 월: 20

신청마 : ( )

별첨 마 사 장 운 계 별지 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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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 뒷< : >

작 요

신청마 어 계( ) : 신청마 행 주 어 계 , 과

생 월 연락처 주 등 재, ,

마 : 신청마 가 어 계원 어 주, , , ,

요생산 생산량 재

사업 참여실태 : 어 체험마 사업에 참여하고 는 가 가 별

참여내용 재

어 체험 프 그램 운 다 사항 재:

가- . 마 단 프 그램 체험프 그램 운 마 축 등 체험, ,

프 그램 운 계 별 하여 재

연간 실시 프 그램 내용 효과 등 상 재,

나- . 체험 프 그램 운 시 마 과 주변지역 원 용

도 잠재 원 용가능

지역 원과 프 그램 연계여 추가 잠재 원 프,

그램과 연계가능 등 상 재

다 스 고객 리- .

마 참여어가 스 고객 리 드 작 사후,

리 주요내용 과 등 재

마 사 장 운 계 요약( ) : 마 사 장 담당업 주요내용 운, 계

, 효과 등 재 별첨( 운 계 내용 요약하여 재)

주민역할 담내용과 도 사 장 역할 체 할것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실

- 마 리 주민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재 시 등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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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 뒷< : >

작 요

어 체험 사업 추진 지 주민역할 담내용 : 마 리 주민 등 사

업참여 극 등 추진 지 참여주민 역할 담주민 직체계 등내용, ( )

재

마 보 실 다 사항 재:

가 마 페 지 보 여- .

페 지 내용 약 사후 리 상태 타 사 트 링크 등, ,

나 마 보 책 등 체 보 작 보 용실 등- . ( )

다 신 등 언 보 실 시 매체 주요내용 등 재- . TV, ( , , )

- 라. 사 결연 추진 출향 사에 한 보 학 업체1 1 , ,

등 도시민

어 체험 객

- 어 체험 객 증감 객체험시 용객( ), ( ,

미 용객 ) 연도별 하여 재

어 체험 매출액

- 어 체험 매출액 증감 연도별( ) 하여

재체험 프 그램 운 민 운 어업특산 매( , , , 타 )

주 직 득 체험프 그램 용료 체험프 그램 용객 민 식사 특) : , ,

산 매 등

간 득 상 하고 객 한 득: ,

사 공간 식 공여 : 사 공간 식 공여 공시 법에,

해 재

타 특 사항 마 사 장에게 특별 요 하는 내용:

란 시장 시장 검토 견 추천여 등 재( ) : ,

각 해당란에 할 내용 많 경우에는 별지 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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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마 용 앞[ 2 ] < : >

어 체험마 사 장 운 계

신청마

추진목

사 장채용지원

사업에 한 심도

운 계 개요

담당업 야( )

주요내용

운 계

담당업 주요내용 계 고

효과

상과 같 도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사 장 운 계20

출합니다.

신 청 월: 20

신청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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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 뒷< : >

작 요

신청마 : 신청마 주 마 과 생, 월 연,

락처 주 등 재,

추진목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목 재:

사 장채용지원사업에 한 심도 : 사 장채용지원사업에 한 주민

어 계합( ) 여 마 리 주민 해도 심도 등 상,

재

운 계 개요 사 장 운 계 에 한 내용 재:

담당업 야 주요내용( ) : 사 장 담당업 야 주요내용 우( )

시하여 체 상 재

* 담당업 야 작 마 단 체험프 그램 개 운 체험 동 지도( ) : , ,

마 보 마 페 지 리 운 계 고객 리 등 마 사 리 마, , ,

축 등 벤트 운 주민 등,

운 계 : 사 장 운 계 별 체 상 재 추진(

, 추진 법 추진 략 등 시, )

효과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효과 재:

각 해당란에 할 내용 많 경우에는 별지 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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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채용 망 용 앞[ 3 ] < :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신청 생 월( ) ( )

나 만( ) 학 공( )

주

연락처 주

채용 망마

개

지원동

직 행계

요약( )

주요경

타 특 사항

상과 같 도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 출20

합니다.

신 청 월: 20

신 청 : ( )

별첨 마 사 장 직 행계 별지 식: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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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망 용 뒷< : >

작 요※

나 만 사 업시 행연도 월( ) : 1 1①

학 공 업 도 공 등 재하 고등 학 재( ) : ,②

시 학 학 과 공 도 업( : 00 00 00 ( ) 00 )

채 용 망마 채용 망마 행 주 마 재:③

개 지 원동 지 원동 등 체 재:④

직 행계 요약 사 장 채 용 시 직 행 계 체 재 별( ) : (⑤

첨 사 업 행계 내 용 요약 하여 재 )

주 요경 :⑥ 시 마 사 장 주 요 담 당 업 는 채 용 망 마 운

계 상 담당 업 야 경 포함 하여 주 요경

사 항 체 상 재

※ 월 하고 격증 지 산 등 등도 포함하여, , ( )

재

타 특 사항 채용 망 마 에 특 별 요 하는 내용:⑦



- 1230 -

별지 식 채용 망 용 앞[ 4 ] < : >

어 체험마 사 장 직 수행계

신청 생 월( ) ( )

채용 망마

추진목

직 행계

개요

담당업 야( )

주요내용

직 행계

월 담당업 주요내용 계 고

상과 같 도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사 장 직 행20

계 출합니다.

신 청 월: 20

신 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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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망 용 뒷< : >

작 요※

신청 신 청 생 월 재:①

채용 망마 채용 망마 주 마 재:②

추진 목 사 장채용 지원 사업 추진 에 목 재:③

직 행계 개요 사 장 직 행계 에 한 내용 재:④

⑤ 담당업 야 주요내용( ) : 사 장 직 행시 담당업 야 주요내용( ) 우

시 하 여 체 상 재

직 행 계 사 장 직 행계 월별 체 상 재 추: (⑥

진 추진 법 추진 략 등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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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5 ]

추진 결과 보고( ) ( /4 )

사업 어 체험마 사 장 채용지원사업 단 천원: ( : )

시 별 마

산액 집행실 계( ) 타 추가지원액 지원항목 지원주체,

보험 원지원: 4 00 00 )

집행잔액 사지 계 지 계 착
료

( )

합계

체험마 퇴출 지만 여 산‘00.8.25

사 장 신규채용시 공 간 지(13 )

잔액 발생사유 지 내역
시 향마을 체험마을 퇴출 일 지 액 천원 월 천원 매월 만원 월 천원 일분

시 마을 신규채용 공백 월 지 액 천원 월 월 천원 매월 만원 월 천원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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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6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지원 상마 목

시 군

단 천명 백만원

연 마
마

페 지

-

-

연-

사업추진

어 체험

프 그램

객 매출액

계
체험시

용객

체험시

미

용객

계

체험프

그램

용료

민 식사
특산

매
간 득

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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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7 ]

어 체험마 사 장 채용결과

연 시 군

채용

( )

마

채용

신청

채용( )

주
연

별

해당에(

“ ”)○
( )

주요경

( )

출신

해당에(

“ ”)○

계 남 여 남 여 귀
토착

주민

작 요*

- 채용 신청 경쟁 악 등 한 통계 료 므 채용 망 마 별 신청 남 작: ,

주요경- : 사 장 채용 상 주요경 체 재 사 체험마 사 장 사원 등( : 20 , 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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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8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약 안( )

어 체험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어 체험

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 군수를 갑 이라 하고 마

을사무장 를 을 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 상 어 체

험마을을 병 이라 하며 갑 을 과 병 은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약1. 간 : 20○○ 월1 1 20○○ 월 지 개월12 31 ( 12 )

약내용2.

1 어 체험마 사 장 업 행 병 에 하여 직 행( ) “ ” “ ”① 계 내

용 업 행할 도 극 지원하 직 행, “ ” 계 에 라

어 체험마 도모 해 업 실 행한다.

② 병 과 통 해 근 주 근 시 간 시 간“ ” “ ” , ,○ ○

월 등 복 에○ 한 사 항 하 병 과 복 사 항, “ ” “ ”

실 행 한 다 .

마 사 장에 한 당 등 공 갑 병과 약 행여2 ( ) “ ” “ ” ,①

사업 행계 추진실 업 행, 실 등 검 한 후 병 에게, , “ ”

별 만원 채용 용 보 고( ,○○○ 지 합한 액 ) 지 에 라 지

한다.

병 채용함에 어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 보험 등 등“ ” “ ” , ( )②

편 공하 별도 병 에게 월 만원 채용 용 고, “ ” “ ” ( ,○○○

지 합한 액 매월 지 한다) .

병 안 근 경 등 복지 해 보험 가 퇴“ ” “ ” 4③

직충담 마 담 립한다.

약 해약 갑 다 사 가 생하 경우 본 약 해약3 ( ) “ ”①

는 효 할 다.

는 병 허 사실 약 체결한 경우는 약 효 할1. “ ” “ ”

다.

2. 사업 착 가 늦거나 사실상 지상태가 어 과 하 곤란하

거나 할 없다고 는 경우는 약 해약할 다.

3. 타 요한 사 하여 본 사업 계 행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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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약② 효 었 경우 갑 병 에게 보 지 하지 않“ ” “ ” , 약

효 는 해약 었 경우에는 귀책사 에 라 갑 병 에게“ ” “ ” 보 지

하지 않거나 지 보 등 할 다, .

마 사 장과 지원 상마 당 병 과 하여 작 한4 ( ) “ ” “ ”① 직

행계 상 내용과 실 업 내용 다 거나 당 등, 약내용

과 다 경우에는 지 에 한 차에 라 갑 재 거쳐 약 해“ ”

약 는 변경 등 요청할 다.

병 직 행계 상 업 내용 등에 당한 사 없“ ” “ ”② 하지

않 경우에는 지 에 한 차에 라 갑 재 거쳐“ ” 약 해약

는 변경 등 요청할 다.

③ 병 과 간에 사업 행과 에 생하는 쟁 견 등에 해“ ” “ ” 갑“ ”

재 공할 나 병 과 민사 통해 해결하는, “ ” “ ” 것

원 하 상 통한 원만한 해결 하여 병 과, “ ” “ ”

다하여야 한다.

지 약 병 지 에 하는 사항과5 ( ) “ ”① 본 약 실

행하여야 하 시 보 단 등

다.

지 에 하는 사항과 본 약 실 하여야 하“ ”②

시 채용 용 지 단 사 장 채용 상에 등,

다.

지 용 지 항 본 약 하는 것6 ( ) 한다.

해 약 내용 해 상 견 는 경우 는 약에7 ( ) 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갑 결 에 한다“ ” .

특약사항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함에 어 지 과 본8 ( )

약 내지 에 한 내용 범 내에 갑 과 병 간에 별도1 7 “ ”, “ ” “ ”

특약사항 하여 운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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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

약사실 증 하 하여 본 약 작 하고 병3 “ ”, “ ”

는 날 한 후 갑 는 날 하여 갑 병, “ ” “ ”, “ ”, “ ” 각 씩 보1

한다.

20 월

갑 시장 는“ ” :‧

는“ ” :

병 는“ ” :

붙 어 체험마 사 장 직 행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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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9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 결과 보고( )

지원 상마①

마 사 장② 생 월( ) ( )

채용 간③ ‘00. 00. 00 ‘00. 00. 00～

사 장 직④

행실

담당업 야( ) 직 행계 직 행실

마 사 장⑤

여지 실

보 액( )

단 만원( : )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보⑥

지 요청액

보 액 원( ) : 000,000

액 원( ) : 000,000

요청액 원( ) : 000,000

타 특 사항⑦ 붙 통장사본: , 보험 납 실 퇴직4 ,

여충당 립실 증 등

상과 같 도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20○○ 상

결과 보고하 상 같 보 지 요청( ) , /4○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마을 표 인

마을사무장 인

시장 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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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

작 요※

지원 상마 :① 지 원 상 마 주 마 과,

연 락처 재

마 사 장 :② 지원 상마 에 직 행 사 장

생 월 재

채용 간 약에 실질 사 장 근 한 간 료:③

지 간 재

사 장 직 행실 약체결시 직 행계 에 시한 계:④

실 등 별 체 재

마 사 장 여지 실 마 에 사 장에게 여 지원한 실:⑤

보 액 작 마 담 추가지원액( , )

보 지 요청액 연간 보 액 액 요청액 재: , ,⑥

타 특 사항 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 재: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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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0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 결과 검 보고( )

지원 상마①

마 사 장② 생 월( ) ( )

채용 간③ ‘00. 00. 00 ‘00. 00. 00～

사 장 직④

행실

담당업 야( ) 직 행계 직 행실

마 사 장⑤

여지 실

보 액( )

단 만원( : )

계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보⑥

지 요청액

보 액 원( ) : 000,000

지 계액 원 원 지 원( ) : 000,000 ( 000 + 000 )

합검토 견⑦

상과 같 도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2012 /4○
추진상 결과 검 보고합니다( ) .

20 월

검기 인

시 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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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

작 요※

지원 상마 :① 지 원 상 마 주 마 과,

연락처 재

마 사 장 :② 지원 상마 에 직 행 사 장 생

월 재

채용 간 약에 실질 사 장 근 한 간 료:③

지 간 재

사 장 직 행실 약체결시 직 행계 에 시한 계:④

실 등 별 체 재

마 사 장 여지 실 마 에 사 장에게 여 지원한 실:⑤

보 액 작 마 담 추가지원액( , )

보 지 요청액 연간 보 액 액 요청액 재: , ,⑥

합검토 견 검결과 그에 한 할 사항 재: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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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1 ]

지 원 상 마 심 사 평 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 체험

프 그램
25

마 단 체험프 그램 운◦

◦마 축 등 체험 프 그램 운

◦체험 프 그램 운 시 지역 원 용 도

지역 잠재 원 용가능◦ ․

◦마 참여어가 스 고객 리․

2
마 사 장

운 계
20

운 계 충실 타당 실 가능, ,◦

마 가능 효과( )◦

3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실

15
◦마 리 주민 등 어 체험 등 어․

지역개

4
사업추진 지

심도
10

마 리 주민 등 체험 사업 추진◦ ․

지 극 등( )

어 체험마 사 장채용지원사업에◦

한 해도 심도

5 마 보 실 10

페 지 보 내용 충실◦

◦마 보책 등 체 보 보

신 등 언 보 실TV,◦

◦ 사 결연1 1 , 출향 사에 한 보 학 업체, ․

등 도시민

6 체험마 운 과 10
마 객 증가 ( )◦

마 체험객 증가 ( )◦

7
사 장 채용 산

지원 필요
10 사 장채용지원 필요 시◦

합평가 (100) 평가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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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2 ]

채 용 상 심 사 평 가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 40

주요경 내용 실( )◦

담당 업 연계가능( )◦

담당 업 에 한 여가능( )◦

◦담당 업 격증 지 산 등( ) ( )

지역개 등( )

2
직 행계

30

직 행계 체 충실◦

직 행계 실 가능 타당◦

마 에 한 여가능 효과( )◦

3
마 사 장

질
30

업 에 한 해 애 심 도, ,◦ ․

산어 체험 사업에 한 해 애, ,◦

심 도

채용 망마 에 한 사 지식 해 도,◦

◦헌신 실 추진 등, ,

4 가 20 여 에게 가 여20◦

합평가 (120) 평가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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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3 ]

어 체험마 운 실 작 요

마 마 시: :․

운 책 연락처: : tel

월
객

( )

체험시
용객
( )

직 득 천원( )
간 득
천원( )

운
경
천원( )계

체험프
그램
용료

민 식사 특산
매 타

작 요※

작 체험마 운 책 는 사 장1)

매 하 매월단 계 작2) ,

산3)

◦ 객 여행객 객 체험마 한 원: ,

가능한 실 에 근 한 원 산출*

체험시◦ 용객 체험료 지 하고 실 체험 동에 참여한 원:

사실에 각하여 하게 산출*

직 득 체험시 용객 체험과 하여 마 에 지 한 용:◦

체험프 그램 용료 민- , 료 식사 특산 매 등,․

* 액운 경 지출하 득( )

◦ 간 득 : 객 마 에 지출한 용 직 득 한 득

식당 매 주 등 추 득- , , ,

운 경 체험마 운 에 요 용:◦

마 주민 건 매 재료 사 실 운 등- , , ,

법4)

◦ 다여행 사 트 마 별(www.seantour.com) 운 페 지 운“

실 리 창에 운 실 작 사항” ( )

한 어 어항* : 02-609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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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식[ 14 ]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00
http://00000.seantour.org

마을 황 군 담당자

마 을 명 위 치

어촌계명 가구수 어가( )

어촌계장 운 책임자( )

사무장 지원( ) 컨설팅

자매결연단체

사업 황

지원년도 착공일 공일

사 업 비

사업내용
주요시설( )

홍 보

광 련
기타투자

실 및 계획

체험 및 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 타
주변 광

효 과

구 분 방문객수 명( )
체험시설

이용객수 명( )
체험 광수입 천원( )

직접소득 간접소득
도2009

도2010

도2011

도2012

직 득 : 체험프 그램 용료 민, 숙 료 식사비 특산 매 등,

간 득 : 객 마 에 지출한 비용 직 득 한 득

효과는 별지 식에 하여 간 작14

주 식 틀 변경 가 책 작용 해양 산 에 별도 송 하는 작 식에 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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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마을 안내정보00

계 절 별

체 험

프로그램

봄

여

름

가

을

겨

울

구 분 내 용 비 고

마을소개

교 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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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

근 내 사진 매 상 매 내“ 1 12 14 ”

사 진 체험마 경000

사진 첨

사 진 안내 경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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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

사 진 시 경000

사진 첨

사 진 시 경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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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

사 진 체험 경000

사진 첨

사 진 체험 경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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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제주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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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신청

해양수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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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집행계

국가어항별 집행계획 본 산( )□

국가어항별 집행계획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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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어항 주 사업계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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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규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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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업 진상 보고( )

시 별 어항
사업
내

계
집행실 누계( ) 당해 도

사업공
(%)

진
원
또는

책
또는
건
사항

원 행
집행
지

보 지 비 계 보 지 비 계 보 지 비 계 착공
공

( )
계 실 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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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업 실 보고



- 1263 -

공 사 공 보 고

공 사

지 변 과

산 액

집 행 액

도 액 원

계 원

액 원

사 업 량

계약 월 착공 월

공 월 실 공

검사 월

검 사 직( ) ( )

시 공

감 리

첨 공사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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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공사 : (1 )

지변과 항 항

시 행 청 시 공

감 리

사업계 단( )～ 만원:

공
체계 시행 지( ) 시행'○○ 래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사 간 계공( )

계 료 공

계 약 월 공 월

착 공 월 공 검 사

단 천원( : )

산 액
당
계액

도 액 재
타 계

가격 찰액 찰 % 계약

계 약 처 보

하 간 ( )～
하
보

산

공사감독

담당공 원( )

당 직 간

변경 직 간

리 감리원 책 감리원특( )

공검사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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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사집행내역 단 천원( : )

규 격 단
계 집 행 변경 차( )

수량 계액 집행액 수량 액

계개

:

공사개 :
변경개

변경사 :

체 재※

공사개 :

계

심 사

재내역

재 수 량
당

계액
계약액 계약처 계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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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사집행 특 사항

시행 근 거 특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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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 도

단 도

(5 )



- 1268 -

경사진

착수 공후◦ ◦

주 공사 사진

공사 규격 :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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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 어항과
과 양 진

사 수

044-200-5650

044-200-5657

양식산업과

〃

〃

수산 원 책과

허 지원

사 진

사

사 철수

사

보

044-200-5637

044-200-5639

044-200-5641

044-200-5536

044-20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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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에 라 시 도에 시도별 계 수립( )○ ･ ․

시도는 내역사업별 사업 진상 감안하여 사업시행 에○ ․

게 집행하고 사업 료 후 검 산,

시도 시 사업 진상 등에 항 니 링 실시 상( · · ) (1 )○ ․

사업별 집행실 내역사업별 진상 애 사항 등- , ,

○ 시 도는 사업지 공사 진실 고· 지원 운 리집행상․ 수시

별 상 검하고 진사업지 에 하여는 필 한 취( 1 ) , 해야 함

시 도는 별 월 월 어업 비 진상 내역사업별· (6 , 10 ) ( ,○



- 1274 -

별지 월별 보 실 집행실 별지 해양수산 에 월 지1) ( 2) ( 10 )

○ 시도는 산 계 계 에 거 사업비 검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도· 3

월말 지 해양수산 에게 보고

시 도는 공 원 하여 지체 없 공검사 하도 한 후·○ 사업 공

산 하 해양수산 보 사업에 리규 등에 라 시 수, 리 에게

시 수하여 량하게 지 리 함

○ 시도는 리감독 시 수 도 리 지도감독· ․ 하

여야 하 타 시 사후 리에 하여도 동 규 에 다, .

도 과 사업평가계 후 통보’17○

사업평가≪ ≫

○ 시 도는 지역 원 지역 사업 평가계 에 라 평가 료 지 체별· ( 사업

진실 보고 등 지역 합 보시스) (REDIS : )

도 사업평가는 지역 원 도 평가계 에 라 실시’17 ‘16○

주 평가 평가항-

사업 사업계 타당 진 략) :ⅰ

사업집행 진체계 진과) :ⅱ

사업 과 사업 달 도 사업 과) :ⅲ

≪ ≫

○ 과평가 결과 우수 진 지 체에 하여는 티브 티 여 안 강,․ (

재 지역 원 결과에 라 과평가 집행실태, ), 악 통

해 도개 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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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어업 비사업 별 가이드라인 존계속사업 시( )

어항 시 지원(1)

q 지 체 리 어항 시 건

:○ 어 안 하게 수 하여 어업 들 생 과 재산 보 하고, 어

양 통 원 어 주․

지원 건○

개 계 수립 료 지 어항 어 주어항 마 공동어항- , , 규 항포·

- 어 어항 에 라 어항개 계 수립 등 가 료 고 동21 19

항에 라 고시한 어항6 , 규 항포·

지원 상 지원 사 도○

- 지 어항 어 주어항 마 공동어항 규 항포 양 등, , · , ,

어항 본시

q 어 양

:○ 상악 시 어 지 양하여 어업 들 재산 보 하고,

평시 어 양 등에 하여 어업 들 근 여건 개 편 공

지원 건 :○ 가어항 지 어항 어 주어항 마 공동어항 어, , , 하는

항포․

지원 상 지원 사 도○

어 양 시 등 시 포함 비 보수 보강- ( ) ( · )

q 복합다 능 시 사업

:○ 수간만차가 큰 수역에 어 양 승하 등 어․ 안

도 등 어업 근 여건 개 편 공

지원 건 :○ 지 어항 어 주어항 마 공동어항 어, , 하는 항포․

지원 상 지원 사 도○

복합다 능 시 비 보수 보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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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원 복사업(2)

q 양식어 리사업

:○ 연안어 경 보 개 하여 생산 고 안 하고· 생

수산 생산 공·

○ 지원 건 : 공 수 에 어업 허 허가 어 근 수역 생· , 산해

역 등

사업 상지○

- 어 리해역 어 계 수 어 동 어 에 향 미 는 근 개 어 공( ) (

수 포함 주 상 사업 실시)

사업주 어 사업 과 고 진 해 어 염- ,

등 고 우 순 하여 사업 실시할 수,

- 가 리양식어 경우 사업 과 고 진 해 어 염 ,

어업 참여 등 고 우 순 하여 사업 상지,

도 어 비지 어 참고* 2017 ․

* 미 또는 지 단체가 지원하는 어 사업 실시한 어 3 경과하

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 실시할 수 없 다만 어 리해역 지 경우에는. , 그

러하지 아니함

사업시행○

- 사업주 엔지니어링산업진 에 거 해양수산 야 신고 업체 사․

계업체 하여 시행하 사 는 공신 는 해양수산, (「 」 야 학

연 연연 도 포함한다 또한) . , 사업 진 하여 상 어

폐 량 사 계 주하여 실시할 수․

다만 어 닥 한 해역 청 해역 폐 안* , ․

가능한 지역 시 수 주 체 사 계 가능․ ․

어 사 계에는 아래 같 내 포함 어야 함- ․

․ 상수역 어업실태 어업 어 시 살포량 살포 채포시 등: , , ( ) ,

사업내 사업시 진 사업실시 계 경비 내역, , , ,․

사업 상지 폐 실태 수거 양 폐 처리 안․ ․

타 어 사업에 필 하다고 어 사업주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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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어 리 에 거 어 비업 등 업체 사업․ 하

여야 함

가 리 양식어 사업 경우 어 비업에 등 업체 동 사업시- ․

행에 필 한 시 비 술 갖 고 사업시행계 평가 결과 상,․

수 득 시공 하여야 함

사업주 견실한 시공업체 하여 가 당사 하는 계약에-

한 규 에 라 필 한 사항 한할 수 또한 가 당사. ,

하는 계약에 한 동 시행 항 마 규 에7 26 1 5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 계약 체결할 수,

가 리 양식어 닥 경개 사업 술 식 사업시행 특별한- 술

므 에 해당하는 격 건 심사 격심사( 에) 시

행하여야 함

․ 술 식 니 수거 처리 강 식 원심 리 등( ) : ( , )

․ 시 비, : 원심 리 시스 비 등 탑재 어 가동 는․

가 지 타 비 등, ,

술 식 시 비 사업에 해 수거 폐* 수

해양 경 리 폐수 말처리 수 허 등 계, 하

는 처리 허 통과할 수 는 처리시스 말함

어 사업 지원단가는 사 계업체 사 계 단가* · ·

* 생태 사 합 내수 어업생산시 사업 지 비 양식어, 사

업 지원하고 경과 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 상 아님3

- 단 어 리해역 지 거 어 염 시도 시, ( )․ ․ ․ 수산 원

에 한 경우는

지원 사 도○

- 퇴 수거처리 객 질 어 재 해 생 등 어· , , , ,

한 사 계감리․ ․

수 개 어 비 사업 므 사 도에*

어 재 는 사업 원 한 진 해 시 철거가 가피하다고*

경우 당해 수산 원 심 거쳐 사 도에 포함 가능

- 생산해역 경계 시, 다공 실 항포 실 등 생 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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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어 사업

:○ 수 에 공 수산생 산란 식 하 하여․ 공어

시 어 어 리 해 림 한 사업, ,

공어 하하여 연안에 산란 식․ 함 수산 원

강 통한 어업 득

○ 지원 건 : 공어 시 해역에 한 사 지 사생태 사 등( ) 실시

하여 수산 원 필 한 지역 갯 심 어, 복원

필 한 해역 어 어 리가 필 한 해역

지원 상 지원 사 도○

지 체 공어 시 어 어 리 해 림- ,

사항-

▪ 지 체에 는 다 연도 공어 계 어 어 리사업 포함 수립하여( )

해양수산 에게 월말 지10

어 어 리사업비는 당해연도 공어 사업비 상 드시 편15%▪

공어 사업 집행에 어 공어 사업 집행 리규 해양수산(▪

훈 드시 수)

공어 사업 지역에 한 사후 리가 실한 지 체에 해 는 사업비 지원▪

상에

다만 시 도지 가 수산생 산란 식 하 해 연 등, · ·▪

시행하고 하는 경우에는 공어 사업 집행 리규 해양수산(

훈 지 않고 별도 지 마 하여 운 할 수)

q 수산 리사업

:○ 해 과 내수 수역에 가가 가 수산 하여 수산

원 강 어업 득 도

지원 건 :○ 생태계에 악 향 고 가가 가 수산 하여, 원

필 한 연안해역 내수

지원 상 지원 사 도○

수산 상 수산 매-



- 1280 -

사항-

▪ 지 체에 는 수산 계 수립하여 해양수산 에게 월말 지10

▪ 생산 건강한 수산동 질병 리 에 한 식

질병검사 실시하여 합격한 만

해양수산 수산 리사업 지 드시 수▪

과 사비 사업비 상 편 수10%▪

q 내수 어업생산시

:○ 경쟁 는 지역특 양식단지 FTA

한 어 움에 처해 는 어업 새 운 득창 다양한 내수

생 원 한 어린 고 양시 건립 어보 도시

민 어린 에게 체험학습 공

지원 건 :○ 지역특 양식단지 공 시 건립 통한 어

득 필 하는 지 체

지원 상 지원 사 도○

어 양 연 동 시실 등- , ,

사항 지매 비가 므 지 보한 지 체에 지원- : ․

q 어 생태계복원

:○ 산어 공 생산 원 사업 등 내수 생태계 보

하고 지 니 링 원 리 진

q 양식어 동 시 비지원

:○ 체결에 양식수산 수 개 에 하여 어 동FTA

감 한 양식시 양식 채취 리 동 비 지원․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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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경비 감 통한 양식산업 안 도

지원 건 수산업 에 라 허 취득하여 양식어업 경 어: 8 (○

업 어 합 어 계 수 등, , )

지원 상 지원 사 도○

q 피해지역 경 사업

:○ 허 스피리트 염사고 후 수산 매 진 객 감

지역경 복 도

지원 건 :○ 지역경 에 과가 크고 다수 피해민에게 실질 도움

피해민 단체 한 거 사업

지원 상 지원 사 도○

지원 상 허 스피리트 염사고 피해지역- :

지원내 염사고 원 특별 책 원 거쳐 에 걸쳐- : , 4

개 지역경 사업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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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어업 비 사업비 등 집행

어업 비사○ 업 사업비 보 담( , ) 집행 수 하는 단체· ·

보 사업 간 보 사업 시 도 시 수 청 등- : · ( · · )

보 리에 한○

지 단체 당사 하는 계약에 한○

해양수산사업 실시규 등○

사업비는 집행 산 료 지 별도 계 별도 통 별도 계 리( ) ( , )○

○ 사업비는 사업 달 해 실 집행 가능한 산 편

비비 비 등과 같 체 도가 타 지 않는 산 편 가·○

보 사업과 없는 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하여 사후에 산하는 태 계처리 지○

사업비 수 또는 지 사업계 에 한 비 별 사 원 함○

사업비○ 통 계 수 간에는 집행 액 등· · · 상 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에는 드시 그 지 빙 료 징 첨 하여· 야 함

○ 사업 는 계약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공고하여 찰에 쳐야 함

다만 계약 질 등 고 하여 필 시 지 찰 수 계약도 가능- , · ,

찰에 는 경우 찰 참가 격 사 심사하여 격 만 찰에○ 참가하

게 하거 시공능 실 술보 상 재 상태 주 업, , , , 재지 등

찰 참가 격 한하여 찰에 수 .

○ 타 사항 지 단체 당사 하는 계약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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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담 진하는 사업에 하여는 담 우 집행

○ 사업계 변경 필 한 경우는 지역주민 가 등 참여하는 시, ․ 어업「 ․

어 식 산업 책심 등 심 거쳐 계 변경」

검○

- 사업 내실 게 운 수 도 시도는 연 상 시 월 상· 2 , · 1

검 실시하고 그 결과 별도 리

특별 검○

- 시 도 또는 시 민원 생 보 집행 심 사업 지연 사업· · , , ,

등 검 필 하다고 단한 에는 특별 검 실시

○ 시 보 수 가 보 건 시행지 지원약· , , , 사업계 등에

한 한 경우 시 할 수

○ 한 또는 복해 시 고도 시 하지 않 경우에는 지원약 해

지 사업 참여 한 사업비 수 등 취할 수, ,

○ 사업비 집행 가가 항 규 에 사업 등5 1 지

가 필 한 수 계산 사업 등 지· , 거래 료 사,

업 등 지 가 직 한 빙 료 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천만원 미만 사업 직 비 사업 등 지3 에게 지

하고 수 필 경우 시 수가 한 액, · 내 경우 빙

료

빙 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 지 할 수 없 지 한 사업비는 수( )○

가가 사업비에 함 지 한 사업비는 수( )○

○ 사업비 지 내역 단 사업별 지 결 순통 짜 순( ) 리

보 집행 빙 료는 지 결 다 에 지에 원본 착 편철- A4 ·

산보고 시 지 생한 액 알 수 도 통 리 후-

○ 시도· (시 계연도 료 또는 사업 료시에는 사업비에 한· · ) 검 실시

사업비 지원한 지 시 보 등 후 산·○

- 시도 시 수 청 가 사업비 비 포함 한 경우에는 시도시 수· ( · · ) ( ) · ( · ·

청 )

- 시 도 시 수 청 단체 공동 한 경우는 비 에· ( · · ) ( ) 라 공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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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는 보 취득하거 그 가 처 한 는 재산에○ 하여

다 각 행 하여 는 아니

보 에 는 도에 사-

양도 여 차 사 차 담보 공- , , ( , ),

처 한 는 재산○

동산과 계 비 타 해양수산- , , , 특별 하는 재산

보 취득한 재산 리 간○

재 산
사후 리 간

처 한
지

동산과 공 간10 매각 양도 여 담보 공, , , , ,

에 는 도사계 비 승 차, , 간5

○ 해양수산 는 보 한 집행 도 하 하여 필 할 에는 사업

등에 재산 등 검사할 수· · .

○ 시 도지사 시 수는 필 한 경우 사업 에 한 검사 실시할 수· ·

거짓 신청 그 한 보 지 경우○

보 지 과 다 도에 사 한 경우○

보 지 한 건 갖 지 못한 경우○

검사 감사 결과 결 취 처 경우○

○ 거짓 한 보 사업 또는 그 사실 알 보·

한 는 하 징역 또는 천만원 하 에 처함5 3

○ 보 다 도에 사 한 는 하 징역 또는 천만원 하 에3 2 처함

○ 보 사업 수행과 료 동안 보 하지 아니한 검사 시 거짓5 , 보고

한 는 천만원 하 에 처함1

본 지 에 규 하지 않 사항 규 또는 행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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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안2017 ( )

합 계 6,820 7,365 5,560 3,994

지역개 계 6,545 7,115 5,310 3,731

보 5,236 5,692 4,248 2,985

지 비 1,309 1,423 1,062 746

주계 275 250 250 263

보 220 200 200 210

지 비 55 50 5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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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고 한 보고 식

사업 진상 보고 시도 해양수산→․ 말 월 10 식2

사업 료보고 〃
사업 료시 계연도,

료 내20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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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채

항 액 비 고 항 액 비 고

액 담 담

주 생산량 생산 과 고 과 비 고

수 지

항 액 산 근거 항 액 산 근거

규격 재질 단 수량 단가 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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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원복합산업화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과 장 양 진

사무 윤 수

유통정책과 사무 김태환

사업개요

목

어 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차 차 차 복합산업화를 진하고 창업 기업유

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 를 도모

어 산업 발 을 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 체계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기반 구축

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어 형 제조업 육성 기업투자 유치 어 체험․ 휴

양서비스 도 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산지 장 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산지 장 시설 개 보수를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 에 기여

근거법령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 제 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 조 제 조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 조

도시와 농어 간의 교류 진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

어 어항법 제 조의

수산업법 제 조 제 항 제 조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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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지표

지자체 시 도 시 군 구 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후2018

합 계 34,658 33,638 20,979 64,526 계속

고보 17,329 16,819 20,979 32,263 계속

지 비
담

17,329 16,819 32,263 계속

어* 원복합산업 지원사업 시도· 사업 포 보 시도 산( ) · 한도내에 편 하

므 후 재 계 어 움'18

* 수산 통시 건립사업 지특 경 계 어 원복합산업 지원사업에* ‘16 ’ ‘( )

통합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사업 상자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시장 군수 구청장 연구단체 등

특혜시비 방지 등을 해 가공업체 등에 한 시설비 지원은 시 도 는 시 군 구별

자체기 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소기업기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조업 상시근로자 명 미만 는

매출액 억원 이하 기 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해서만 지원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의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 장 등의 운 자 수 등․

사업주 시 도지사 시 수 청: ( )

지원자격 요건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어업경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 가공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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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 어 합 등 경우에는 억원 상 본 사1 , 업비

담 상 보 합원 상, 5 립 후 운 실 상 원에 격, 1 ,

가 없 것 등

비법인이 법인 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으로 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 실

과 법인의 총 운 실 이 년 이상일 것

아닌 가공업체 등 경우에도 운 실 상 것* 1

지원 상

어 산업주체 역량강화 신체계 구축

어 산업 역량 강화를 한 체계 구축 활성화 지원

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상 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운․

수산물 공동마 조직 구축 로그램 개발운․

소규모 창업 교육 창업기업보육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한 지역리더양성 로그램 개발운 등․

컨설 등 지원 강화

어 자원 산업화와 련된 학민간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향토 자원 발굴 산업화 방안 연구 등

지리 표시 상품 특허 등 지 재산권 획득 지원 등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마 활성화를 한 컨설 지원․

어 자원복합산업화를 한 생산 유통 기반 구축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어업 생산유통 신 효율화를 한 인 라 구축․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 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화 등 지원․

로컬푸드 등 지역 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로그램 지원․

향토 상품 수출 마

어 기업 유치 향토기업 집 화 기반조성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 보수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 기술정보 마 지원 로그램 운 등

어 체험 양 비 니스․

체험휴양마을 조성 체험휴양 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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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테마공원 등 거 체험휴양기반 구축․

지역단 체험휴양 패키지 로그램 개발 마․

어 로그램 문가 육성 문가 컨설 지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수산물 장 건립 양륙선별경매 장시설 등 심 시설‧ ‧ ‧

직매장 시설 신축 구입 부 시설 설치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수집 보 매 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매기능 수산물 홍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

수산시장 시설개선 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

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매장 양륙 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안 보안

등에 한 시설개선

지원자 의 사용용도

지원 사업 별 가 드라 에 별도 하는 도 사

지원 상 사업< >

에 한 지원 사업

가균 특별 시행 별 지원 사업- 36 2

- 보 리에 한 시행 별 지4 2 사 사업

지 단체 고 사 지 단체 사업,

지역 특별 계 어 원 복합산업 지원 야 재원 진 는 타

책사업과 복 는 사업

어 수산 책 진 향에 합하지 않거 지원 하지 않 사업

- 과 생산 가 거 폐원 보상하는 수산 재, FTA

또는 생산량 가시키는 사업

비료 약 사료 등 어가단 재 지원사업-

개별 어가단 시 비 비 지원사업-

실보 지원사업 등-

지 보 각 향평가 지 재 심사 등 사 행 차 미 행 사업, ,

시 에 행 차가 간 는 사업 공단지- (( 지 ,

어 마공원 등 사업신청 행 차 행 행 차) ( 미 행 사업

사업신청 가)

지 재 등 계 규 에 거 비타당 사 사업 검 결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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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재 원 지역 특별 계:

지원 고 지 비 담 포함: 50%, 50%(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운 에 한 통합지침 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

지원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은 정액지원이며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 은 아래와

같음

내역사업 지원 건

수산 보 지 비 담40%, 30%, 30%

수산 직매 보 지 비 담30%, 20%, 50%

해양수산복합공간 수산 통, 보 지 비50%, 50%

수산시 시 개 보 지 비 담30%, 30%, 40%

사업 간 사업비 : 사업비가 억원 상 사업 개 사업10 2 3

진 필 단 도 사업 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시 사업 격 등 고 하여-

시 도 또는 시 는 사업비 집행 시 비 액 우 집행 원· · ·

지원한도액 기 범

지원한도 등 사업 별 가 드라 참

지원 상 사업< >

타당 없는 사업

사업과 없는 경상 경비 업 진비 여비 수 비 등 행사 보비( , , ), ,

비 단체 운 비 개 해 연수비 등 동 포 보 사업, ,

산 신청 가

지 비 공단지 사업 어 마공원 사업 건( ), 매

또는 차 사업 과 없는 식 숙 시 등 동 포, 보 사업

산 신청 가



- 1305 -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

어업 직 생산 단체 수산 가공업체 등 할 시 수 청, , · · 또는 시( ·

도지사 하는 비 갖 어 시 수 청 에게 사업신청) · ·

시 도 시 지 체, ( )

시도는 포 보 사업 어 원복합산업 지원 개 계 수립하고 상 어· ( ) 5 ,

원복합산업 지원사업 계 에 포함한 사업 상 산신청사업계 과 다(

산신청 )

시 는 사업계 수립 한 료 시 도에- · · ·

시 도는 료 계 수립하여 해양수산 에- ·

- 사업비가 억원 상 는 사업 경우 해양수산 사 사업 검20

아야 함

* 개별 등에 라 내역사업별 사업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 해

당 사업계 수립 등 차 행하여야 함

시 도는 시 산신청 수 등 감안 해양수산 에 산신청 지· · , (5.31 )

* 시 에 는 타 사업 사업과 복여 드시 검 하고 그 검· ,

견 첨 하여 시 도에 사업 신청하여야 함·

* 시 도에 는 시 검 견 첨 여 하고 검 견 여· · , 평

가하여 복 는 사업 신청 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 도· 시 는 체 수립한 포 보 사업 어 원 복합산업 지원 계· · ( )

등에 라 사업 상지 지 사업 상 한 후 그 결과 사업시행( ) ,

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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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사업 시 에 사업 시행하는 사업 시 도가· · · · 심 거쳐 보

사업 하고 그 결과 할 시 에 통보· ·

시 도 또는 시 는 보 사업 하는 경우 원 공· · · 공(

간 상10 )

건립 시 개 사업 경우 시 도 또는 시 는 시 후도 등 시- · · ·

고 할 수 도 마 하고 동 에 라 공 식 등 보

사업 하여야 함

시 지원 상 가공업체 등 하는 경우 시 도 또는 시 는- · · · 지

역 내 수산 주( 원료 매 실 경) , 실 재 건 사업계, 체

등 합 고 할 수 도 마 하고 동 에 라 공,

식 등 사업 상업체 하여야 함

- 보 사업 시 주원료 지역 내에 매 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

건 갖 고 거 사업계 에 포함하여 갖 계 업체에 가

여할 수

지역행복생 계 에 포함 사업 또는 지 체간 연계 사업 경우 가 여-

- 지역주민 역량강 수 등 사업 진 비가 료 경우 가 여

- 한 재원 운 에 동 보 사업 에게 보 사업 료 후 3

내에 가지원 한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도 또는 시 는 내역 사업별 사업시행계 수립하· · · , 사업시

행계 시 도별 포 보 사업 어 원복합산업 지원사업 계· ( ) 내 체

하는 것 원 함

사업계 에는 지 체간 연계사업 포함할 수-

수산물 직매장의 경우 매시설 수산물 시식코 등은 제외 의 면 이 직매장 연

면 의 이상 되도록 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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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수산물의 수집 보 분산기능을 갖춰 조성되어야 함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사업은 수산물 매장 홍보 시 등이 복합 으로 갖춰

조성되어야 함

사업계 변경 필 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가 등 참여하는 지

역 심 등 거쳐 계 변경하고 그 결과 해수 에 보고

시도별 내역사업 별 가 드라 상 개 사업 감액변경 는 내역사· ( 7

업 액 상 변경 는 경우는 해양수산 후 변경하여야 함) 20%

시 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 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

경결과 제출

시 도 또는 시 는 보 사업 가 당 사업계 변경하고 하는· · · 경우 보

사업 신청 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 하여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 군 구에서 승인하되 시 도가 정하는 요사항에 하여는 시

도가 승인함

* 사항 보 사업 변경 사업비: , · 사업규 등 비 상 변경등( )

시 도 또는 시 는 사업비 집행시 비 액 우 집행 원·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는 시 도 내역사업 변경 경우· 검 한 후,

시 도에 견 통보·

시 도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그 견( · )

자 배정단계

해양수산부

계 에 라 시 도에· 시도별 계 수립( · )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도는 별 비 함께 지 비 포함하여 시 에· · 하고,

시 는 별 사업 료 후 검 산· · ,

시도 시 는 보 리에 한 등 과· · · 수산사업 집행

리 본규 등에 집행 차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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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교부결정을 하는 시 도 는 시 군 구는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에서｢ ｣

정하는 보조 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 자에게 보조 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이행 검단계

사후 리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 도 시 는 사업 진 에 상 하는 책 보 사업· · · 실

지 수 는 안 강 하여야 하 사업, 진

리 해 사업 간 한 체계 지하여야 함

시도 시 는 사업 진 실 집행 상 별 상 검하여야· · · 1

하 진 또는 실사업에 해 는 시 필 한 강, 하여야 함

시도는 별 집행 상 해양수산 에 하여야 함사(

업 진실 집행 상 에는 내역사업 진실 과 집행 상 알

수 도 )

시 는 사업 료 후 간 보 사업 매 액 등 경 실 검하여야 함· · 3

시 는 보 사업 가 보 또는 간 보 취득한 재산에 하여· · 리

간 에는 해양수산 승 없 담보 공 등 행 할 수 없도

필 한 취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의 승｢ ｣

인 없이 보조 의 교부 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 를 하여서는 안 됨

보 취득한 재산 리 간

재 산
사후 리 간

처 한
지

건 비 공 간10 매각 양도 여 담보 공, , , , ,

에 는 도사주 계 비 간5

내 연한 미만 계 비에 해 는 내 연한 사후 리 간 함* 5

공 재산 공 재산 리 등 규 에 라 리*

시 는 재산 해당 지 등에 항상 공시하· ·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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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업 진상 검 별( 1 )

사업별 집행실 내역사업별 진상 애 사항 등 검- , ,

사업 과 달 해 니 링 컨 등 지원 실시

니 링 결과 필 시 사업내 수 등 지 체에 고-

재 처 내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 도 는 시 군 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 을 법령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허 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교부를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 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 도 해양수산부에 보고

성과측정단계

어 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 은 일자리 창출 어 기업 매출액 참여

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시 도 시 군 구 지자체

시 도는 지역발 원회의 지역발 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 지자체별 사업추진

실 보고서 등 제출 지역발 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지역발 원회의 지역발 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 도에서 에 제출한 평가자

료에 기 하여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는 사업별로 인센티 산 추가지원 페 티

산 삭감 등 부여

모니터링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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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사업수요조사

시도 시 는 포 보 사업 어 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개· · · ( ) 5 계 에

하여 어 원 복합산업 지원에 필 한 사업 수 악하 , 지 체별

실 에 맞게 사업 또는 택 사업 해 택과 집(

략 등 필 )

년도 사업신청 지원 상자 선정안내

시 도 시 에 별도 하는 에 라 사업신청· , · ·

사업비가 억원 상 는 사업 경우 지 해양수산20 '17.2.15 에 사

사업 검 신청

사 사업 검 지 않 사업 산신청 가*

시 도 시 군은 포 보조사업 어 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개년계획

에 합한 세부사업에 하여 산을 신청하고 지원 상자를 선정

지역행복생 계 에 포함 사업 또는 지 체간 연계 사업 경우 가 여

어 차산업 시 사업과6 연계 사업 경우 가 여

지역주민 역량강 수 등 사업 진 비가 료 경우 가 여

기타 유의사항

시 는 에 행 차가 간 는 사업 공단지· · ( 지 어,

마공원 사업 등 사업신청 행 차) ( )前 행 행( 차 미 행사

업 사업신청 가)

기본계획수립농어 정비법 등 사업시행 련 법령 사 환경성검토 환경

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시도 시 는 수산 생산지원 사업 경우 차 산업과 연 하여 지원· · · 2 3

도 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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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업 별 집행 가이드라인

가 드라 사업 별 지원 건 지원 내 한하 한 것

아니 어 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진할 수 는 다양한 사, 업 진

태 시하 한 것

라 어 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진 가능한 사업 개 산업, 5 지원

식 개 사업 시한 것, 7

각각 별 사업 에 여러개 합 사업 진 어- ,

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진 향 등에 합 경우에는 동 가 드,

라 에 시하지 않 사업 진도 가능

어 산업 진 지원체계 지원

사업 시 도 단 어 산업 평가체계( 1) ·

사업내❍

- 지 체에 한 에 상 하는 사업 진 역량 고 사업비 집행 책

보 해 시도단 어 산업 평가 컨 니 링 한

체계 다 역할 수행에 필 한 비 지원,

지역특 에 맞는 다양한 사업 개 보( )

시 신청사업에 한 사업 검 한 심사 평가단 운

업 탁

시 사업별 진상 에 한 니 링 컨 한 지원단 운

업 탁

시 사업별 진실 과 평가 한 평가단 운 업( )

탁 등

❍ 지원내 연 역비: , 트워크 시스 비 심사 평가 컨, 니

링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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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가공 심 산업 지원

사업 수산 생산 통 지원( 2)

사업내❍

- 생산 수산 가가 창 한 가공 등 단계에 필 한( )前 공동 생

산 보 통시 지원 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생산 통 과 트워크 운 지역리 양 프, 그램 등 역

량강 생산 통 신 한 술개 지리 시등, , 등 지원

- 사업 진단 운 비 생산 통 가공 체험 시시 과 사업 복합( S/W

어 사업 진단 운 필 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생산 통 시 비 생산 통 한 운 비: ,❍

지원내❍

- 사업비는 생산 통시 과 프 그램 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S/W ,

에 비해 과다한 지원 한S/W

지원 생산 통 시 비는 보 사업 당 억원 지 고 지원 고 지: · 10 ( 50%,❍

비 담· 50%)

* 사업비 과 담 하고 보 사업 가 지 단체 경우에는 지,

원한도 미

사업 수산 가공 지원( 3)

사업내❍

- 수산 가가 창 한 향 원 가공업체 식 산업체

가공 등 시 비 지원

가공 등과 트워크 운 지역리 양 프 그램 등 역- ,

량강 학 연 등 트워크 지리 시 상 개 마, R&D , ,

한 컨 상 특허 등 지 재산 득 지원 지 재산R&D , (

비는 지원 )

- 사업 진단 운 비 생산 통 가공 체험 시 시 과 사업( S/W 복합

어 사업 진단 운 필 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 :❍ 가공 등 시 비 연 개 비 지 재산 원비 컨, , ,

비 사업 진단 운 비 등,

사업비는 가공 등 시 과 프 그램 는 경우 지원가능 사- S/W ,

업규 에 비해 과다한 지원 한S/W

지원 가공 시 비는 보 사업 당 억원 지 고 지원 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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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 담50%, · 50%)

* 사업비 과 담 하고 보 사업 가 지 단체 경우에는 지,

원한도 미

사업 수산 등 체험 시 지원( 4)

사업내❍

생산 수산 또는 보 체험 등 한 규 사업비 규 억원- ( 5

미만 체험 시시 공동 매 시 지원 생산 또는 가공 등과 연계하) , (

여 지원)

공동 매 산 또는 상 생산 들 들 생산한*

공동 매하 해 하는 시

체험 시 트워크 운 지역리 양 프 그램 등- , 역량

강 학 연 등 트워크 마 한 람, R&D , 참가 등

보 시 컨 상 특허 등 지 재산 득 지원지 재산, ( 비는 지원

)

- 사업 진단 운 비생산 통 가공 체험 시 시 과 사업( S/W 복합

어 사업 진단 운 필 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 : 보 체험 시 비 연 개 비 지 재산 원비 람 참가, , , 비 ,

컨 비 사업 진단 운 비 등,

체험 심 산업 지원

사업 어 체험 지원( 5)

어 마공원

사업내❍

마공원 시 체험 양시 지원- ,

경 시 진 도 상하수도 실 등과 같 시-

학습 시 산책 탐 주말 원 등과 같 체험 양시-

지원내 시 비:❍

시- : 생태공원 경 시 진 도 상하수도 통신 공 실, , , , , , 리실,

료 편 시 등

체험 양시 학습 시 산책 탐 공연 등- : , , ,

진 도 지매 비 지원 시 비- ( * 내에 지원 계 수립비 본50% ), (

사비 등 본계 수립에 는 비 시 체사업 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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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비 시 비 체험 양시 진 도 지매 비* : + · +

락시 사격 수 승마 도 매 시 극( , , , , , , 훈 ,

람시 찜질 피크닉 등 매시 매, , ), ( , 매 등 식, ), , ,

갈 야 등 숙 시 민 또는 지 단체 사업 진

지원 :❍ 간 지 당 억원 지 고 지원 고 지3 5 50 ( 50%, 비 시50%), · ·

당 개 지 지원1

단 지 비 민 는 가 담 가능* ,

산업단지 통한 산업 지원

사업 특 공단지 후단지 개보수 지원( 6)

사업내❍

공단지 지 신규 또는 계 지 후단지 시 개 보수 지원- ( )

* 지 비는 특 공단지 만 지원 공단지 고'13 (

지원 )

공단지 주 업 상 술 보 마 지원프 그램 운 등-

지원내❍

공단지 지 비 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 통신 수 등- : , ,

시 비

단지내 공동 시 시 등 후 시 개보수비 공단지- , : 개

운 에 한 통합지 항 별 지원시 후13 2 2 어 개보

수가 필 한 시

공단지 주 업 상 술 마 컨 비-

지원❍

공단지 개 운 에 한 통합지 에 공단지 지 비는-

액지원 단지 당 천원( 3.3 30 70 )

- 타 사항 공단지개 운 에 한통합지 에 하는 에

차 차 차 복합 산업 지원1 ·2 ·3

사업 생산 통 가공 체험 등 차산업 지원( 7) · · · · · 6

사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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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통 가공 체험 시 등 차 차 차 산업 연계한 키지 태· · · · · · 1 ·2 ·3

시 지원

- 생산 통 가공체험 시 등과· · · · · · 트워크 운 지역리 양,

프 그램 등 역량강 신 한 술개 지리 시등, , 등 지원

- 사업 진단 운 비 생산 통 가공 체험 시시 과 사업 복( S/W

합 어 사업 진단 운 필 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시 비 운 비: ,❍

지원내❍

- 사업비는 생산 통 가공 체험 시 등과 프 그램 는S/W · · · · · ·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 에 비해 과다한 지원 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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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 개발사업 어 분야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 어항과

과 장 양 진

사무 한정수

주무 이민

시도 시군․ ․ 어 개발담당부서

사업개요

목

어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 생활수 을 높이고 어 의 어메니티 증진

계획 인 개발을 통하여 어 의 인구유지 지역별 특화 발 도모

근거법령

국가균형발 특별법

수산업 어 발 기본법

어 어항법

어 특화발 지원 특별법

농어 정비법

농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 진을 한 특별법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 간의 교류 진에 한 특별법

농어 도로 정비법

성과목표 지표

지자체 시 군 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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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이후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자

일반농산어 개 시장 군수

어 분야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담 지역 개 시 군 개 읍 면

구분
담 시 군

개 시 군 개 읍 면

담 읍 면

개 시 군 개 읍 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삼척시 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 석문면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서천군 서면

북 부안군 변산면 진서면 도면 고창군 심원면

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군 낙월면 해남군 송지면 강진군 마량면 신 면

장흥군 안양면 회진면 보성군 회천면

경북 울릉군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 감포읍 덕군 강구

면 축산면 울진군 죽변면 후포면

경남 남해군 통 시 거제시 하동군 성면 사천시 서포면 창원시 구산면 진동면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 성산읍

지원자격 요건

지원자격 어 분야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담 지역 개 시 군 개 읍 면

지원요건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참조

지원 상

지원 상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참조

유형별 세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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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 사용용도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에 따름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재원 지역발 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원기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별도

지역소득증 사업의 수익자 주민 부담 기

소득기반 체험 사업 해당시설 사업비의 자부담

지원한도액 기 범

사업비 지원한도 사업기간

농림수산식품부 년
해양수산부 년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 심지 활성화 권역단 거 개발 억원 이하 년 이내

창조

마을

만들기

마을

단

종합개발

마을단 특화개발

억원 이하

소득과 연계된 경우

억원까지 지원가능
년 이내

공동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 생태

신규마을

권역

단
종합개발

시 군

역량

시군

단

시 군 창의
지역 역량강화 억원～ 년

시 군 역량강화

생활기반 정비
시 군별 계속사업･

한도에 포함
년 이내

포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기존 계속사업은 동 지침을 용하도록 하되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

지침 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와 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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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어 분야 추진체계



- 1320 -

사업신청단계

마을 표 주민 의회 특화어 원회 등

시 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신청 차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사업신청

시 군

시 군은 신청받은 사업 등 검토하여 합한 사업에 하여 시 도에 사업 신청

시 군은 선정 상 확정시 수산업 어 정책심의회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는 각 지역별 발 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도에 보고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해 시 군은 지역별 발

의회 를 주민은 특화어 원회 는 추진 원회 를 운 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단계

시 도

신규사업성 시 도 검토 검토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

해수부

신규사업성 앙 검토 후 선정 상 확정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수립 시 군은 수산업 어 발 기본계획 어 종합개발계획 어 종합개발

사업계획 어 특화발 계획 등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지역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기본 시행계획 통합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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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보고 시 군은 기본계획 시 도 사 의 시행계획을 수립 승인한 후

시 도에 보고하고 시 도는 해수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고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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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를 수

사업시행

시 군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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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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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인수

유지 리

시 군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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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부 집행단계

해양수산부는 각 시 도의 자 수요를 악하여 자 배정

시 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 군에 자 을 배정하고

시 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이행 검단계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에 따름

사후 리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군 시 도 의 추진상황을 검

유형별 세부지침 집행 기 등 참고

시 군 시 도 는 자시스템 호조 과 연계하여 산집행을 실시하고 해양

수산부에서는 자시스템 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리

해양수산부는 부진사업지구와 검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반기별 장 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어 어항통합 리시스템에 입력

제재 처벌내용

시장 군수 시장 도지사 는 간 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해수부에 보고

보조 부정수 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

사업평가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평가는 지역발 원회가 수립 시달하는 기 에 따라 실시

환 류

성과평가 집행실태 악 모니터링 컨설 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년도 신규사업에 한 세부사항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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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세부지침 집행기 등

유형별 세부지침

가 권역단 거 개

목□

어 지역 심지 법정어항 배후지 등 와 주변지역의 통합 거 개발을 통해

지역단 생활권 경제권 확 와 상생발 추진

지원 기□

지원한도 사업기간

사업유형
산한도억원

국비 지방비
시행기간 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권역단

거 개발
년이내 이내

어 지역 심지의 기능 효율화를 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의 경제 실

자원화를 통한 소득증 효과가 상되는 사업 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로그램에 한 자체 지속가능성 유지 리 등

발 가능성 사업확 등 이 확보되는 사업 우선 추진

기능별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①

지역소득증대②

지역경관개선③

지역역량강화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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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단 특화개

목□

○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 기 생활기반 확충 특화산업화 경 ‧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을 통해 정

주여건 개선 소득증

지원□

지원한도 사업기간○

사업유형
산한도억원

국비 지방비
시행기간 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단

특화개발

억원 이하

소득기반 체험 사업 비 이 반 이상인 경우

억원까지 지원가능

년이내 이내

신규마 사업 시행지 신규 원 마 사업5. ( )※ 「 」

능별 사업내□

기초생활기반확충①

지역소득증대②

지역경관개선③

지역역량강화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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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역량강화

목□

기존 지역개발 사업 시행 시 시설사업 주의 문제 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 경쟁력 제고

단순한 주입식 집체교육은 지양하고 직 인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 심의 지역특성에 맞는 로그램 발굴 교육

지원 부문□

지원한도 사업기간

사업
산한도억원( )

비 지 비( 70%, 30%)
시행 간( ) 비 고

지역 역량강 억원1.5 2.5∼ 1

지원 상 사항□

유 형 지원 상 유의사항

지역

역량강화

시군 공무원 사업 비지구의 마을▪ ‧

주민 역량강화를 한 각종 사업

지원

시설물 설치비용 계자▪

해외출장 지원불가

공지구의 운 비 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는 지원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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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 비

소규모 계류 하역 시설정비 어장진입로

소규모 계류 하역 시설정비

목 어업활동의 생산성 증 를 하여 어선의 계류 하역을 한

시설의 효율 정비

사업내용 안을 한 계류시설 하역시설 크 인 등 등 시설정비

지원 상 어업 활용을 하는 어항시설

지원부문 시설 개보수 등 정비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어장진입로

목 조 차로 인하여 서 남해안 지역의 간조시 어업활동을 해 진입로 조성

사업내용 어장진입로 개보수

지원 상 마을어장 등의 활용을 한 진입시설

지원부문 진입로 신설 정비 등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

빈집정비

목 어 주거환경을 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어 의 주거환경을 효율 으로 개선

사업내용 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상 거주 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는 건축물

지원부문 빈집 철거비

추진근거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조 제 조

지원한도 실비 수 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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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항내지 제 항에

의해 처리하되 실비수 에서 집행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조에 의해 빈집

기 으로 정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 내에서 자부담 실시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기계화경작로

목 기계화 농 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 포장

지원부문 기계화경작로 설치에 따른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

경비 등

지원 상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주산단지 는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목 가뭄상습지역에 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안정 인 농 용수 확보 공

사업내용 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보강 개발

지원부문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본조사 세부설계비 공사비 보

상비 시설부 경비 등

지원 상

소규모 용수개발 수혜면 미만의 수리시설 설치 보강

지표수 보강개발 수혜면 이상의 수리시설 보강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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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기

용 상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의 사업비 보조 자부담 를 집행 수령하는 기 단체

보조사업자 시장 군수

간 보조사업자 한국어 어항 회 한국농어 공사 업체 조합 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시 용 규정

국가균형발 특별법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보조 의 사용용도

련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에 한 지원 지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조 별표 에 의한 지원제외 상 사업

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상 지방사무 등

보조 은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의 목 규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 의 목 규정 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보조 적 규정 사< · · >

국가어항 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은 제외

자원조성 수산종자 투석 양식시설은 기존사업과의 복으로 제외

소형 유람여객선 지원불가

건축물 건립 시 매립이나 공유수면 사용이 필요한 사항 제외

활용목 이 타 정책사업과 복되는 지원

수산물 양식 자원조성 생산 설비 등 생산 보조 지원 유통센터 등

사업과 상 없는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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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정으로 리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 별도의 계정 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시 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 하여 사용

사업비의 집행원칙

사업비는 사업 목 달성을 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정 산으로 편성

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 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산은 편성 불가

보조 사업과 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사업비를 일 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지

사업비의 수입 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수증간에는 집행일자 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 첨부하여야 함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구입비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 지원

사업 목 의 범 를 넘어서는 문 상업행 를 한 지원

기타 사업취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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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계약의 목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 심사하여 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계약 구매 등을 한 계약 차나 업무는 시 군 는 탁사업자가 시행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을 용

자부담 의 집행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 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하여는 자부담 을 우선 집행

사업착수 자부담 액이 탁 사업시행자 통장에 입 완료 된 후 자부담

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집행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임차나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토지 등기는 시장 군수 법인 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는 지원 제외

요재산 사후 리기간 년 이상 소득사업자의 명의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 에 설정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득사업 시설물 설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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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검

정기 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 될 수 있도록 시 도는 반기별 회 이상 시 군은 분기

회 이상 장 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장으로 리

해양수산부는 부진 사업지구와 검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반기별 장 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어 어항 통합 리시스템에 입력

특별 검

시 도 는 시 군은 민원 발생 보조 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 의 배 등 검이 필요하다고 단한 때에는 특별 검을 실시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시 군은 간 보조사업자가 보조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 약서 사업

계획서 등에 한 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한 반 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약 해지 시설물 운 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수증 세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융

기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연간 사업비가 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 하고 수 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가 정한 액

범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 할 수 없음 지 한 사업비는 환수

부가가치세환 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지 한 사업비는 환수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 통장 인출 날짜 순 으로정리

보조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용지에 원본을 부착 편철

정산보고 시 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시 군은 회계연도 종료 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한 검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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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의 등기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시장 군수가 사업비를 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명의로 등기

시장 군수와 법인 단체 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시장 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리 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재산처분의 제한

사업자는 보조 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하여 다음 각 호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됨

보조 의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임 차 사용 차 담보의 제공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 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기간

재 산 명
사후 리기간

처분제한 기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공일 년간 매각 양도 교환 여 담보제공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사용기계 장비 구입일 년간

검사

해양수산부는 보조 의 한 집행을 도모하기 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 서류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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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 의 환수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 교부 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따른 앙 서의 장의 처분을

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칙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사업자 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 을 교부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는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는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보조사업의 수행과 련된 자료를 년동안 보 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기타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련 법령 규정 는 행정지시에 따름

시 군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효율 추진을 하여 총사업비의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 비용 내 일반농산어 사업지원비 를 편성

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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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조직

발 의회

주 시장 군수

기 간 신규사업 신청 이 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구 성 원 시장 군수 민간 문가 사업 지역의 마을 표 어 계 한국어

어항 회 한국농어 공사 상가번 회 표 지역사회단체 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기 능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특성 개발목표 발 방향 설정 의 공간

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자문 사업투자 우선순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추진방안 의 등

추진 원회

상사업 권역단 거 개발 마을단 특화개발

기 간 신규사업 신청 이 부터 사업완료까지

구 성 원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 원장 추진 원 등으로 구성 운

지원규모 운 경비는 월 만원 범 내 착수년도 사업종료년도 년한도

연장기간 미포함

기 능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 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반 인 과정 지원

사 무 장

상사업 권역단 거 개발 마을단 특화개발

지원규모 사무장 명에 해 월 만원 범 내 착수년도 사업종료년도

년한도 연장기간 미포함

선발 운

시장 군수가 추진 원회와 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

무수행 상황을 수시 검하고 계속채용여부를 결정 년 단 로 계약

사무장 운 방법 업무 등에 하여는 시장 군수 추진 원회 사무장

간에 약을 체결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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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 마을조성 사업

사업 개요

목

어 에 쾌 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진하고 어 활력

공동체 활성화 제고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어 지역 활성화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통해 지속 인 유지 발

사업 상

어 분야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담지역 읍지역을 제외한 어 면지역

단 성장 진지역은 읍지역도 포함

사업 추진방향

구나 살고 싶은 쾌 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주거수 향상

다양한 주체에게 책임성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조성

주변경 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 마을 조성

지역 내 조성된 신규 원 마을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마을조성 제한

법 근거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이하 농어 정비법을 정비법 이라 함

용범

이 지침은 농식품부 해수부에서 농어 정비법 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기

해 선정한 신규 원 마을조성사업의 효율 추진과 정부 앙 지자체 의

보조 지원에 따른 집행 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해 운용

지자체에서 농어 정비법에 따라 정부 앙 지자체 의 보조 지원없이 민간

자본 는 지방비로 신규 원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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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 정비법

제 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등을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마을정비조합 등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공사는 제외 에서 단독주택 호세

이상 는 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

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농어 정비법 제 조제 항제 호 참조

마을정비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 주택법

제 조 참조

사업유형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법인설립 공동시행에 따른 세부 인 사항 구체 인 업무 비용 책임의

분담 등 은 당사자 간의 약에 따름

지자체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 사업을 시행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형

시장 군수 구청장과 마을정비조합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제외 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시행

마을정비조합 법인형

동호회 귀어 귀 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

유형별 업무 보조 지원기

지자체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 정자 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

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주택건축 인 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는 공동

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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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구 신규마을 에 세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 지원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형 공동사업자가 약체결 입주 정자 조성용

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 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역할분담 업무담당

주택건축 인 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는 공동

으로 추진

마을정비조합은 농어 정비법 제 조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개 지구 신규마을 에 세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 지원 세

이하는 보조 미지원

마을정비조합 법인형 법인이 약채결 입주 정자 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 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주택건축 인 허가 건축 입주는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는 공동으로 추진

마을정비조합은 농어 정비법 제 조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 조 등 련규정에 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개 지구 신규마을 에 세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 지원 세

이하는 보조 미지원

지원규모 지원 사용용도

가 보조 융자지원 규모

지조성 보조 은 마을 규모 주택신축 기 에 따라 세 당 지원 국고

지방비

호 백만원 세 호 백만원 세 호 과시

백만원 세 단 억원이내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 농어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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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 사용용도

마을기반시설 설치 단지조성을 한 세부설계 환경 향평가 사 재

해 향성검토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기 통신시설 단지

내 포함 부지정리 공동이용시설 공동주차장 사면 소공원 녹지 포함

인근 기존마을에 한 기반시설 정비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한 마을회 설치 마을운 리 로그램 개발

다 보조 지원 시기

세부설계 환경 향평가 사 재해 향검토 등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비법 제 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보조 지원가능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계획 을

승인하고 기반공사 착수계 제출이후 보조 지원 가능

지자체형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형은 지자체에서 추진상황 조합원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보조 을 직 집행

마을정비조합 법인형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 하되 추진실

장확인 련서류 조합원의 결원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잘못 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시장 군수는 보조 지원시기를 검토한 후 산을 신청하여 이 불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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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구성원 자격

마을구성원은 입주 정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 사업유형에 계없이 공통 용

입주 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조성용지를 공 받은자 주택

건축인허가자 주택건축주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 반납과 자부담

분만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농어 정비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될시에는 외로 용

마을정비조합을 포함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한 약서 제출

보조 지 집행으로 반납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군에서 근 당 등 설정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자부담 액 만큼만 부담

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헙 정 등에 반

마을정비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은 입주 정자 자격으로 분양 차를 거쳐

조성용지를 분양받아야 함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 정자의 포기 는 탈퇴한 세 수에 하여는 사업

시행주체가 분양 차를 거쳐 분양

조합원 입주 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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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수립

지원 상지역

어 분야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담지역 개 시 군 개 읍 면

다음 읍 지역을 제외한 개 시 군 개 읍 면

도 지역

강원(1) 강 시 주 진( )

(1) 여수시 돌산( )

경 (2) 포항시 룡포 경주시 감포( ), ( )

경 (1) 통 시 산양( )

주(3) 주시 한림 귀포시 산( , ), ( )

부지규모

년 선정지구의 조합원 인의 최 토지 보유는 정비구역내 체 토지

면 의 이내로 제한 한시 으로 용

년부터 선정지구 조합원 인의 토지보유는 정비구역내 체 토지 면

을 조합원 입주 정자 으로 균등분할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 토지 보유주와 최소 토지 보유주와의 차이는 이내에서 증감을

허용 균등분할 인 경우 최고 최소 까지 허용

조합원 지상권자도 토지를 보유하여야 함

개인별 주택용지 규모 주택신축

건폐율 주택규모 세제혜택 등을 해 세 당 지면 은 미만이어야

하며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자율 으로 신축

사업부지 확보

단지최소면 세 기 내외 소규모마을 세 기 내외

확 보 율 단지 진입도로

진입도로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주 출입구까지

폭은 도로기 퉁행량을 감안 계획

농림지역 이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 조 농업진흥지역 리규정

제 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 이내 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이내 규정

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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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의 리지역 보 리지역은 제외

다만 이 에 조합원이 농어 정비법 제 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 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제외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 생 등 마을 치로서 합한 지역

지번별 조합원명의 토지등기부 등본 지상권 설정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부지 확보 증빙

입주자 확보

계획가구수의 이상 도시민 이상

단기 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자체형 지자체와 입주 약을 체결한 입주 정자

보조 이외 비용부담

신규마을조성사업비 보조 이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진입도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재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마을 치선정시 고려사항

산림훼손 등 자연경 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높아 과다한 성토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체계 산사태 등 재해

험이 없는 지역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으며 입주자 수요가 확실한 지역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지역 수도 기 등 기반시설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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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률

년부터 해당시군지역에 원마을 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년도

월말 기 미만일 경우 신규지구 신청 제한

지자체는 사 에 안내하여 민원 방

타 계획과의 계

청사이 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조성 이거나 계획된 개발

정지역에 연 하여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신도시 건설에 해되는 지역은

신청 제외

장 확인 등 사업성 검토

해양수산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시 장 확인을 거쳐 마을 치의 합성

여부와 입주 정자 확보 등을 검토한 후 선정

기반시설 착수시기

사업시행자는 입주 정자 확보 분양 후 소유권 이 등기 완료 사업

부지 국 공유지 포함 확보 도시민 이상 등 제반규정을 수

하 을 경우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행정 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고 기반시설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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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지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시기 상

사업시행자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조성용지에

하여 분양공고 등 차를 거쳐 분양

분양가격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 액을 제외한 액을 기 로

하여 평가한 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에 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 액을 기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음

분양가격에 보조 지원기 을 과지원한 지방비 등을 포함할지여부에

하여는 과지원한 기 에서 단하여 처리

기타 분양공고 등 분양에 한 사항은 농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농어 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에 따라 추진

매제한기간

농어 정비법 제 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 받은 때 지분양계약체결일

부터 공 받은 용도 로 농어 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한

때까지로 함

다만 농어 정비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로 함

사업취소 해제 제재 등

시장 군수 도지사는 정비조합설립 승인 정비구역 지정 사업승인시 기반

시설 부지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자 정비조합 등이 수해야 할 사항을

부 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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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

조합설립 추진 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호 참조

사정이 바 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취소 조치

농어 정비법 제 조 제 호 참조

상 지

선정취소

사업 상지 선정 이후 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차 이행 등과 같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의하여 개월 단 로

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 상지 선정시 은 선정이후 산이 편성된 해의 월 일을

기 으로 함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마을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마을정비

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농어 정비법 제 조 참조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사업

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용 사업비 지원 단 사업비 반납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공사

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년 신규선정

지구부터 용 사업비 지원 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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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 군수는 기반공사 완료 후 년 이내 기반시설 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년 이내 에 건축공사를 착

공하지 않은 경우 세 별 보조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보조

환수

시장 군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목 이 상실된 경우 보조

리에 한 법률 등에 따라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 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 농

목 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할 수 있음

매 제한

용 시

시장 군수는 농어 정비법 제 조에 따른 매제한 행 를

반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기목 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부터 용

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 받은 시기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 등기를 완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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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시장 군수 등이 주 하는 공공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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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조합이 주 하는 지자체 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 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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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단계별 내용

사업 비 단계

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 원회 구성 승인

사업 신청자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 원회 구성 승인 신청 정비법 시행규칙 제 조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 원회를 구성

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의 원으로 추진 원회 구성

추진 원회 역할 정비법 시행령 제 조 항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 원회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승인

정비법 시행규칙 제 조

나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 신청자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어 정비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련서류를

첨부하여 할 시 군에 제출 정비법 시행령 제 조 항

마을정비조합은 정비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의 규정된 마을정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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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음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정세 수의 범 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며 사업

계획승인 신청 까지 하여야 함 농어 정비법 시행령 제 조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한

약서 제출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정비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마을정비조합 추진 원회에 통보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 는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되

보조 을 지원받으려는 마을정비조합의 경우 부 조건 부여

 

 

 

 

규약에 포함되어야 사항 정비법 시행령 제 조 항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 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충원시에는 정비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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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

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정세 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수만큼 시장

군수의 승인 하에 충원을 허용하되 분양이후의 조합원 체 충원 승인으로

매제한 규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신 히 검토하여 조치

사업제안 신규 사업성 검토

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자는 사업 후보지 선정요건을 갖추고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마을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군에 제안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정비법에 따름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포함될 사항 정비법 시행규칙 제 조

마을정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정비법 제 조 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함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단되는 지구에 한하여 신규지구의 사업성 검토 상지구로 도를 경유하여

해수부에 신청

마을정비조합설립요건 소유권 지상권 설정 증빙 등기 사업부지 확보

기 입주자 확보 기 등 선정요건 검토

기존 원마을 신규마을의 주택 건축비율 미만 검토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제안서 타당성 검토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도 사업 입지여건 검토

자연경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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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 안 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기본계획 안 은 정비법 제 조 제 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안 을 토 로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견 청취 도

계기 과 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고시

다 신규사업성 검토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사업후보지 선정요건 마을정비조합설립 증빙서류 포함

기본계획서 등 사업성 검토 련 자료를 도에 제출

도지사는 시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 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부수에 제출

시장 군수 도지사는 기존의 원 신규마을사업에 한 입주상황 주택건축률

미만 등을 검토하여 부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신청 시 군내 원 신규 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년도 월 말

기 미만일 경우 모든 사업유형에 해 신규사업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신규사업신청시 해당시군에서 이상을 입증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문평가 원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성 검토를 실시 후 사업

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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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가 마을정비계획 지정요청 지정 열람 고시

시 군

시장 군수는 사업신청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마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 요청

마을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 정비법 제 조 제 항

마을정비계획서 제출시 략환경 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첨부

시장 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 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서류

이외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확보여부 입주 정자 확보 여부 치의

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시장 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함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 정비법 제 조 제 항 계기 의 정비법

제 조 제 항 등을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 정비법 제 조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후 고시 정비법 제 조 항 제 조

하고 계 행정기 의 장 해당 마을정비구역 할 시장 군수에 계

서류의 사본을 달

나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서를 토 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다만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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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는 농어 정비법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시를 참고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음

공사완료 기한 내 기반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조 지원 단 환수

농어 정비법에 따른 분양 차 이행

입주 정자 지분양을 받을 자 주택건축 인 허가를 받을 자 주택건축

시행자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교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세 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 환수 보조 지원 단

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인 허가를 미완료시

지원 보조 의 일부를 환수

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 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 환수

조합원 자격 토지 등기 등 허 나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 보조 액 환수

지조성공사 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

시장 군수는 다음사항 등을 검토하여 부 합하는 등 문제가 있을시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마을 치로서 부 합한 경우

조합원 명의로 토지 등기가 안된 경우

입주 정자를 확보하지 못하 거나 교체 포기가 상되는 경우

민원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조합원자격 부지확보 등 신규마을조성사업과

련된 서류가 허 나 거짓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 이 어려운 경우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정비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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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가 기반시설 주택건축

사업시행자

지자체형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 정자에게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완료

단 세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세 이상의 경우는

시장 군수 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마을정비조합 법인형 마을정비조합은 조합원

입주 정자 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

공사 시행 완료

단 세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세 이상의 경우는

시장 군수 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입주자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지 사업시행자 앞으로 토지 진입

도로 포함 가 보 등기가 되어 있는지 자연경 훼손 재해 험 등이

없는지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보조사업 시행

부지를 분양 받은 후 장기간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시장 군수는 부지정리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년 이내 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추진

시장 군수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해 보조 교부

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 교부조건을 부여한 경우 보조 범 내에서 근 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 사 고지

보조 지원을 제로 근 당 설정 의 필요 지자체 마을조합

근 당 설정을 한 서류

 지자체 근 당권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 당설정비용 사업비 충당

마을조합 근 당설정자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본 등기 

권리증 인감도장



- 1359 -

나 기반시설 조성사업 착수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보조 을 과하는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

하는 경우 과분을 조합에서 시군에 납부후 공사착수

마을정비조합 법인형 보조 을 과하는 사업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과분을 법인계좌에 확보한 후 공사착수

다 확정측량 보 등기

사업시행자는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 환지 차를 거쳐 분양을

받은 자에게 보 등기

사업시행 토지 장 등기부는 폐쇄조치

확정측량 환지에 따른 신규지번을 부여한 토지 장 등기부 마련

시군 등 공공기 에 탁시행한 입주자 탁형인 경우 시장 군수명의로 된

소유권 보 등기를 분양받은자에게 이 등기

부지정리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결과 사업면 의 분의 범 내에서

사업구역면 변경은 농어 정비법 제 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마을

정비구역은 농어 정비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처리

라 지조성공사 공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지조성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시행계획승인자인

시장 군수에게 공검사를 신청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해 필요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에 완공된

부분만 신청 할 수 있음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지조성공사의 공검사 요청이 수되면 즉시 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시장 군수는 공이후 완료보고서를 개월 이내에 시 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어 어항통합 리시스템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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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유지 리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마을정비조합 등 는 지조성공사 공 후 공공시설에 하여

시장 군수에게 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함

시장 군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서는 시공사 등으로 하여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시 군 도

시장 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을 인수함

시장 군수는 인수한 공공시설이 유지 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 마을정비조합 등 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완료

되도록 시설물의 유지 리에 힘써야 함

보조 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 공용시설에 한 운 유지 리는 시장

군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해서는 입주자

입주 정자 와 시 군이 의 약체결 하여 입주자 입주 정자 가 리할

수 있음

입주자입주 정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한 운 유지 리는 입주 정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성이 큰 시설에 해서는 시 군과 의

한 후 시 군에 기부채납하여 시 군에서 리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 마을정비조합 등 는 공공하수도 시설물이 공되면 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한 소유권을 시장 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시장 군수가 공공하수도시설을 한국농어 공사 등에 탁 시행하 을

경우에는 공일 개월 이후부터 인수 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리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

기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리에 한 사항은 소규모 하수도

사업 통합지침 의 규정을 수

자 배정단계

시장 군수는 사업추진 여건을 악하여 분기별 자 소요액 국비와 지방비 을

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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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보조사업 집행여건 기반시설공사 착수 여부 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부에 자 요청

입주자 확보 주택건축 계약 여부 등에 한 자료를 통해 검토

해양수산부는 각 시 도의 자 수요를 악하여 월별로 자 배정

이행 검단계

사후 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시 군 시 도 의 추진상황을 검

시 군 시 도 는 자시스템 호조 과 연계하여 산집행을 실시하고 해양

수산부에서는 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리

시 군은 분기별 장 검을 실시하고 어 어항통합 리시스템에 지구별

추진 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수시로 검하여 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 조건에 따라 조치

해양수산부 부진 사업지구와 검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반기별 장 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어 어항통합 리시스템에 입력

제재조치

시 군 도 는 사업시행자 마을정비조합 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해수부에 보고

보조 부정수 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보조 리에 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

주택 인허가 건축 공

주택건축은 개별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

주택인허가 건축 공을 건축법 등 련법에 따라 개별 으로 추진

부 칙

기존 계속사업은 동 지침을 용하도록 하되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

지침 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와 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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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품의 규격화 연구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어 양식정책과

과 장 김재철

사무 신범

주무 정윤석

사업개요

목

○ 우리나라 김 제품의 산업 발 국제 인지도 제고를 해 국제

식품규격 원회 의 국제규격개발 단계과정을 통해 김 제품 지역규격 개발을

추진함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 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 은 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진하기 하여 통

식품에 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 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정보제공 등 국제 력증진을 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목표 지표

CODEX▪

지역규격

채택

단계5/8▪

채택

항▪

과심

단계4

심 상

→

단계2

단계2~3

업(

운

규격 안

)

단계4

심 상

→

단계승4

단계(5/8

진 )

월3

개CODEX▪

단계 차에 업

수행상 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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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용곤○

사업자격 사업 운

사업자 자격 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하여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 원회에 참석하여 국제 상을 진행하고 차에 따라 국제식

품규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

사업 운○

김 제품 국제규격 최종 승인을 한 련 분과회의 참석 응

세균수 등 기 용 가능여부 단을 한 김 제품 분석

아시아 분과 회원국 질의 는 조사항에 한 응 등

지원 상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김 제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한 사업○

지원자 의 사용용도

○ 국제규격화 추진을 한 인건비 자료조사비 회의참석을 한 국외

여비 등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수행 계획서상 사용 용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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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지원조건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지원기 한도 국고보조 백만원○

지원한도액 기 범

○ 지원한도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김 제품의 국제규격화를 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한국식품연구원에 차 국고보조 교부결정서 송부

○ 한국식품연구원에 차 국고보조 교부결정서 송부

한국식품연구원

○ 해양수산부에 차 보조 교부신청 사업 수행계획서 첨부

○ 한국식품연구원은 해양수산부에 차 보조 교부신청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 없음○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서 수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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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단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 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요재산을 양도교환․ 는

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자 배정단계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 의함「 」

자 배정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 ⇒

보조 교부는 회에 걸쳐 이행 차 차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의 조기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정산을 해 분기 내

보조 교부 결정 통지 송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은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이행 검단계

사후 리《 》

김 제품의 국제규격화 사업추진 상황 악을 해 주기 인 회의 등 검○

검사항 사업추진 진행상황 아시아 분과 회원국 등 의사항 등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

구원이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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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활성화

해외어장 자원조사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강인구

사무 박덕만

주무 김혜림

목

국제 인 수산자원 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

어장 어종을 개척 개발하기 한 자원조사와 국제수산기구에서 결정 채택한 자원

리보존조치의 이행 자원 리보존조치 채택을 한 과학조사 시험연구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해양수산생물자원 확보 진

근거법령

원양산업발 법 제 조 해외수산 자원조사 연구의 진

국가재정법 보조 리에 한 법률

사업 산 안

단 천원

산과목 산 산 증 감

민간경상보조

시험연구비

계

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 할구역 등 과학조사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

자료 수집 시험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요경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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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 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수사항 불법어업 행 지 등 을

반하여 수사가 진행 이거나 같은 법 제 조 벌칙 제 조 양벌규정 제

조 과태료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행정처분 차 에 따른 조치가 진행

인 경우 등에는 지원 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지원율 보조지원 정액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 기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원양산업과

다 지 원 조 건 국고 정액보조

라 사업시행

사업체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상수역선정 사업자 선정

보조 교부결정 개산 지 보조 확정 보조 정산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사 과학조사 시험연구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자와 의

어장 쿼터할당 유지를 한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립계획 수립

상수역 할 국제수산기구에 사업 계획 통보

과학조사 시험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인쇄

연구원 옵서버 보수 여비지

특 한국원양산업 회 이하 원양 회

보조 교부신청 개산 신청 정산서 제출

상사업에 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일내



- 1368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원양 회 국립수산과학원 제출 의

원양 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신청 개산 신청 정산서 제출

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일내

일일 어획실 보고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

옵서버 보험가입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한국소재 보험회사에 옵서버 임 기 으로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직 용상품으로 보장 액 백만원 이상

사업신청

해양수산부는 매년 자원조사 과학조사 시험연구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희망자

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조사 시험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에

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음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항해 조업 계획 상 소요경비

상 어획량 매수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교부 신청서 제출

사업자 선정 지원 액 결정

해양수산부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상수역 선정 원회 이하 선정 원회 라

함 에서 사업자 선정

선정 원은 원양어업 련 업무 학식이 풍부한 자로 명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 이 원장이 되고 원양산업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계 는 연구소 등 명 이상을 추가

할 수 있다

선정 원회는 년도 사업 평가 당해연도 사업 상수역을 선정하되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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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수역 선정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동 계획서 발표 등을 듣고

붙임 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이상 득 자 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정

상수역이 연안국 배타 경제수역 인 경우에는 선정 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어업 정 등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

평가는 어장성 자원분포 어획량 등 자원 측면 가능성 성 타

업계의 진출가능성 안정성 장기 인 상업조업의 가능성 경제성 상

조업경비의 상 비교 시 성 련업계의 안사항 국제규제

응 정성 등 평가요소별로 만 좋음 보통 나쁨 으로 평가

지원항목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요경비 붙임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 의 사업비

범 내 지원

지원 액의 결정시에는 아래 표 기 에 따른다

사 업 비 지원액 비 고

억원 미만 평균 억원 억원

억원 이상 억원 미만 평균 억원 억원

억원 이상 억원 미만 평균 억원 억원

억원 이상 평균 억원 억원

소요경비가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 항목별 지원기 내 만

지원하며 사업비를 과하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함

보조사업자는 사업 기간 의 조업 일지 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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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실제 자원조사에 소요된 기간을 말하며 왕복 항해기간을 포함함

사업기간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보조 지원규모에 따라 산정하며 일 실조업

일수는 회 이상 투 양망이 이루어진 날을 기 으로 함

시험조업실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험조업이 포함된 경우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는 옵서버가 승선

할 경우 사 에 한 우 자료수집에 극 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의 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산과학원

에서 지정한 연구원 는 옵서버의 조요구 통제 에 따라야 함

참여 선박이 여러 척으로 시험조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척을 지휘선으로 지정

하고 지휘선 선장의 통제하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지휘선 선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는 옵서버의 시험조업과 련된 업무

요청에 극 조하여야 함

시험조업시 수사항

시험조업시에는 국제수산규범과 시험조업 수역을 할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등의 자원보존 리조치 등을 철 히 수해야 하며 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생태계가 확인되는 수역에서는 층조업을 할 수 없음

마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는 구체 인 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원양 회를 경유 원양 회

비 회원사는 직 신청 해양수산부에게 보조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보조 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변경포함 집행 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 리에 한 법률 도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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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산 을 지 함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일방 으로 시험조업을 단하거나 자원조사시 시험조업 통제에 불응

는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의 교부결정을 취소 반환하게 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는 단된 때에는 종료 단 일로부터 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 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산집행 내역

서와 증빙서류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양 회 원양 회 비 회원사는

직 제출 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어선고장 어구 손 등과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실질 인

시험조업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 을 경우에는 시험조업 체일수에서 시험

조업에 참여한 해당 일수의 비율을 사업비에 용하여 정산함 다만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 어획물 처리

사업에 참여한 선박이 시험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하여는 사업자의 소유로

함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는 옵서버가 어종별 생물학 조

사를 해 장에서 조사하거나 육상에서 문가의 조사 연구를 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아 참여 선박에 한 어업허가

기존 허가어선이 시험조업에 참여 연 개월 이상 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여 시험조업에 참여 년 이상 연 개월 이상 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 1372 -

자 보고

일일 어획실 보고

보조사업자는 일일 어획실 을 매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붙임 의 서식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일 이내에 보조 정산서와 함께 원양 회 원양 회 비 회원사는

직 제출 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조업 수역에 한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

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양 회 원양 회 비 회원사는 직 제출 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조업 결과와 별도로 연구원

옵서버 승선 시험조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조사 시험연구를

종료하 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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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00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상 역 평가표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만 으로 평가 좋음 보통 나쁨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순서 상업체 상수역 총계
어장성 성 안정성 경제성 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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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

항 목 내 용

어구비 어구비는 완성망 각 세트 시험 조업에 필요한 어구비 용

유류비

연료유는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량 용

윤활유는 연료유의 범 내에서 인정

해외구입시 지 구입가격을 용

선박수리비
해외수역 자원조사 시험조업에 필요한 수리비 다만 선체 수리

비용은 년 실조업일수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포장비 어획물 포장에 필요한 수량만 인정

선용품비

조사사업 기간 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허용 당해연도 원양

어자 수요조사 결과보고 범 내

수입품목은 가격을 해외구입품은 지가격을 국내

구입품은 시 가격을 용

의약품비 조사사업 기간 에 필요한 물품허용

보험료 선체 선원 보험료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액만 인정

주부식비 단체계약의 식비 기 용 조사사업 기간

선원 여
상선원은 어선검사증서상 승선 선원 수 실 승선원

월 여는 출어선의 선원근로계약 임 지 기 용

운반비 어획량 운반 어구 선용품 등의 운반비

옵서버보험료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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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소속회사

어 선 명 톤수 마력

선 장 명

시험조업일 일간

출항일 출항지
시험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어종별 어획량

붙임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부

경제성분석 자료 부

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붙임과 같이

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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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업기간 월 일

주 조업수역

조업 황

출항일 출항지
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어선재원

선 명

선 질

톤 수

주기마력

속 력

어창용

동결능력

유창용

승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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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업실 트롤 인망 선망 수망

조업실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 톤

조업 치
인망
시간

인망
회수
회

망
속도

어획
수심

망고 표층
수온

어 종 어획
소계

어획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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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업실 연승 채낚기 통발 외 낚시

조업실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 톤

조업 치
투승
시간

양승
시간

낚시 통발

갯수

어획
수심

표층
수온

어 종 어획
소계
미

어획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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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업결과

어장성

어장특성

향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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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경제성분석 자료

어업수익 련 자료

시험조업 기간 동안에 어획한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량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경로

가공 가능한 방법 상가격

어업비용 련 자료

시험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기입

시험조업기간 에 발생한 비용

년 동안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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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액

산 출 내 역 시험조업기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

장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임

일반

리비

선원

임

고정

성과

사무비

공제

보험료

운반비

매비

조세공과

기타 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시험조업기간 발생한 어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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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액

산출 근거식
년 조업비용

환산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

장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항만 리

비

임

일반

리비

선원

임

고정

성과

사무비

공제

보험료

운반비

매비

조세공과

기타 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년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어업비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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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일시 어종명 어획량

시험조업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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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방 법 상 가공비용 상 가공가격

가공 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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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경비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

과 장 윤상린

사무 도윤정

주무 이 섭

원양어획량 확인 어획물 해상 재 감시 등을 수행하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ㅇ

해외어장 확보 지속가능한 조업활동을 한 어업 방 감시 과학자료

수집 활동 등 지원

ㅇ「원양산업발 법」

ㅇ 국가재정법 보조 리에 한 법률「 」 「 」

단 천원

산과목 산 산 증 감

민간경상보조

사업개요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원양어획량 확인 어획물 해상 재 감시 과학ㅇ

자료 조사 등의 원양어선 옵서버 의무승선과 련하여 승선 경비 일부를 지원

ㅇ 지원율 국고보조 자부담 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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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담당부서 국제 력총 과

ㅇ 지원자격 특 한국원양산업 회 이하 원양 회

ㅇ 지원 상 보조 수령자 러시아 지역수산

국고 자부담 정률보조

ㅇ 한 러 어업 정 지역수산 리기구 할 수역 등에서의 자원보존 리조치 이행을

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해상 재 감시 과학자료 조사 옵서버에 한

승선 경비 지원

해상 재 감시 옵서버 승선비용의 국제기구

분담 옵서버의 승선에 따른 임 여비 항공료 등 교통비 숙식비 보험료

옵서버 안 을 한 장구 구입비 등 지원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사업집행지침 수립 시달 원양 회 자체 추진계획 승인․

ㅇ 보조 교부결정 개산 지 보조 확정 보조 정산

ㅇ 통보된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승인 요청 추진․

ㅇ 보조 교부신청 개산 신청 정산서 제출

ㅇ 상사업에 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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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신청 계획 수립

ㅇ

ㅇ 원양 회는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역별 지역수산

기구별 업체별 선박 신규 사업수요 조사 실시 상자 선정

ㅇ 원양 회장은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

사업추진계획은 년도 산에 반 된 액을 기본으로 수립하며 여건 변화ㅇ

신규수요 등을 반 할 수 있음

그간 집행상태 사업수요에 따라 수역별 기구별 우선순 를 정할 수 있으며

옵서버 증감 임 수 변동 사업계획 등에 따라 총 산의 범 내에서 세부

사업별 지원액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개소ㅇ

러시아 명태트롤 구 연승 꽁치 수망 등 개소 지역수산기구

등 개소

지원한도액 기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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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양 회는 세부사업계획서 보조 교부신청서개산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여 분기별로 개산 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해양수산부는 년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교부

신청서 개산 신청서 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개산 지 을 통보함

원양 회장은 보조 교부신청 교부결정 보조 액 확정 집행 잔액 반환 등ㅇ

련 보조 리에 한 법률 동 사업 시행지침을 수하여야 함

내국인 옵서버 승선계약을 체결한 원양업체는 부담ㅇ 경비의 을 분기별로 매

월 일까지 원양 회 로 선입 조치하고 원양 회 는 국고 보조

경비 을 포함하여 해당 옵서버 계좌에 매월 일까지 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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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부담 을 사 에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하여는

원양 회가 옵서버 경비를 지 하지 않음

계획 변경으로 사 지 한 분담 과 실지출 내역이 다른 경우 차액 선지 에

한 이자액 등은 환 함

러시아 등 외국인옵서버 승선경비 국제기구 분담 등은 원양업체가 월 에ㅇ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양 회 에 경비지원요청서를 제출함

ㅇ 원양 회장은 경비 집행시 업체 지출증빙서류 정산내역 등을 확인 보 하여야 함

ㅇ 해수부장 원양 회장 은 사업 검을 하여 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 하여 추진할 수 있음

ㅇ 최근 년간 원「 양산업발 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수사항 불법어업」

행 지 등 을 반하여 처벌을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

사업비 지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 된 보조 을 즉시 회수함ㅇ

허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상자의 지원요건에 부 합한 자로 명된 경우

기타 련기 이 보조 회수가 정당하다고 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사업이 연내 정 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ㅇ

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옵서버 지원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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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정산 완료 후 개월 이내에 수역별 기구별 옵서버 승선실 집행ㅇ

실 정산보고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추진실 을 평가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효율성 증진을 하여 차년도 사업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

원양 회장은 월별 사업추진상황을 다음달 일까지 해수부장 에게 보고함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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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승 경비 지원사업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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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신청

해양수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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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경비지원사업 보 별 집행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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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경비지원사업 진상 보고

연도( )

사업1. :

계2. :

사업주체3. :

사업 진내4. :

진5.

단 천원( : )

사업

계 집행실 누계( )

진사항 료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
사업공

(%)

간 진도(%)
진원 또는

계 실

책 또는 건 사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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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기구 상 응

세계수산 학 유치지원 운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입니다

담당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
과 장 윤상린

서기 임태훈

부산 역시 수산자원과
과 장 박철오

사무 박 식

국립부경 학교

산학 력단
산학기획

부 장 차원상

장 배성윤

사업개요

목

세계수산 학 설립을 해 와 공동으로 세계수산 학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 하여 타당성 효과성을 검증 그 결과를 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함

근거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조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보 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조 국제공동연구 등 력사업

국립 학의 회계 설치 재정 운 에 한 법률 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한 간 수산 양식 연구 역량구축을 한 상호 력

세계수산 학 시범사업 추진을 한 한 간 트 십 정

성과목표 지표

시범사업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

단( : %)

과지
2017 학생수 지 산

시
식

’14 ’15 ’16

▪ 사과 학생수 지 (%) 30
-

없*

- -
월’17.12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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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2014 2015 후2016 후2017

합 계 - - - 954

비 - - - 477

지 비 - - - 477

담 - - - -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년 세계수산 학 유치지역 공모 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

된 부산시 국립부경 학교 포함 를 사업 상자로 함

자격 요건

사업 상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일반사항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제 조 지원의 제한 에 따라 수산정책자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의 보조 수령자에 한 보조 의 환수 등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년간 신청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 항을 반한 자는

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년간 신청 지원 제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는 허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제한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지방비 미확보 사업 포기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 제한

보조 리에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 산에 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년간 사업

신청 는 지원 제한

상기 사항에 한 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는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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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사업

세계수산 학 시범사업 인 부경 학교 세계수산 학원의 설립 운 에 소요

되는 인력채용 학운 학생지원 등 사업

년도 지원 사업 의무량

단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

총사업
기간

총
사업비

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세계수산 학유치지원
시범사업 운

인건비

학운 비

학생지원비

지원자 의 사용용도

부경 학교 세계수산 학원의 설립 운 을 한 인건비 운 비 리모델링비 학생

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

지원형태

자 의 재원 농어 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기 국비 지방비

시행기 부산 역시장

지원한도액 기 범

○ 지원한도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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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 학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시달 월

부산 역시

○ 부산 역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세계수산 학 시범사업 신청 월

국립부경 학교

○ 부경 학교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세계수산 학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산 역시에 사업 신청 월

사업 시행 단계

부산 역시

해양수산부장 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계획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사업 시행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 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국립부경 학교

부경 학교는 부산 역시의 행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계수산 학원 설립 운 을 한

직원 채용 학생 모집 학사운 학생지원 건물 리모델링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운

부경 학교는 사업 계기 외 시범사업 운 원회 로그램 조정

등과 세계수산 학원의 설립과 운 에 해 극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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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 단계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등 계규정에 의함

자 배정 해양수산부 부산 역시 국립부경 학교

해양수산부

부산 역시로부터 보조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정산을 해 분기내 보조 교부

결정 통지 송

부산 역시

부산 역시는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 별지 제 호서식 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 교부 신청

국립부경 학교

부경 학교는 보조사업의 목 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 역시에 보조 교부신청

이행 검단계

사업 진상 검《 》

해양수산부

학원 설립 개원 비상황을 검 분기 회 이상

검항목 학생 모집 교수 직원 채용 운 원회 구성 학원 학칙

운 규정 마련 리모델링 진행상황 개원식 행사 비상황 등 검

부산 역시

학원 설립 개원 검 보고 월 회이상

검항목 보조 신청 집행 학생 모집 교수 직원 채용 운 원회 구성

학원 학칙 운 규정 마련 리모델링 진행상황 개원식 행사 비상황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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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 학교

학원 설립 개원 검 보고 월 회이상

검방법 행사 비 상세 검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체 검 운 원회

개최 시 수시 정기 검 실시

사업비 산《 》

부산 역시

차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규정 등 계규정에 의함

국립부경 학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규정에 따라 사업

비를 검정 결산하여 결과를 부산 역시에 제출

부산 역시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추가 제출 서류 련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 련 증빙자료

사후 리《 》

부산 역시

세계수산 학원 설립 운 에 따른 후속조치를 국립부경 학교에서 성실히

이행하 는지를 검 리

지 보조 의 환수 등

자 집행 등에 한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융자사업에 한 리 규정 등 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당해 년 사업 종료 후 국립부경 학교에서 제시한 통계를

근거로 익년도 월말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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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환류단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사무국 운 원회를 등을 통해 객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년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국의 평가 의결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년 총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 세계수산 학

설립 본 사업 추진 미승인 사업추진 재검토

사업 진 프 스【 】

지 체 직 사업< >

해양수산부 → 부산 역시 → 국립부경 학교

․ 본 계 지 통보

산 통보․

진사항 검․ ․

사업 진계․ 수립보고․

사업 시행 리․

진상 검 보고·․

사업시행 결과보고․

․운 원 립 운

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해당 없음

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 리에 한 법률 해양수산 보

조 융자사업에 한 리규정 수산사업자 집행 리 기본규정 등 계

규정에 의거하여 법 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1402 -

별지제 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 개1.

세부사업명

사업주 기 민간사업자

사업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 장소

사업장 규모 총 면 시설 면

사업 내용

지 비 담 보 내역2.

구분 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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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산과 채3.

자 산 부 채

항목 액 비고 항목 액 비고

사업수행계4.

민간사업자

사업자 명

사업장주소

사업장 확보

세부추진계획

일정 내용

사업비 산 내역5.

구분 내용 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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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 리6.

가 사업성과 목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나 사업정기 검 추진

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검 시 기

검 기

검내용 방법

다 사업의 기 효과

항목 추진 내용 주요효과 비 고

보 사업 수행후 연간수지 산7. ( )

수 입 지 출

항 목 액 산출근거 항 목 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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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 )

사업

연 계 집행 실 누계( )

사업량 비 지 비 담 계 사업량 비 지 비 담 계

사업공

(%)

연간 진도(%)
진원 또는

착공 공 계 실

책 또는 건 사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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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 력과입니다.

해양수산부 통상무역 력과

과 장 임지

사무 정범기

주무 장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 력
장 이상훈

주 임 이재은

ㅇ 한 뉴질랜드 정 시 양국의 수산물 교역 진 력강화를 해 수산- FTA

력사업을 반 양국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우리측의 수산분야 학생 문가, ․

등에게 뉴질랜드 지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

- 어 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어권 어학연수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 )

으로 은 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기회 제공

- 수산업 산학연계 훈련비자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시 에 응하기( ) FTA

해 수산계열 학생에게 뉴질랜드 지에서 어학 직무교육 기회제공

수산 력장학 수산업발 을 선도할 문인력 양성- ( )

- 수산 문가 훈련 차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에 문가를 견하여 양국간( ) 1

공동연구 교류 진

ㅇ 한․뉴질랜드 력챕터 제 조FTA 14.3.2 , 한․뉴질랜드 농림수산 력에 한FTA

이행약정 등

단 천원

산과목 산 산 증 감
민간경상보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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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사업자 선정 근거 농업농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의- : 11 2‧

ㅇ 어 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최 명 어업인 자녀 고등학생( , 23 ) ·

ㅇ 수산업 훈련비자 최 명 수산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 , 8 ) 졸업 정자 는 졸업 후( 년2

이내) 해양수산업 련 학과 학생, 졸업 정자 는 졸업 후 년 이내( 2 )

ㅇ 수산 력장학 최 명 학교 수산 양식업 련학과 졸업생으로 뉴질랜드( , 2 ) ·

학원 석 박사 과정 지원생·

ㅇ 수산 문가 훈련 최 명 수산분야 문가 과학자 공무원 등( , 6 ) ( , )

사업 상자의 항공료 보험료 학원장학 체재비 사업추진을 한 출장비 등, , , ,ㅇ

지원형태 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 10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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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는 년도 한국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2017 - FTA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보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 차< >

ㅇ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 )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보조 교부신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
교부결정 통보 해양수산부( ) 개→ 산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개산 지 해양수산부 사업정산( ) →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수산부장 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교부신청서
개산( 신청서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 FTA 세부사업계획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내역사업별로 지 요청한 사업비에 하여
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1409 -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을 해 사- FTA

에 뉴질랜드 담당기 과 의하여 로그램별 교육과정을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 로그램별 상자 선정을 한 공고문 게시

등 극 인 국민 홍보 알림활동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로그램 목 에 합한 지원자를 최종 상자로

선정하고 뉴질랜드 담당기 과 사 에 의한 일정에 따라 해당 사업집행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피교육자를 상으로 해당 사업에 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

ㅇ 사업비 지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 된 보조 을 즉시 회수

-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분에 반한 경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 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사업 추진 산집행 결과 검 해양수산부( )ㅇ

피교육자에 한 만족도 평가ㅇ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사업종료 후 개월 이내( , 1 )

ㅇ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1 제출 농림수산교육(

문화정보원 해당 사업완료보고서를), 평가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ㅇ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실 을 보고(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완료 후 추진결과 사업비 정산보고(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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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한국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사업명

회계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사업추진의 문제 애로사항

책 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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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한국 뉴질랜드 수산 력사업 정산결과 보고

일 황1.

앙 명

로그램명

단 사업명

부사업명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책임자

사업 간

당해연도 사업 간

당해연도 약 보조사업2.

단 원( : )

보조 자 부담 합 계 보조

보조사업 사용실 보조 환액 산출3.

단 원( : )

당 분집행액

이월분

집행액계

익

이월액

집행액
생액 환액 미 환액

당 분집행잔액 이월잔액 집행잔액 생이자
차

이월액
환상액

보조

환액

자 부담

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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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과의 력

연안개도국 수산인 라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입니다

사업개요

목

수원국 주민의 식량자원 생수 제고 해외어장의 안정 확보 지원

소규모 수산시장 건설 지원 수산시장 운 물자 지원

근거법령

국제개발 력기본법 제 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등은 제 조의 목 과

제 조의 기본정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 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하여 극 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등은 련 민간단체 등과 력하여 국제개발 력 사업을 체계 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 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원양산업발 법 제 조 국제수산 력사업의 진 지원 해양

수산부장 은 국제수산 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하는 기업의 해외

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 력의 진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국제수산 련 기 단체의 국제수산 력 활동을

진하기 하여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성과목표 지표

연안국 가나 세네갈 어시장 건설 리기술 이 을 한 문가 견

교육 실시 키리바시 수산시장 물품 제빙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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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한국원양산업 회

해외 어장의 안정 확보 어시장 건설 물품지원 등을 해 수원국

수산당국과 체계 인 력 계가 유지 리되고 있는 한국원양산업 회를 사업

상자로 함

지원자격 요건

지원자격 한국원양산업 회

지원요건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계가 깊은 키리바시 가나 세네갈에

한 어시장 건설 리기술 이 수산시장 물품지원 등 무상

원조를 한 사업비 지원

지원 상

한국원양산업 회

지원자 의 사용용도

어시장 건설 지원 리기술 이 수산시장 물품 구입 운송 수취확인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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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의무량

세네갈 가나 어시장 건설 키리바시 수산시장 물품 지원

어시장 건설 공사 물자구매 발주 공사 진행 리

어시장 건설 지원 리기술 이 문가 견

물자 수송 수원국 수취 확인 수요조사 정보조사

지원한도액 기 범
단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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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년도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 라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한국원양산업 회에 통보

한국원양산업 회

한국원양산업 회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 차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 원양산업 회

보조 교부신청 원양산업 회 보조 교부결정 통보 해양수산부

개산 신청 원양산업 회 개산 지 해양수산부 사업정산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한국원양산업 회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자 배정단계

한국원양산업 회

한국원양산업 회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교부신청서 개산

신청서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 라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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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 회

한국원양산업 회는 내역사업별로 지 요청한 사업비에 하여 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검단계

이행 리

한국원양산업 회는 세네갈 가나의 어시장건설 지원사업을 발주 리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원양산업 회는 키리바시에 한 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물자에 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키리바시 지원 물자의 발주 해상운송 수원국 수취 확인을 하여야 한다

어시장 건설 물품운송 완료 후 문가 견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원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향후 수요에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재 처벌내용

사업비 지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 된 보조 을 즉시 회수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의

처분에 반한 경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 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성과측정단계

지원물자가 수원국에 달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수원국 확인서

지표측정 사업 종료후 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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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환류단계

해양수산부는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아 추진실 을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 추진 도모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환류

추진상황 보고 기타사항

한국원양산업 회는 사업추진상황 간보고를 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 에

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단 보조사업 실 보고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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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 라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사업명

회계명

사업주체

사업추진내용

추진 황

단 천원

책 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산집행은 원인행 액을 기 으로 하되 자기자 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사업추진내용은 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부진사업에 하여는 근본 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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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서국 해양수산기술 정책연수교육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해양수산부 국제 력총 과입니다

사업개요

목

연안도서국 수산교육과 기술 정책 연수 로그램 운

키리바시 수산업 한국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운

개도국의 어업종사자 학생 수산 련 공직자 연구자 기술자 등 수산업

련자 등을 상으로 다양한 수산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우호 력 증진

근거법령

국제개발 력기본법 제 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등은 제 조의 목 과

제 조의 기본정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 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하여 극 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등은 련 민간단체 등과 력하여 국제개발 력 사업을 체계 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 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원양산업발 법 제 조 국제수산 력사업의 진 지원 해양수

산부장 은 국제수산 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하는 기업의 해외수

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 력의 진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 은 국제수산 련 기 단체의 국제수산 력 활동을

진하기 하여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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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지표

개도국의 해양수산 리능력 제고 국가 간 호혜 수산 력기반 구축

우리 해양수산기업의 수원국 진출 네트워크 구축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백만원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자

사단법인 해외어업 력센터

우리부의 개도국 공무원 등을 상으로 한 수산 련 교육 사

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의 시설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이 완비된 해외

어업 력센터를 사업 상자로 함

지원자격 요건

지원자격 사단법인 해외어업 력센터

지원요건 아국 원양산업과 계가 깊은 남태평양 어업국을 상으로 당해

국가의 수산자원의 합리 개발이용과 수산 정책 수립과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한 교육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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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

사단법인 해외어업 력센터

지원자 의 사용용도

연수진행 과정 리 인건비 실험실습 기 시설 운 비 교재 제작비 등

지원형태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국고보조

사업 의무량

남태평양 아시아 아 리카 연안국 개국 이상 명 이상 청 교육 실시

키리바시 명 이상 청 교육 실시

지원한도액 기 범

단 원

교 연수사업

총 지 산 교 연수사업 키리바시 한국어 사업 합계

원 원 원

항 목 산출내역 합 계 비 고

청경비 단가 인원 일수

항공료 원 명

지교통비 원 명 회

경유지경비 원 명 회

생활비

일비 원 명 일

식비 원 명 일

숙박비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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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산출내역 합 계 비 고

비 원 명 회

보험료 원 명 회

소 계

연수경비 단가 인원 일수

기 시설운 비 원 회 회

강사료

이론강의 원 일 시간

장견학 실험실습 원 일 시간

국별보고 액션 랜 원 일 시간

당일견학경비

버스 임차료 원 일

산업시찰 경비

식비 식 원 명 일

버스 임차료 원 일

인솔자 경비 원 명 일

입장료 등 원 명 회

친교행사비 원 명 회

과정진행경비 원 명 일

연수과정 담자 인건비 원 명 일

연수보조인력 원 명 일

과정 리인건비 원 명 개월

소 계

탁수수료

비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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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한국어 사업

항 목 산출내역 합 계 비 고

청경비 단가 인원 일수

항공료 원 명

지교통비 원 명 회

경유지경비 원 명 회

생활비

일비 원 명 개월

숙박비 원 명 일

비 원 명 회

보험료 원 명 회

소 계

연수경비 단가 인원 일수

기 시설운 비

최 일 원 개월

일 과 원 개월

강의료

한국어강의 원 명 학기

한국어 그룹 과외 원 시간 일

토론 원 시간 회

장견학 원 시간 회

장견학비

차량임차비 원 회

인솔자경비 원 명 회

교육자료구입비 원 명

친교행사비 원 명 회

과정진행경비

최 일 원 명 일

일 과 원 명 일

연수과정 담자 인건비

최 일 원 명 일

일 과 원 명 일

연수보조인력

최 일 원 명 일

일 과 원 명 일

소 계

탁수수료

비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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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세스 에 따른 담당기 역할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년도 연안 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정책 연수교육사

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외어업 력센터에 통보

해외어업 력센터

해외어업 력센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 차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 해외어업 력센터

보조 교부신청 해외어업 력센터 보조 교부결정 통보 해양수산부

개산 신청 해외어업 력센터 개산 지 해양수산부 사업정산

원조물자 수요조사

지원 상국 선정주체 해외어업 력센터

선정기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계가 깊고 최근 지원이 필요성이 높은

상국 선정

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 확인 검 등을 통해 지원 상지가 락되지 않도록 할 것

세부계획수립 시행 단계

해외어업 력센터장은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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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배정단계

해외어업 력센터

해외어업 력센터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교부신청서 개산

신청서 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정책 연수교육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해외어업 력센터

해외어업 력센터는 내역사업별로 지 요청한 사업비에 하여 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 검단계

이행 리

해외어업 력센터는 연안 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정책 연수 교육사업을

해 사 에 비 청 상국을 선별하여야 한다

비 청 상국은 남태평양 아시아 아 리카 연안국 개국 이상 청

교육 실시로 하여야 한다

해외어업 력센터는 비 청 상국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인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외어업 력센터는 교육목 에 합한 지원자를 최종 청국으로 선정하고

청자를 수하여야 한다

해외어업 력센터는 피교육자를 상으로 교육에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향후 수요에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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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벌내용

사업비 지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 된 보조 을 즉시 회수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법령의 규정 보조 의 교부조건의 내용 는 법령에 의한 앙 서의 장

의 처분에 반한 경우

허 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 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성과측정단계

피교육자에 한 만족도 평가

평가기 해양수산부

성과지표 설문서 작성

지표측정 사업 종료 후 월 이내

사업평가 환류단계

해양수산부는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아 추진실 을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 추진 도모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추진상황 보고 기타사항

해외어업 력센터장은 사업추진상황 간보고를 교육 개시 일 까지

해양수산부장 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법령 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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